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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연구의 목적은 공유자원 이론과 소유권 관련 이론을 중심으로 제주도 지역 어

촌계 사례를 통하여 공유자원의 이용형태가 공동이용 형태에서 어떻게 하여 준

사유화가 형성되어 왔는지를 규명하고 그 함의를 찾아내는 것이다.연구대상지는

제주특별자치도 우도지역 어촌계와 김녕리지역 어촌계를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의 진행은 공유자원 단위로서 자원(마을어장 등)과 자원관리(관리시스템

등),이용자(어촌계원,마을주민 등),거버넌스(어촌계,관할 수협,자치단체,국가)

를 사회 생태를 구성하는 복잡계(complexsystem)의 하부변수로 보고 각 하부변

수간의 관련성과 행정적․경제적․사회 문화적 역사성을 통하여 준사유화 과정

이 어떻게 진행되었는가를 파악하였다.

준사유화의 유형은 Ostrom(1990)이 공유자원 관리제도를 연구하기 위하여 사용

된 사례를 인용하여 7개의 유형으로 분류하였다.우도지역 어촌계와 김녕리지역

어촌계는 복합형 준사유화형(제7유형)에 속하였다.

공유자원의 준사유화 과정은 장기간에 걸쳐서 이루어져 왔다.그러므로 그 과정

을 연구함으로서 향후 정책대안을 모색하거나 공동발전을 위한 방안들을 모색할

수 있다.연구를 통하여 준사유화 과정의 핵심범주는 관행이었으며,행정적․경

제적․인류문화적 측면에서 세 가지 원리와 각각의 함의를 도출할 수 있었다.

행정적 측면에서 제도․관습 부합의 원리를 도출하였다.면허제도는 두 지역 모

두 영향을 미쳤다.그러나 우도지역은 김녕리지역과 비교하여 영향이 크지 않았

다.우도지역의 어장 이용은 마을단위 관리라는 관행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었

기 때문이다.그러나 김녕리는 다양화된 사회로서 면허제도는 김녕리지역의 갈등

을 지속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왔던 공동이용 형태가

면허제도를 통하여 어장경계에 의한 마을어장의 구분과 지역 주민에 대한 배타

적인 권리를 행사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두 지역 사례를 통하여 행정적 측

면에서 함의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첫째.규칙이나 제도의 시행은 지역의 관습과 부합하여야 한다.

둘째.다양화된 사회에서의 특정자원에 대한 준사유화 조치는 관련 집단의 준사

유화 경향을 더욱 촉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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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측면에서 공유자원 보존의 원리를 도출하였다.경제적 측면에서 자원은

준사유화의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자원에 대한 준사유화는 이용의 배재로

인하여 갈등이 유발되며,자원과 기술과는 반비례함을 보였다.그리고 자원의 감

소는 구성원의 감소를 가져왔다.자원에 대한 준사유화를 함에 있어서 자원의 성

격이 중요하다.생계형 자원에 대한 준사유화는 자원을 보존하지 못한다.생계형

자원은 경합성으로 인하여 고갈되고 남획되기 때문이다.

환경적 측면에서 보면 자원자체 만큼 마을어장의 환경적 가치도 무시할 수 없

이 중요하다.어로기술의 발달로 자원은 고갈되고 있지만,환경적 측면에서의 경

제적 가치는 그 만큼 어촌계에 의하여 지켜지고 있다.마을어장을 배타적으로 이

용하면서 권리인 이용권과 책임인 관리보존권이 상존하고 있다.경제적 측면에서

다음과 같이 함의를 정리하였다.

첫째.자원에 대한 준사유화 정책으로 자원을 보존할 수 없다.

둘째.공유자원은 환경적 가치를 고려하여야 한다.

인류 문화적 측면에서 공유자원 존중의 원리를 도출하였다.우도의 사례와 김녕

리의 사례에서 인류 문화적 특성이 준사유화 과정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였다.

마을 구성원,산업구조,설촌 연대,자생조직과의 관계,외부인과의 관계 등 여러

방면에서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무엇보다도 인류 문화적인 특성은 동일 지

역이나 공동체가 보편적으로 갖고 있다.인류 문화적 측면에서 다음과 같이 함의

를 정리하였다.

첫째.관습을 변화시키는 규칙이나 제도는 점진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둘째.인류 문화적으로 공유자원에 대한 배타적 권리의 부여는 관습을 공유하는

공동체 구성원들과 갈등을 유발한다.

공유자원의 준사유화는 그 사회적 파장이 클 뿐 아니라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

로 매우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충분한 연구검토가 있어야 한다.연구를 진행하

면서 각각의 고유한 문화와 관습이 있으며,관습을 아우르지 못하면 갈등이 발생

하게 되고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크기 때문에,제시한 함의와 원리는 새로운

제도나 규칙을 제정할 때 반드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주제어 :공유자원,준사유화,자원관리,어촌계,마을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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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본 연구의 목적은 공유자원 이론과 소유권관련 이론을 중심으로 제주도 지역

어촌계 사례를 통하여 공유자원 이용형태가 공동이용 형태에서 어떻게 준소유화

(quasi-possession)되어 왔는지를 규명하는 글이다.여기서 준소유화란 제주지역

마을어장이 특정집단에 의해서 일반인의 사용이 배제되나 실제 그 마을어장의

소유권이 법적으로 특정집단에 속한 것은 아닌 상태를 말한다.1)

여러 사람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유자원이 어떻게 관리되어져야 하는가 하

는 문제는 대단히 중요하다.그러나 공유자원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연구 상황은

그 대상범위나 창의성,내용적 다양성,분석의 심층성에 있어 아직 괄목할만한

성장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때문에 현재까지의 공유자원에 대한 연구를 바탕

으로 미개척대상과 이론적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관심을 기울일 필요성은

매우 높다(우양호,2008:174).

이 연구는 첫째,경제학적인 필요성에 의하여 연구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제발전과정이 전세계로부터 모범적 사례로 인식되고 있음에도 불

구하고 제도경제학적 관점에서 사회질서,즉 민간의 합의와 관습이 어떻게 형성

되는가에 대한 노력이 거의 전무하기 때문이다.제도를 중시하는 제도경제학도

최근까지 자유민주주의,헌법개정,경제성장 등 거대 담론 또는 외국인 투자,지

방행정개편 등 특정한 정부정책에 관해 주로 연구가 이루어졌으며2),본 연구와

유사한 방법으로 경제현상을 분석하는 경제사학회도 주로 조선후기와 일제시대,

그리고 미군정시대의 전국적 경제현상을 주로 분석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생활

상에 대한 심층적 연구는 매우 드물다고 할 수 있다3).Williamson(1975)은 거래

1) 본 연구에서는 준사유화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2) 제도․경제학회 홈페이지(www.kiea21.or.kr) 「제도와 경제」지에 게재된 논문을 분석(2011.9.30 기준)함.

3) 경제사학회 홈페이지(www.kehs.or.kr) 경제사학회 발표논문을 분석(2011.9.30 기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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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경제학을 전통적 신고전파 경제학과 구분하며,‘선택의 과학(Scienceof

Choice)'과 ’계약의 과학(ScienceofContact)'이란 개념을 사용하여,일정한 제도

적 절차가 일정한 유형의 거래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작동한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으며,자발적 교환의 상호이득을 실현하기 위하여 규율을 확립하고 갈등을 경

감하는 과정을 거버넌스(governance)로서 정의하며,이러한 거버넌스의 유형은

거래의 성격에 따라 달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거래비용 경제학에

의하면 경제활동은 갈등을 해소하며 상호이득을 구현하는 규율을 모색하는 과정

인데,공유자원의 공동이용은 개인들이 시장기능으로 구현하기 어려운 이익의 갈

등을 해소하고 상호 이득을 실현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행정학적 필요성에 의하여 연구되었다.

사실 공유자원(예를 들면 산림,공유지,도심의 도로,연안어장 등)은 정부나 지

방자치단체의 통제에 의하여 관리되어 왔고,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간섭이나 통

제 없이는 관리할 수 없는 자원으로 여겨져 왔던 것도 사실이다.박정택(1990:

36-44)은 공익이론에 있어서 공리로서의 전제,즉 인간은 이익을 추구하는 존재

로서 파악하고4)이익추구의 성질은 고유성과 사회성,윤리성,역사성,문화성을

지니고 있으며,집단이익의 추구는 인간으로서의 유기체와 같이 비슷한 성질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박연호(2001:124)는 공공선택 분석단위로서 개

인은 이기적이며,합리적이고,이익극대화 전략을 추구한다는 전제를 하고 있다.

Olson(1965)은 개인이 집단에 참여하는 행위는 조직들이 조직구성원 전체에게 가

져다줄 집단적 이득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그런 조직들은 참여하

는 자들에게만 선택적으로 혜택을 제공하기 때문에 개인은 각자에게 돌아올 이

익을 따져 참여하게 된다(배득종 역,1992:31).공공행정의 기본적 속성은 공익

성과 합리성,조직성으로 구분(박연호,2001)할 때 개인의 이익과 공익과의 관계

를 규명하여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공유자원의 관리체계의 변화는 사회적,

경제적,문화적으로 어떤 관행에 의하여 그 속성이 변화되어 왔는가를 파악하는

4)공리로서의 전제는 이익을 추구하는 존재이고,각자 고유한 이익을 추구하며,인간은 일정한 사회 속의 한

구성원으로서,자기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이익과 그렇지 않은 이익을 구별하고 선택하며,남의 이익(타익)

보다는 자기이익(자익)을 추구하는 내적 열정이 더 강하고,사회는 그 사회구성원이 추구하는 이익에 대하

여 사회가 수용하는 이익(합사회적 이익)과 수용하지 않는 이익(반사회적 이익)을 구별․선택하고,사회전

체의 이익은 사회 구성원 각자의 이익의 합이며,인간은 일정한 역사 속에 존재하고,일정한 문화 속에 존

재하며,인간의 이익을 완전하게 계측하기는 불가능하다는 전제를 하고 있다(박정택,1990:3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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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행정학적 측면에서 연구할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하겠다.따라서 자연을 이

용하는 것,보호하는 것,소유하는 것에 관하여 역사,문화,법률,정치,사상 등

다방면에서의 증명과 논리를 밝히는 것은 기본적 작업이 된다(이선애 역,2007:

9).배득종(2004)은 현재 공공부문에서 재화의 공급과 관련되어 가장 많이 분석

되어 있는 이론이 공공재 이론이며,정부가 공급하는 재화들 중 공공재(public

goods)로 불릴만한 것은 일부분에 지나지 않고 대부분 공유재(commons)이거나

혼합재(mixgoods)이므로,공공재 이론뿐만 아니라 공유재 이론까지 포함하여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이는 공유재 문제의 해결이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경제학

모형 자체 내에서 문제해결 방안을 도출해낼 수 없기 때문이며 공유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공의 이익과 개인의 이익을 연결시켜주는 피드백 장치의

고안이 필수적이라고 하고 있다(배득종,2004:148).

셋째,인류 문화적 필요성에 의하여 연구되었다.

마을은 단순한 물리적 주거지가 아니며 ‘우리’라는 사회적 인식과 테두리에서

개인들 사이의 이해관계가 조정될 뿐만 아니라,복잡하고 다양한 정치경제적인

인간관계가 형성되는 사회문화적 장(場)이며,그 자체가 공동의 재산과 권리를

향유하고 있는 실체이기도 하다.도서 어촌의 마을공동어장과 그것을 관리하는

주체인 어촌계 등이 그 대표적인 사례에 속한다(박정석,2008:199).공유자원은

개인이 점유하여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집단이 점유하여 이용하는 경우도 있으

며,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점유되어 이용되는 경우도 있다.특히 개인이

나 집단에 의하여 점유되고 사용되는 영역은 세력권5)을 형성하게 되는데 세력권

으로 인하여 갈등을 유발하게 된다.즉 집단공동체에 의한 공유가 어떻게 인류

문화적으로 관행이 이루어지고 그것이 어떤 작용을 통하여 관습이 되었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공유자원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내

마을어장은 피서철에 대부분 출입이 금지된다.어장관리권을 가지고 있는 각 마

을 어촌계에서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외부인의 마을어장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

고 있기 때문이다.마을어장에는 관광객은 물론 고향을 떠난 사람이나 어촌계원

5) 세력권이란 어떤 동물이 특정구역을 차지하고 구역의 방어행동을 취할 때 나타내는 말이다. 세력권을 만

드는 것을 세력권 행동이라고 한다. 인간 사회에 있어서는 지역간, 조직간, 분야간에 각 집단에 관계되는 

영역이 서로 부딪칠 경우 자기의 영역임을 주장하고 싶어하는 것을 세력권 의식이라고 한다. 이러한 세력

권 의식이 강할 경우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킨다(이선애 역, 200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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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아닌 마을주민들도 예외가 없다.이에 대한 외부인의 불만을 감소시키기 위하

여 제주특별자치도 지원하에 몇 개의 마을어장을 한시적으로 개방하고 있지만

어촌계원이 아닌 주민이나 관광객들은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마을어장 개방과 관련해 일부에서는 어민들의 의식을 문제 삼고 있지만 어민들

은 생존권 차원의 문제여서 쉽사리 양보할 수 없는 입장이다.

연간 800만명이 넘는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는 바다로 전체

가 둘러싸여 있으므로 관광객 등이 해산물을 채취하려면 어촌계원들이 어장보호

를 이유로 출입을 제한하였으나,2009년도에 제주시 함덕리과 서귀포시 온평리,

표선리,대포리,하모리 등 5개 마을 어장의 일부를 무료로 개방했고 그 결과 4

만3000명이 이용하였으며,2010년에도 제주시 신촌리,대서리와 서귀포시 위미1

리,상모리,동일리 등 5개 마을어장 일부를 추가 개방하면서 방문객이 8만5000

명으로 갑절 가까이 늘었고,2011년에는 서귀포시 시흥리와 신산리,사계리,일과

2리 어촌계 등 4곳의 마을어장 중 일정 구역을 개방해 관광객들의 바릇잡이 체

험기회를 제공하였다.

Ostrom이 2009년 우리나라 방문시 한국발전의 원동력으로 해양자원을 지목하

고 어장이나 수자원관리 등에 주력할 것을 주문하면서 성공적인 공유자원 관리

를 위해서는 관리를 위한 규율을 만들고,공유자원을 들러싼 분쟁을 해결할 능력

을 배양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특히 제주특별자치도 입장

에서는 더욱 중요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제주특별자치도는 바다로 둘러싸여

있을 뿐만 아니라 해양자원의 활용과 이를 통한 사회적 편익의 증대 그리고 세

계적 관광지로서의 위상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Ostrom(1990)은 공유자원을 공동으로 이용하는 다양한 사례들을 분석 제시한

후 지역주민들에게 공유자원을 자율규제 하도록 맡기면 과다한 채취로 자원을

황폐화시키는 것이 아니라,지역 주민들은 정부당국의 개입 없이도 매우 다양한

토착적인 제도를 고안하여 황폐화를 초래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자율적으로

형성되는 집단선택의 제도 및 절차는 특정 지역의 물리적 경제적 조건과 밀접하

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당국이 이들을 파악하는데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

어 사실상 파악이 불가능하다고 하고 있다.지역주민들이 효과적으로 자율규제를

행사하지 못할 것으로 보아 정부당국에 의한 ‘일률적 개혁’이 시도되지만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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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은 지역 주민들의 지혜와 이들의 성공적인 노력을 폄하하고 있다고 지적하

였다.그리고 멀리 격리된 곳에 위치하지 않는 한 현지 사용자들이 자신들의 문

제해결을 위해 스스로 제도를 공급하느냐 아니면 외부의 권위에 의존하느냐 하

는 문제는 집권정치체제의 정향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다(Ostrom,1990,

윤홍근․안도경 공역,2010:375-376).

공유자원의 관리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하여야 하는가 아니면 주민들이 자

율적인 규범을 가지고 관리하여 나가는 것이 좋은가 또는 주민과 지방자치단체,

관련 조합이나 단체 등 거버넌스적 협력체계로 관리하는 것이 좋은가하는 문제

는 매우 중요한 과제로서 어떤 형태의 관리방식을 택하느냐 하는 것은 복잡 다

양한 요인들에 의하여 선택될 수 있을 것이다.이는 공유자원의 종류와 지역,특

성,생산량,지배여부,접근여부 등 복잡한 과정을 통하여 결정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어촌계를 중심으로 한 마을어장 공동이용형태가 어떻게 준사유

화로 변화되었는가를 파악하는데 있어서 공유자원의 전체체계를 소유권과 관련

하여 체계화시킬 필요가 있다.공유자원 단위로서 자원(마을어장 등)과 자원관리

(관리시스템 등),이용자(어촌계원,관리자인 어촌계),거버넌스(어촌계,관할 수

협,자치단체,국가)를 사회 생태를 구성하는 복잡계(complexsystem)의 하부요

인으로 보고 각 체계간의 관련성과 시대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여 왔고,어떤 과

정을 통하여 관행이 학습화되고 제도화 되었는가를 연구하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그리하여 연구 질문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공유자원의 공동이용형태가 어떤 과정을 통하여 준사유화로 진행되었는가?그

리고 함의와 원리는 무엇인가?

이러한 연구질문을 통하여 경제적,행정적,인류 문화적 요인과 자원관리 체계

(자원시스템,자원단위,이용자,거너번스 체계)에 따라 준사유화 과정의 핵심범

주는 무엇이고,공유자원 이용자들의 사용 및 관리에 대한 권리는 준사유화 과정

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그리고 준사유화 과정 분석을 통하여 공유자원 공동이

용형태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준사유화로 진행하였는지 제주특별자치도의 어촌

계 사례를 통하여 연구목적을 수행하여 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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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연구의 중요성과 연구동향

이 논문은 공유자원의 준사유화 과정을 종합적인 측면에서 연구하였다.행정학

은 경제학과 정치학 및 사회심리학 등 다른 학문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그

리하여 사례를 연구하는데 있어서 한 분야로의 접근은 자칫 오류를 범할 가능성

이 있기 때문이다.

공유자원의 준사유화 과정은 장기간에 걸쳐서 다양한 요인들에 의하여 이루어

져 왔기 때문에 각 요인(행정적 요인,경제적 요인,인류 문화적 요인)들이 어떻

게 관행화 되었는가를 고찰하는 것은 향후 정책대안을 모색하거나 공동발전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창출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공유자원 연구에 있어서 사용자와 이용자,생태․환경,제도,거버넌

스,지속가능성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될 수 있다.

연구동향을 보면 공유자원의 재산권 형성에 관한 연구논문으로서 서정호(200

0)6),전태갑(1998)7),정환담(1990)8),이종길(1997)등을 들 수 있는데,이종길

(1997)은 조선후기 어촌사회의 소유관계를 역사적인 자료를 토대로 하여 곽전(藿

田)을 중심으로 설명하였다. 국외 연구논문으로는 Ostrom(19999), 200010)),

Grafton․Fox(2000)11),Vyrastekova․Soest(2002)12),Coleman(2010)13)등이 있다.

Hess․ Ostrom(2001)은 공유자원을 편익감소성과 배재성을 기준으로 공공재,공

유재,클럽재,사유재로 구분하여 소유관계(접근,추출,관리,배재,양도)를 설명

6) 동남해안 해역 연안어장의 점용사례를 중심으로 연안어장의 소유와 이용의 재산권 형성을 법률적 관점에

서 주로 양식어업권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7) 어촌공동체를 중심으로 연안어장의 점유와 이용에 관하여 역사적인 변천과정과  여항(余項)마을의 연안어

장의 점유와 이용 및 그 효과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8) 가거도 어촌공동체의 관습을 중심으로 법률관계를 연구하였다.

9) 공유자원을 규정하는 재산권의 형태를 개방형 재산,그룹재산,개인재산,정부재산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지

속가능성 차원에서 공유자원을 연구하였다.

10) 공유자원의 사적 이용에 대한 연구에서 공유자원 이용자들의 유형과 이용권한(접근, 수확, 관리, 배재, 양

도)와의 관계를 설명하였다.

11) 사유재와 경제적 효율성을 연구하면서 사적 수확권의 소개를 통하여 재산권의 특성이 효율성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공유자원 이론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12) 집권적 공유자원 관리와 지역공동체 참여를 연구하면서 강제성이 없는 경우에 있어서의 공유자원 사용과 

강제력 있는 경우의 공유자원 사용, 지역공동체 참여에 의한 강제성으로 나누어 통계적 방법을 통하여 가

설을 검증하였다.

13) 재산권, 수용능력, 산림훼손의 연구를 통하여 권리와 재산권을 접근과 수확, 관리, 배재, 양도로 나누고, 

통계적 방법을 사용하여 다른 사용자들의 그룹수, 조직능력, 시장과의 거리 등의 관계를 연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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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공유자원으로서 공공정보를 연구하였다.

거버넌스 측면에서 엄선희(2011)는 수산업 거버넌스 정립과 정책적 대응방안으

로서 국가,민간부문,시민사회의 거버넌스체계를 연구하였고,우양호(2010)는 지

방정부 해양행정의 발전방향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해양거버넌스 구축으로

설명하고 있다.

사회적 자본과 관련하여 김선혁․김창남(2009)은 공동생산과 이익매개를 통한

시민사회론의 심화와 확장에 대하여 연구하였고,김도균(2010)은 3개의 어촌계

(도산도,하전2리,월산1리)의 사례분석을 통하여 사회자본에 대한 질적,양적 분

석을 하였다.Janssen․Ostrom(2001)은 공유자원의 자율관리를 발전시킬 수 있

는 비평적 요인을 연구하면서 공유자원의 자율조직과 관련된 변수들을 찾아내고,

신뢰의 구축과 다중 에이전트 모델을 통하여 상호 신뢰의 평가와 제도채택의 동

기 등을 연구하였다.Smajgl(2007)은 행위자 기반모델에 있어서 공유자원 사용을

위한 모델평가 규칙을 연구하면서,미시적 수준으로 개인들의 학습에 의한 채택

과 거시적 수준에서 규칙평가에 의한 체계의 채택,행위자 모델에서의 행동과 역

할,공식적 또는 비공식적 규칙이나 규범,전략과 상호작용 등에 대한 연구를 하

였다.Sano(2008)는 해변지역 공유자원 체계에 있어서 사회적 자본의 역할을 연

구하면서,사회적 자본을 결합 사회적 자본과 연결 사회적 자본으로 구분하여 피

지의 사례를 들어 공동체에 기반을 두고 있는 해변자원관리에 대하여 연구하였

다.

공유자원 관리에 대한 제도적 측면에서 연구한 논문은 김 인(1998),박정석

(2001),이상고․신용민(2004),박성쾌(2006),김재형(2007),우양호(2008)의 연구를

들 수 있다.김재형(2007)은 공유자원의 연안어장 이용제도를 분석하면서 제도적

측면에서 자율관리의 사례를 영광군의 어촌계와 무안군의 어촌계를 사례로 하여

연구하였다.국외논문으로는 Ostrom(2002)14),Baland․Platteau(2002)15),Adams.

etal.(2002)16),Schott(2003)17)등이 있다.특히 Agrawal(2003)은 공유자원의 지

14) 공유자원과 제도에서 공유자원 자율관리제도에 대한 기존의 연구를 설명하고 이론적 복잡성으로 그룹의 

크기와 이질성에 대한 향후 연구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15) 공유자원의 경제학적 측면에서 비협조적 행동과 협조적 행동모델에 의한 공유자원 관리제도, 효율적 공

유자원 관리체계의 장애요인, 디자인에 대한 장애와 공유자원 관리제도를 연구하였다.

16) 공유자원 관리에 대한 기본적 분석틀에서 변화, 이론, 정책을 통한 문제점 도출과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의 

모색 등 정책과정의 기본틀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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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가능한 관리를 위하여 공유자원에 대한 문헌,특히 Ostrom(1990),Wade(1994),

Baland․Platteau(1996)의 공유자원관리이론에 대한 변수들을 분석하여 부족한

부분을 자신의 변수로 보강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외에도 Fischer․

Irlenbusch․Sadrieh(2004)18), Dasgupta(2005)19), Velez․Murphy․

Stranlund(2006)20)‘, Ostrom(2006)21), Sickert․Guzman․Cardenas(2007)22),

Agrawal(2007)23),Cox(2008)24)등이 있다.

공유자원의 이용과 관련하여 Low․Ostrom․Simon․Wilson(2000)25),

Garcia(2007)26),Sandal․ Steinshamn(2004)27),Feehan ․ Batina(2007)28),

Schluter ․ Wostl(2007)29),Tarui(2007)30),Haynie․Hicks․Schnier(2009)31),

Johannesen ․ Skonhoft(2009)32),Bulte ․ Damania(2005)33) 등이 있으며,

17) 공유자원 관리기구로서 생산물의 공유를 설명하면서 공유자원 합동관리의 문제점과 정책수단으로서 생산

물의 공유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18) 세대간 공유자원 모델을 설정하고 선택, 예견, 경향을 상호 비교하여 연구하였다.

19) 공유자원의 모델, 신뢰, 상호 효과성, 외부적 강제와 공유자원의 이질성, 의미의 쇠퇴, 도덕 등을 연구하

였다.

20) 개발도상국에서의 지역 공유자원의 집권적, 분권적 관리를 연구하면서 콜롬비아 카리비안 지역, 마그다레

나 지역, 태평양 지역의 어촌공동체의 사례를 통하여 의사소통, 처벌수위의 상호 조합을 통하여 분권적 관

리와 집권적 관리를 연구하였다. 

21) 공유자원의 제도연구를 위한 실험실 실험의 부가적 가치를 연구하면서 희박한 실험적 공유자원에 있어서 

행동과 기준치 실험의 반복, 동질적 대상 사이에서의 대면 의사소통, 이질적 대상 사이에서 대면 의사소

통, 제재실험, 내생적 규칙, 외생적 규칙을 연구하였다.

22) 제도의 선호도에 대한 영향을 연구하면서 투표와 벌금의 게임이론으로 제도의 선호도를 공유자원 실험을 

통하여 입증하였다.

23) 산림, 거버넌스, 지속가능성을 연구하면서 국가별 산림소유형태를 파악하여 자원체계, 이용자, 제도적 접

근성, 외부환경성 등 공유자원 이론의 기여점을 연구하였다.

24) 공유자원 이론에 있어서 정확성과 의미의 균형을 설명하고 공유자원 이론의 균형, 정책분석과 의미, 소규

모 주와 광역 주 사이의 관계를 분석하는  cross-level 이론을 설명하고 있다.

25) 공유자원 관리에 있어서 다양성과 가외성을 연구하고 가외성 이론을 포괄적 체계, 기계적 체계, 생태학적 

체계, 에러의 감소수단, 복잡계에서 위험감소수단으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26) 공유자원인 산림의 파괴에 대한 공간적 분석을 멕시코의 부락민이 공유하는 공유농장에 대한 사례를 통

하여 산림파괴의 요인을 방정식과 경험적 전략에 의한 산식을 통하여 연구하였다.

27) 꾸르노 경쟁에서의 공유자원의 수확을 연구하여 근시안적 경쟁과 상호 협력, 활동적인 최적화 사이의 상

호 관계를 파악하였다.

28) 공공재로서 공공투입에 대한 노동과 자본과세 연구를 통하여 공유재로서 공공투입에 대하여 노동과 자본

의 투입에 대한 방정식을 통하여 자본과 노동의 산출에 대한 과세는 정당하게 디자인되어야 함을 설명하

였다.

29) 공유자원 관리체계에 있어서 복원의 메카니즘을 Basin강의 물사용을 사례로 하여 사회 생태적 체계와 중

앙지역, 변두리 지역에 대한 어업 결정과 할당의 문제를 연구하였다.

30) 공유자원 사용에 있어서 불평등과 외부선택 연구를 통하여 불평등의 효과와 외부시장에 대한 접근성, 지

역 공유자원의 협동적 사용을 파악하였다.

31) 공유자원, 정보, 협동의 관계를 베링해에서 공유자원인 넙치 수확의 사례를 들어 공유자원과 정보의 상호 

협력관계를 연구하였다.

32) 보상을 통한 지역 공공자원 개발 연구를 통하여 가축방목지 생태적 체계와 비용이익이 없는 개발,  협동

의 비용이익을 방정식으로 풀어내어 최북단 노르웨이 순록에 적용가능성을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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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intzelman(2006)은 공유자원의 경제학적 연구를 통하여 공동체 자산에 대하여

메사추세추주의 공동체보호법을 살펴보고 무임승차와 조정,공유재산 문제를 해

결하기 위한 방안을 연구하였다.

국내외의 연구를 살펴보건대 공유자원이 국가적 또는 지역공동체적인 면에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준사유화 과정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는 아직

없는 편이다.최근의 공유자원 문제는 보존과 개발의 실험대가 되고 있다.지속

가능성의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할 수 있다.따라서 공유자원이 준

사유화(quasi-possession)과정을 연구하는 것은 향후 공유자원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이론적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제3절 연구의 대상과 방법

1.연구의 대상

제주특별자치도 전체어촌계의 수는 100개로서 대부분 마을단위로 구성되어 있

다.각 어촌계는 어장의 위치나 면허면적 등에 있어서 차이가날 뿐만 아니라,어

촌계원의 구성원 수에 있어서도 차이가 심한 편이다.또한 마을별로 생활습관이

나 어장으로부터의 수확량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대상지 선정의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었다.

본 논문이 공유자원의 준사유화 과정을 밝히고 어떤 요인들이 준사유화에 기여

하였는지 파악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상지를 어촌계가 활성화된 지역을 대상지로

선정할 수밖에 없었으며,어촌계가 제주도 전 지역에 존재하므로 지리적 여건을

감안하여 연구자의 행동반경이 용이한 지역으로 선정하였다.

연구참여자는 본 연구에서 가장 중요하다.적합한 연구참여자를 찾는 것은 이

논문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따라서 이 연구에서 가장 유용한 연구

33) 공유자원과 무역자유화 연구를 통하여 자급자족 국가와 작고 개방된 경제국가, 어부와 계획자들과의 관

계를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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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는 구한말부터 일제 강점기를 거쳐 현재까지 생존하고 있는 어촌계원이다.

그러나 실제로 그런 연구참여자는 찾아볼 수 없었기 때문에 어촌계원이나 어촌

계장,관련된 기관을 통한 연구참여자를 찾을 수밖에 없었으며,연구참여자들이

어촌계에 대하여 외부적으로 자세하게 설명하기를 꺼려하는 폐쇄적 특성이 있기

때문에 연구에 도움이 되는 유용한 연구참여자에게 접근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연구 목적에 최대한 부합하는 연구참여자를 선택하기 위하여 마을의

지인을 통하여 물색하였다.그리하여 사례지에서 오랫동안 해녀활동을 했던 사람

들 중에서 연장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며,마을어장은 어촌계에 의하여 관리되고

있으므로 어촌계 책임자로서 일을 하고 있거나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선택

하였다.

2.연구의 방법

연구방법은 질적 연구방법을 사용하였다.질적 연구방법 중 사례연구방법은 단

일 사례나 여러 사례에 대한 심층기술과 분석을 전개하며,단일 사례나 여러 사

례에 대한 깊은 이해를 제고하고자 할 때 사용한다.분석단위는 사건,프로그램,

활동,한명 이상의 개인을 연구하고,자료수집형태는 면접,관찰,문서,인공물과

같은 다양한 자료원들을 활용한다,그리고 자료분석 전략은 사례에 대한 기술,

사례에 대한 주제,사례 간 주제에 대한 전략을 가진다(조홍식 외,2010:117).즉

질적 연구(qualitativeresearch)란 연구문제를 이해하는 목적으로 적은 수의 표본

을 가지고 진행하는 구조화되지 않은(unstructured)탐색적 연구방법을 말한다.

여기서 구조화(structured)의 의미는 측정과정에서,미리 정해진 순서와 방법에

의하여 일관성을 가지고 모든 연구대상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면서 자료수집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말한다.양적 연구(quantitativeresearch)는 구조화된 측정을

이용하여 모든 연구대상에게 일관된 측정을 적용하고,자료가 수량화되어 있기

때문에 통계분석에 의하여 결과를 해석할 수 있는 연구방법이다(이군희,2008:

162).그러므로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서 연구목적,표본,자료수집,분석방법,연

구결과에 대하여 질적 분석을 실시할 것인가,양적 분석을 실시할 것인가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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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마을어장의 준사유화 과정에 대한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서 질

적 연구를 선택한 이유는,첫째,준사유화가 어떠한 과정으로 진행되어 왔는지에

대한 연구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점과,둘째,표본에 있어서 대표성을 갖는 많은

수의 표본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셋째,자료 수집에 있어서 미리 정해진 순

서와 방법에 의하여 일관성을 가지고 모든 연구대상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비구조화 (unstructured)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그리하여 본 연구는 사

례에 대한 과정의 이해를 바탕으로 한 논의의 전개가 필요하고,공유자원 단위인

마을어장과 이용자,공유자원 관리,거버넌스 체계 등 상호 다양한 관계가 문헌

과 면담 및 토론 등을 통하여 밝혀낼 수 있기 때문에 질적 연구방법을 통하여

진행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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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이론연구

제1절 공유자원(thecommons)의 공유화 이론

1.공유자원의 개념과 특성

1)공유자원의 의의

공유자원이란 소유권이 특정한 개인에게 있지 않고 사회구성원 전체에게 있는

자원으로서 공기,하천,국공유지,비록 토지 또는 산이 사유(私有)일지라도 그로

인하여 형성되는 아름다운 자연경관도 이에 속하며,자연적인 것뿐만 아니라 공

공의 목적으로 축조된 항만이나 도로도 공유자원에 속하며,자연자본 또는 사회

적 자본이라고도 한다34).수로,연안어장,수리시설,목초지,산림,지하수,온천

수,대기층(stratosphere)과 같은 공유자원은 자연이나 인간에 의하여 일단 제공

이 되면 사용자들을 제한하거나 배제하기 어려운 자원이다(Ostrom,2006:151).

공유자원인 국공유지는 전체 국․공유재산의 약 70%를 차지한다.일반적으로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국유재산,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공유재산이라고 할 수 있다.국유재산과 공유재산에 대하여는 실정법35)으로 규정

하고 있다.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기부채납(寄附採納)또는 법령에 따라 지방

자치단체의 소유로 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재산(동법 제2조 제

1호)이라고 규정하고 있다.공유재산은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나누며 행정재

산은 공용재산,공공용 재산,기업용 재산,보존용 재산으로 나누고 있다.국유재

산은 「국유재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공유재산과 마찬가지로 행정재산과

34) 공유자원의 정의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공유자원의 의미를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정의로서 네이버 검색용어를 사용하였다(www.naver.com).

35) 국유재산에 대하여는 「국유재산법(시행 2009.12.10, 법률 제9774호, 2009. 6. 9. 개정)」에서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공유재산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시행 2010. 8. 5, 법률 제

10006호, 2010. 2. 4, 일부개정)」에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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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경합성(Contestability)

낮음 높음

배제성

(Exclusivity)

불가능 공공자원 공유자원

가능 요금 자원 사적 자원,민간자원

일반재산으로 나누고 있다.

공용재산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무용·사업용 또는 공무원의 주거용으

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을 말

한다.공공용재산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

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이다.

기업용재산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는 기업용 또는 그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으로 하고 있다.보존용 재산은 법령·조례·규칙에 따라 또는 필요에 의

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보존하고 있거나 보존하기로 결정한 재산(동법 제5조)으로

구분하고 있다.

일반재산은 행정재산 이외의 모든 공유재산을 말한다.

자원을 구분하여 보면 다음<표2-1>와 같이 구분할 수 있다.

<표 2-1>자원의 구분

자료:Ostrom(2005:24)참고하여 재작성함.

배제성(Exclusivity)이란 비용부담을 하지 않을 경우에 재화를 이용하지 못하도

록 하는 것을 말하며,경합성(Contestability)이란 특정인의 소비가 다른 사람의

소비를 감소시키거나 효용을 감소시키는 것을 말한다.배제성과 경합성을 기준으

로 자원을 구분하면 사적자원(민간자원),공공자원,요금자원,공유자원으로 구분

할 수 있다.

 사적 자원 또는 민간자원(Privategoods36))은 시장기구를 통해 공급되는,경합

36) goods는 보통 재화로 해석이 되지만 사전적으로는 인간 생활에 도움이 되는 수단으로서 모든 효용을 가

지는 물체와 물질을 말하므로 여기서는 ‘자원’으로 표기하기로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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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배제성을 동시에 가진 재화이다.시장기구를 통해 공급하는 것이 자원 배분

상 효율적이므로,주로 시장에서 제공되어 공공부문의 개입이 최소화되는 부분으

로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의 특성을 지닌 공공자원과 대비된다.소비자가 상품을

원하면 기업가는 그 수요를 인식하게 되고,생사자는 그 상품을 생산하게 된다.

그리고 그 상품을 상호간에 만족할 만한 가격으로 지불할 의사가 있는 사람에게

판다.사적 자원과 관련하여 대부분의 집합적인 행동은 사적재의 안전도,정직한

정보,그리고 그와 유사한 것들에 한정된다.사적 자원은 시장에 의하여 공급되

기도 하지만,때로는 정부에 의하여 공급된다(Savas,1987,박종화 역,1994:77).

공공자원(Publicgoods)은 공공기관을 통해 공급되는 재화와 서비스로서 한 개

인이 소비에 참여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다른 모든 개인들이 얻는 이익을 감소시

키지 않는다.따라서 비경합적 소비(non-rivalconsumption)의 성격과,특정 집단

의 사람들을 재화의 소비에서 얻는 혜택으로부터 배제할 수 없다는 비배제성

(non-exclusivity)의 특성을 갖는다.공공자원은 재화의 성격상 많은 사람들에 의

해 동시에 이용되고 아무도 그것을 이용하는 것으로부터 배제될 수 없기 때문이

다.모든 개인은 전혀 돈을 내지 않고 그와 같은 재화를 이용하고,그 재화를 공

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노력의 정당한 몫에 대한 기여를 함이 없이 무임승차자가

되고자 하는 경제적 유인을 가지고 있다(Savas,1987,박종화 역,1994:77).

요금자원(Tollgoods)은 공공자원 가운데 비경합적 소비가 이루어지나 배제 자

체가 가능하므로 이용자들에게 요금을 징수할 수 있는 준공공자원으로서 전기·

가스·상하수도 등과 같은 사회 기반시설 등이 요금자원에 포함된다.요금자원의

상당 부분을 정부 또는 공기업이 공급하는 이유는 자연 독점으로 인한 시장실패

에 대응해야 하기 때문이다.요금자원은 대개 사용자부담으로 공급되고 있다.

공유자원(thecommons)은 이용자를 배재할 수 없으나 경합성을 가지고 있어서

자원의 사용(소비)에 있어서 남용이 발생할 수 있다.재화에 대하여 대가를 지불

할 필요가 없고,그 소비를 방지할 수단이 없으므로,수집하고,수확하고,추출하

고,이용함으로서 소진될 때까지 심지어는 낭비되고 소비될 것이다.특정인에게

공유자원에 대한 소유권을 부여하기 어렵기 때문에 시장 메카니즘은 공유자원을

공급할 수 없다.그러나 자연적인 공급을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은 집합적 행동37)

37) 집합재에 대하여 돈을 지불하고, 그리하여 그 집합재가 확실히 생산되도록 하는 것이다. 가치재와 관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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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일례로 일부 강이나 호수는 유해폐기물을 자연스럽게 버리는데 이용되는

공유자원이 됨에 따라 질이 떨어진,훨씬 이용도가 낮은,부분적으로 소비되는

사적재로 격하되는 경우가 있다.수로의 오염을 막고 계속적인 공급을 확보하기

위하여 물오염 통제라는 집합적인 행동이 취해진다((Savas,1987,박종화 역,

1994:78-79)

본 논문의 공유자원 정의는 앞에서 정의한대로 소유권이 특정한 개인에게 있지

않고 사회구성원 전체에게 있는 자원으로서 이용에 있어 배제할 수 없지만,소비

로 인한 비용은 한 개인이 아닌 사회 전체가 부담하여야 하는 자원으로 정의하

고자 한다.따라서 국공유지,자연경관,연안어장과 같이 자연적 자원뿐만 아니라

도로나 항만,수로,공원 등 인공적인 자원도 포함한다.

2)공유자원 종류와 특성

공유자원은 두 가지 핵심적 특성 즉 이용에 대하여 배제할 수 없는 비배제성과

소비행위에 대한 자원의 감소를 가져오는 경합성을 가진다.비제재성은 잠재적

수혜자들로 하여금 자원에 접근하지 못하게 배제하는데 있어서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든다는 것이며,경합성은 각자가 자원을 이용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이용

할 수 있는 자원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것이다(김재형,2007:9).즉 비배제성은

사용하려는 사람들의 문제이고 경합성은 자원을 사용하려는 자원소비의 문제이

다(MullerandVickers,1996:1).

공유자원의 종류는 물리적 특성에 따라 토지와 같이 분할 및 경계설정이 용이

한 자원(commonpoolresources)과 공기나 물처럼 유동성이 커서 분할 및 경계

설정이 용이하지 않는 자원(non-commonpoolresources)으로 분류할 수 있다

(Burkeand Bryan,2001:449).

접근이 허용되는가 여부에 따라 접근이 가능한 자원(openaccessresources)인

개방형 자원과 접근이 소유주로 인식되고 있는 집단 혹은 개인에 의하여 통제되

는 재산적 자원(propertyresources)인 폐쇄적 자원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김재

행동은 사적재 및 요금재 중 어떤 것이 가치재로 정의되어야 할 것인가를 결정하고, 공급의 수준을 결정

하고, 그 재화에 대하여 돈을 지불하기 위한 것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집합적 행동의 본질은 의사결정을 

하고 돈을 염출하는데 있다. 집합적 행동과 정부행동은 반드시 동일한 것이 아니다(Savas, 1987, 박종화 

역, 1994: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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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access) 물리적 영역에 출입하고 비경합적 편익을 향유할 권리

수확(withdrawal) 자원 단위 혹은 생산품을 획득할 권리

관리(management) 자원이용 패턴을 규제하고 자원을 변형시킬 수 있는 권리

배재(exclusion)
접근과 수확이 누구에 의해 가능하며,이러한 권리가 어떻게 이전

되는지 결정할 권리

양도(alienation) 관리하거나 배재할 수 있는 권한을 임대하거나 판매할 권리

형,2007:11).개방형 자원(openaccessresources)은 다음의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첫째,재산권을 정의하는 효과적 규칙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로서 정

부에 속하지도 않고 소유권을 주장하는 실체도 없는 자원을 말한다.둘째,모든

시민이 접근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정책을 통하여 보장하는 경우이다.폐쇄적 자원

인 집단 혹은 개인에 의하여 통제되는 재산적 자원은 배타적 사용권을 갖고 있

는 집단 혹은 개인이 접근을 배제하는 경우이다.개방형 자원과 폐쇄형 자원을

나누는 기준은 배타적 사용권의 존재이다.즉 폐쇄형 공유자원은 배타적 사용권

이 어떤 형태이든 존재함을 의미한다.어촌계는 이 유형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마을어장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비재제성을 갖고 있으나 어장사용에 대한 배

타적 권리인 면허를 통하여 접근하려는 사람들을 배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방형 공유자원과 공동재산의 중요한 차이점은 개방형 공유자원의 유지ㆍ관리

는 그 주체가 불분명하거나 혹은 정부의 공권력에 의존해야만 하는 반면,공동재

산의 유지ㆍ관리는 공동소유자들이 구성하는 공동체의 집합적 행동에 의하여 수

행되고 있다.공동체의 집합적 행동을 어떻게 수행하느냐의 문제가 바로 공유자

원에 관련된 문제이다(정용덕 외,1999:250-251).

3)공유자원과 행사할 수 있는 권리

공유자원 관리의 주된 문제는 사적 허용의 규칙과 접근의 통제(Mullerand

Vickers,1996:1)로서 공유자원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보다 세부적으

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Ostrom,2000:339).

<표 2-2>공유자원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는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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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소유자

(owner)

경영자

(proprietor)

요구자

(client)

허가된

사용자

(authorized

user)

허가된

출입자

(authorized

entrant)

접근(access) ○ ○ ○ ○ ○

수확(withdrawal) ○ ○ ○ ○

관리(management) ○ ○ ○

배제(exclusion) ○ ○

양도(alienation) ○

재산권의 내용과 행사자에게 어떠한 재산권이 부여되는가를 살펴보면 <표

2-3>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표 2-3>공유자원의 행사자와 행사할 수 있는 권리

자료 :Ostrom(2000:340)..

허가된 출입자(authorizedentrant)는 관광객 등이 해당되는데 이들은 자원의 아

름다움을 즐기는 등의 레크레이션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물리적

영역에 출입하고,비경합적 편익을 향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만 생산물을 수

확할 권한을 가지지 않는다.출입과 수확할 권한을 동시에 갖는 행위자는 허가된

사용자(authorizeduser)이다.자원의 이용시기와 사용할 수 있는 장비,사용목적,

수확이 가능한 자원의 양 등이 관리와 배제에 대한 집합적 선택권

(collective-choice right or authority)은 행위자에 의하여 결정된다.요구자

(client)는 운영적 선택권한을 가지며 이에는 편의시설의 설치와 유지에 대한 결

정권,수확을 제한할 권한까지 포함하는 것이다.경영자(proprietor)는 요구자가

갖는 권한에 더하여 배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이 경우 공동재산권

(commonproperty)구조를 띠는 것이 대부분인데,재산권 행위자는 자원으로부

터 얻어지는 수익을 취할 권한을 가질 수는 있어도 그들이 갖고 있는 권한을 팔

수는 없다.우리나라의 어촌계도 준공동재산권의 형태로 어장에 대한 권한을 갖

고 있다.소유자(owner)는 다섯 가지 권한을 모두 갖는다.자원의 분할이 용이하

고 경계를 설정하기 쉬운 토지와 같은 자원의 경우는 소유자에 의하여 다섯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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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권한을 전부 행사할 수 있지만 공기와 같이 자원의 분할과 경계설정을 명확

히 할 수 없는 자원의 경우에는 타인이 자원에 접근하는 것을 현실적으로 배제

하기 어렵기 때문에 소유자에 의한 재산권 행사가 어려울 것이다(Ostrom,2000:

340-342).

2.공유지의 비극(thetragedyofthecommons)

공유지의 비극 이론은 공유재산의 공유화를 통한 정부의 개입을 초래한다.공유

지의 비극이란 Hardin(1968)이 Science지에 ‘공유지의 비극(thetragedyofthe

commons)'을 발표한 이래 희소자원을 공동으로 이용하고자 할 때 예견되는 상

황의 악화를 상징하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목동들은 제한된 목초지에 가

축을 무제한으로 증대시키려 하는 ’개인적 합리성‘과 한정된 목초지의 공동이용

이라는 ’집단적 합리성‘과의 갈등으로 목초지는 황폐화 되어가며,결과적으로 이

는 개인의 이익극대화 추구가 공익의 극대화가 아니라,오히려 공익의 파괴와 나

아가 개인 이익자체도 파괴되어 버린다는 논리를 제공하여 주고 있다.

공유지의 비극을 경제학적 측면에서 보면 경합성과 배제성이 모두 적용되는 사

적재화에서는 독립적으로 결정되는 개인수요를 모두 합하면 소비자 전체의 총지

불의사가 얻어지기 때문에 ‘지불의사의 한계증가’와 일치하는 시장가격에서 소비

자잉여는 양(+)의 값을 가지며,경합성이 적용되지만 배제성이 적용되지 않는 공

유자원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증가할수록 기존 소비자의 지불의사가 줄어들어 ‘지

불의사의 한계증가’와 일치하는 시장가격에서 소비자 잉여는 0이 된다.

공유자원에 대한 이러한 현상을 ‘공유자원의 비극’이라 하는데,이는 공유자원이

사회적 관점에서 볼 때 과다하게 사용되어 사회후생을 극대화하지 못한다는 것

을 의미하며,공유자원의 비극에서는 ‘어떻게 하면 소비자의 수를 줄일 것인가?’

를 고민할 수밖에 없어 정부의 개입과 규제를 당연시 하는 이론으로 발전하였다

고 볼 수 있다.

하딘의 논문이 공표된 5년 후인 1973년 제3차 국제연합해양법회의38)가 개최되

38) 국제연합의 국제법위원회가 주체가 되어 개최한 해양에 대한 국제회의로서 제1차 국제연합해양법 회의가 

1958년에 제네바에서 개최되어 영해와 접속구역에 관한 협약과 공해(公海)에 관한 협약, 공해의 어업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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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세계는 새로운 해양질서재편성을 위하여 크게 움직이기 시작했다.환경보호운

동 문제가 분출한 1970년대 이후 공공성․공공재라는 생각이 공유론의 중요한

일각을 차지하게 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공유론은 목초지뿐만 아니라 해역,

하천과 호수와 늪,삼림,농지,도시공간 등 다양한 영역과 환경에 걸쳐서 논의되

고 있다(이선애 역,2007:31).

Ostrom(1990)은 중요한 공유자원이 몇몇 목초지나 어장지대뿐이라면 공유재의

비극이 그렇게 큰 관심사가 아닐 수도 있지만 문제는 그게 아니라는 점을 지적

하고 있다.‘공유재의 비극’은 1970년대 사할린의 기근(the Sahelian famine,

Picardiand Seifert,1977),제3세계 일반의 연료봉 벌목위기(Norman 1984;

Thomson1977),산성비 문제(Wilson1985),모르몬교 조직(BullockandBaden,

1977),미국의 예산과다사용의 제한과 관련된 미국의회의 무능(Shepsle and

Weingast,1984),도시범죄 문제(Neher,1978),현대 경제학의 공․사부문 관계

(Scharpf1985,1987,1988),국제협력문제(Snidal,1985),키프로스의 공동체 분쟁

(Lumsden,1973)등과 같은 다양한 문제들을 묘사하는데 이용되어 왔다(Ostrom,

1990,윤홍근․안도경 공역,2010:24-25).

3.집합행동의 논리

집합행동39)은 공유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정부개입의 논리를 제공하여 준

생물자원 보호에 관한 협약, 대륙붕에 관한 협약이 채택되었다. 1973년 제3차 국제연합해양법회의가 열리

게 되어 1974년부터 지금까지 해양에 관한 광범위한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 이 회의는 1976년 '단일교섭

수정안'을 작성하였고 1977년 '비공식통합교섭안'을 작성하였으며 1979년 이를 수정한 '비공식통합교섭안 

'을 작성하였다. 제3차 국제연합해양법회의에서 논의된 해양에 관한 많은 문제 중에서 중요한 것은 영해의 

범위를 12해리로 하는 문제, 경제수역 200해리를 설정하는 문제, 국제해협의 자유통항을 인정하는 문제, 

영해의 무해통항을 군함에도 인정하는 문제, 심해저(深海底)를 개발하는 문제, 대륙의 경계를 확정하는 문

제 등이다. 한국에서도 제3차 때부터 국제연합해양법회의에 대표를 매 회기마다 파견하고 있다(국제연합

해양법회의 (國際聯合海洋法會議,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he Law of the Sea, 네이버 백과사

전).

39) 이 개념은 1920년대 미국의 사회학자들에 의해 제창되었는데,초기에는 집단행동이 다음과 같은 몇 개의

단계를 거쳐 발달해 가는 것으로 생각하였다.① 종래의 제도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사회적 불안정

단계,② 불안정 상태에 대한 미조직의 탐색행동과 군집행동이 태동하는 단계,③ 미조직 집합행동이 조직

화하는 단계,④ 조직된 집합행동이 새로운 제도로 등장하여 정착하는 단계 등이다.사회는 이 같은 단계

를 거쳐 낡은 질서에서 새로운 질서로 이행 ·변화하는 것으로 보고,집합행동은 새로운 질서의 형성을 추

진하는 것으로 보았다.그리하여 사람들이 집합행동 속에서 일제히 동일한 행동을 취하는 것은 동일한 행

동경성(行動傾性)이 해방(release)되는 결과라든가,또는 기분이나 정서가 사회적으로 감염된 결과라고 설

명하였다.그러나 근래에 들어와 이 같은 사고방식은 비판을 받아 수정되고 있다.그것은 집합행동의 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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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Olson(1965)의 「집합행동의 논리 TheLogicofCollectiveAction」에서 조

직은 공통이익이나 집단적 이익이 있을 때 비로소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그리고 조직은 때때로 순전히 개인적,개별적 이익에 이용되는 경우도

있지만 조직의 중요하고 고유한 기능은 각 개인들로 이루어진 집단의 공통이익

을 증진하는데 있고(Olson,1965,윤여덕 역,1987:16),개인들은 조직이나 집단

의 다른 구성원의 이익과는 별개의 순전히 개인적인 이익을 지니고 있는 존재로

보고 있다(Olson,1965,윤여덕 역,1987:17).

시장상황에서의 집합재-더 높은 가격-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이득의 총량이 고정

되어 있고 한정되어 있다.그렇기 때문에 시장 집단의 성원들은 그들이 속해있는

집단의 크기를 축소시키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Olson(1965)은 이런 종류의 집합

재를 ‘배타적 집합재’로 보고 반대로 비 시장 상황에서는 집단이 확대됨에 따라

집합재의 공급이 자동적으로 증대되기 때문에 이 같은 공공재를 ‘포괄적 집합재’

라고 규정하였다.어느 집단이 배타적으로 행위 하는가 혹은 포괄적으로 행위 하

는가는 집단 구성원의 성격이 아니라 집단이 얻고자 하는 대상의 성격에 의존한

다(Olson,1965,윤여덕 역,1987:52-53).특히 규모는 개인적 이익의 자발적․합

리적 추구가 집단 지향적 행동을 가져올 것인가 아닌가를 결정할 때에 있어 결

정적 요인의 하나이다.소집단은 대규모 집단보다도 공동이익을 더 증진하게 되

며 ‘선택적 유인’역시 결정적 요인의 하나로 보고 있다.즉 공통이익을 위하여

개인들을 행동하게 만드는 강제나 어떤 다른 고안물이 없다면 합리적이고 이기

적인 개인들은 그들의 공통이익이나 집단이익을 위하여 행동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제를 하고 있다(Olson,1965,윤여덕 역,1987:서문)

따라서 규모가 작거나 선택적 유인이 제공되거나 하여 이익집단이 조직되어 힘

이 커지게 되면 그 집단은 분배연합체(distributioncoalition)를 형성하게 되어 정

부를 상대한 활동을 통하여 유리한 혜택을 얻어내기가 쉬운데 이는 지대추구

(rent-seeking)에서 유리한 위치에 있음을 의미한다.

단계가 필연적인 단계가 아니라,사람들이 동시에 같은 행동을 하는 것은,사람들의 상호작용 속에서 새로

운 사회규범이 창출되고 사람들이 그를 좇아 행동하기 때문이라는 창발규범설(創發規範說)이 제창되고 있

기 때문이다(네이버 검색,201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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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명확하게 정의된 경계

(Clearlydefinedboundaries)

공유자원체계로부터 자원유량단위를 인출해갈 수 있는 권리자가 명확

히 정의되어야 하며,공유자원자체의 경계 또한 명확하게 정의되어야

한다.

사용 및 공여규칙의 현지조건과의 부합성 자원유량단위의 시간,공간,기술,수량 등을 제한하는 사용규칙은 현

4.자율관리 이론

자율관리 이론은 국가에 의한 지역공동체의 공유자원 관리를 중층적 관리측면

에서 자율관리40)를 통한 공동의 소유 및 관리를 촉진시킨다.Ostrom(1990)은 공

유자원에 대한 전통적인 이론-공유지의 비극,죄수의 딜레마 게임이론,집합행동

의 논리-즉 정부에 의한 직접관리 또는 사유화에 대한 대안적 관리체계로서 자

율적 지역공동체들에 의하여 관리된 성공적인 사례를 통하여 공유자원의 자율관

리제도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현지의 사정에 적합한 행동규칙을 자발적으로 정하고 이 규칙은 개인이 공유자

원을 이용하는 방법뿐만 아니라 이를 유지하고 관리하는 책임의 분담,경계,조

정 등을 포함한 포괄적인 규칙을 제정하고,이 규칙의 준수를 감시하고 제재를

가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을 개발하고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듦으

로 하여 공유자원이 자율적인 관리가 가능하다고 하였다.

이 규칙은 문화적으로 수용되고 있는 광범위한 규칙들뿐만 아니라 시간,장소

등과 관련 변수들에 대한 믿을 수 있는 정보를 필요로 하며,모델들이 구체적이

며 경험적으로 타당하고 또한 실제상황 속의 참여자들이 어떻게 새로운 규칙을

작동시킬 것인지를 이해하는 것이다(Ostrom,1990:14).Ostrom은 장기 존속의

공유자원 관리제도에서 확인된 고안원리를 다음 <표 2-4>와 같이 설명하고 있

다.

<표 2-4>장기 존속의 공유자원 관리제도에서 확인된 고안원리

40) 정부는 자율관리어업 참여 정도와 활동실적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고, 등급에 따라 육성사업비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차등 부여하기 위한 등급화 방안을 수립하여 1등급은 다른 공동체의 귀감이 될 만큼 구성원의 

참여도, 규약 준수, 사업성과 등 다방면에서 우수한 단계, 2등급은 규약에 따라 자원관리어업 활동이 이루

어져 어느 정도 성과가 가시화되는 단계, 3등급은 구성원 간 결속이 강화되어 규약의 준수 및 자원관리 

사업에 착수하는 단계, 4등급은 새로이 공동체를 구성한 출발단계로 나누어 1년간 활동을 평가하고 있다

(www.jayul.go.kr.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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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gruencebetweenappropriationand

ruleandlocalcondition)

지조건과 연계되어야 하며,또한 노동력과 문자,금전 등을 요구하는

공여규칙과도 맞아야 한다.

집합적 선택장치

(Collectivechoicearrangements)

실행규칙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대부분 사람들은 그 실행규칙을 수정

하는 과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감시활동

(Monitoring)

공유자원 체계의 현황과 사용활동을 적극적으로 감시하는 단속요원은

그 사용자들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거나,혹은 그 사용자들 중에서

나와야 한다.

가중적 제재조치

(Graduatedsanctions)

실행규칙을 위반하는 사용자는 가중률이 적용되는 제재조치에 따라

다른 사용자들이나 책임관리,혹은 양자에 의해 범칙금이 책정된다.

갈등해결 장치

(Conflictresolutionmechanism)

사용자들과 이들을 위하여 일하는 관리들은 사용자들 간에 혹은 사용

자와 관리들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저렴한 비용으

로 현지법정에 신속하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자치조직권 보장

(Minimalrecognitionofrightsto

organize)

스스로 제도를 고안할 수 있는 사용자들의 권리는 외재적인 정부당국

에 의하여 도전받지 않아야 한다.

(공유자원 체계가 대규모 체계의 부분으로

있는 경우)중층의 정합적 사업단위

(Nestedenterprises)

사용,공여,감시활동,집행,분쟁해결 그리고 규율활동은 중층의 정합

적 사업단위로 조직화된다.

구분 내용

공유자원

시스템 특성

ㆍ작은 규모(RW),ㆍ명확한 경계 (RW,EO)

<Agrawal추가 내용>

ㆍ이동성의 낮은 수준

ㆍ자원으로부터 이익의 저장 가능성

ㆍ예측가능성

그룹 특성

ㆍ작은 규모 (RW,B&P),ㆍ명확하게 정의된 경계 (RW,EO)

ㆍ공유 규범 (B&P)ㆍ과거의 성공 경험 -사회 자본 (RW,B&P)

ㆍ적절한 리더쉽 -외부 환경 변화에 대해 인지하며,지역의 전통적인 엘리트

(B&P)ㆍ그룹 구성원 간의 상호 의존성 (RW,B&P)

ㆍ정체성과 관심사의 동질성,자원배분상태(endowment)의 이질성(B&P)

<Agrawal추가 내용>

ㆍ빈곤의 낮은 수준

공유자원 시스템과

그룹특성 사이의

ㆍ사용자그룹 주민 위치와 자원 위치사의의 중복성(RW,B&P)

ㆍ자원시스템에 대한 그룹구성원들에 의한 의존도 수준(RW)

자료 :Ostrom(1990:90,윤홍근․안도경 공역,2010:175)재구성함.

Agrawal(2003: 249)은 공유자원의 특성과 요인을 분류하면서, Robert

Wade(1994)의 이름(RobertWade)대문자인 RW,Ostrom(1990)의 이름(Eliner

Ostrom)의 대문자인 EO,그리고 Baland․ Platteau(1996)의 이름 첫 글자인

B&P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분류하고 사용가능한 조건들을 추가하였다.

<표 2-5>공유자원 분석의 추가적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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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ㆍ공유자원으로부터 이익할당에 대한 공정성(B&P)

<Agrawal추가 내용>

ㆍ사용자 요구의 낮은 수준 ㆍ요구의 수준에 있어서 점진적 변화

제도적 준비

ㆍ규칙은 단순하고 이해하기 쉬워야 한다(B&P)

ㆍ지역적으로 고안된 접근과 관리규칙(RW,EO,B&P)

ㆍ규정집행의 용이성(RW,EO,B&P)ㆍ점증적 제재(RW,EO)

ㆍ저비용 판결의 가능성(Availabilityoflow-costadjudication)(EO)

ㆍ사용자들에 대한 감시의 책임(EO,B&P)

공유자원 특성과

제도적 준비사이의

관계

ㆍ자원의 재생까지 수확의 제한(RW,EO)

외부 환경

ㆍ기술 :저비용 배재 기술(RW)

ㆍ정부 :∘중앙 정부는 지역의 권위를 훼손해서는 안된다(RW,EO)

∘외부 지원 체제의 제재제도 (B&P)

∘유지 활동을 위한 지역 사용자들에 대한 보상하는 외부 도움의 적절한 수준

(B&P)∘사용,규정,집행,관리의 집합적 수준(EO)

<Agrawal추가 내용>

ㆍ기술 :∘공유자원과 관련된 새로운 기술에 대한 채택을 위한 시간

ㆍ외부 시장과의 관계성(articulation)의 낮은 수준

ㆍ외부시장과의 관계성에서 점진적 변화

자료:Agrawal,A.(2003).Sustainablegovernanceofcommon-poolresource:

Context,Methods,andPolitics.Annu.Rev.Anthropol.2003:249,253).

재편집함.

제2절 공유자원의 준사유화(quasi-possession)이론

1.준사유화(quasi-possession)의 의의

 준사유화란 공유자원이 특정집단(단체나 개인)에 의해서 일반인의 사용이 배재

되나 실제 그 공유자원의 소유권이 법적으로 그 특정집단(단체나 개인)에 속한

것이 아닌 상태를 말한다.

마을어장과 관련하여 어업권은 준사유화의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어촌계에 의

한 마을어장의 사용은 수산업법에 의한 ‘면허’라는 제도를 통하여 면허기간 내에

물권으로서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어 있다.그리고 마을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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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사용은 마을 구성원들이 지속적으로 사용해왔다는 공동소유의식과,마을부락

민이라는 인적 결합관계를 띠고 있으며 관행적으로 사용하여 왔다는 사회적 합

의가 작용하고 있다.

준사유화를 법제화한 것이 우리나라 민법이라고 할 수 있다.우리나라의 민법은

제278조41)에서 본 절42)의 규정은 소유권 이외의 재산에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준공동소유는 수인이 공동으로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을 소유하는 것을 말하므로,

준공동소유에도 공유․합유․총유의 세 가지 공동소유의 형태가 있을 수 있고,

그 각각의 경우의 법률관계 또한 다른 법률에 특칙이 있는 경우가(민법제278조

단서)아닌 한 공동소유에 관한 민법의 규정이 준용된다(배종근,2010:546).그

리고 수산업법 제16조에서는 어업면허를 받은 자와 영업권을 이전받거나 분할

받은 자는 어업원부에 등록을 함으로써 어업권을 취득하며,같은 법 제16조 제2

항에서는 어업권은 물권(物權)으로 하며,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토

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그리고 제4항에서 법인이 아닌 어촌계

가 취득한 어업권은 그 어촌계의 총유(總有)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특히 관습

과 관련하여 우리나라 민법은 제1조에서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관습법에 없으면 조리(條理)에 의한다고 규정하여 ‘관습’을 법

원(法源)으로 정하고 있다.그러므로 준사유화는 법적인 개념임과 동시에 관습법

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다고 하겠다.

물권은 물권의 객체인 물건을 직접 지배해서 독점적ㆍ배타적으로 이익을 얻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이다.어업권은 어장에서 수산,동식물의 채취,양식을

위한 사업을 독점적ㆍ배타적으로 할 수 있는 권리이며,수산업법은 이를 물권으

로 인정하고 토지에 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어업권은 특별법에 의하

여 물권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그것은 수산물을 직접 지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

지 않고,이들을 채굴,채포(採浦)하여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것을 내용으로

하므로 본질적으로는 물권이 아니며,물권을 전속적으로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서 준물권이라 하여 물권에 준한다(김상용,2009:21).

41) 제278조 (준공동소유) 본 절의 규정은 소유권이외의 재산권에 준용한다. 그러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

정이 있으면 그에 의한다.

42) 제3장 소유권 제3절 공동소유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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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유권의 개념은 현대적 소유권 개념43)에 입각한다고

할 수 있다.우리 헌법은 제헌헌법 이래 현행 헌법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소유

권은 재산권에 포함되어 있다.헌법 제23조 제1항 제2항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

도록 하여야 한다.’고 선언하고 있으며,민법 제2조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

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다.

민법 제211조는 구민법이 소유권을 ‘자유로’행사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한 것을(구

민법,제206조)‘자유로’를 삭제하여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ㆍ수익

ㆍ처분할 권리가 있다’고 함으로서 소유권 특히 토지소유권의 사회적 구속성의

일반적 경향에 호응하고 있다(김상용,2009:307).

소유권과 관련하여 입회권(入會權)이 있다.산림,임야 등의 일정한 지역의 주민

들이 공동의 수익-대부분이 잡초,동물용 풀,땔감용 잡목의 채집 등-을 위한 관

습상의 권리를 입회권이라 하는데(加藤鴉信(가또마사노부),2001,김상수 역,

2005:125),이는 우리나라 민법의 특수지역권44)과 같은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민법제302조는 ‘어느 지역의 주민이 집합체의 관계로 각자가 타인의 토지에서 초

목,야생물 및 토사의 채취,방목 기타의 수익을 하는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관

습에 의하는 외에 본장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입회권은 소유와 비소유의 중간단계에 존재하는 권리이다.입회권 대상 토지는

입회단체인 촌락공동체의 구성원이 각자 사적 독점적 이용을 주장할 정도로는

생산성이 높지 않지만,전체적 이용가치는 어느 정도 존재하는 토지를 대상으로

한다.이는 토지 재생산의 싸이클을 확보하여 과대이용에 대한 토지의 빈궁화를

피해야 하기 때문이다.입회지를 입회단체로서의 마을공동체 관리하에 둠으로써,

다른 마을공동체 내지 그곳의 구성원에 대하여는 이용을 배제해야 하는 배타성

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따라서 향후 이용가치가 있는 토지가 ‘입회지’가 되

43) 현대적 토지소유권은 절대적으로 자유로운 근대적 토지소유권이 계약의 자유와 결합함으로서 가져온 사

회적ㆍ경제적 약자의 지배복종을 강요하는 사회적 문제를 시정하기 위하여, 소유권의 사회적 의무가 강조

되고, 소유권은 법률의 범위 내에서 인정되는 실정법적ㆍ상대적인 권리로 변화한 것이다(김상용, 2009: 

307).

44)특수지역권은 과거 자연경제시대의 농촌생활에서 부락의 주민이 토지수용권을 공유하던 관계에서 비롯되

어 입법화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일정한 지역주민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총유(總有)가

되지만,특수지역권에서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로서 수익권을 가지므로 준총유(準總有)가 된다고 볼 수 있

다.준공동소유관계의 어업권에 있어서 준사유화 과정의 중요한 개념이 될 수 있다.



- 26 -

고,그 이용에 대응한 권리구성이 ‘입회권’이 되었을 것이다(加藤鴉信(가또마사노

부),2001,김상수 역,2005:140-141).

2.공유자원 면허제도

공유자원의 면허제도는 준사유화를 촉진한다.면허는 일반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행위를 특정한 경우에 허가하거나,특정한 권리를 설정하는 행정행위를 말하는데

대법원 판례는 그 성질을 특허45)로서 판단하고 있으며,유효기간이 만료됨으로써

당연히 소멸된다고 하고 있다.특허46)는 공익상의 필요에 따라 행정청이 특정인

에게 새로운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며,특허를 할 것인지의 여부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 원칙이다(윤양수,2005:211).

Savas(1987)는 면허를 자연적인 공급을 보존할 수 있는 집합적인 행동이라고

보고 있다.그리고 이런 집합적인 행동을 하도록 유도하고 통제하는 것은 공유자

원에 내재된 문제점인 고갈의 위험,정부에 의존하는 전통적인 접근방식의 한계,

배제의 곤란성 등의 문제점이 여전히 존재하게 된다.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

로서,면허를 통하여 공유자원이 사적재로 변형되어 단일 소유자에게 속할 때,

보존과 성공적인 관리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그리고 그는 재화의 유형을 정부

서비스,정부판매,정부간 협정,계약,면허,보조금,구입증서,시장,자발적 서비

스,자기 서비스의 10가지로 분류하고 재화별 공급대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45) 손실보상금[대법원 1999.5.14, 선고, 98다14030, 판결] 판결요지의 [2] 어업면허는 면허를 받은 사람에

게 장기간에 걸쳐 권리를 설정하여 주는 이른바 특허로서 그 유효기간이 만료됨으로써 당연히 소멸되고, 

면허기간의 갱신은 실질적으로 권리의 설정과 동일한 점.

46)특허와 허가는 기본적으로 구별되어야 한다. 허가와 특허는 모두 수익적 행정행위이고, 부관을 붙일 수 

있으며, 허가나 특허를 받고 행하는 사업에 대한 행정청의 감독이 가능하고, 허가나 특허를 받아야 함에도 

받지 않고 행하는 사업(자)등의 강제집행․행정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허가는 상대

방에 대하여 제한되었던 자연적 자유를 회복시키는 명령적 행위이고, 원칙적으로 기속행위이며, 상대방의 

신청이 없이 불특정 다수인에 대하여 행해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허가를 받은 자가 얻은 이익은 원칙

적으로 반사적 이익이며, 허가대상 사업은 사익적 사업이고 그에 대한 행정청의 감독은 사회공공의 질서

유지를 위한 소극적 감독과 최소한의 감독에 그치는 것이 원칙이다. 이에 비하여 특허는 상대방에게 권리

를 설정하는 형성적 행위이고, 원칙적으로 재량행위이며, 상대방의 신청에 의하여 특정인에 대하여만 행하

여지고, 특허를 받은 자가 얻는 이익은 권리로서의 이익이며, 특허대상 사업은 공익성이 인정되는 사업이

고 그에 대하여 행정청은 적극적으로 감독․보호․지원 등을 할 수 있다(윤양수, 2005: 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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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 사적재 요금재 집합재 공동이용재

정부서비스 * * * *

정부판매 * *

정부간 협정 * * * *

계약 * * * *

면허 * *

보조금 * * *

구입증서 * * *

시장 * *

자발적 서비스 * * * *

자기서비스 *

<표 2-6>재화의 유형별 제도적 공급대안

자료:Savas(1987),박종화 역,1994:142.

<표 2-6>을 보면 면허에 의한 공동이용재의 공급은 사적재나 요금제에 적용하

고 있다.면허는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이용되는 또 다른 제도적 구조이다.

배타적인 면허는 특정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민간기업에 독점적인 특권을 부

여하는 것으로서,대개 정부기관에 의해 가격규제가 수반된다(Savas,1987,박종

화 역,1994:120).

우리나라에 있어서 마을어업(제1종 마을어업)은 ‘면허’를 적용하고 있다.수산업

법은 제9조 1항에서 ‘마을어업은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의 공동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어촌계나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에만 면허 한다’고 규정하고,제

9조 2항에서 ‘협동양식어업은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의 공동이익과 어업

의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어촌계,「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

16조47)에 따른 영어조합법인(營漁組合法人)또는 지구별수협에만 면허하고,제9

조 3항에서 면허를 받으려는 수면이 마을어업의 어장에 있는 경우,만조 때 해안

47)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2항 : 협업적 수산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수

산물의 출하·유통·가공·수출 등을 공동으로 하려는 어업인 또는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

3조제4호에 따른 어업 관련 생산자단체(이하 "어업생산자단체"라 한다)는 5인 이상을 조합원으로 하여 영

어조합법인(營漁組合法人)을 설립할 수 있다(개정 2009.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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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에서 500미터(서해안은 1천미터)이내의 수면으로서 제88조48)에 따른 해당 시·

군·구수산조정위원회(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시·도수산조정위원회)가 어업조정

(漁業調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수면에 대하여 행하는 해조류양식어업과 바닥을 이용하는 패류양식어업 및

어류 등 양식어업은 그 수면에서 가까운 어촌계,영어조합법인 또는 지구별 수협

에만 면허하도록 하고 있다.

3.반복적 행동

반복적 행동에 의한 준사유화는 Hardin(1982)의 집합적 행동(CollectiveActio

n)49)에 의하여 설명될 수 있다.사람들이 암묵적 합의에 의하여 스스로를 구속한

다는 것은 설득력을 갖고 있으며,Lewis(1969)는 “대부분의 사회계약은 그것에

참여하는 행위자들이 인정하는 무언의 동의나 공정한 행위라는 도덕적 의무에

의하여 유지될 것이다(Hardin,1982,황수익 역,1982:243)”고 하였다.이런 기술

적 의미의 관행은 자기이익에 대한 계산을 포함하게 되며,자기 이익은 규범이나

도덕률에 의하여 다소 흐트러질 수 있다.규범이나 도덕률 그 자체도 어느 정도

는 대부분 또는 다른 부분들에 의하여 받아들여진 또 다른 관행에 의하여 유지

된다.선진적이며 분산된 국민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집단지향적인 집합행동의 상

당부분을 관행에 의한 계약으로 설명할 수 있다(Hardin,1982,황수익 역,1982:

243-244)

Fuller(1978)는 관습법의 규칙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그림 2-1>은 개인이 반복적 행동과정을 통하여 관습화 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

다.만일 A가 B에 대한 행동에 의해,A가 앞으로 비슷한 상황에서 비슷한 태도

로 행동하리라는 것을 B에게 합리적으로 이해시켰을 때,B는 몇몇의 실제 경우

48) 제88조(수산조정위원회의 설치) 어업에 관한 조정·보상·재결 또는 기르는어업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에 중앙수산조정위원회를, 시·도와 시·군·자치구에 시·도수산조정위원회 및 시·군·구

수산조정위원회를 각각 둔다.

49)Russell Hardin이 이루고자 했던 것은 역자(황수익 역, 1995)가 서문에서 밝혔듯이 첫째 Olson의 집합행

동의 논리가 n인 범죄인들의 번민게임으로 일반화될 수 있음을 밝혀 집합행동의 실패논리를 보다 정교하

게 밝히는 것이고, 둘째는 많은 실제적 집합행동의 상황은 Olson이 생각하는 바와는 달리 반복되는 n인 

수인(囚人)의 번민게임이거나 다른 관계를 갖는 다수인 사이의 수인의 번민게임으로 모형화할 수 있고, 그

럴 경우 집단의 구성원수의 다과에 관계없이 집합적 행동은 성공할 수 있음을 밝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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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공동체(마을공동어장)

행동에 대한 이해

A---------------->B

A<----------------B

기대에 부합하는 행동

제도에 대한 이해

어촌계----------->일반인

어촌계<-----------일반인

제도에 부합한 행동

⇩ ← 반복 ⇛ ⇩ ← 반복

행동유형의 정립 제도 및 반복적 면허

⇩ ⇩

관습화 반복적 행동(면허)에 의한 관례화

에서 A가 앞으로 이 기대에 부합하여 행동하리라는 기대에 따라 자신의 업무를

신중하게 조정할 것이다.그리고 A는 B에 대한 자신의 과거의 행동유형에 의해

정립된 유형을 따라야 행동을 한다.이는 B에 대한 A의 의무를 만들어 낸다.만

약 A와 B에 의해 추종되는 상호작용의 유형이 관련공동체에 확산된다면 일반적

인 관습법이라는 하나의 규칙이 만들어질 것이다 라고 보고 있다(Hardin,1982,

황수익 역,1982:275).

그러면 이를 마을공동어장에 적용하여 보면 제도의 관례화 과정을 밝혀줄 수

있다.어촌계는 일반인에 대하여 면허어업을 주장하게 된다.그리고 어장관리방

법으로서 어장청소,면허라는 권리 등을 계속하여 합리적으로 주장하게 되면 일

반인은 점점 어촌계의 입장에 동조하게 된다.다른 사람들도 동조하게 되고,일

반인은 어촌계가 하는 일에 대하여 인정하게 된다.그리고 반복적으로 면허를 취

득하게 되고 어장관리를 하게 된다면 일반인은 반복적으로 이를 인정하게 된다.

그리하여 어촌계에 의한 어장관리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게 되고 이를 사회적으

로 확대하여 나간다면 어촌계에 의한 어장관리라는 하나의 관습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를 도식화하면 <그림 2-1>로 나타낼 수 있다.

<그림 2-1>반복적 행동에 의한 관례화 모형

판례50)도 마을공동어장에 대한 이용관행을 인정하고 있으며,가또마사노부(加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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雅信,2001,김상수 역,2005:193)는 소유권 개념은 토지에 대한 노무투하 등에

의해 발전해 왔던 농업사회에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권리보호의 필요성을 기초로

발전해온 것이라고 보고 있다.

4.준사유화 과정의 유형

공유자원의 준사유화 유형을 분류하기 위하여 Ostrom(2009)이 Science지에 발

표한 「사회 생태적 체계의 지속가능성 분석을 위한 일반적 틀(A General

FrameworkforAnalyzingSustainabilityofSocial-EcologicalSystem)」을 참고

하였다.이 분석체계는 다양한 하부 시스템(subsystem)과 내부변수(internal

variables)로 구성되는데,이 하부 시스템 역시 유기체와 비슷한 다계층(multiple

levels)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았다.복잡계(complexsystem)에서 하부시

스템은 자원관리(resourcesystem,예를 들어 마을어장의 이용체계),자원단위

(resource units,예를 들어 소라나 전복 또는 마을어장 자체),자원이용자

(resourceusers,해녀,마을주민 등),거버넌스 시스템(governancesystem,마을

과의 관계,중층의 감독기관 등)이 서로 영향을 미치고 상호작용 하는 관계를 의

미한다.크던 작던 간에 사회-생태계에서 하부시스템과 그 구성요소들은 상호 피

드백을 공유한다(Ostrom,2009:420-421).즉 각 하부요인들을 우선 파악하는 것

이 중요하며 하부요인간의 상호작용은 사회 경제 및 정치적인 체계를 구성한다.

50) 관행인입어보존등록청구사건[대전지법 홍성지원 1994.6.24, 선고, 93가합71, 민사부판결 : 항소]

   관행에 의한 입어자 개념이 일정한 공유수면에서 공동어업권이 면허되기 전부터 오랫 동안 관

행에 따라 어업을 하여 왔다는 사실상태가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그 후 그 공유수면에 

공동어업권이 설정된 경우에도 특별한 제한 없이 종전의 어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는 그 공유수면에 설정된 공동어업권자에 대하여 입어에 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이를 침해하는 제3자에 대하여도 그 방해의 배제 및 손해배상을 구

할 수 있는 이른바 물권적 권리의 일종에 속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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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사회 생태 체계의 지속가능성 분석을 위한 구성 체계

자료 :Ostrom(2009:420-421).

공유자원의 준사유화 유형은 Ostrom(1990)의 저서 「GoverningTheCommon

s」에서 공유자원 관리제도를 분석하기 위한 사례를 본 논문의 준사유화 유형의

사례로 인용하였다.공유자원과 하부요인에 대하여 각 체계가 어떻게 준사유화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림으로 보면 <그림 2-3>과 같이 도식화할 수 있다.<그림

2-3>에서 작용정도가 왼쪽으로 움직이면 그만큼 덜 작용하였다는 뜻이며,오른

쪽으로 움직이면 그만큼 더 작용을 많이 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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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공유자원과 타 하부요인과의 관계성

1)이용자 중심 준사유화형(제1유형)

이용자 중심 준사유화형은 공유자원을 이용하는 이용자가 공유자원을 준사유화

하는 형태로서 <그림 2-4>와 같이 표현될 수 있다.자원체계와 거버넌스 체계는

있지만 이용자에 의한 준사유화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는 유형이다.

<그림 2-4>이용자 중심 준사유화형(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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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trom(1990)이 공유자원 관리제도 연구에 있어 연구대상지로 하였던 스리랑카

의 키린디 오야(KirindiOya)사례를 인용하였다.공유자원은 농업용수이며 사용

자는 농부이다.

1876년 키린다오 강 좌측 기슭의 엘라갈라(Ellagala)에 있는 제방이 복원되어

새로운 정착촌이 문을 열었고,30년 후에는 강 우측 기슭의 제방을 복원하기 위

한 저수지에 물을 채워놓은 작업이 시행되었다.그리하여 2천5백 에이커의 땅에

물을 공급받게 되었다.이 시설에 의하여 도움을 받는 농부들은 자작농이 아니고

이곳에 많은 땅을 소유한 사람들을 위해 일하는 가난한 소작농들이었다.땅 주인

은 대부분 다른 지역에 살았기 때문에,이곳에서의 농업소득에 경제적으로 의존

하지 않았다.대토지 소유자들은 종종 영향력을 발휘하거나 외부의 정치적 개입

을 모색하는 등의 방법으로 키린디 오야의 경작위원회의 주요 직책을 차지하였

으며,관개용수 배정과 관련해서 특권을 획득했다.관개청에서는 한사람의 기술

적 보조요원과 한명의 시설유지 감시원,두 명의 수리노무자를 배정하였지만 11

개의 주요 방출구와 수많은 소배수구,그리고 2천5백 에이커가 넘는 땅의 관개작

업을 감독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농부들은 손쉽게 수로를 막고,물을 자신들의 논으로 끌어들일 수 있었다.관개

인들 사이의 분규는 때로는 폭력적인 방식으로 해결되었지만 불법으로 수로를

막아 물을 끌어 써도 이 때문에 피해를 본 이웃들로부터 크게 책망받지 않았다.

농부들로서는 아무런 제재를 당하지 않으면서 물을 훔치고,심지어 잡초방지용

으로 훔친 물을 사용하는,그러한 체제하에서 농업용수를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전략은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가능한 많은 물을 경작하는 논에 대는 것이었다.

대토지 소유자들은 중앙 정계의 인사들과 적극적으로 접촉을 유지하는 것을 자

신들의 불법행위를 보호받는 한 방편으로 여겼다.정치인들로서는 지지자들에게

전리품을 제공해 주기 위해서 관개절차에 개입하기도 했다.

이용자 중심 준사유화형에 대한 우리나라의 예를 들면 특정단체(개인)가 공유자

원을 무단으로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들 수 있다.

2)자원체계 중심 준사유화형(제2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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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체계 중심 준사유화형은 공유자원 체계에 의하여 공유자원이 준사유화51)되

고 있는 형태이다.자원체계 중심 준사유화형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 2-5>

와 같다.

<그림 2-5>자원체계 중심 준사유화형(제2유형)

Ostrom(1990)이 공유자원 관리제도에 대한 연구대상지였던 미국의 모하비지역

사례를 인용하였다.이 지역은 사막지대로서 15개의 지하수대가 있는데 일부는

서로 연결되어 있고 일부는 독립되어 있다.여기서 공유자원은 지하수이며 이용

자는 샌버너디노 카운티의 주민이다.이 지역의 몇몇 지하수대는 모하비강으로부

터 물이 흘러들어온 반면,다른 지하수대는 현지의 강우에 의해서만 물이 채워질

정도이다.이 지역은 2차 세계대전 전까지 사람이 거의 살지 않았지만 전후 급속

하게 인구가 늘어난 지역이다.

일부 지하수대에서 과잉유출 상황에 처해 있다는 보고가 1950년대에 있었다.

1950년대에 캘리포니아주 수자원국은 물이 풍부한 북쪽 지역으로부터 빈약한 남

51) 여기에서의 준사유화 과정은 관리체계인 모하비 수리본부가 지하수대에서 수리권을 토지로부터 분리시키

려고 하는 과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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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 지역으로 물을 끌어 대기 위한 ‘페더 강 프로젝트’를 입안하였고 주당국은 이

물을 공급받기 원하는 지역은 수리기관을 신설하여 주 정부와 접촉하라고 권고

하였다.수로 건설에 따르는 시설 투자비용 분담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모하비 수

리기관이 신설되었고,이 기관은 처음에는 주법에 의하여 만들어졌지만 이후

1960년대에는 특별 선거에 의해서 지위가 부여되었다.신설된 직후 수리본부는

서부 및 중부 지하수대의 소송과정에 관여했던 저명한 수리전문가 변호사 제임

스 크리거(JamesKrieger)를 고용하여,전 지역의 수리권 문제 해결을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해 나가도록 하였다.크리거와 모하비 수리본부의 구성 멤버들은 전 지

역을 과잉개발의 역사에 대해서 아주 잘 정리된 기록이 남아있는 단일의 지하수

대인 것으로 간주하였다.그들은 또한 모든 지하수 생산자들이 동등한 권리를 가

진 것처럼 취급하여 연간 5백 에어커풋 이상을 퍼올리는 생산자들과 하나의 합

의안을 타결하여 수리권을 가능한 빨리 토지로부터 분리시키려고 하였다.

자원체계 중심 준사유화형의 예를 우리나라에서 찾아보면 수리권에서 찾을 수

있다.수리권은 특정인이 하천의 물을 계속적·배타적으로 사용하는 권리를 말하

는데,하천의 공수(公水)의 이용관계에는 하천을 일시적·공동적으로 사용하는 일

반사용과 계속적·배타적으로 사용하는 특별사용이 있다.일반사용은 하천을 그

용도에 따라서 자유롭게 사용함으로써 성립하며,특별사용은 하천법 또는 민법에

의하여 성립한다.

3)거버넌스 중심 준사유화형(제3유형)

거버넌스 중심 준사유화형은 정부(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공유자원이 준사유

화52)되는 유형이다.이용자나 자원관리체계를 무시하고 정부에 의하여 추진되는

형태이다.이를 그림으로 표시하면 <그림 2-6>과 같다.

52) 여기서 준사유화는 정부에 의하여 공유자원 이용자나 공유자원의 이용체계를 고려하지 않은 사점(私占)

적 사용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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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거버넌스 중심 준사유화형(제3유형)

Ostrom(1990)이 공유자원 관리제도의 연구대상지였던 터키의 두 연안어장인 보

드룸과 이즈미르 어장 사례를 인용하였다.여기서 공유자원은 바다어장이다.

보드롬은 알라니아에서 서쪽으로 약 400km 떨어진 곳으로 1970년대까지 보드

룸 어장은 성공적인 연안어로 활동장소로 꼽힐 정도로 풍부한 어장이었다.

1970년대 터키 정부는 보드롬의 일부 어부들에게 보다 규모가 큰 저인망 어선

을 건조하도록 장려하였다.

초기 저인망어선의 금전적 성공은 다른 사람들을 현지 어장에 진입하도록 유혹

하였고,결국 선박의 수가 증가하여 어선들이 벌어들이는 전체 수입이 이 지역에

서 어로 활동에 드는 비용보다 작아졌다.즉 연간 어획고는 대체적으로 동일한

수준에 머물렀으나,단위당 수입은 현격하게 줄었다.보드롬에 적을 둔 대형어선

들은 더 이상 이곳에서 수지가 맞지 않았기 때문에,메르신(Mersin)지역으로 새

우잡이를 위하여 출어하기도 하였으며,관광업이 붐을 이루어 취미 낚시꾼들과

낚시 관광보트들이 몰려들었다.

바다어장에 대하여 국가법은 어부들이 면허를 받도록 했지만 면허의 숫자를 제

한하지 않았고,해안가 3마일 안이나 만(灣)안에서 저인망 어선의 어로 활동을

금지하는 조치와 부화시기의 어로활동과 조업장비에 대한 제한은 두었지만,어업

규칙의 집행을 담당할 관리를 두지 않았다.해양 경비대나 농촌 지역의 경찰,내

무부가 이들 규칙의 집행을 맡도록 되어 있었다.공유자원을 관리하는 정부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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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일 금지구역의 유명무실화와 특히 저인망 어선도입에 대한 재정지원 및 장려

를 하였다.

내부적으로 이들 지역은 이해관계와 작업범위에서 이질적인 집단이었으므로,사

용된 어로기술의 상이성을 고려할 때 어로 기술을 제한하는 규칙은 모두에게 고

루 이득이 되기보다는 어느 한 소집단53)에게 차별적으로 혜택을 주는 것과 같았

다.

 거버넌스 중심 준사유화형의 예를 보면 정부에 의한 국유지 임대를 들 수 있다.

특정기관에 대한 임대료 감면은 특례운용의 합리화를 저해하고 있다.54)

4)이용자-관리체계 중심 준사유화형(제4유형)

이용자-관리체계 중심 준사유화형은 공유자원의 이용자와 자원체계 중심의 준

사유화55)를 말한다.정부(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자원에 대하여 진입허용 또는 진

입규제 등의 정책을 펴기도 한다.

<그림 2-7>이용자-관리체계 중심 준사유화형(제4유형)

53) 이즈미르를 근거지로 하는 대규모 어업조합이 두개 있었지만, 이들은 각기 다른 어부집단을 대변하였다. 

따라서 상이한 기술을 가진 집단에 있어서 어로기술의 제한은 특혜로 보일 수 있다.

54) 기획재정부는 국유재산이 허술하게 운영되는 관행을 개선하고자 최근 현장 조사를 벌였다. 국유재산 특

례운용이 제대로 지켜지는지 살펴보고자 조달청,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합동점검반을 꾸려 8개 국유재산을 

점검한 것이다. 국유재산의 양도나 무상사용 등과 관련해 169개 개별법에서 195개 특례를 두고 있다. 8

일 기재부 조사를 보면 수익구조가 양호한 기업이 임대료를 감면받는 특례가 적발됐다. 유상사용 원칙을 

확립하자는 국유재산 정책 방향과 맞지 않는 사례다. 특례는 해당 근거법률에서 요건이 명확해야 하는데 

국유재산 임대료를 중앙관서장에게 위임해 특례요건이 불명확한 유형도 있었다(「연합뉴스」.(2011). 국유

재산법 특례에 구멍, 공기업들 공짜사용, 12. 8.).

55) 여기서 준사유화는 공유자원인 바다어장에 대하여 이용자와 관리체계에 의하여 준사유화하는 과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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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trom(1990)이 공유자원 관리제도의 연구대상지였던 스리랑카 남단 마웰레의

사례를 인용하였다.여기서 공유자원은 바다어장이며 이용자는 어부다,

1900년대 초부터 마웰레 어부들은 바다어장의 고기를 효율적으로 어획하기 위

하여 나름대로의 규칙을 제정하였다.어부들은 공유자원인 바다를 항구쪽과 암반

쪽으로 나누어 단순한 윤번제 대신에 복잡한 어로규칙을 만들어 나갔다.

어로규칙을 보면 우선 모든 어망에 이름을 부여하고 이들을 일련의 순서대로

놓는다.각 어망의 주인은 자기 바로 앞뒤의 어망이 무엇인지를 안다.해안은 항

구 쪽과 해변 암반 쪽의 두 출어 지역으로 나뉜다.앞선 순번의 어망이 항구 쪽

에서 사용된 이후 그날 중 어느 때라도 그 다음 순번의 어망이 사용될 수 있다.

자기 차례가 되어 항구 쪽에서 새벽 작업에 사용된 어망은 그 다음 날에는 해변

암반 쪽에서 새벽 작업을 할 수 있다.따라서 어느 한 어망은 바로 뒤따르는 다

른 어망이 일을 마친 그날 언제든지 해변 암반 쪽으로 옮겨 가서 다시 고기를

잡을 수 있다.

1901년에서 1931년까지 인구가 70%이상 증가하였는데,이러한 불균형적 증가는

초기의 노동력 부족 때문에 생긴 현상이다.노동력 부족 시 어망으로 고기를 잡

는 집안의 어른들은 사위를 마웰레에 머물러 살게 하면서 집안 소유 어망의 8지

분 하나에 투자하도록 권장하였다.고기를 잡을 권리가 여덟 지분체제에 결부되

어 있었던 점을 감안한다면 자손들로서는 당연히 새로운 어망의 지분을 얻고자

하는 강한 동기를 가졌다.20착의 어망이 있는 경우 지분하나를 가진 사람은 연

간 총어획고의 160분의 1을 받게 된다.하지만 이 사람이 죽은 후,지분이 두 아

들의 공동소유가 되면 각각 320분의 1을 받게 된다.반면에 새로운 어망을 건조

하는데 동참한다면 이들은 각각 160분의 1을 받을 수 있었다.

소유지분은 자유롭게 사고팔았으며,여러 형태의 저당을 위한 담보로도 이용되

었다.즉 이 지분이 가장 값나가는 상속물이었고,종종 신부의 결혼 지참금으로

쓰이기도 했다.다른 지분 소유자들이 신참 지분소유자가 되려는 자에 대하여 법

적으로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점에서,이 지분은 자유롭게 양도되는 것이

지만,실제로는 다른 지분 소유자들이 거부권을 가지고 있었다.지분소유자들은

서로 긴밀하게 함께 작업을 해야 했고,따라서 다른 지분 소유자들이 강력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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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를 반대하는 지분은 아무도 사려들지 않았다.

스리랑카 남단 마웰레의 사례는 이용자 주체인 어부들이 공유자원인 바다어장

에 대하여 나름대로의 규칙을 통하여 자원체계를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서 어장

에 대한 배타적인 권리를 가졌다.정부는 어부들의 요구사항인 진입규제를 하지

않았다.

이용자-관리체계 중심 준사유화형의 예는 제주특별자치도의 마을공동목장에서

찾을 수 있다.

마을공동목장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도에 있으며,대부분 중산간 부락에 위

치하고 있다.제주도의 마을공동목장은 구한말 때부터 마을단위의 공동목장이 설

치된 것으로 보고 있는데,해안지대에서 백록담 부근까지 부락의 크기에 따라 공

동목장 용지가 나누어지고,여기에 해당 마을주민들이 마소를 방목하면서 서로

돌아가며 관리해 왔다는 것이다(윤순진,2006:53).마을 공동목장의 관리방식은

마을별로 다소간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대체로 방목을 원하는 마을주민들이

마을목장조합을 만들고,조합원의 권리와 책무,조합원의 자격,임원선출방식 및

임원의 역할,조합의 사업 및 공동목장의 운영방식,조합원의 탈퇴문제,비조합원

의 입식문제,조합총회의 의결사항 등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였다.목장조합의 설

립을 통하여 조합원의 이익을 고루 나눠가질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였으며,조

합원은 마을 거주자로서 가입을 희망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될 수 있으며,대부분

입회금을 내도록 하여 목장의 공동운영경비로 사용하였다.조합원이 아니더라도

매해 입목료를 내면 공동목장에서의 방목이 허용되었다(윤순진,2006:57-60).

 마을공동목장의 해체는 1961년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에 의하여 읍(邑)이

나 면(面)대신에 군(郡)이 새로운 기초자치단체가 되면서 읍․면 일체의 재산과

공부는 그 소속군에 속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동법이 시행된 1961년 10월1일부터

읍․면재산은 물론 마을명의로 된 재산까지 읍․면의 재산으로 간주하여 소속

시․군에 귀속되었고,따라서 이전의 관습법에 의하여 마을이 법인격으로 인정되

었지만,‘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의 시행으로 마을이 소멸되고 마을 재산이

소속 시․군으로 귀속되어 버린 것이다(윤순진,2006:63).

5)이용자-거버넌스 중심 준사유화형(제5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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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거버넌스 중심 준사유화형은 이용자가 공유자원을 이용하고 정부가 배

타적 권리인 면허제도를 부여함으로써 이루어지는 준사유화56)라고 할 수 있다.

이를 그림으로 도식화하면 <그림 2-8>과 같다.

<그림 2-8>이용자-거버넌스 중심 준사유화형(제5유형)

Ostrom(1990)이 공유자원 관리제도 연구의 대상지였던 캐나다의 포트라메론 연

안사례를 인용하였다.공유자원은 바다어장이다.

이용자는 어부다.어부들은 필요한 경우 어선을 수리하여 가며 일 년 내내 바다

에서 고기잡이를 한다.연안 어선들은 3월말부터 12월까지 고기잡이를 한 다음

수리와 정비를 위하여 해안에 정박한다.두 유형의 어부들 즉 연안어업과 근해어

업,모두 철에 따라 다양한 어로 기술을 사용하여 대구,넙치,청어,고등어,바다

가재 등 여러 종류의 수산물을 잡는다.

자원체계는 포트라메론 어부들의 연간수입의 40퍼센트까지를 보장하는 바다가

재 잡이 구역에 대하여 자신들이 독점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나아

가 이들은 나머지 구역에 대해서도 우선적 접근권 및 희어기(稀漁期)때 다른 사

람의 접근을 거부할 권리를 행사한다.풍어기에는 이웃 어부들에 의한 간헐적인

56) 여기서의 준사유화는 이용자에 대하여 정부가 면허라는 제도를 통하여 배타적 이용권을 주는 형태를 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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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기잡이가 관용되지만,희어기에는 재산권의 경계가 명확히 그어진다.물고기가

희소한 해는 구역을 둘러싼 갈등이 여지없이 생겨난다.즉 자원체계는 불안한 형

편이었다.57)

정부의 어장규제를 위한 조치는 다양한 종류의 어로 활동이나 고기잡이 어선에

대하여 면허증을 발급하는 것이었다.많은 전업 및 비전업 어부들은 정부가 면허

제도를 도입한 것은 수산업 전반에 걸쳐 어부의 수를 줄이려는 시도의 첫 단계

라고 생각하였다.그리하여 후에 어업권에 대한 제약이 가해지는 경우를 대비하

여 상업적 고기잡이 면허를 취득하였다.캐나다 수산정책은 전 해안에 적용될 수

있는 획일적 규제방안을 개발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또한 연방관리가 사전에 예

고도 없이 면허 수를 동결하고,불법적으로 그물을 사용하다가 적발된 사람에게

제재를 가하겠다고 하였다.

이용자-거버넌스 중심 준사유화형의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것이 면허이다.면허는

이용자가 배타적 사용권을 가진 권리를 갖는 것이기 때문이다.공유자원인 마을

어장을 이용하려는 사람 또는 단체가 배타적인 권리를 얻는 것이므로 자원체계

의 경계가 중요한 사항이 된다.즉 면허의 범위(경계선 등)가 확정이 되더라도

바다는 보는 위치에 따라 다르기 때문이다.

6)체제-거버넌스 중심 준사유화형(제6유형)

체제-거버넌스 중심 준사유화형은 공유자원 이용자를 위하여 자원체제와 거버

넌스 체제에 의하여 준사유화가 촉진되는 유형이다.즉 이용자의 불안한 상황을

해소시켜 주기 위하여 제도적 뒷받침을 하는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이를 도식

화하면 <그림 2-9>와 같다.

57) 포트라메론의 이러한 규칙체계는 캐나다 연방정부 당국, 특히 수산해양부에 의하여 승인되지 않았기 때

문에 취약성을 가지고 있다(윤홍근 ․ 안도경 공역, 2009: 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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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9>체제-거버넌스 중심 준사유화형(제6유형)

Ostrom(1990)이 공유자원 관리제도 연구대상지였던 터키의 알라니아의 사례를

인용하였다.여기서 공유자원은 바다어장이다.

알라니아 근해의 어장은 비교적 영세한 어장이고,알라니아의 1백여 어민들은

여러 종류의 어망을 사용하면서 개인별로 두세 척의 어선을 가지고 고기를 잡는

다.어민의 절반은 지역 생산자조합에 소속되어 있다.1970년대 초에 알라니아

어업의 경제적 활력을 위협하는 두 가지 요인이 있었는데,하나는 어장의 무절제

한 이용으로 어민들 사이에 적대감이 생기고 때때로 폭력적 갈등이 있었고,두

번째는 보다 좋은 조업지점을 차지하기 위한 어민들 사이의 경쟁 때문에 조업비

용 증대와 함께 특정어선의 잠재적 어획량에 대한 불확실성 수준이 매우 높았다.

1970년대 초반에 지역 조합원들은 현지 어민들에게 조업구역을 정하는 새로운

운영체계를 시도하였는데 10년이 넘는 시행착오를 통하여 규칙을 만들었다.‘매

년 9월 조업을 할 수 있는 어부들의 명단을 작성하고,여기에는 조합원인가 아닌

가에 상관없이 조업 허가를 받은 모든 어부들을 포함한다.’‘어민들이 통상적으로

조업하는 영역 내의 모든 조업 위치에 명칭을 부여하고 그 목록을 작성한다.’‘조

업위치는 충분한 거리를 두고 설정해 한 위치에서 물고기를 잡는 것이 근접한

위치에서 잡을 수 있는 물고기의 양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한다.’‘조업 위치와

그에 대한 배정은 9월부터 다음해 5월까지 유효하다.’‘9월부터 다음해 1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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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어민들은 각각 동쪽 방향의 다음 위치로 옮겨서 하고 1월부터는 다시 서쪽

으로 한 위치씩 이동한다.’

이 시스템은 조업위치 간의 간격을 충분히 설정하여 각 조업 위치에서의 산출

량을 최적화 한다.또한 이 시스템은 가장 좋은 위치에서 고기잡이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각 어선에게 동등하게 부여한다.그리고 이 시스템 하에서는 조업위치를

물색하고 차지하기 위한 싸움에 자원의 낭비되는 일도 없었고 과잉 조업의 징후

는 발견되지 않았다.

알라니아 어민들이 발전시킨 시스템은 사적 소유권 시스템은 아니지만 이 시스

템에서는 조업위치에 대한 권리와 이러한 권리를 존중할 의무가 잘 규정되어 있

었다.

거버넌스 체계는 조업위치를 적은 목록은 각 어민의 확인을 거쳐,한 해 동안

서장이나 지역경찰이 보관한다.법적으로 지역조합에 지역문제를 다룰 관할권을

부여하고 조합 간부들은 이러한 법령을 근거로 어민들이 자체적으로 규칙을 만

드는 과정에 조력자 역할을 하고,지방 관리들이 매년 어부들이 서명한 합의문을

제출받았다.그리고 실제적인 감시활동과 규칙 집행활동은 어부들에게 맡겼다.

체제-거버넌스 중심 준사유화형의 예로서 제주특별자치도의 관정을 들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산간마을은 1970년대까지 물을 얻기 위하여 마을 못에 가서 물

을 허벅58)으로 길어다가 사용하였다.제주도의 여인들은 허벅에 거의 매일 물을

담아 먼 거리를 걸어가곤 하였다.이는 제주도 촌락 어디나 해당되는 풍경이었고

의례히 그렇게 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당시의 우물은 사람이 먹는 물

과 소나 말이 먹는 우물이 따로 정해져 있었다.우물을 통하여 공유자원인 물을

공급받으면서 이용자는 항상 불안하였다.비가 많이 올 때는 걱정을 하지 않지만

비가 오지 않을 때는 물을 공급받을 수 없었다.그리하여 집에는 항(물을 담아두

기 위한 그릇)에 물을 가득 채우는 것이 삶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였다.

따라서 물을 지속적으로 공급을 받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었고 이는 국가(거

버넌스 체계)에 의한 공급체계의 구축과 물 사용에 대한 체계(자원시스템)가 절

58)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에서 물을 길어 나르거나 죽, 술, 씨앗 등을 보관하거나 운반하는 항아리로서 허벅은 

험한 길을 오갈 때 편리하게 등에 지고 다닐 수 있도록 만든 운반용 항아리이다. 장방형의 구덕에 담아 

짊어지고 다닐 수 있도록 만든 것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하게 제주 지역에서만 만들어서 쓰고 있다(디

지털제주시문화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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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히 요구되었다.그리하여 마을은 물을 공급받기 위하여 마을자체의 지하수를

이용하기 위하여 관정(管井)59)작업에 착수하여 완성하게 되었으며,이로 인하여

물을 원활하게 공급받게 되었다.

7)복합형 준사유화형(제7유형)

복합형 준사유화형은 공유자원을 이용자와 자원체계 및 거버넌스 체계의 복합

적 작용에 의하여 준사유화60)되는 것을 의미한다.이를 도식화하면 <그림 2-10>

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그림 2-10>복합형 준사유화형(제7유형)

Ostrom(1990)이 공유자원 관리제도를 연구하였던 필리핀 일로코스 노르테지역

의 일로카노스의 잔제라 관개공동체의 사례를 인용하였다.공유자원은 농업용수

이다.

이 지역의 관개협동체에 대한 가장 오래된 기록은 1630년 스페인 성직자들의

59) 지하수를 이용하기 위하여 만든 둘레가 대롱모양으로 된 우물. 지하수를 이용하는 일종의 수리시설이다. 

제주도는 1971년 한림읍 동명리에 제1호 관정이 만들어졌다.

60) 여기서는 공유자원인 농업용수를 이용자와 관리체계 및 거버넌스 체계 등 제도적 뒷받침 속에서 공유자

원을 공동으로 이용하며 잔제라 공동체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하여 배타적 이용권(수리권)을 주장

함으로써 공동체의 준공동소유를 통한 배타적 사용권에 기인한 준사유화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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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에 나타나는데 스페인 식민지배 이전에도 유사한 조직이 있었는지에 대한 연

구는 아직 행하여지지 않았지만 근대적 형태의 잔제라가 스페인의 전통을 포함

한 여러 복합적 산물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잔제라의 내부조직은 각 잔제라의 역사적 경험과 조건에 맞추어 발전하였다.따

라서 실행규칙의 구체적인 내용은 잔체라 간에 상당한 편차가 있으며,1979년 일

로코스 노르테에 있는 관개체계는 686개에 이르고 있으며,잔제라의 수가 대단히

많고 또 자작농과 소작농들이 이 체계의 건설과 유지에 엄청난 노동력을 투입한

것으로 미루어 볼 때,댐이나 다른 시설의 축조에 관한 기술이 널리 공유되고 있

음을 알 수 있다.이러한 기술적 지식을 바탕으로 소작농들은 힘을 합하여 관개

시설이 없던 땅에 관개체계를 건설하였고,그 대가로 새 농토의 일정 부분에서

작물을 생산할 수 있는 권리를 획득하였다.

자원의 이용자는 농부들로서 토지의 이용은 ‘토지의 공유’라는 뜻의 ‘비앙 티 다

가(biangtidaga)’라 불리는 계약에 의한다.토지 소유권은 여전히 지주들에게

속하지만 토지의 이용은 잔제라 공동체로 확대되는데,이용권 확대의 조건은 이

용권을 획득한 농부들이 관개체계의 정비와 보존에 기여하는 것이다.조합을 결

성할 때 창립 조합원들에게 아타르(atar)라고 불리는 지분이 발급된다.지분을 소

유한 사람은 한 표의 투표권과 잔제라에 의해 획득된 토지의 일정구역에서 농사

를 지을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다.지분의 소유는 잔제라의 일에 노동력과 물자

를 제공할 의무를 의미하기도 하는데,아타르 소유자는 관개시설 축조 시에 필요

한 물자를 분담하고 공동체가 정한 공동작업 시간에 하루의 노동을 제공할 의무

를 가진다.

자원이용체계는 멤버가 되고자 하는 자는 사전 심의를 거쳤고,매매나 소작계약

이 체결되기에 앞서 잔제라 공동체에 대해 그들이 짊어지게 되는 전체의무가 무

엇인지를 이해시키고,몇몇의 경우에는 신입회원들이 그 잔제라 규칙에 대한 승

인을 확약하는 동의서에 서명하도록 하고 있다.이들 규칙은 통상적으로 잘못을

범한 구성원은 회원자격이 정지되거나 잔제라로부터 추방될 수 있고,토지를 몰

수당하게 된다고 명문화하고 있다.그리고 ‘비앙 티 다가’계약에 의하여 만들어

진 잔제라들은 동일한 원리에 기초하여 농지를 구획하고,농부들은 구역마다 한

필지씩 배정받아 대등한 위치에 놓이게 된다.가뭄으로 물이 부족하여 모든 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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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을 대기 어려운 상황이 되면 꼬리 부분의 땅에서는 농사를 짓지 않기로 신속

하게 결정을 내릴 수 있고,이렇게 함으로서 물 부족으로 인한 고통분담이 공평

하게 나누어지는 체제를 가지고 있다.

거버넌스 체계는 소규모의 잔제라 연합을 구성하고 또한 공동체 활동을 원활하

게 하기 위하여 잔제라 연합이 공식적으로 출범하였으며,시(市)는 잔제라 구성

원이 자기 조합 및 연합체에 대한 의무를 행한 날짜를 계산하여 구성원이 잔제

라 공동체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유도하였다.

이러한 사용자,자원이용체계,거버넌스 체계는 누구도 ‘용수가 할당되는 방식이

나 용수배급의 공정성을 지적하지 않았다’고 하고 있다.

복합형 준사유화형에 대한 적합한 예로서 우리나라 현재의 어촌계를 들 수 있

다.어촌계는 1962년에 설립이 되었을 때는 관행과 면허제도와의 괴리로 인하여

분쟁이 많았다.하지만 현재의 어촌계는 공유자원인 마을어장과 공유자원 이용자

인 어촌계원 및 자원체계로서 정관,규칙 그리고 관행의 체득화가 되어 있는 상

태이며,수산업협동조합,지방자치단체,농림수산식품부 등 거버넌스 체계가 확립

이 되어 있다.이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제4장에서 논하고자 한다.

제3절 어장관리제도 변화과정

1.우리나라 어장관리제도 변화과정61)

1)고려시대 및 조선시대

어업이 발달하지 못한 전근세의 연안어장 이용은 단지 지선(地先)62)에 근접한

수역에서 자연산 수산물을 잡는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였다.따라서 연안어장에서

61) 우리나라의 어장관리제도의 변화과정은 역사적인 사항으로서 어장관리제도의 변천을 다룬 서적이나 논문

을 주로 참고할 수밖에 없다. 주로 참고했던 자료는 김재형(2007), 한규설(2001), 이종길(1997) 등이며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근대법령 등이다.

62) 지선(地先)은 어장의 일정한 구역을 의미한다. 지선어장은 연안어장에 포함되는 것으로 연안어장보다는 

범위가 좁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지선어장은 공동어장이 주로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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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재감(司宰監)은 어량(漁梁)과 산택(山澤)의 일을 관장하는데,판사(判

事)2명 정3품이고,감(監)2명 종3품이고,소감(少監)2명 종4품이고,주

부(注簿)2명,겸주부(兼注簿)1명 종6품이고,직장(直長)2명 종7품이

다.65)

좌정승 하윤(河崙)등이 민폐(民弊)를 제거하는 몇 가지 조목을 올리었

다.“전조(前朝)의 말년에 민폐(民弊)가 다단(多端)하였으나,(중략)수령

(守令)들이 멋대로 행하여 혹은 백성을 모아다가 경작하고,혹은 종자를

뿌려서 세(稅)를 거두어 국용(國用)에 돌리지 않고,이를 전적으로 사비

(私費)로 쓰며,혹은 백성을 모아 배(船)를 만들어 선세(船稅)를 거두는

가 하면,어량(漁梁)을 만들어 어리(漁利)를 거두고,또는 숯을 묻어 탄

가(炭價)를 거두기도 하며,(중략)또 호강(豪强)한 노예(奴隷)들이 대천

(大川)을 점거하여 어리(漁利)를 독차지하기 때문에,백성들은 손을 대

의 연안어업은 극히 미미하여,오늘날의 정치망어업63)에 해당하는 어전(漁箭)64)

과 같은 어장어업이 경제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어업이었다.그러나 이러

한 정치망어업에는 많은 자본이 소요됨으로써 경제력이 있는 부유층만이 참여할

수 있었다.따라서 수산자원의 소유와 이용은 개방되어 있었지만 경제성이 높은

어업은 부유층에 독점되었고,천민이나 빈곤층은 해조류나 패류를 잡는 정도였

다.특히 고려말기에 들어서는 어장이 권문세가에 의하여 독점되었고,이들이 어

세(漁稅)를 포탈함으로서 어민의 부담은 가중된 반면 조정의 어세수입은 미미하

여 재정상의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김재형,2007:75).조선초기에는 어량(어장)의

관리는 국유임을 알 수 있고 그 관리는 사재감(司宰監)에서 하였다는 내용이 있

다.

또한 조선초기에는 고려말의 민폐를 다스리기 위한 노력을 하였으나 관리들이

어리(漁利)를 취하는 등 그 부패가 심하여 이를 바로잡고자 하는 상소가 있었다.

63) 그물 따위의 어구를 일정한 수면에 설치하고 하는 어업을 말함.

64) 물고기를 잡기 위하여 물 속에 둘러 꽂은 나무 울을 말하며, 함정어구류에 속하는 어구의 일종이다. 처음

에는 어량(漁梁, 魚梁)으로 일컬었으며, 흔히 양(梁)이라고 약칭하였다. 그러나 어량 또는 어전은 어구자체

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설치하는 어장을 지칭하는 경우도 있다.

65) 조선왕조실록 태조1권, 1년(1392 임신) 7월28일(정미). 원문은 다음과 같다. 司宰監: 掌漁梁、山澤之事。 

判事二, 正三品; 監二, 從三品; 少監二, 從四品; 注簿二、兼注簿一, 從六品; 直長二, 從 七品。

66) 조선왕조실록 태종12권, 6년(1406 병술) 11월23일(기묘). 원문은 다음과 같다. 左政丞河崙等, 上祛民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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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못하여,민간에 어물(漁物)이 적게 되니,이들의 폐단을 혁거하지 않

을 수 없습니다.그러니,주(州)·현(縣)의 둔전(屯田)과 배를 만들어 선세

(船稅)를 거두는 일,어량(漁梁)을 만들어 어리(漁利)를 취한 일,숯 묻

어 탄가(炭價)를 거두는 일,민간에서 심은 왕골·모시·대나무·칠을 취하

는 등의 일을 일절 금단(禁斷)하고,백성의 과실을 취하고 그 값을 치루

지 않는 자는 《경제육전(經濟六典)》에 의하여 또한 금단하소서.66)

조선시대에는 초기에 과전법을 시행하여 사전을 환수하여 국유화를 단행했듯이

어장에 대해서도 사적 어장을 환수하여 국유화하였다.그러나 어장이 사점화되고

있었으며,어세도 납부하지 않는 등 폐단이 있었다.그리하여 『경국대전(經國大

典)』호전(戶典)어염조(魚鹽條)에는 「제도(諸道)의 어전(漁箭)과 염분(鹽盆)은 성

적(成籍)하여 호조(戶曹)와 해당 도(道)․읍(邑)이 비장하되,누락자는 장팔십(杖

八十)에 처하고 그 이(利)는 관에 몰수한다.어전을 사점하는 자도 같은 형벌에

처하며,어전은 빈민에게 급대(給貸)하고 3년마다 체대(遞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박광순,1981:115).영조 27년(1751년)조선왕조실록에 어염조(魚鹽條)67)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 어장관리의 국유화 원칙이 문란하고 있음을 나타낸다.경제

적 가치가 있는 어장 즉,정치망어업,김양식장 등의 어업은 대부분 왕족 또는

사대부들에 의하여 사점됨은 물론 매매의 대상68)이 되기도 하였다.

광무5년(1901년)에는 균역해세의 관장처가 궁내부로 이속되면서 관가의 어장소

유는 물론 궁내에서 모든 해세(海稅)를 관장하게 되었고,융희 원년에는 제실재

산정리국(帝室財産整理局)이 발족되면서 관가의 어장이 다시 국유화되었다(김재

형,2007:75-76).

박광순(1981)은 조선시대 어장의 소유관과 관련하여,첫째,고려시대와 마찬가지

數條。 啓曰: “前朝之季, 民弊多端, 至于我朝, 漸次革去, 民間尙有餘弊。 州縣屯田, 已有禁令, 爲守令者, 任

然行之, 或聚民屯種, 或散種科斂, 不歸國用, 全爲私費, 或聚民造船, 以收船稅, 作梁以收漁利, 埋炭以收炭價, 

或取民間所種莞苧竹漆, 至於菓實, 當未熟之時監封, 待熟摘取, 逼令充數, 反擾本戶, 以致故損。 又品官鄕吏

廣占土田, 招納流亡, 竝作半收, 其弊甚於私田。 私田一結, 豐年只收二石, 竝作一結, 多取十餘石, 流移者托此

避役, 影占者托此容隱。 賦役不均, 專在於此。 又豪强奴隷占斷大川, 以專漁利, 禁民入手, 以致民間漁物乏

少, 此等之弊, 不可不革。 州縣屯田造船收稅、作梁取利、埋炭收價、取民莞苧竹漆等事, 一皆禁斷; 取民菓實, 

不給其直者, 依《經濟六典》, 亦行禁斷

67) 조선왕조실록 영조74권 27년(1751년 신미, 6월2일 정유) ‘어염조는 비록 감포(減布)하는 변통의 정사가 

없다 하더라도 마땅히 거행해야 될 일입니다. 이제 이미 시작된 이후에 결단코 다시 사문(私門)에 귀속시

킬 수 없으니 마땅히 충분히 정돈(整頓)하여 세액이 균등하지 않은 폐단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원문 : 魚

鹽條則雖無減布變通之政, 所當擧行。 今於旣始之後, 斷不可還屬於私門, 只當十分整頓, 俾無稅額不均之弊).

68) 조선 정조 때 문서로서 어장이 매매되었다는 문서가 있는데 「망기매매문기(網基賣買文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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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국가의 처분과 관리에 기초한 어장의 지배가 이루어지고 있었으며,둘째,어

장주(감영(監營),궁가(宮家)등)의 수조기능(收租機能)에 기초한 어장지배,셋째,

어민의 어장사용권에 기초한 어장지배로 3분되어 저마다 어장소유주로 관념하고

있었다고 하고 있다.특히 어민들의 소유에 대하여 그 태반이 지선 촌락의 공유

라고 믿고 있었으며,어장의 경영에는 공동노동이 가장 기본적인 생산요소로 보

고 있다.이와 같은 어장관으로 볼 때 마을어장의 이용제도는 법제적 근거라기보

다는 관행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었다.

2)구한말과 일제강점기

구한말의 어장관리와 일본과의 관계는 조선왕조실록 고종 28년(1889년 기축)에

일본과 맺은 <통어장정(通漁章程)>에서 발견된다.이 장정은 양국 해변을 왕래

하면서 고기잡이를 하려는 자들에게 어업세를 정하고 처리하는 것69)으로서 지방

의 해변가 3리(里)이내에서 어업을 경영하려는 양국의 어선은 어업허가증을 받

아야 하였다70).우리나라 어선이 포획한 해산물을 일본 정부 해변지방에서 판매

할 수 있으나 일본정부에서 위생의 견지에서,혹 기타 사고로 인하여 전반적으로

판매를 금지한 어개류(魚介類)는 판매할 수 없도록 하였다71).우리나라 어선은

일본 해변 3리 이내에서 그 지방의 금제(禁制)를 어기고 어개(魚介)및 해산물

번식 방법을 방해하지 못하며,아울러 각 지방이 정당하게 제한하는 어개류에 대

하여 포획을 금제하는 시기에는 피차 어민들은 단연 어개를 포획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72).또한 양국 지방 관서의 관리들이 이 장정에 따라 집행하는 과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검사를 할 수 있으며,해당 지방 해변 3리 이내의

69) 통어장정은 1889년 우리나라 (대조선국(大朝鮮國)) 독판교섭통상사무(督辦交涉通商事務)민종묵(閔鍾默) 

과  일본의 대리공사(代理公使) 근등진서(近藤眞鋤)와 맺은 조약으로서 전문(前文)은 다음과 같다.【大朝

鮮、大日本】國政府據朝鮮開國四百九十二年六月二十二日日本明治十六年七月二十五日兩國全權大臣協議訂定

之【朝鮮、日本】通商章程第四十一款, 欲爲往來捕魚於兩國海濱者, 定漁業稅, 立管辦章程。 朝鮮政府委任督

辦交涉通商事務閔種默、日本政府委任代理公使近藤眞鋤, 各奉委命, 會議定立。 左開各條。

70) 통어장정 제1조와 제2조의 내용이다. 第一條。 凡於兩國議定地方海濱三里【依日本國海里算法。 以下準

之。】以內, 欲營漁業之兩國漁船, 須詳記其船廣幅之尺數、所有主之貫籍·姓名及搭坐人員, 由其船主或代理人, 

繕具稟單, 日本漁船呈經其領事官, 交通商口岸地方官署, 朝鮮漁船呈交議定地方郡區役所, 竢經査驗其船, 請令

准單。 但漁業時, 必須携帶准單。第二條。 領漁業准單者, 須照左開算法, 完納金額, 以充漁業稅。 而此准單, 

自領收之日起, 至滿一年間, 爲有其效用者。

71) 통어장정 제3조의 내용이다. 第三條。 領有漁業准單之此國漁船, 雖得將其捕獲魚介, 販賣於彼國海濱地方, 

然彼國政府, 爲衛生起見或因其他事故, 通行禁止販賣之魚介類, 不准販賣。 

72) 통어장정 5조의 내용이다. 第五條。 此國漁船, 於彼國海濱三里以內, 勿違地方禁制, 以用妨害魚介及海産蕃

殖之方法。 竝於各地方, 正當限以魚介種類, 禁制其捕獲之時期, 則彼此漁民, 斷勿捕獲其魚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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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한일 양국 인민들이 두 나라의 바닷가를 오가면서 고기잡이 하는 것

은 이미 토의하여 정한 지방을 제외하고 한국(韓國)은 충청도(忠淸

道)·황해도(黃海道)·평안도(平安道)세 도의 연안에서 일본인들에게

고기잡이 하는 것을 특준(特準)하며,일본도 역시 하꾸기(伯耆)·인번

(因幡)·단마(但馬)·단후(丹後)및 규슈(九州)연안에서 한국(韓國)사

람들에게 고기잡이하는 것을 특준한다.

2.충청도·황해도·평안도 세 도의 연해에서 일본 인민들이 고기잡이하는

기한은 광무(光武)8년 6월 4일부터 20년으로 정한다.

3.하꾸기·인번·단마·단후 및 규슈 연해에서 한국 인민들이 고기잡이하

는 기한도 광무 8년 6월 4일부터 20년으로 정한다.

4.일본 인민들은 한민(韓民)들이 이미 차지하고 있는 곳에서 그들이 고

기잡이하는 것을 방해할 수 없으며 위반하는 자는 징벌한다.혹시 제

멋대로 난폭한 행동을 하는 자는 부근의 영사(領事)에게 압송해 보내

서 엄격하게 신문하여 처리한다.

5.상세한 조항과 규정은 모두 통어장정(通漁章程)에 의하여 시행한다.

일본 어선이 위범(違犯)한 경우에는 모두 억류할 수 있다.다만 조선 지방관이

일본 배를 억류할 때에는 그 이유를 가까운 일본 영사관에 신속히 통지해서 이

장정에 근거하여 처리할 것을 청한다.73)고 하여 불평등한 통상조약을 맺고 있다.

그리고 허가증을 수령하지 않고 해변 3리 이내에서 어개를 포획했거나 혹은 포

획하려고 한 어선에 대해서는 5원 이상 15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포획물은 몰

수하도록74)하고 있다.

고종 41년(1904년)6월4일 우리나라와 일본은 한일양국인민어채조례(韓日兩國人

民魚採條例)를 고시(告示)하였는데 조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75).

73) 통어장정 제6조의 내용이다.  第六條。 兩國地方官署之官吏, 倘若認爲照行此章程所必要, 則可得査驗。 在

該地方海濱三里以內之彼國漁船, 若有違犯者, 竝行押留。 但朝鮮地方官押留日本船時, 當將其由, 迅速報知就

近日本領事官, 請照此章程處辦。 

74) 통어장정 제7조의 내용이다. 第七條。 遇有不領漁業准單於海濱三里以內, 捕獲魚介或欲行捕獲之漁船, 處五

圓以上十五圓以下罰金, 沒收其所捕獲之物。

75) 조례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外部告示韓、日兩國人民漁採條例。 漁採區域條例: 一, 韓、日兩國人民, 往來

捕魚兩國海濱, 除已經議定地方外, 韓國特準忠淸、黃海、平安三道沿岸漁採於日本人民, 日本國亦應將伯耆、

因幡、但馬、丹後及九州沿海, 特準韓國人民漁採。 一, 忠淸、黃海、平安三道沿岸, 日本人民捕魚期限, 由光

武八年六月四日, 定以二十箇年。 一, 伯耆、因幡、但馬、丹後及九州沿海, 韓國人民捕魚期限, 由光武八年六

月四日, 定以二十箇年。 一, 日本國人民不準在韓民已佔之處, 妨害其漁利。 犯者懲罰, 倘有肆行暴擧者, 押交

附近領事, 從嚴究辦。 一, 詳細條規, 悉遵通漁章程施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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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좌개(左開)한 종류의 어업은 농상공부대신(農商工部大臣)의 면허

를 수(受)치 아니하면 주업(做業)77)함을 불득(不得)함.1.일정한

수면에 어구를 설치 또는 건설(建設)또는 부설(敷設)하고 일정한

1.일본국 국민은 한국의 연해,강,만(灣),하천,호수에서 어업을 경영

할 수 있으며,한국의 국민은 일본국의 연해,강,만,하천 및 호수에

서 어업을 경영할 수 있다.

2.두 나라 일방의 국민이 다른 일방의 영토 안에서 어업을 경영하는

경우에 그 어업 경영지에 시행하는 어업관계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3.한국 어업 관계 법규 가운데 사법 재판소에 속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 일본국 국민은 당해 일본 관청에서 집행한다.

4.개국 498년 10월 20일 명치 22년 11월 12일 조인한 한국과 일본 두

나라 통어 규칙(通漁規則)과 그 밖의 두 나라 통어(通漁)에 관한 협

정은 모두 폐지한다.

일본은 이에 그치지 않고 조선왕조실록 순조1년(1908년)11월13일 기록에 의하

면 두 나라는 내각고시 제23호 <협정서>에 의하여 일본은 우리나라의 연해뿐만

아니라 강이나 하천 호수에서 어업을 자유로이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협정서의 전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76).

 위 협정서에 의하여 일본은 우리나라의 연해,강,만(灣),하천,호수에서 어업을

경영할 수 있게 되었다.즉 우리나라의 연안어업을 완전히 지배할 수 있게 된 것

이다.1908년에 전문과 본문14개조로 된 「한국어업법」이 제정되었다.이 법은

어업을 면허어업(제2조),허가어업(제8조),신고어업(제10조)으로 나누어 어업제도

를 분류하였다.

마을어장의 준사유화 과정의 계기가 되었던 면허에 대하여 처음으로 배타적 독

점권을 법률적으로 인정하고 있다.면허와 관련하여 한국어업법에서 규정하고 있

는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76) 협정서 전문은 다음과 같다. 內閣告示第二十三號, 爲韓日兩國臣民漁業, 韓國政府與統監府, 本年十月三十

一日成協定書, 自韓國漁業法施行日實施。協定書。 一, 日本國臣民在韓國沿海、江灣、河川及湖池, 韓國臣民

在日本國沿海、江灣、河川及湖池, 得營漁業。 二, 兩國之一方臣民, 在他一方版圖內營漁業者, 可遵守其營漁

業地施行之漁業所關法規也。 三, 韓國漁業所關之法規中, 遇有當屬之司法裁判所之事項, 日本國臣民則自當該

日本官廳執行。 四, 開國四百九十八年十月二十日, 明治二十二年十一月十二日調印之韓日兩國通漁規則, 其他

兩國通漁所關之協定, 總行廢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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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①수면을 전용하여 어업을 하는 권리를 얻고자 하는 자는 조선총

독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②전항의 면허는 어촌의 경영 또는 유

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허가하지 아니한다.

제5조 ①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어업권자는 종래의 관행에

따라 그 어장에서 어업을 하는 자의 입어를 거부하지 못한다.②

어기간(漁期間)을 정치(定置)하여 주(做)하는 어업(제1종 면허어

업).2.일정한 구역 내에서 포패채조(捕貝採藻)또는 양식을 하는

어업(제2종 면허어업).3.육지 또는 암초 등에 지점(地點)을 일정

(一定)하여 어망을 예양(曳揚)또는 예기(曳寄)하는 장소로 하고

일정한 어기간(漁期間)에 빈수(頻數)사용하는 어업(제3종면허어업).

4.일정한 수면을 어망의 건설 또는 부설하는 장소로 하고 일정한

어기간에 빈수사용하는 어업(제4종면허어업).5.전항 외에 일정한

수면에 대하여 자본과 노력을 비(費)하고 어류를 집합(集合)하게

하는 어업으로써 경영하는 어업(제5종면허어업)에 관하여는 어업

자의 청원을 의(依)하여 농상공부대신(農商工部大臣)은 어업면허를

여(與)하고 차(此)를 보호함.

제3조 어업의 면허기간은 십개년(十箇年)이내로 함.

제5조 어업권은 상속,양도,공유,담보 및 대부의 목적으로 함을 득(得)

함.

이 법에 의하면 마을어장은 일정한 구역 내에서 포패채조(捕貝採藻)또는 양식

을 하는 어업(제2종 면허어업)에 해당하므로 면허를 받아야 한다.한국어업법은

전문과 본문14개조 및 부칙2개조 총16개조로 구성되어 있다.1910년 한일합병 후

1911년 한국어업법을 폐지하고 조선총독부령 제6호에 의하여 어업령이 제정되었

고 1912년에 시행되었다.

새로운 어업령에는 입어제도의 창설,보호구역의 설정,어업조합 또는 수산조합

제도의 창설,전용어업권의 창설 등을 들 수 있다.이 중 전용어업은 마을어업의

전신인 공동어업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어업령의 내용을 간략히 보면 다음과 같

다.

77) 직업에 종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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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해도 송화군 풍해면 초도는 원래 빈도(貧島)로서 도내 삼백칠심여호의

주민 전부가 동도 해안에서 어업을 경영하여 생활을 하여오든 바,대정

십삼년도 동도 이현리 김내홍 외 3인과 동도 소사리 나승륜 외 4인 등이

동도 해안요처 9개소를 택하여 어장허가원을 도청에 제출한 바,동도 형

편이 그 9개소를 제외하면 실로 일반의 생활로(生活路)가 끊어짐도 불구

하고 자기의 사복만 채우려 함으로 생사를 도모하는 일반도민은 어찌 할

줄을 모르다가,최근에 전반의 공동어장허가원을 도에다 제출하는 동시

에 도민 유지대표 일백오십명의 연서로 진정서까지 도당국에 제출하고

관후한 처분이 있기를 기다리는 중이라고78)

전항의 어업권자는 입어자로부터 지방장관의 인가를 받아 입어료

를 징수할 수 있다.

제6조 ①어업권의 존속기간은 면허를 받은 날로부터 10년 이내로 하고

조선총독이 정한다.다만,어업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갱신할 수 있

다.②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을 정지한 기간은 어업권의 존

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7조 ①어업조합은 어업권을 취득하거나 어업권의 대부를 받아 조합

원이 어업에 관한 공동 시설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②어업

조합은 직접 어업을 할 수 없다.③조합원은 어업조합이 취득하

거나 대부 받은 어업권의 범위 내에서 각자 어업을 할 권리를 가

진다.다만,조합규약으로 별도의 규정을 만들 수 있다.

어업권 행사에 있어서 관례적으로 생계를 위한 어업을 영위하여 오던 어민들은

일부 마을의 실력자에 의한 면허취득으로 어업을 영위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기

도 하였다.황해도 초도(椒島)의 예를 보면 다음과 같다.

1929년에 이르러서는 사회경제적인 여건변화에 따라 새로운 어업령이 제정되었

는데 ‘조선어업령’이 바로 그것이다.조선어업령은 일제말기 뿐 아니라,해방 후

상당한 시기까지 그대로 이용되었다.조선어업령에서는 어업권 어업에 대하여 존

속기간을 면허일로부터 20년 이내로 정하는 등 물권적․재산권적 성격이 강화되

었다.

78) 「동아일보」.(1925). 주민의 사활선인 초도어장 문제,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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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어업령,조선총독부제령 제1호,1929.1.26.제정,1930.5.1.시행>

제8조 ①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면허를 받은 자는 어업권을

취득한다.②어업권의 존속기간은 면허일부터 20년 이내로 면허

시 조선총독이 정한다.조선총독은 어업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어

업권의 존속기간 만료일부터 20년 이내에서 기간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

제15조①어업권은 물권으로 토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5조 전용어업의 어업권자는 종래의 관행에 의하여 그 어장에서 어

업을 한 자의 입어를 거부할 수 없다.

제26조 전조의 어업권자는 입어를 하는 자에게 조선총독의 인가를 받

아 입어료를 청구할 수 있다.

제43조 ①일정한 지구 안에 거주하는 어업자는 어업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②어업조합의 지구는 부 또는 면의 구역 또는 부 또는 면

안의 부락에 의하여 정하여야 한다.다만,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조선어업령과 함께 시행된 조선어업령시행규칙79)의 중요내용 중 면허에 대하여

살펴보면 어업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양식어업 및 전용어업은 수면마다,기

타 어업은 어업의 명칭 및 수면마다 면허를 받고자 하는 수면의 위치 및 구역,

채포물 또는 양식물의 종류,어업의 시기,면허를 받고자 하는 기간,어획물의 예

상 연액을 기재한 원서를 행정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조선어업령 시행규칙 제

10조1항).2인 이상이 공동하여 어업의 면허를 출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면허를

받은 경우의 어업권 지분을 원서에 부기하도록 하고 있다(조선어업령 시행규칙

제10조2항).어업권의 존속기간의 연장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 기간을 정하

여 행정관청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조선어업령 시행규칙 제11조 2항),어

업의 면허를 한 때에는 행정관청은 면허 번호,어업의 종류,어장의 위치,채포물

또는 양식물의 종류,어업의 시기,어업권의 존속기간,제한 또는 조건을 붙인 때

에는 그 사항,면허 연월일,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이 아닌

79) 조선어업령 시행규칙은 1929년 조선총독부령 제107호에 의하여 제정되었는데 6장 63조 부칙4개조로 구

성이 되어있으며, 이 시행규칙의 시행으로 어업령시행규칙을 대신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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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가어장문제(公家漁場問題)와 원주어업민(原住漁業民)그 보호책이 여

하(如何)

.........겨우 일만이천원의 연부금만 내면 근백만원의 소득을 보는 대이권

(大利權)이 금년으로써 만기가 됨에 대하여 향추씨가 경남도청과 식산

국을 중간에 두고 오심만원이란 문제안되는 헐값으로서 이건공가(李鍵

公家)와 매매계약을 체결케 한 것은 아무래도 총독부의 책임이 아닐 수

없다.

그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남는 원주어업인의 문제가 우리로서는 가장

중대한 문제이니,타 어장에서와 같이 한 어장을 어떤 개인에게 소유케

한다 할 때는 동 어구(漁區)내의 일패일어(一貝一魚)도 손을 대지 못하

게 되고,과히 이익이 많지 않은데를 일반 어업인에게 대여한다 할지라

도 그는 다시 전대재전대(轉貸再轉貸)하여 해지방(該地方)어업민은 직

영회사의 어업노동자가 되거나 비싼 대부료를 물고 그날그날을 생계치

아니할 수 없게 된다.어촌에 있어서 어업민이 어업장을 잃는 것은 농민

이 토지를 잃고,화전민이 화전생활을 금지당하는 것과 동양(同樣)이다.

즉 자작자급 경제구역의 위축이요,경제생활의 핍박을 의미한다........일

반 원주민이 공동채취하던 어장,양식장을 어떤 개인에게 대부 또는 불

하하여 원주민의 생활을 위협한 예는 비일비재다.이것이 생산액을 증가

사단은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를 공고하도록 하고 있다(조선어업령 시행규칙

제12조).어업권의 존속기간의 연장 허가를 한 때(조선어업령 시행규칙 제13조),

면허한 어업을 제한 또는 정지,어업의 면허에 관한 처분을 변경이나 해제 또는

취소를 한 때,어업면허를 취소한 때(조선어업령 시행규칙 제14조)에도 행정관청

은 공고를 해야 한다.어장의 구역,어업권의 범위,보호구역,어업의 방법 또는

입어의 관행에 대하여 재정을 구하고자 하는 자는 분쟁사실,상대방의 성명 및

주소,신청의 목적 및 사유 등을 신청서에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조선총독에게 제

출하도록 하고 있다(조선어업령 시행규칙 제55조).

일본의 강점기 시기에는 일본의 이익을 위한 어장관리였으며,소수의 이용권자

에 의한 독점적 관리의 시기라고 할 수 있는데,다음의 사례는 좋은 예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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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방면으로 보아서는 대자본,호기술로써 능히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할지라도 그사이에 생활의 근거를 잃어버리는 또는 잃어버리지 않

더라도 위협당하는 원주민의 상태를 볼 때는 도리어 폐해가 더 많은 것

을 본다.80)

3)해방 후

1945년 10월 9일 미군정은 법령 제11호에 의하여 조선총독부가 시행하여오던

모든 특별법령 및 일반법령을 폐지함으로써81)수산업은 일대 혼란기를 맞게 된

다.그러자 미군정은 동년 11월에 어업에 관한 군정법령 제27호82)를 반포하고,

이 법령에 의하여 어장의 소유관계를 재편하려고 하였지만 결과는 어장에 대한

자유개방상태를 초래하게 되였다.즉 어장에 대한 소유관계 법령이 제정 전이므

로 어장질서가 혼란하게 되었고,미군정은 이를 수습하고자 1945년 11월 24일에

일반포고 4호83)에 의하여 사단법인 조선(choson)수산회사를 조선(korean)수산회

80) 「동알일보」.(1930).공가어장문제와 원주어업민 그 보호책이 여하, 10. 2.

81) 1945년 10월 9일 전부개정하고 1945년 10월19일 군정법령 제11호[정치범처벌법등폐지급형

벌제한] 제1조와 제2조의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제1조 (특별법의 폐지) 1. 북위 38도 이남의 점령 지역에서 조선인민과 기 통치에 적용하는 

법률로부터 조선인민에게 차별 급 압박을 가하는 모든 정책과 주의를 소멸하고 조선인민에게 

정의의 정치와 법률상 균등을 회복케 하기 위하야 좌기 법률과 법률의 효력을 유한 조령 급 

명령을 폐지함.

   (가) 정치범처벌법-조선법규류편 제6권제14편제1천20혈, 1919년 4월 15일 제정.

   (나) 예비검속법-동 제2권제8편제26혈, 1941년 5월 15일 제정.

   (다) 치안유지법-동 제2권제8편제16혈, 1925년 5월 8일 제정.

   (라) 출판법-동 제2권제8편제255혈, 1910년 2월 제정.

   (마) 정치범보호관찰령-동 제2권제8편제23혈, 1936년 12월 12일 제정.

   (바) 신사법-동 제2권제6편제1혈지제88혈, 1919년 7월 18일 제정.

   (사) 경찰의사법권-동 제6권제3편제939혈 지 제940혈.

   제2조 (일반법령의 폐지) 1. 기타 법률 급 법률의 효력을 유한 조령 급 명령으로서 기 사법적 

우(又)는 행정적 적용으로 인하야 종족, 국적, 신조 우는 정치사상을 이유로 차별을 생케 하는 

것은 자에 차를 전부 폐지함.

82) 제1조 조선 수역 내의 일체 어획권으로서 1945년 8월 9일 이전에 일본제국정부, 조선총독부, 기 국 과 

우는 행기관이 천연인이나 법인에게 허여한 것은 자에 기 무효함을 포고함.

    제2조 본 영의 시행 이후에는 조선 수역 이내의 어획권은 조선정부 농상국의 발포하는 규칙에 의하야 행

사함을 득함.

83) 1945년 11월 24일 제정, 1945년 11월24일 시행 군정기타 제4호[어업장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1945년 10월 20일부 일반고시 제2호제3항에 의하야 해양 우는 하천 어류의 포

획, 보존 급 가공하는데 사용 우(又)는 응용하는 어업장치설비, 부속품, 용품 급(及) 기구의 수

요가 급박상태에 있는 동시에 조선인민을 위하야 심히 필요함을 자에 포고함. 이와 같은 결핍

상태로 인하야 군정청이 통제방법을 정하여야 할 필요가 생하였다.

    제2조 조선(choson)수산회사를 사단으로 또한 조선정부의 협력기관으로 하야 존속하고 기 명

칭을 변경하야 조선(korean)수산회사라 칭함. 전항에 언급한 산물에 대하야 동회사가 기 유일 

통제기관임을 자에 포고함. 동 회사는 해산물의 가격, 배급, 배분, 면허, 구매, 판매, 생산, 분

포, 운송, 저장, 수출, 수입 급(及) 기타에 관하야 필요한 통제방법을 설정할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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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도어장 입의(立議)에 진정

남해안에서도 가장 우수한 어장인 거제도 적산어장은 과거 일본인의

독단적인 착취경영에 맡겨졌던 것이 해방이 되자 이의 어권을 싸돌고

가지가지의 아름답지 못한 사건이 속출되어왔는데,이 지방 십만 어민들

은 전생애를 이 어장에 의탁하여 유일한 생명선으로서 공동경영 하여온

만큼 이를 악질 모리배의 손에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하여 지난번 어민

대표들이 입법의원에 대하여 부락민에게 공동이용 하도록 진정서를 낸

바 있었는데 청원징계위원회에서는 이 진정서를 심사한 결과 이 어장을

개인의 영리목적에 사용케 하는 것 보다 어장 소재지 부락어민에게 공

동 이용되도록 하는 것이 타당다고 보였던 바84)

가덕도 어장문제로 물의

일제시 일인이 경영하여 오던 경상남도 창원군 가덕도는 해방 후 도민

이 수산계를 조직하고 공동경영을 계획한 바 있었는데 도(道)당국에서

는 두 사람의 독점업자에게 경영케 하여 도민으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

사로 개칭하고 어업의 면허 및 허가를 비롯하여 제반어업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

도록 하였다.그러나 1946년 5월에는 일반포고 4호가 폐지됨으로써 수산제도는

다시 공백상태를 맞게 된다.

이러한 수산제도의 공백상태는 1947년 4월 미군정 농무부장행정령에 의한 조선

어업령이 유효하다는 법령이 있기까지 계속되었다.일제에 의한 조선어업령이 계

속되는 계기가 됨으로 인하여 어업인들의 혼란과 어장이용의 왜곡현상으로 직접

조업을 통하여 생계를 꾸려나가야 하는 어민들에게는 시련의 시기라고 할 수 있

다.즉 조선어업령은 해방 후 어업제도의 부재와 정치적 사정으로 새로운 수산제

도로 대체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우리나라 어업에 대한 법률이 제정되지 못

함으로써 우리정부가 수립되어 1953년 9월 수산업법을 제정․공포할 때 일본의

조선어업령이 우리나라 수산업법에 깊숙이 침투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당시

어장관리와 결부하여 어장이용자들의 혼란상태를 보여주는 신문기사 내용을 보

면 다음과 같다.

84) 「경향신문」.(1948). 거제도 어장 입의에 진정, 2.7.

85) 「동아일보」.(1948). 가덕도 어장문제로 물의, 9.19.



- 58 -

다 한다.그런데 중앙당국의 방침에 의하면 어장은 일체를 그 도민이 공

동경영키로 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가덕도는 도지사가 임의로 개인에게

경영케 하고 있는데,이에 대하여 농림부수산국장 정문가씨는.....과도정

부의 수산방침 10개조에 의하여 어장은 어민이 공동으로 경영하게 되어

있는데 어업의 성질에 따라 어민경영과 국가경영 두 가지로 나누어 있

다.즉 가덕도는 그 어민들이 공동으로 경영할 수 있는 것인데 만약 도

당국에서 두 개인에게 경영케 하였더라도 중앙에서 시정할 수 있는 것

이다.85)

조선어업령의 틀을 벗지 못하고 해방에서 6,25의 혼란기를 거치는 동안에 방향

감각을 상실한 수산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서는 새로운 수산업법 제

정이 절실히 필요하였다.그렇게 해서 우리나라 수산업법86)이 탄생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 법은 조선어업령과 전후 일본의 신어업법의 일부를 모방했다는 인상

을 줄 정도로 조선어업령의 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였다.즉 어업의 종류와 내

용 등에 있어서 종전의 조선어업령과 크게 다를 것이 없었고,면허취득의 우선순

위 등은 1949년에 공포된 일본의 신어업법과 유사하였다.다만 어장이용과 관련

하여 조선어업령과의 차이는 전용어업을 공동어업으로 명칭을 변경하고,어업권

의 면허기간을 20년에서 10년으로 단축하였으며,지역주민이 조직하는 법인에 어

업권의 우선순위를 주고 어업권의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인정하지 않는 규정 등

이 신설된 정도였다.

마을어장의 관리와 어업권과 관련하여 주요한 내용을 보면 어업이라 함은 수산

동식물을 채포 또는 양식하는 사업으로 하고,어업자라 함은 어업을 경영하는 자

를,어업종사자라 함은 어업자를 위하여 수산동식물의 채포 또는 양식에 종사하

는 자를,수산제조업자를 수산제조업을 경영하는 자로 정의하였다(제정수산업법

제2조).공공수면과 인접하여 일체가 된 공공수면이 아닌 수면의 점유자 또는 부

지의 소유자는 행정관청의 허가를 받아 어업에 관한 이용을 제한 또는 금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정수산업법 제4조).정부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에 대하여

수산업에 관한 면허 또는 허가를 할 때에는 그 조건을 명시하여 민의원(民議院)

86) 우리나라 수산업법은 1953년 9월 9일 법률 제295호로 제정되었고 1953년 12월 9일 시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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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동의를 얻도록 하였다(제정수산업법 제5조 1항).

제8조에서 면허를 받아야 하는 대상을 6개로 분류하였다.양식어업(일정한 수면

에서 구획 기타 시설을 하여 양식하는 어업),정치어업(일정한 수면에서 어구를

정치하여 채포하는 어업),정소인망어업(일정한 수면에서 반복하여 어망을 인예

하여 채포하는 어업),정소부예망어업(일정한 수면에서 반복하여 어망을 부설하

여 채포하는 어업),정소집어어업(일정한 수면에서 수산동물을 집합시키는 장치

를 하여 채포하는 어업),공동어업(일정한 수면을 전용하여 전 각호에 해당하는

이외의 방법에 의하여 영위하는 어업)으로 하고 있다.

특히 공동어업의 면허에 대해서는 공동어업은 일정한 지역 내에 거주하는 어업

자의 어업경영상 공동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 한하여 면허하도록

하였다(제정수산업법 제10조).제14조에서 면허 또는 허가의 존속기간을 정하고

있는데 면허 또는 허가한 날부터 면허어업은 10년 이내,허가어업은 5년 이내로

하였다.행정관청은 어업조정 기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어업의 면

허 또는 허가를 할 때에 제한 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제정수산업법 제15조).

어업권의 성질에 대해서는 제3장 어업권에서 정하고 있는데,조선어업령과 같이

물권으로 하고 토지에 관한 규정을 준용토록 하였으며,어업 면허의 우선순위는

신청한 어업과 동종어업에 경험이 있는 자,연안어업으로 전호 이외의 어업에 경

험이 있는 자 순으로 하였다.당해어장이 소재하는 그 지역어민의 공동이익을 위

하여 공동경영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구역 내에 주소를 가진 어민

이 조직하는 법인이 어업경영을 주목적으로 할 것,구성원의 과반수가 그 신청한

어업과 동종어업에 경험이 있거나 또는 당해어업의 면허가 타인에게 처분될 때

에 종전의 생업을 실(失)하게 될 때,구성원의 3분지1이 그 경영하는 어업에 상

시 종사하는 자일 것,구성원 중에 상시 종사하는 자의 출자액이 총출자액의 3분

지1이상을 점할 것,1구성원의 출자액이 구성원의 평균출자액의 3배에 상당한 액

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구성원은 각자 1개의 의결권을 가질 것 등 전부에 해당

할 때에는 제1순위로 면허할 수 있게 하였다.특히 어업권의 대부를 엄격하게 금

지하고 있다.

1963년 개정87)에서 제1조 목적을 수산업에 관한 기본제도를 정하고 수면의 종

87) 법률 제1365호, 1963년 7월15일 일부개정, 1963년 7월15일 시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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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적 이용으로써 수산업의 발전과 어업의 민주화를 도모하며,수산자원을 도모하

기 위함으로 개정하였다.그리고 제2조에서 보호수면을 신설하여 ‘수산동물의 산

란․수산동식물의 종묘발생 또는 치어의 성장에 적합한 수면으로서 주무부장관

이 정하는 구역“으로 하였다.제8조에서 면허어업을 규정하면서 공동어장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여 공동어업을 1,2,3종으로 구분하였다.제1종 공동어업은 일정한

수면을 전용하여 패류,해조류 또는 정착성 수산동물을 채포하는 어업으로서 마

을어장을 의미하고 있다.제10조에서 공동어업의 면허를 규정하면서 제2항 ’어업

협동조합(어촌계를 포함)의 조합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어업협동

조합이 향유하는 공동어업권의 범위 안에서 각자 어업을 할 수 있다‘고 하였다.

제63조의2에서 보호수면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제70조의2에서 어업에 관

한 조정․보상 및 재정에 관하여 주무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주무부에

수산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

어업권과 관련하여 1971년 수산업법의 개정88)을 들 수 있다.이 때 개정의 특징

으로는 어업권행사에 대한 제한을 가하였다고 할 수 있다.1963년 개정된 어업의

면허 또는 허가의 존속기간89)을 1971년 개정90)하여 어업권의 재산권적 내용을

제한하였다고 볼 수 있다.즉 종래 어업면허기간이 만료하더라도 무제한 연장을

할 수 있었던 것을 유효기간 만료 후 일단 어업권을 소멸하게 하고,다시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종전의 어업권자에게 우선적으로 면허할 수 있도록 하

였다.

그 후 1975년 개정이 있었다.1975년의 개정91)은 마을어장의 이용에 있어서 중

요한 변화가 있었는데 제24조의 4항을 신설하여 ‘법인이 아닌 어촌계가 향유하는

88) 법률 제2300호. 1971년 1월22일 일부개정, 1971년 7월23일 시행함.

89) 제14조 (어업의 면허 또는 허가의 존속기간) ①어업의 면허 또는 허가의 존속기간은 면허 또는 허가한 

날부터 제8조에 해당하는 어업은 10년 이내, 제11조와 제12조에 해당하는 어업은 5년 이내로 한다. ②행

정관청은 어업의 면허를 받은 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존속기간만료한 날부터 전항의 규정한 기간한도에서 

그 기간의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 단 제16조각호의 규정에 해당한 때 또는 어업의 면허 또는 허가를 취

소할 사유가 있을 때 이외에는 기간연장의 허가를 하여야 한다(개정 1963·4·11).

90) 제14조 (어업의 면허 또는 허가의 유효기간) ①어업의 면허 또는 허가의 유효기간은 제8조에 해당하는 

어업은 10년, 제11조와 제12조에 해당하는 어업은 5년 이내로 한다. ②어업권은 면허의 유효기간이 만료

되므로써 소멸된다. ③어업권이 소멸된 그 어장에 새로운 면허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유가 없는 한 종

전의 어업권자에게 우선적으로 면허를 한다. 1. 제20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 2. 어업권

이 소멸된 어장의 일부 또는 전부가 그 소멸 전에 유휴 또는 부실관리 되었거나 생산실적이 현저히 불량

하였다고 인정될 때(전문개정 1971·1·22).

91) 법률 제2836호, 1975년12월31일 일부개정, 1976년 7월1일 시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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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발전 5개년 계획

도시와 농촌의 생활조건이 크게 개선된데 비해 어촌은 아직도 낙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어민의 생산수단인 어선과 어로장비가 아직도 근대화

되지 못한 상태인데다가 어가의 소득도 농가소득수준을 따르지 못하고

있다............수산청은 올해부터 어가소득 증대에 중점을 두어 연근해어업

의 진흥을 적극 서두를 방침을 세웠다.특히 연근해어선의 대형화를 기

하고 어로장비의 근대화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제1종 공동어업권을 어

촌계에 이관 소유케 하려는 정책적 의도는 이제까지의 연근해어업정책

에 대한 일대 전환이라 할 수 있을 것 같다.........수산행정기관 및 유관

단체는 우선 어촌의 지도자를 발굴하여 어촌계를 중심으로 한 공동어장

의 합리적인 관리방법과 소득증대방안을 개발,이를 지도 보급하는데 주

력해야 할 것이다.특히 취약 어촌계의 책임자들로 하여금 선진자립어촌

계를 관찰,그 운영상황을 익힐 수 있는 기회와 더불어 어촌계를 단계적

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방법에 관한 계원들의 연수기회를 수시 마련해주

어야 한다.92)

어업권은 이를 그 어촌계의 총유로 한다.’고 규정하였다.즉 법인격이 없다하여

면허의 주체가 되지 않았던 비법인어촌계에도 면허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리고 제52조를 개정하여 도지사로 하여금 관할수면의 종합적 이용개발을 위하

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어장의 이용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수산청장의

승인을 얻도록 하였으며,도지사는 어장이용개발계획의 범위 안에서 어업의 면허

를 하도록 하였다.

당시에는 어촌이 낙후되었는데 정부에서는 낙후된 어촌의 소득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였다.1977년 1월31일 매일경제 보도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

다.

1981년 개정으로 연안어장은 어민의 준공동소유로 되었는데 과거 제1종 공동어

장에 개인이나 법인이 어업권을 얻을 경우 면허기간이 끝나면 연고권을 인정해

면허를 갱신해주던 조항을 삭제하여 어촌계가 어업면허를 받게 되었다.지선공동

어장을 인근 어촌계의 총유로 규정한 수산업법의 주요 개정내용은 어업면허 규

92) 「매일경제」.(1977). 어업발전  5개년 계획,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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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 제14조 4항 ‘어업권이 소멸된 그 어장에 새로운 면허를 하는 경우,종전의

어업권자에게 우선적으로 면허한다.’는 것을 삭제하였고,어업면허 우선순위를 밝

힌 제27조 4항을 ‘어업권이 소멸된 어장이 제1종 공동어장 내에 위치한 경우,지

역주민의 공동의 이익을 위해 그 구역 내 수산업협동조합 또는 어촌계를 제1순

위로 한다’고 개정하였다.즉 어촌계에 의한 마을어장의 배타적 사용권이 완전

법제화 된 것이다.

현재 어촌계는 앞에서 살펴본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마을어장의 관리주체로

서 자리매김하고 있다.어장관리 규약은 어업면허 및 어장관리에 관한 규칙93)제

42조에서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해당 어장에 입어하거나 어업권을 행사할 수 있

는 자의 자격,입어방법·입어기간·어업권의 행사방법 또는 그 행사기간,어업권행

사의 우선순위,어업권의 행사자 수 또는 입어자의 수,사용하려는 관리선 또는

어업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어업의 어선 종류와 그 사용 및 관리방법,어업의 시

기,어장의 시설물과 사용어구의 종류,자원조성,유해생물제거,어장청소 등 어

장관리방법에 관한 사항,포획·채취하려는 수산동식물의 금지체장94)및 금지시기

등 자원보호·관리와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행사료와 입어료의 징수 등 회계에

관한 사항 등을 어장관리규약에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어업권의 행사계약은 제43조에서 규정하고 있다.어촌계 또는 지구별조합은 그

취득한 어업권의 어장에 대하여 어장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어장

에서 어업권의 행사 또는 입어를 하려는 자와 어업권의 행사계약 또는 입어계약

을 체결하여야 한다.이에 따라 체결한 행사 또는 입어계약의 기간은 그 계약체

결일부터 2년 이상 3년 이내로 하고,어업면허의 유효기간의 나머지 기간 또는

한정 어업면허의 면허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을 계약기간으로 하도

록 하고 있다.행사계약의 해지도 제4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어업권의 행사자

또는 입어자가 주소를 소속 지구별조합의 업무구역 밖으로 이전한 경우,어업권

의 행사자가 그 행사하는 어업권을 다른 사람에게 행사하도록 하거나 어업권의

어장에 입어하는 자가 다른 사람에게 그 어장에 입어하도록 한 경우,어업권의

93)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85호, 2011년3월31일 일부개정, 2011년3월31일 시행함.

94) 체장(體長)은 어류의 머리끝에서 꼬리지느러미까지의 길이를 말하는데, 금지체장(禁止體長)은 자원보호의 

목적으로 일정한 체장보다 작은 것을 잡지 못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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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해록(漂海錄)에서 제주인이 이르기를)우리 주(州)는 큰 바다 가운

데 아득히 멀리 있어서 바다에서 파도를 보면 더욱 흉포하다.공선과

상선이 계속 끊이지 않지만 표류하거나 침몰하는게 10에 5,6을 차지한

다.먼저 죽지 않으면 뒤에라도 반드시 죽게 된다.그러므로 지경 안에

남자의 분묘는 아주 적으며 여염(閭閻)에는 여자가 남자보다 세 곱이나

많다.부모가 딸을 낳으면 ‘이는 나에게 효도를 잘 할 자라’말하고 아들

을 낳으면 ‘이 물건은 내 아이가 아니고 바로 고래와 자라의 먹이라’고

말한다.96)

행사자 또는 입어자가 그 어업권을 법을 위반하여 행사하거나 입어한 경우에는

행사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행사료와 입어료는 제43조 4항에서 ‘어촌계 또는 지

구별조합이 징수한 행사료 또는 입어료는 공동이익의 증진 및 지구별조합 또는

어촌계의 총회에서 결정한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제주특별자치도 어장관리제도 변화과정95)

1)한말이전의 어장관리

제주특별자치도의 어장관리에 대하여 조선시대 이전의 사료는 그리 많지 않다.

그러나 제주도에 유배왔던 사람들에 의한 문헌이나 조선왕조실록에 포작인에 대

한 기록을 통하여 유추하여 볼 수 있다.

이증(李增)의 남사일록(南槎日錄)에 의하면 당시 생활을 알 수 있는데 거친 바

다에서 목숨을 걸고 노를 저어야 하는 남성과 그 가족생활이 어떠하였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 있다.

조선왕조실록 숙종 28년(1702)자료를 보면 가난한 제주인의 삶과 애환을 알 수

있는데 그 당시 제주인들은 중앙정부에 대한 조공은 물론 자신들의 삶조차 영위

95) 제주특별자치도의 어장관리제도 변화과정은 문헌과 신문기사를 중심으로 파악하였는데, 제주해녀사료집

(2009b)내용을 일부 참고하였음을 밝혀 둔다. 

96) 원문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我州邈在大海中波濤視諸海尤爲凶暴貢船商舶絡繹不絶漂流沈沒十居五六不死

於前則必死於後故境中男墳最少閭閻之間女多三倍於男爲父母者生女則曰是善孝我子生男則皆曰此物非我兒乃鯨

鼉之食也云(제주특별자치도 해녀박물관, 2009b: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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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다 앞서 제주 수신(守臣)이 장계를 올려 아뢰기를 ‘본도의 세 고

을은 가난하여 의지할 바가 없고 역(役)이 다른 곳의 배나 되어 심지어

는 부모를 팔고 처자를 팔며 자기 자신의 품을 팔고 동생을 파는 지경

에까지 이르렀는데 팔린 자가 모두 58명이 되었습니다.청컨대 상평청

(常平廳)의 공회(公會)에 붙인 모곡(耗穀)을 참작해서 나누어 주어 속환

하는 밑천으로 삼게 하소서“ 하고 또 말하기를

“이른바 어호(漁戶)로서 배를 부리는 일을 겸하는 격군(格軍)의 아내

는 잠녀라고 일컫는데,1년 동안 관아에 바치는 것이 포작(鮑作)은 20

필을 밑돌지 아니하며,잠녀도 또한 7,8필에 이르게 되니,한 가족 안

에서 부부가 바치는 바가 거의 30여필에 이르게 됩니다.그런데 전복,

각종 오징어,분곽(紛藿)등을 따는 역(役)이 모두 이로부터 나와서 경영

되고,본 고을의 장수와 병졸에 대한 지공(支供)과 공사의 수응(酬應)은

또한 이 숫자 이외에 있으니,만약 별도로 변통하지 않는다면 무리들이

수년 동안 지탱하기 어려울 것입니다.청컨대,본도에서 회록(會錄)하는

상평청의 모전미(耗田米)삼백 석을 얻어 물건을 바꾸어서 바치는 밑천

으로 삼게 하소서.97)”

“잠수하는 여인이 포작한 것을 서울에 바칠 때에 조등(刁蹬)98)하는 폐

단을 준엄하게 금단을 가하는 일입니다.99)

할 수 없을 정도로 궁핍한 생활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조선왕조실록 정조 즉위년(1776)의 자료에는 조선 말기에 제주에서 생산된 수산

물 유통에 대한 관리(상인)들의 횡포를 보여주고 있다.

조선왕조실록 정조 18년(1794년)자료를 통해서 당시 미역은 매우 경제적 가치

가 있는 수산물이었으며 자신의 소유가 아닌 조공이나 진상하기 위하여 생산되

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대목이다.그리고 죽음을 불사하고 바다와 싸

97) 원문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先是, 濟州守臣狀言 “本島三邑, 貧賤無依, 役倍他處, 甚至賣父 母鬻妻子, 

雇當身賣同生之境, 賣鬻者都合爲五十八名. 請以常平廳公會付耗縠, 參酌劃給, 以爲贖還之地.” 又言: “所謂漁

戶兼行船袼妻, 稱潛女, 一年納官者, 浦作不下二十疋, 潛女亦至七八疋, 一家內父婦所納,幾至三十餘疋, 而搥

鰒, 各種烏賊魚, 粉藿等役, 皆自此出營, 本官將士支供及公私酬應, 又在此數之外, 若不別樣變通, 此類之得支

數年難矣. 請得本道會錄常平廳耗田米三百石, 以爲貿納之地(제주특별자치도 해녀박물관, 2009b: 18-19).

98) 간사한 꾀를 써서 가격을 오르게 하는 것을 말함.

99) 원문은 다음과 같다. 其一, 鮑作潛女京納刁蹬之弊, 嚴如禁斷也(제주특별자치도 해녀박물관, 2009b: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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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평생 배 부리는 일에 익숙한 섬 안의 사공이나 격군이라도 미역을

옮겨갈 때 배가 침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바닷가 각 고을에서 겨우

연해안의 가까운 바다정도나 왕래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큰 바다의 파

도 속으로 들어간다면 배가 침몰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행히 임금의 복

에 힘입은 것인데,종전에는 매번 침몰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100)

“길쌈과 채집을 업으로 삼는다.이 땅이 누에치기와 솜 타는 일에 적합

하지 않아서 여인들은 양태를 들고 망사리를 맺어 미역을 따고 전복을

캐는 것을 업으로 삼았다.겨우 열 살이 되면 이미 잠수의 기술을 배운

다.101)”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방금 전라 감사(全羅監司)김성근(金聲

根)과 제주 목사(濟州牧使)심현택(沈賢澤)의 장계(狀啓)를 보니,‘일본

선박 3척이 어업(漁業)을 하기 위해 장비를 가지고 정의현(旌義縣)포

구에 당도하였습니다.본도(本島)는 망망한 바다 한쪽에 외따로 있어

수십의 백성들이 전적으로 고기잡이와 수산물 채취에 의지하고 있는데,

미역과 전복 채취 같은 것은 모두 여자들이 하는 일인 만큼 다른 나라

사람들과 무리지어 뒤섞이려 하지 않을 것이니,형세 상 앞으로 뿔뿔이

흩어지고 말 것입니다.이에 대한 조처할 방도를 묘당(廟堂)에서 품처

(稟處)하게 해 주소서.’하였습니다.본주(本州)는 망망한 바다의 외딴

섬으로서 백성들이 오직 고기잡이와 수산물 채취에 의지하여 살아가고

있는데,이제 만약 생업을 잃게 된다면 뿔뿔이 흩어질 것은 형세 상 당

워야 하는 제주도 어민의 생활상을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다.

조선 말엽에는 제주도 여성들이 대부분 잠수를 할 수 있었고 자연적으로 생업

으로 삼고 있음을 보여주며,당시에는 누구나 잠수를 하는 것이 보편적인 일상이

었음을 알 수 있다.즉 어장관리에 있어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유자원의 성

격을 띠고 있음을 알 수 있다.그리고 일본에 의한 제주도 어장 침탈은 더욱 심

해졌다.

100) 원문은 다음과 같다. 故島中篙手沙格之一生慣手者,移藿之時,猶多致敗.況沿邊各邑之僅能沿海岸內洋而

往來者,勿入於大洋盪潏之中?其能不敗者,幸賴王靈,而從前每多致敗제주특별자치도 해녀박물관,2009b:

21-22)

101) 원문은 다음과 같다. 織採爲業 土不宜蚕綿女人以織凉結驄採藿採鰒爲業纔及十歲已學潛水之技(제주특별자

치도해녀박물관,2009b: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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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한 일입니다.교섭아문(交涉衙門)으로 하여금 좋은 쪽으로 잘 처리하

여 수많은 백성들이 안착하여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

까?”하니,윤허하였다.102)“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전라 감사(全羅監司)민정식(閔正植)과

제주 전 목사(濟州前牧使)조균하(趙均夏)의 장계(狀啓)를 연이어 보니,

‘일본 배들이 아무런 증명서도 없이 갑자기 와서 정박하고는 어부들이

잡은 물고기를 걸핏하면 약탈하며 어부들을 묶어 놓고 때려서 물에 처

넣었습니다.백성들이 배에 올라 저지하자 저들은 칼과 총으로써 인명

을 많이 해쳤으며 민가에 돌입하여 부녀자들을 위협하고 양식과 옷과

닭과 돼지 등을 약탈하여 가는 등 온갖 행패를 자행하므로 온 섬의 백

성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될 형편입니다.일본인들을 금지시킬 대책과

섬 백성들을 안정시킬 방도를 모두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품처(稟處)

하게 하소서.’라고 하였습니다.수만 명이나 되는 온 섬의 백성들이 살

아갈 밑천으로 삼는 것은 단지 고기잡이를 하는 것뿐인데,몇 년 전부

터 생업을 잃어 살아갈 길이 없으니 매우 불쌍한 일입니다.더구나 약

탈하고 위협하는 것으로도 부족하여 사람을 묶어 놓고 때려서 물에 처

넣으며 칼과 총으로써 살해하니,어찌 사람들의 울분을 자아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이웃 나라와 우호하는 의리에 있어서 참으로 놀라움을

금할 수 없는 일이니,교섭 아문(交涉衙門)으로 하여금 이런 사유를 일

본 공사(日本公使)에게 자세히 조회(照會)한 다음 편리한 쪽으로 사리

에 맞게 처리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하니,윤허하였다.103)

한말이전의 어장이용형태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어장으로 인식되고 있었으

며,문헌상의 기록된 바는 없다.그러나 조선시대에는 어장의 소유가 원칙적으로

102) 조선왕조실록 고종21권, 21년(1884 갑신), 7월18일. 議政府啓: “卽見全羅監司金聲根、濟州牧使沈賢澤

狀啓, 則‘日本船三隻, 以漁業次, 持器械, 來到於旌義縣浦口矣。 本島僻在滄溟, 數十萬生靈, 專資漁採, 至於

藿鰒, 皆是女業, 不欲與異國人, 逐隊淆雜, 勢將離散乃已。 其措處之方, 請令廟堂稟處’矣。 本州以窮海孤島, 

居民生活, 只資漁採, 而今若失業, 則其所渙散, 勢固然矣。 令交涉衙門從長妥辦, 俾許多生靈, 以爲安奠之地

何如?” 允之。

103) 조선왕조실록, 고종28년(1891년), 8월22일. 議政府啓: “連見全羅監司閔正植、濟州前牧使趙均夏狀啓, 則

以爲‘日本船無憑標, 忽地到泊, 漁夫之釣魚, 逢輒奪取, 縛打投水。 民人乘船禁斷, 則彼以劍銃多害人命, 突入

民家, 威脅婦女, 搶奪糧米、衣服、鷄、猪等, 行悖無所不至, 全島勢將渙散。 日人禁戢之策, 島民奠接之方, 

竝請令廟堂稟處’矣。 闔島幾萬生靈之所賴以資活者, 只是漁採, 而年來失業難保, 已極矜憐。 況攘奪威脅之不

足, 人命之縛打投水, 劍銃戕害, 安得無衆情之齎憤積菀乎? 其在隣好之義, 誠萬萬驚歎。 令交涉衙門將此事由, 

備詳照會於日本公使, 以爲從便妥辦之地何如?” 允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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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였으며,조선 후기부터 어업제도가 문란하여져 대부분의 어업은 왕족 및 사

대부 등에 사점화되어 왔으며,어업적 가치가 적고 생산관리가 어려운 포패채조

어업 등은 어촌서민들의 자유어업으로 시작하여,이에도 경쟁이 나타나고 다수가

협동으로 조업할 수밖에 없는 어업은 지선부락의 공동조업 관리하는 형태였다

(제주특별자치도,2006:229).

그러나 전혀 마을어장 관리에 대한 조직이 없는 것은 아니며 일반적으로 수산

생활에 있어서는 계(契)에 의한 협동적 생산이 있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것

이다.예부터 수산업은 우리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어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사람들이 지연적으로 또는 혈연적인 관계에 따라 상호협동적인 계라는 것

을 조직하였는데 여러 형태104)가 나타나고 있다.

2)일제에 의한 강점기 시대

문호가 개방된 1883년에 한일통상장정을 체결함에 따라,일본의 어민들이 대거

유입하게 되었다.일본은 침략정책 수행의 일환으로 수산단체를 설립하고 육성하

게 되는데 청일전쟁 직후인 1897년에는 일본의 재정지원 밑에 조선어업협회가

조직되었다.이 단체는 조선 연안 각지에 출어하는 일본어민을 대상으로 보호 조

장업무를 담당하여왔고,1900년에는 다시 조선해통어업조합연합회(朝鮮海通魚業

組合聯合會)로,1903년에는 다시 조선해수산조합(朝鮮海水産祖合)으로 개편되었

다.

제주도에 있어서 한일합방 후 1911년 6월 3일 제정되고 1912년 4월 1일(조선총

독부령 제6호)에 시행한 어업령은 어장관리제도에 있어서 일대 변환이 일어났다

고 할 수 있다.

어업령에 의하여 제주도에서도 어업조합이 설립되었다.어업조합은 어업권을 취

득하거나 어업권의 대부를 받아 조합원이 어업에 관한 공동 시설을 하는 것을

104) 계(접)의 여러 형태는 제주도의 김녕리 마을에서 찾아볼 수 있다. 마을사람 몇몇이 모여서 함께 그물을 

구입하여 공동으로 관리하고 멸치잡이 작업을 공동으로 치르기 위한 계모임 조직을 ‘접’이라고 한다. 그러

한 접들은 멸치잡이 공동작업을 원할히 하도록 하기 위한 협업단체라고 할 수 있다. 김녕리에는 4개의 접

이 있었는데, 마을 봉지동의 이름을 딴 ‘고분개접’, 신산동 중심의 ‘신산접’, 청수동의 ‘청굴접’, 여러 동네 

사람이 같이 모여서 이름을 붙인 ‘아락접’이다. 그물접의 역원으로는 대표자인 계장 그리고 소임, 공원을 

둔다. 계장은 계를 대표하는 사람이고, ‘공원’은 계 운용의 서무 및 재무를 담당하며, ‘소임’은 연락원으로 

계원들을 동원하거나 여타의 심부름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일은 주로 계(접)군들을 중심으로 치러지고, 

‘소임(所任)’이 총지휘 한다(제주역사문화진흥원.(2010).「유네스코 제주 세계자연유산마을 김녕리」.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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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0년 12월4일

漁業組合(어업조합)설립등기

명칭:舊左面漁業組合(구좌면어업조합).주사무소 :구좌면 월정리 569번

지.목적 :어업권을 획득하고 또는 어업권 대부를 받아 조합원의 어업에

관한 공동시설을 시행함.

지구 :구좌면 일원.조합원 자격 :전항의 지구 내에 거주하는 어업자로

서 조직함.단 조합지구 중 월정리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浦介(포개)

및 採藻業者(채조업자)는 제외함.설립인가일 :1916년 5월 11일.

組合長 및 理事 監事 주소 성명 :구좌면 월정리 502번지조합장 金00

구좌면 월정리 565번지 理事 高00

구좌면 월정리 548번지 監事 朴00

구좌면 행원리 1402번지 監事 康00

1930년 10월28일 등기 광주지방법원 제주지청

목적으로 하였다.어업자 또는 수산물의 제조·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는 수산업의

개량발달,수산동식물의 번식보호 기타 수산업에 관한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

여 조선총독의 허가를 받아 수산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였다.어업조합 및

수산조합은 법인으로 하고,설립·관리·감독 기타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조선총독

이 정하도록 하였으나,어업령에서 보듯이 실상은 어민의 수탈과 민족자본 증강

의 억제를 위한 정책수행단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어업권을 침해한 자는 500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하여 어

업권을 보호하는 것처럼 보이나 실제는 어업권을 허가받은 단체에 대한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어업령에 의하여 1916년 5월 11일 구좌면 월정리에서 구좌면 일원을 업무구역

으로 하는 구좌면어업조합이 설립되었다.1919년 3월 21일에는 추자도어업조합이

설립되었으며,1920년 4월 16일에는 해녀를 주체로 하여 제주도일원을 업무구역

으로 한 제주도해녀어업조합이 설립되었고,1925년 8월에는 서귀면 일원을 업무

구역으로 하는 서귀어업조합이 설립되었다.

조선총독부 관보(1930년 12월 4일자)중 제주록에 기록된 구좌면어업조합 내용

을 보면 다음과 같다(성명은 00처리함)



- 69 -

가련한 해녀의 운명

-죽도록 애써서 잡놈만 살찌어 보호할 방책에 성의없는 당국

......해녀가 부산 등지에 나오면 물상객주(物商客主)105)에게 의지하여 사

오 삭 동안을 유숙도 하고 돈도 꾸어 쓰는 터인데,소위 물상객주라는

자들의 교활한 농락으로 말미암아 해녀들은 반년동안이나 부모와 자식을

이별하고 고향을 떠나 멀리 바다를 건너와서 뜨거운 볕에 살을 태워가며

벌어놓은 돈을 거의 다 소비하고 고향으로 돌아갈 때에는 도로 객주에게

빚을 얻어 쓰고 빈손만 쥐고 돌아가게 될 비참한 운명에 처해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볼진대 객주라는 사람들은 해녀의 남편을 꾀어서 비싼

변리로 돈을 취해주고 해녀가 어물을 잡으면 무리한 헐값으로 비싼 이자

를 모두 회계하여 받는 흉악한 수단이 있음으로,해녀는 할 수 없이 못

된 객주와 일본사람들의 제 욕심만 차리는 흉악한 수단에 떨어져서 반년

동안이나 죽도록 고생한 값도 없이 빈손으로 돌아가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이 비참한 내용을 안 제주도의 유지들은 해녀들을 구제하기 위

하여 재작년 1월에 수산조합(水産組合)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해녀를 보

호하고 여러 가지 편의를 도모하려 하여 당국에 신청을 하였더니,당국

에서는 아무런 말도 없이 이년 동안이나 회답이 없으므로 작년 10월경에

이르러 다시 김태호씨 외에 유지인사 여러 사람이 발기하여 해녀조합(海

女組合)이라는 것을 조직하였다.106)

일제강점기 초기 제주해녀들은 부지런함에도 불구하고 객주의 농간 등으로 인

하여 생활은 매우 궁핍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구제할 마땅한 제도적 장치가

없었고,스스로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제주해녀어업조합을 만들게 되었다.동아일

보 1920년 4월 22일자 보도내용을 보면 알 수 있다.

어업령에 의하여 어장이용을 위해서 면허를 얻어야 하는데 개인 또는 일부의

105) 조선 후기 이래 전국의 상업 중심지에 자리잡고 주로 위탁판매 및 매매, 숙박업 등을 행하던 상인으로

서 그 기능에 따라 여러 유형의 객주가 있으나, 보통 객주라 하면 물상객주를 가리킨다. 이들 객주는 위탁

판매를 주업으로 하며, 기타 금융, 운송, 창고, 여숙(旅宿) 또는 어음의 발행·인수 등을 부업으로 했다. 즉 

생산자와의 중간에 있는 중간상인으로서 유통과정에서 일반 상인보다 상부에 위치하고 있었다. 활동무대

는 주로 서울 및 전국의 주요도시, 포구에 자리잡고 있었다. 

106) 「동아일보」.(1920). 해녀문제의 낙착,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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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경영반대 제주어장 쟁의문제

제주도 대정면 가파리는 조선의 극남이요,또한 제주도의 왼남쪽에 있는

적은 섬으로 호수(戶數)는 백호가 다 못되나 인구는 팔백여명이나 되는

데,토지가 협착함으로 농산물이라고는 보잘 것 없으며,다만 생업은 해

산물이라.부인은 바다에 몸을 띄워 의식(衣食)을 구하고 남자는 조그마

한 어선을 생명으로 알아 생활을 부지하여 가는데,근일에 와서는 비교

적 대규모로 하는 방어그물을 경영하여 상당한 성적을 얻게 되여 ..........

요사이에는 어장문제로 경영자끼리 분쟁이 생겼다는데 이제 대강 그 내

용을 들은 즉,원래 이 영업의 경영에 착수하기는 그 동리 김00가 작년

부터 개인의 힘으로 경영하기 시작한 것을 비롯하여 그 동리 이00외 4명

이 경영하는 것과 또 조00외 열세명이 경영하는 것과 ...........분쟁이 생기

자 리민들은 그 어장으로 말하면 가파리에서 가장 중요한 어장이며 가파

리 전체의 생명이라고 할만한 곳이므로,이렇게 중요한 어장을 개인의

소유로 만드는 것은 온당치 못한 일이라고 분개하며 ......그 어장을 인가

하지 말도록 당국에 진정하는 동시에,그 어장 외에 중요한 어장 오륙처

를 측량하여 가파리 공동어장으로 당국에 면허원을 제출하는 중이라더

라.107)

1930년 12월16일

漁業組合(어업조합)설립등기

명칭 :제주도海女漁業組合(해녀어업조합).주사무소 :제주면 3도리 43

번지.목적 :조합원으로 하여금 어업을 하기 위하여 어업권을 취득하고

또는 어업권 대부를 받아 조합원의 어업에 관한 경제 또는 救濟에 필요

한 공동시설을 시행함.지구 :제주도 일원(구좌면 월정리는 제외).조합

동업자끼리 면허를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마을별 분쟁이 발생하였으며,그 대표적

인 예가 1924년 12월24일 동아일보에 보도되었다.

조선총독부 관보(1930년 12월16일)중 제주록에 기록된 제주해녀어업조합의 등

기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성명은 00처리함).

107) 「동아일보」.(1924). 개인경영반대 제주어장 쟁의문제,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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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자격 :위 지구내에 거주하는 採藻(채조)및 捕貝業者(포패업자).설

립인가일 :1920년 4월16일

조합장 및 理事 監事 주소 성명:제주면 3도리 43번지 조합장 田中半治

제주면 1도리 1447번지 理事 金 00

제주면 2도리 1482번지 監事 金 00

제주면 2도리 1452번지 “ 洪 00

신좌면 조천리 2664번지 “ 金 00

1930년 10월 21일 등기 광주지방법원 제주지청

18개조 요구코 삼백해녀 시위

제주도 구좌면 하도리에서는 감탯재와 생복 판매에 관한 다섯 가지 요

구조건을 들어 제주도해녀조합에 항의하였다함은 보도한 바이거니와,

1932년 1월7일에 하도리 해녀 삼백명이 호미와 비창을 들고 구좌면 일

대에서 일대 시위운동을 일으켜 세인의 이목을 놀라게 한 사실이 있었

다.

이제 그 자세한 내용을 듣건대 소화6년(1931년)도 생복과 감탯재 판매

에 있어서 생복은 지정매수인이 매수거절한 사이에 생산한 것이 조합의

1929년 1월26일에는 조선총독부령 제1호에 의하여 조선어업령이 제정되었고 다

음해 1930년 5월1일 시행하였다.따라서 1911년 6월에 제정된 총독부 어업령은

폐지되었는데,조선어업령에 의하면 어업조합의 설립은 면 또는 면내의 구역을

지구로 1지역1조합의 설립에 한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조합을 설립하고자

할 때는 발기인은 구역 내에 거주하는 어업자 3분의 2의 동의를 얻어 규약과 초

년도 경비의 수지예산 및 부과징수 방법을 구비하여 조합설립을 청원하게 되어

있다.그리고 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은 때에 성립하고 법인격을 취득하게 된다.

이렇게 하여 조합이 성립되었을 때는 그 지구 내에 거주하는 어업자는 그 조합

에 가입하여야 한다.즉 강제가입을 규정한 것이다.예외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구역 내의 어업자의 일부로서 절차를 밟아 조합을 설립할 수 있게 되

어 있었으나,이 경우에도 강제가입 규정은 적용되었다.

제주도의 관습적 어장관리형태에서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는 기사가 조선일보

1932년 1월 14일에 게재되어 있다(제주특별자치도 해녀박물관,2009b:1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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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조건>

○감탯재에 대한 것

-판매문제는 지금부터 2주내로 할 것

-가격등급은 지정한 대로 할 것

-계약금은 생산자에게 보관케 할 것

-이궁(二宮)악덕상인에게 금후 상권 절대 불허

-계약 무시한 상인 옹호한 마쓰다(升田)서기 즉시 면직

-등급을 마음대로 구별한 무능서기 반대

-물품인도 불이행

○생복에 관한 것

-금후 2주일 내로 완전 해결할 것

-지정 매수인 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

-계약금은 즉시 내어줄 것

-악덕상인 고○○에게 금후 상권 절대 불허

-일체의 지정판매 절대 반대

-일체의 계약보증금 생산자 보관

-미성년,40세 이상자에게 조합비 부과 면제

-병,기타로 인하여 입어 못한 자에게 조합비 면제

-위선적 우량조합원 표창 철폐

-총대 리별 공선(總代 里別 公選)

-조합재정 공개

처치를 기다리다가 모두 썩어지고 감탯재는 지정등급 변경,지정가격 감

하로 인하여 판매를 중지하고 있는 등 손해가 막심하므로 생산자가 해

녀조합에 대하여 오랫동안 품어오던 불평이 폭발하여 항의문까지 발송

하였는데,기한이 경과해도 조합에서는 일언반구의 회답이 없을 뿐 아니

라 오히려 냉정하며 하여야 할 책임까지 이행할 성의가 조금도 보이지

아니하였다.........광대한 시위는 실로 전 해녀 대중에게 큰 충동을 주었

으며 동시에 해녀조합의 무책임 무성의하다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다는

데 그 요구조건은 다음과 같다.

이 기사를 통하여 해녀에 의한 어장의 이용이 공동생산과 공동판매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즉 해녀에 의한 생산물이 어업조합을 통하여 유통되며 유통단계는

중간상인을 통하여 이루어졌다.해녀들이 조합을 습격한 사실로 보아 해녀의 권

익을 대변하는 제주도해녀어업조합은 해녀의 실질적인 이익을 대변하지 못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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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6년 12월22일

전라남도 부 「金日漁業組合(김일어업조합)」다음에 濟州道漁業組合(제

주도어업조합)을 첨가하고 「濟州道海女漁業組合(제주도해녀어업조합)」

「舊左面漁業組合(구좌면어업조합)」「西歸面漁業組合(서귀면어업조

합)」「舊右面漁業組合(구우면어업조합)」「翰林面漁業組合(한림면어업

조합)」을 삭제함108).

<요구조건>에서 보듯이 가격등급이 실질적으로 지켜지지 못하고 있었으며,계

약상의 불평등이 존재하였고,입찰이 아닌 지정판매가 공공연히 이루어지고 있었

다.조합원에게 조합비를 징수하는데 병이나 기타 사유로 입어하지 못한 조합원

에게 조합비를 징수하거나 미성년자에게도 조합비를 징수하고 있었다.간부들을

선출할 때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조합의 재정을 공개하지 않는 등

제주도해녀어업조합 단체의 성격은 어민을 위한 단체가 아닌 영리단체였다.

1936년 총독부 고시 제713호(1936년 12월22일 관보)에 의하면 1929년 조선총독

부 고시 제1호 조선어업조합규칙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어업조합 지정의

건 중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는데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제주도에는 8개의 어업조합(추자도어업조합 제외)이 설립,운영되고 있었는데

대부분 규모의 영세성을 띠고 있었으며,특히 제주도해녀어업조합은 해녀를 주체

로 하여 연안어장을 전용 행사하고 그 외 다른 어업조합은 연승어업(延繩漁

業)109),정소예망어업(定所曳網漁業)에 의한 위탁판매사업만을 하고 있어서 사업

목적 달성과 업무수행 상 서로 대립되는 현상이 나타났다.이를 계기로 일본인을

제주도 수산업에 적극적으로 진출시키기 위한 일제의 어민수탈정책이 펼쳐지기

시작하였는데,그들은 어민복리 증진과 제주도 어업의 통제,개발이라는 명분아

래 기존의 8개 어업조합을 관주도로 합병시켰다.

총독부고시 제713호(1936년)에 의하여 제주도어업조합이 설치되었고 추자도어업

조합을 제외한 어업조합은 제주도어업조합110)으로 흡수 합병되었는데 그 내용을

108) 위 삭제된 어업조합은 제주도어업조합에 통합되었음.

109) 한가닥의 기다란 줄(미릿줄)에 일정한 간격으로 가짓줄(아릿줄)을 달고 가짓줄 끝에 낚시를 단 어구를 

사용하여 낚시에 걸린 어획대상 생물을 잡는 어업을 말한다.

110) 조합장은 지역의 식민지 통치자인 도사(島司)가 겸임하였다. 당시 도사는 경찰서장을 겸직한 식민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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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7년 3월 31일

조합병합등기

명칭 :濟州道漁業組合(제주도어업조합).주된 사무소 :제주읍 3도리 43

번지(도청).목적 :조합원으로 하여금 어업을 하기 위하여 어업권을 취

득하고 또는 어업권 대부를 받아 조합원의 어업에 관한 경제 또는 救濟

에 필요한 공동시설을 함.지구 :제주도 일원.단 추자도는 제외함.조합

원의 자격 :본 조합 지구 내에서 捕介 採藻業者(포개 채조업자)및 기

타 일반 어업자로써 조직함.설립일 :1936년 2월 22일

조합장 제주읍 3도리 43번지 古川貞吉

理 事 제주읍 3도리 43번지 三浦龜右衡門

감 사 제주읍 1도리 1447번지 金 00

“ 한림면 한림리 1186번지 金 00

“ 서귀면 서귀리 700번지 康 00

1937년 1월20일 등기 광주지방법원 제주지청

병합으로 조합해산

翰林面魚業組合,舊左面魚業組合,濟州邑漁業組合,濟州道海女漁業組合,

朝天面漁業組合,涯月面漁業組合,珹山面漁業組合은 각각 1937년 5월20일

총대회의 결의로 1937년 12월22일 제주읍 3도리 43번지 濟州道漁業組合

에 병합되어 소멸함.

1937년 1월20일 등기 광주지방법원 제주지청

조선총독부 관보를 통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제주도어업조합의 규약에 따르면 조합원으로 하여금 어업을 경영케 하기 위해

어업권을 취득 또는 대부를 받아 조합원의 어업 또는 이에 관한 경제 및 구제에

필요한 공동시설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지구는 전라남도(全羅南道)

제주도(濟州島)일원(제주도 추자면 제외)을 구역으로 하고,지구 내에서 포개,

채조업을 하는 자와 그 외 일반 어업자로 조직되었으며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출장소를 두도록 하고 있다.

배통치자로서 어업조합장 뿐만 아니라 각종 산업조합의 수장을 겸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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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구 제주읍 1인,제2구 애월면 1인,제3구 한림면 2인,제4구 대정면 1

인,제5구 안덕면 1인,제6구 중문면 1인,제7구 서귀면 1인,제8구 남원

면 1인,제9구 표선면 1인,제10구 성산면 2인,제11구 구좌면 2인,제12

구 조천면 1인.

규약 제43조

전용어업권 :採藻 및 捕貝 전용어업은 종래의 관행에 따라 매년 조합

이 정하는 기한 내에서 그 지선리(地先里)조합원 각자 공동으로 채취하

고 지선리 이외의 조합원으로서 종래의 어업관행이 있는 자는 그 관행에

따라 채취한다.이 경우 어장의 구역,또는 입어의 관행에 있어 분쟁이

있을 때에는 본 조합이 이를 조정한다.단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는 조선총독의 재정을 구하여 이를 공고한다.

정소예망어업(定所曳網漁業):지예망(地曳網),휘라망(揮羅網)또는 방

진망(防陣網)에 의한 어업은 조합원으로 망조(網組)는 추첨으로 정한 순

서에 따라 매일 교대하여 이를 행한다.

기타의 어업 :어구별로 조합원으로 하여금 입찰케 하고 그 입찰방법에

따라 낙찰자가 이 어업을 한다.

최고의결기관격인 총대회(總代會)는 15인의 통상위원으로 구성되며 지역별로 안

배하여 투표로 선출되었다.지역별 안배는 다음과 같다.

어업권에 대해서는 사실상 제주도어업조합이 향유할 수 있게 되었는데 어업권

행사에 대한 규약을 보면 다음과 같다.

3)해방 후 이용형태의 변화

1945년 해방 후에도 군정법령 제21호(1945년11월2일)에 의거 광복 이전의 제법

규가 그대로 적용되어 일제하 어장관리체계가 그대로 유지되어 왔다.어업권을

갖고 있던 제주도어업조합은 1948년 2월15일 제주도지사 유해진(柳海辰)의 행정

지령에 의하여 서귀어업조합을 분리함과 동시에 제주어업조합으로 명칭을 변경

하고,업무구역도 제주읍,한림면,애월면,조천면,구좌면 일원으로 변경하였다.

1948년 8월31일 제주도지사 임관호(任琯鎬)의 인가(제주도 제4호)로 한림면을

업무구역으로 한 한림어업조합이 설립됨에 따라 제주어업조합은 제주읍,애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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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공동어업의 면허)공동어업은 일정한 지역 내에 거주하는 어업

자의 어업경영상 공동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 한하

여 면허한다.

제14조(어업의 면허 또는 허가의 존속기간)①어업의 면허 또는 허가의

존속기간은 면허 또는 허가한 날부터 제8조에 해당하는 어업(면

허어업)은 10년이내,제11조와 제12조에 해당하는 어업(허가어업)

은 5년 이내로 한다.

제24조(어업권의 취득과 성질)①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어업권을 취득한다.②어업권은 물권으로 하고 토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79조 조선어업령과 어업에관한임시조치법은 폐지한다.단 조선어업령

제6장(어업조합·어업조합연합회·수산조합 및 수산조합연합회)은

수산업에관한조합법이 실시될 때까지 존속한다.

제80조①본 법 시행당시 어업의 면허를 받고 있는 자에게는 동일한 어

기에 동종어업을 1개소에 한하여 면허하여야 한다.②어업조합,

어업조합연합회는 이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어업조합,어업조합

연합회 또는 수산교육기관이 향유한 어업권은 제28조의 규정(대부

의 금지)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제82조 본 법 시행시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어업의 면허 또는 허가는 본

법에 의하여 처분될 때까지 그 기간이 존속된다.

조천면,구좌면 일원으로 업무구역을 변경하게 되었다.그 후 1962년 4월1일 수

산업협동조합법의 시행과 동시에 제주어업협동조합으로 개편이 되었다(제주시수

산업협동조합,1989:99).

1953년 9월9일 수산업법(1953년 12월9일 시행)이 제정되었는데 어장관리와 관련

하여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어장관리의 기본이 되는 수산업법의 제정과정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수산업법은 1953년 4월 18일 제15회국회 제57차회의에서 제1독회가

시작되어 7월24일 제16회국회 제29차회의의 제2독회를 마치고 제3독회를 생략

표결에 부쳐 전원찬성으로 통과되었는데,심의 과정에서 초점 중 해녀의 잠수어

업의 법적 지위와 입어관행 문제를 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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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녀의 잠수어업의 법적 지위와 입어관행>

제주출신 강경옥의원에 의한 잠수어업의 주무장관 허가제 안은 해녀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는 것과 그 권익은 해녀들이 공동어장

에 들어갈 때 6대4(부락대 해녀)의 비율은 해녀착취의 표본이며 더욱

이를 중간 브로커에 다시 뜯겨 이중의 착취를 당한다.주무장관 허가로

언제 어디서든지 채취행위가 되도록 하되,그들의 집중행위를 막아 자원

을 보호하기 위하여 각 도별로 정한 수(數)를 두자는 것이다.

그리고 입어관행 조항의 “공동어업의 입어권자는 [종래의 관행에 의하

여]그 어장에서 어업하는 자의 입어를 거절할 수 없다”는 규정 중 [종

래의 관행에 의하여]의 삭제(강경옥의원 제안)와 ‘어업권자는 해녀와 종

래의 관행’으로 하자는 안(양우정 의원 제안)이 나와 있었다.

원안인 대안은 신고어업인데 신고제를 하면 특정어장에 집중하여 자원

에 영향을 주니 허가제를 주장하며,신고제와 입어관행제는 자기모순이

라 주장한다.

한편 해녀의 주무장관 허가제는 해녀가 직접 허가수속을 하지 못해 새

로운 부정과 불이익을 발생케 하는 폐단이 예상되고,허가의 비중 상 주

무장관 허가는 불합리하다면서 신고제를 찬성하는 쪽도 있다.이러한 갑

론을박 끝에 토의종결이 동의되어 표결에 부쳐 찬성이 과반수에 미달

재표결한 결과 다시 과반수 미달이 되어 이 안은 폐기되었다.

그러나 제12조 지방장관 허가어업이 심의에서 해녀어업을 자유어업으

로 하면 특정해역에 집중되어 자원 황폐의 우려가 있으니 해녀에 대한

동정과 자원관리는 분리 고려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이를 도지사가 적절

히 조정 시행할 수 있게 도지사 허가제로 하자는 것이다.

이 안에 대하여 제주의 강경옥의원은 적극 찬성하고 착취의 근원인 6

대4제니 5대5제니 하는 해녀착취를 일삼는 현상을 다시 통박한다.다른

의원들의 찬성이 있은 다음 반대 발언에서 이는 해녀의 보호가 아니라

구속이다.게다가 정한제(定限制)까지 두면 신규자가 허가를 받지 못할

경우도 생긴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 안은 표결에서 가결되어 12조에 잠수어업이 첨가된다.

입어관행 조항 중 ‘종래의 관행’을 두면 6대4제를 그냥 두는 것이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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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허가제가 가결되었으니 ‘종래의 관행’은 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그러나 공동어장의 취지는 기본적으로 지선어민의 이익과 결부되니 입

어관행의 인정은 필요하며,종래의 관행을 빼면 해녀 이외의 타 마을 사

람의 입어가 안되고 해녀들도 들어갈 수 없게 된다는 대안 찬성 발언이

몇몇 의원으로부터 나온다.

타협안으로 ‘해녀’를 ‘종래의 관행’위에 삽입하자는 양우정의원의 안을

찬성하는 발언이 있었으나 표결에 부쳐 원인인 대안대로 통과된다.

<답변(이재형 상공장관)>

해녀의 착취를 막고 그들이 좀더 자유스럽게 조업할 수 있게 하려는데

해녀를 옹호 보호한다면서 왜 자꾸 구속해서 조업케 하려는지 이해가

안된다.그러나 해녀대표와 제주출신 의원이 허가제를 주장하니 굳이 반

대하지 않겠다.입어관행을 빼면 행정관청이 어장조정을 하기 어렵다(한

규설,2001:258-259).

예년의 실정을 볼 때 연안 영세민들은 춘궁기를 당하여 그 지선(地先)

에 소재하는 공동어장내의 해조류를 채취코자 하나 매수자가 이를 엄금

하므로 조합이 향유하는 어장이면서도 그 조합원이 이를 행사할 수 없

는 모순을 내포하고 있었던 것이다.그러면 그 행사권 매수인이 어떠한

방법으로 그 어장을 행사하고 있었던가.그들은 예년 우리들 제주도 출

가해녀들을 고용하여 저렴한 대금으로 채취케 하고 막대한 이익을 취하

고 있는 현상이다.........이상과 같이 어업조합 향유 공동어장은 그 본래

의 사명을 이탈하고 완전 상품화한 값이 없지 않은 것이다111)

버젓이 감행된 어장매매 고용채취로서 폭리를 전횡한 위법행위를 묵과

함으로써 자유입어와 어장매매 철폐를 강력히 주장하는 본 도(道)가 자

가 모순을 범하고 있다.조사한 바에 의하면 성산면 신양리에 사는 정모

씨는 올해 동리(同里)어장을 70만원에 매수,해녀를 고용하여 미역을

채취 매각하여 막대액을 이득하였다.미역 평작 1만5천근이 나는 신양리

어장은 고성과 동리(同里)공동채취장으로서 성산 어조(漁組)의 관리 밑

수산업법 제정이후 연안어장 사용에 대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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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있는데 성산 서교의 학구인 동리에서는 동교(同校)기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어장매매를 고려중이 던바 금년 초 정모씨 주동으로 김모씨 외

동리 해녀 몇 명이 집금(集金)출자하여 매수한 후 미역 채취 해금(解

禁)이 채 못된 3월 하순 해녀 다수를 품팔이로 동원 채취하여 많은 이

익을 올렸다...........이에 의하여 동리 수백해녀는 작년까지 그들이 관행

입어하여 벌어오던 법익을 완전히 박탈당하였다..........도 규칙은 도지사

가 허가한 중매인이 아닌 자의 수산물 상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전기

정씨는 이와 같은 허가를 받고 있지 않다.그리고 위법인 전기 어장매매

사실 등은 어조에서 취체당국인 도에 보고 지적하여야 하는데도 당해

성산 어조나 어련은 전연 이 사실을 묵과해버리고 있다.112)

어장매매란 1년간 기한으로 특정인에게 어장을 대부하는 것인데 이렇

게 되면 해녀들의 어획물은 불과 몇 할의 품삯을 제외하고 전주(어장매

수자)의 손에 들어가게 되는 악랄한 해녀 착취방법의 하나일뿐더러 이

는 어업조합이 가지고 있는 공동어장의 어업권 침해이니만치 어업권을

물권으로 규정하고 있는 관계법령에 따라 소유권 침해의 형사문제로 되

는 것으로서 수산업법 제28조에도 엄연히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할 시는

6개월 이상 징역이나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다.이렇듯

몇몇 유지들이 영세 해녀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어장매매를 자행하자 동

리 거주 해녀들은 일제히 분격하여 즉시 의법 조치해달라고 수차에 걸

쳐 제주어조를 찾아와 진정하는 한편 해결되지 않을 경우엔 전 해녀들

이 궐기할 기세까지 보이고 있다는데,1일 제주어조 양(梁)이사는 그들

해녀의 진정사항이 타당할뿐더러 어업권자인 조합자체가 침해를 당한

것이므로 곧 해무청으로 고발 조치할 방침이라고 강경히 주장하였다.113)

신촌1구에서 공동어장을 매매했다는 사실이 밝혀져 제주어조에서는 이

의 단속을 서두르고 있는 요즘 매수인으로 알려진 일부 측에서 ‘톳 수집

의 원활을 기한 것이지,해녀 착취란 언어도단’이라고 항의를 한 것으로

알려져 사건을 어떻게 귀결시킬 것인가에 관심이 모여졌는데,........사면

이 바다인 본도에서 어장분쟁은 끊일 새 없이 일어나고 있으며,이런 일

은 직간접적으로 해녀들의 자유입어에 악영향을 가져오고 있는 만치,전



- 80 -

기한 바와 같은 몇 사람이 극히 엽기적인 주장은 용인될 수 없다고 한

오(吳)청장의 태도는 점증하는 어장분쟁의 해결의 요체가 될 것으로 보

여 이번의 삼양,신촌 문제 해결에 관심이 모여지고 있다.114)

<수산업협동조합법,법률 제1013호,1962.1.20.제정 1962.4.1.시행>

제16조(지구별어업협동조합)①일정한 지구내에 거주하는 어민은 지구

별어업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②지구별어업협동조합의 업

무구역은 시,군의 구역에 의한다.단,농림부장관의 인가를 얻

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③전항의 지구별어업협동조합은 정관

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필요한 곳에 지소를 둘 수 있고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어촌계를 조직할 수 있다.

제26조(조합원의 자격)①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하는 조합의 조

합원은 그 업무구역 내에 주소나 거소 또는 주사업장을 가진 어

민으로서 1년을 통하여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자라야 한다.

1962년 4월 1일 법률 제1013호에 의하여 시행된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최

초로 어촌계를 조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어촌계는 지구별 조합의 조합원 20인 이상이 발기하여 어촌의 자연부락을 단위

로 조직할 수 있는데 어촌의 자연부락은 연안공동어장을 중심으로 하여 형성되

고 있을 뿐 아니라,지선어민(地先漁民)은 이 지선어장을 전용행사하는 관행이

정착되어 왔으며 또한 생활의 근거지로 하고 있다.그러므로 연안공동어장을 어

민의 자율적 조직으로 하여금 이용,개발토록 함으로써 수협기능의 일부를 담당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을 찾을 수 있다.이러한 어촌계는 1962년 수산업

협동조합법 시행령 제619호로 시행 공포된 수협법 시행령 제4조에 근거하여 계

원의 경제적 이익을 위한 공동사업의 실시를 목적으로 조직되었다.법령의 주요

규정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11) 「제주신보」.(1954). 해녀분쟁의 진상, 6.9.

112) 「제주신보」.(1955). 왜 묵과하려는가! 권익 빼앗겨도 말 못하는 해녀, 신양리 어장 불법매매, 7.31.

113) 「제주신보」.(1961). 도내서도 해녀 착취, 삼양1동 유지들이 어장매매, 2.3.

114) 「제민일보」.(1961). 우선권은 해녀에, 어장매매는 있을 수 없다,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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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수산업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어촌계(이하 계라 한다)는 계원의 생활안정과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동사업을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역)계의 구역은 부락단위로 한다.단,공동어장의 분할이 불가

능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인접한 수개 부락 또는 이(里)·

동(洞)을 구역으로 할 수 있다.

제4조(설립 및 인가)①계를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구역 내에 거주하는

어민 20인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어촌

계규약(이하 규약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

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의 절차 및 인가신청에 관하여는 농림부장관이 정한다.

제6조(계원의 자격)계원은 당해 계의 구역 내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연

간 백20일 이상 수산업을 경영하거나 또는 이에 종사하는 자라야

한다.

제7조(준계원)①전조의 규정에 의한 계원의 자격이 없는 어민은 계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준계원이 될 수 있다.②준계원은 계의 공동

사업에 참가할 수 있다.

제8조(계원의 책임)①계가 그 재산으로써 소속지구별 조합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을 때에는 계원은 연대하여 그 채무

를 부담한다.②탈퇴한 계원은 그가 가입한 기간 중에 발생한 채무

에 대하여 2년간 전항의 규정에 의한 책임을 진다.

제9조(총회)①계에 총회를 둔다.

제15조(사업)①계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어업권의 취득과 개발.2.소속지구별 조합소유의

공동어장 및 양식어장의 전용.3.어민의 생활필수품과 어선 어구

의 공동 구매.4.어촌공동시설.5.수산물의 공동제조 및 생산품

의 공동판매.6.어업자금의 알선 및 배정.7.기타 목적달성에 필

요한 사업.④계는 계원의 이익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규약

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비계원에게 사업의 일부를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제주시 지역은 1962년 수협법 시행령이 공포,시행됨에 따라 조합의 개편발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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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어촌계
설립총회일 인가번호 설립인가일 계원수

우도 1962. 9.20 55 1962.12.2 435

종달 1962. 9.30 54 “ 101

하도 1963. 3. 6 97 1963. 5. 2 454

세화 1962.10. 4 93 1963. 2. 1 242

평대 1962.10. 2 53 1962.12.21 278

한동 1962.10.13 52 “ 115

행원 1962. 9.28 51 “ 201

월정 1962. 9.22 50 “ 159

동김녕 1962. 9.24 49 “ 427

서김녕 1962.10. 1 48 “ 263

동복 1962.10. 5 47 “ 108

북촌 1962.12.16 92 1963. 2. 1 257

함덕 1962. 9.16 46 1962.12.21 204

신흥 1962. 9.24 30 “ 85

조천 1962. 9.27 45 “ 103

신촌 1962. 9.28 31 “ 150

삼양1동 1962.11. 2 36 “ 56

삼양3동 1963. 2. 4 95 1963. 5. 2 58

화북 1962.10. 4 32 1962.12.21 59

산지 1962.10.30 34 1962.12.21 196

용담3동 1962.11. 4 35 “ 60

도두 1962. 9.28 33 1962.12.21 134

이호 1962.12.21 91 1963. 2. 1 33

내도 1963. 4. 7 98 1963. 5. 2 69

외도 1963. 1. 3 94 1963. 2. 1 110

동귀 1962.10. 1 44 1962.12.21 111

미수동 1962.10. 2 43 “ 42

가문동 1962. 9.20 42 “ 95

중엄 1962. 9.24 40 “ 55

구엄 1962. 9. 1 41 “ 89

신엄 1962.10. 8 39 “ 133

고내 1963. 2.20 96 1963. 5. 2 55

애월 1962. 9.20 38 1962.12.21 152

금성 1962. 9.20 37 “ 100

함께 어촌계 조직이 착수되어 22개 어촌계를 조직하고 1962년 12월21일 제주도

지사의 설립인가를 받았다.그 후 1963년에는 12개 어촌계가 조직됨으로써 제주

시 조합관내 자연부락 단위로 34개 어촌계가 조직이 완료되어 실질적인 지선어

장의 공동어업권 행사에 지배적 주체가 될 수 있는 체제가 갖추어지게 되었다.

<표 2-7>어촌계 설립현황(제주시 관내)

자료 :제주시 수산업협동조합(1989).「제주시수협사」.138-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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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라면 ‘해녀’를 생각하고 ‘해녀’하면 제주도를 연상한다.그러나 ‘해

녀’에 대한 이미지는 그릇되게 아로새겨질 때도 없지 않다.20여년 바다

를 넘나들은 김은(金恩.40)은 “해녀가 된 동기란게 따로 없습니다.그저

바다와 이웃한 섬의 딸들에게 어머니는 자본없이 손쉽게 생활을 개척해

나가는 방법을 바다생활에서 구한 거죠”........어업당국에서는 해녀들이

출가신고를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지선지의 착취나 굴욕

을 당해도 알 길이 없지 않느냐고 말하고 있지만 실상 조합의 인솔을

받고 나가는 경우 대부분은 행동의 자유를 억압받고 거기다가 캐내는

해산물도 이것 저것 덤으로 뜯기는 예가 많아요.거기다가 미역이나 천

초를 받아가서 1년이 넘도록 돈을 주지 않은 것이 예사로운 일입니다.

그러니 해녀들도 조합을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해녀들의 권리와 생계

를 보호해주고 또 지선지를 자유로 선택해서 일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

겠습니까?............지금 관광객이 많이 드나드는 서부두 내에 탈의장 하

나 제대로 시설이 되어있지 않아 작업하는데 여러 가지 애로를 받고 있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정시>

제1조(목적)수산업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어촌계(이하 계라 한다)는 계원의 생활안정과 경제적,사회

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동사업을 함을 목적으로 한

다.

<수산업협동조합법시행령 시행 1967년1월9일 대통령령 제2873호

제1조(어촌계의 지도)지구별어업협동조합(이하 "지구별조합"이라 한다)

은 수산업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조합원이 조직한 어촌계(이하 "계"라 한다)의 업무를 지

도한다.

1960년대 후반부터 연안어장의 자원감소,어장의 침식,황폐화 등이 가속되어

어촌계의 발전이 침체되고 경영의 부실화를 초래하게 되었다.1964년 시행령 개

정으로 어촌계는 수협의 지도하에 놓이게 되었다.

어촌계가 조직된 후에도 어장관리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해녀들과 조합사이의

갈등이 존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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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면서 선거 전에는 우리 어촌계 해녀들에게 약속을 했는데 선거가 끝

나자 당초 조합당국이 말하던게 실현이 안되었다고 불평을 토로하기

도.115)

제주도 잠수조합이 처음 생긴 것은 일반 어협이 생기기보다도 훨씬 먼

저인 1920년 4월16일.3.1운동 직후에 발족한 이 제주도해녀어업조합은

10년뒤인 1930년 면단위로 설정된 일반어업조합과 대립하다 1936년 12

월에 둘은 합병하게 되었는데,이때 이후 나잠업116)은 한 개의 독립된

업종별 어업조합을 가져보지 못하고 늘 일반 어협에 소속된 어촌계의

부속단체로 약체화되어왔다..........기상천외의 이 바다 매매와 곽암(藿岩)

주(主)의 악습을 없애려면 해녀들에게 해녀어장을 이용할 수 있는 전국

조직을 갖게 하는 수밖에 없음은 물론이다.많은 제주도 유지(有志)들이

제주도 해녀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잠수권익옹호투쟁위’등 단체를

구성해 봤다.하지만 모두가 부분적이고 민간운동으로 그쳐서 그때마다

1-2년 불안정한 운동만 전개하다 그치곤 했다.더구나 지난번 경북 재

정지구 관행어업권 소멸확인 때는 해녀들이 당연히 차지해야할 권리임

에도 불구하고,경북해안지대출신 국회의원이 선거민들의 압력에 눌려

쌓이고 쌓인 구악(舊惡)을 다시 저지르기에 이르렀다.그러므로 나잠업

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나잠업에도 업종별 어협을 갖도록 해주는 일이

급선무라 하겠다.117)

일제강점기 이후 제주도의 생업과 생활에 상당한 역할을 하였던 해녀에 의한

잠수어업은 일반 어협에 소속된 어촌계의 부속단체로 약화되었는데 1970년 7월

21일 동아일보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115) 「제남신문」.(1967). 해녀조합장 : 김은씨 ’태왁‘ 벗삼아 20여년, 11.9.

116) 잠수, 잠녀, 해녀를 말한다. 나잠의 뜻은 옷을 입지 않고 벌거벗은 채 잠수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온전히 

신체적 능력으로 잠수하여 기계적 장비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의미라고 할 수 있다. 일본의 ‘아마’를 연구

하였던 플래쓰(D. Plath)는 제주 잠수들과 같은 어로 방식을 "plain diving"으로 표현하였다. 그는 나잠업

자를 ‘트렉터를 가지지 않은 농민(소작농)’에 비유하였는데, plain(단순함)은 일이 단순해서가 아니라 산소

통 없이 잠수한다는 의미에서이다. 생리학 연구에서는 산소호흡기 없이 하는 활동이므로 “breath-holding 

divers”라고 표현되기도 한다. 산소통을 이용하거나 핼멧을 착용하여 선상으로부터 산소를 공급받는 동；

서；남해안의 잠수부들과는 다르다(안미정, 2007: 1).

117) 「동아일보」.(1970). 땀흘리는 한국인 해녀(16)잠수회, 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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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로 말해서 해녀공동어장은 그곳 해녀들만이 배타적인 어업권을

갖는 곳으로서 해녀들이 여기서 일하고 벌어 생계를 유지토록 하기 위

해 마련된 것이다.본도 해녀들이 아득한 옛날부터 온갖 핍박을 견디고

한숨을 삼키며 바다의 생산자로서 지역생활에 공헌해 온 역할과 함께

해녀들이 바다에서 벌어들이는 수입이 그들의 생계에 큰 지주였음을 헤

아릴 때 해녀공동어장을 마련하여 그네들이 벌어먹도록 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조치였다고 할 것이다.

그래서 수산업법에서도 공동어업권은 임의로 특정인에게 행사할 수 없

도록 못 박고 있을 뿐 아니라,이를 대부(貸付)의 목적이나 이전 또는

담보의 목적으로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해녀 공동어장의 설치정

신이나 법의 규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부락어촌계가 해녀 공동어장

을 중간상인에게 팔아 넘겨버리는 일이 계속되고 있음은 큰 문제점이라

고 하지 않을 수 없다.부락 어촌계 등이 해녀 공동어장을 암매하는 데

는 그럴듯한 까닭이 없지 않은 것 같다..............부락 사업에 돈이 필요

하다면 온 부락 사람이 공동으로 부담해야 되지,해녀의 고유한 어업권

이 재원이 되어서는 안된다.즉 해녀들이 공동어장에서 벌어들인 돈으로

한 가구의 몫을 부담한다면 모르되,해녀 공동어장 자체를 팔아버린다는

것은 해녀 공동어장의 성질이 온 부락민이 대대손손으로 관계되어 온

것이라 하더라도 사실에 맞지 않은 것이다.118)

1970년대에 들어와서 연안어민에 대한 소득향상책으로서 새어촌 건설사업을 적

극 추진하게 되었는데 연안어업의 생산기반 확충과 어촌계를 육성할 목적으로

1973년 계원 50인 이상,자기자본 1천만원 이상의 어촌계로 대단위하기 위해 취

약어촌계를 정비하게 되었다.그러나 70년대 초의 어장관리에 있어서 어업권의

밀매사례가 발견되고 있다.

1973년 7월24일 삼양1동 및 삼양3동 어촌계를 합병하여 삼양동어촌계로 통합하

였으며,1975년 5월17일 미수동 및 하문동 어촌계를 합병하여 귀일어촌계로 개편

하였다.수협법 시행령 제22조에 해당되는 어촌계원 20인 미만119)인 중엄 및 금

118) 「제주신문」.(1971). 해녀공동어장의 어업권 암매는 있을 수 없다, 5.6.

119) 제22조 (해산사유) ① 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산한다.

1. 규약에 규정된 해산사유의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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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녀들이 바다를 떠나고 있다.남제주군의 집계에 의하면 남군 관내 해

녀는 1969년 9천4백42명에 비하여 1971년 7천2백면,올해(1973년)4천4

백50명으로 급격한 감소현상을 보이고 있다.이 같은 현상은 감귤 붐에

따른 작업대체와 고되고 일부의 천시풍토가 있는 해녀작업을 하지 않아

도 살 수 있다는 급격한 경제성장과 자원고갈 등에 원인이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해녀들이 바다를 멀리하는 것은 자원고갈에도 큰

원인이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2-3년 전만해도 소라 5-6kg잡기가

거뜬했는데,지금은 그때의 60-70%에 지나지 않으며,이에 대비하여 각

어협에서 벌였던 금채기를 설정,‘길러서 잡자’캠페인도 해제된지 보름만

에 금채기 설정 전과 같은 자원고갈 현상을 보고,뜻있는 인사들은 제주

여성의 상징적인 해녀가 점점 바다를 떠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아쉬움을

표명하면서,증식사업을 벌여 고갈자원에 대비한 당국의 배려가 절실하

다고 입을 모았다.120)

수산업법<1975년 12월31일 개정>

제10조(공동어업의 면허 등)①공동어업은 일정한 지역 내에 거주하는

어업자의 어업경영상 공동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

한하여 면허한다.②어업협동조합의 조합원(어촌계원을 포함한다)

성어촌계는 해산되어 30개 어촌계로 정비되었다.어촌계원의 급감한 이유에 대하

여 언론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1975년 12월31일 수산업법이 개정되면서 법인이 아닌 어촌계가 향유하는 어업

권은 이를 그 어촌계의 총유로 한다는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어촌계로 하여금

어장향유능력을 강화하여 자율적 기능의 활성화를 도모하게 되었으며,또한 향유

하고 있던 지선어장에 대한 제1종 공동어업권을 1977년과 1978년에 걸쳐 완전히

어촌계로 이양하여 연안어장 관리의 주체로 부상하게 되었다.

2. 총회 또는 총대회의 해산의결.
3. 합병 또는 분할.
4. 계원수가 20인 미만이 될 때.
5.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의 해산명령.

120) 「제남신문」.(1973). 해녀들이 바다를 떠나고 있다,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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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22일 조천면 신촌리 바닷가에서 잠수기선의 한 잠수부가 해녀들에

의해 끌어올려져 숨진 불행은 이 고장에서 오랫동안 고질화되어 온 해녀

(지선어촌계)와 잠수기선 사이의 제1종 공동어장 문제가 지닌 심각한 단

면을 드러낸 사건으로서 지역적으로 큰 충격을 주고 있다.이른바 해녀

작업장인 제1종 공동어장을 놓고 이를 침범하려는 유무허가 잠수기선으

로부터 그녀들의 고유한 공동어업권역을 지키려는 해녀들의 사투에 가까

운 싸움은 어제 오늘에야 비롯된 일이 아니었다.이 생존을 건 싸움은

아주 오래전부터 뿌리 깊은 것이었으며 이는 불연속적으로 크고 작은 불

행한 사건들을 빚어 내려왔다.

먼저 한마디로 말한다면 잠수기선들이 상습적으로 제1종 공동어장을 침

범해온 일이 잘못이었다.제1종 공동어장은 잘 알다시피 예로부터 이 고

장 해녀들의 고유한 생업권일 뿐만 아니라 지금도 이들 어촌계가 배타적

인 어업권을 가진 공동어장으로서 해녀들은 이를 생명선으로 여겨오고

있다.해녀들이 그들의 공동어장을 침범하는 유무허가 잠수기선들의 부

은 제51조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어업협동조합 또는

어촌계가 향유하는 어업권의 범위안에서 어업을 할 수 있다개정

1972년10월7일).③일정한 지역안의 어업개발과 그 주민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어업협동조합 또는 어촌계에 공동어업 이외의

어업을 면허할 수 있으며,이 경우에 소속어촌계원은 제2항의 규

정에 준하여 어업을 할 수 있다(신설 1975년12월31일).

제24조(어업권의 취득과 성질)①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어업의 면허를 받은 때에 어업권을 취득한다(개정

1971년1월22일).②어업권은 물권으로 하고 토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③민법 중 질권에 관한 규정은 어업권과 이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에 적용하지 아니한다.④법인이 아닌 어촌계가 향유하

는 어업권은 이를 그 어촌계의 총유로 한다(신설 1975년12월31

일).

수산업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마을어장에서 잠수기선과의 마찰은 계속되었다.일

례를 들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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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행위에 대하여 극단적인 반응을 보여 온 것은 해녀들이 제1종 공동어

장을 토지와 같이 고유한 터전으로 인식해온 전통적인 관념에서 발생하

고 있음을 먼저 알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비단 이번 사건이 아

니더라도 해녀들은 언제나 자기네 어장을 지키기 위해 나서지 않으면 안

되었다.때로는 불법으로 제1종 공동어장을 침범하여 작업하고 내빼는

잠수기선들을 보면서 해녀들은 발을 구르기도 하고,쫓아가 잡아서 배를

부수고 무법자들을 당국에 인계하기도 해왔다.121)

수산업법<법률 제3392호,1981년 3월20일 일부개정>

제14조(어업의 면허 또는 허가의 유효기간)①어업의 면허 또는 허가의

유효기간은 제8조에 해당하는 어업은 5년 이상 10년 이내로 하고,

제11조 내지 제13조 및 제23조에 해당하는 어업은 5년 이내로 한

다.다만,제26조제2항 및 제3항과 해군기지법 기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제한 또는 조건을 붙여

면허를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75년12월31일).②행

정관청은 제1항 단서 및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어업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면허 또는 허가기간

이 만료한 날로부터 전항의 기간 내에서 기간의 연장을 허가하여

야 한다.다만,어업권자가 기간연장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어업권에 대하여 등록된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연장을 허가

할 수 있다(개정 1975년12월31일,1981년3월20일).1.제20조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2.면허기간이 만

료된 어장의 일부 또는 전부가 그 기간 만료 전에 부실관리 되었

거나 생산실적이 현저히 불량하였다고 인정될 때.3.면허가 실효

된 후 1년이 경과된 때.③어업권은 면허의 유효기간 또는 제2항

의 연장허가기간이 만료됨으로써 소멸된다(개정 1975년12월31일).

1981년 개정으로 연안어장은 어민의 준공동소유로 되었는데 과거 제1종 공동어

장에 개인이나 법인이 어업권을 얻을 경우 면허기간이 끝나면 연고권을 인정해

면허를 갱신해주던 조항을 삭제하여 어민들의 협동조직체인 어촌계가 어업면허

를 받게 되었다.

121) 「제주신문」.(1978). 근본대책 필요, 잠수기선과 해녀의 분쟁, 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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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녀어장’이 잠수기선의 불법남획으로 폐허위기를 맞고 있으나 단속행

정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제주시 수협관내 25개 1종공동어장 소

속 해녀를 비롯 도내 1만4천여명의 해녀들은 애써 가꾼 전복 소라를 무

차별 남획하는 잠수기어선의 ‘해상절도’행위로 자원고갈은 물론 생존의

위협마저 느끼고 있다고 주장,잠수기선 어업허가를 지선어민에게 돌려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현재 도내에서 조업 중인 잠수기선은

24척.이 잠수기선은 어업허가가 규제되어 척당 가격이 1억원을 넘고,

파는 사람마저 없는 실정.따라서 다른 어업권에 비해 수입이 많아 소유

주는 어민보다 특권층 기업인으로 인식되고 있다122)

제9조(마을어업 등의 면허)①마을어업은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어업

인의 공동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어촌계(漁村契)나 지구별수산업

협동조합(이하 "지구별수협"이라 한다)에만 면허한다.②협동양식

어업은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의 공동이익과 어업의 생산

성 향상을 위하여 어촌계,「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④삭제 (1981년3월20일)

제27조(우선순위)④당해 어장이 제1종 공동어장 내에 위치한 경우에 그

지역어민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공동경영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구역 내에 주소를 가진 어민이 조직하는 수산업협동조

합 또는 어촌계가 다음 각호의 전부에 해당할 때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순위로 한다.다만,수산업협동조합

과 어촌계가 경합된 때에는 어촌계를 선순위로 한다(개정 1975년

12월31일,1981년3월20일).

1980년대 후반까지도 잠수기선에 의한 마을어장 침해는 계속되고 있으며,어촌

계원들은 계속적으로 어장을 감시할 수밖에 없다.신문기사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현재의 마을어업에 관한 규정을 보면 다음과 같다.

122) 「경향신문」.(1989). 해적선들 ’해녀어장‘을 황폐화시켜,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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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16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營漁組合法人)(이하 "영어조합

법인"이라 한다)또는 지구별수협에만 면허한다.③면허를 받으려

는 수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수면에 대

하여 행하는 해조류양식어업과 바닥을 이용하는 패류양식어업 및

어류 등 양식어업은 그 수면에서 가까운 어촌계,영어조합법인 또

는 지구별 수협에만 면허한다.1.마을어업의 어장에 있는 경우.2.

만조 때 해안선에서 500미터(서해안은 1천미터)이내의 수면으로

서 제88조에 따른 해당 시·군·구수산조정위원회(특별자치도의 경

우에는 시·도수산조정위원회를 말한다)가 어업조정(漁業調整)을 위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④시장·군수·구청장은 어업인의

공동이익과 일정한 지역의 어업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

면 어촌계,영어조합법인 또는 지구별수협에 마을어업,협동양식어

업 및 외해양식어업 외의 어업을 면허할 수 있다(개정 2010년1월

25일).

제16조(어업권의 취득과 성질)①제8조에 따라 어업면허를 받은 자와

제19조에 따라 어업권을 이전받거나 분할 받은 자는 제17조의 어

업권원부에 등록을 함으로써 어업권을 취득한다.②어업권은 물권

(物權)으로 하며,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토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③어업권과 이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에 관

하여는 「민법」 중 질권(質權)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법인이 아닌 어촌계가 취득한 어업권은 그 어촌계의 총유(總有)

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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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공유자원 준사유화 과정 사례분석

제1절 사례연구 방법

1.연구 개요

Woods& Catanzaro(1998)는 사례연구는 한 개인,가족,집단,지역사회 또는

다른 단위(단체,공동체,조직,문화,사건 등)에 대한 철저하고 체계적인 조사이

며 배경,현재 상태,환경적인 특성 및 상호작용 관련의 심층적 자료를 자연적인

상태에서 조사하는 것(신경림 외 공역,2008:448)이라고 하고 있다.사례연구는

질적 연구방법의 하나로서,연구자는 시간 경과에 따라 하나의 경계를 가진 체계

(사례)또는 경계를 가진 여러 체계들(사례들)을 탐색하고,다양한 정보원천(관

찰,면접,시청각자료,문서와 보고서)들을 포함하여 상세하고 심층적인 자료를

수집하며,사례 기술과 사례에 기반한 주제들을 보고한다.예를 들어,연구를 위

해 여러 가지 프로그램(다중현장 연구)이나 단일한 프로그램(현장 내 연구)을 선

택할 수 있다(Creswell,2007,조흥식 외 공역,2010:111).

1)연구의 필요성 및 문제의 설계

사례연구의 내용,구성,기간,자료수집의 주안점,그리고 사례연구의 증거 형태

는 연구 목적에 따라 좌우된다.따라서 연구의 목적과 목표는 명백하게 명시되어

야 한다.연구질문은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탐색적(예를 들어,거의 이

해되지 않았던 현상을 조사하는 것),설명적(예를 들어,현상과 관련된 패턴을 설

명하는 것),기술적(예를 들어,현상을 기술하는 것),해방적(예를 들어,현상에

대한 사회행동에 관여하는 것)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Creswell,2007,조흥식 외

공역,2010:158).

질적 연구를 실행할 때 어떻게 문제를 제시할 것인가,그리고 연구문제는 어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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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설정할 것인가는 연구 전체의 성패가 좌우될 만큼 매우 중요한 과정 중의 하

나이다(Flick,2002.임은미 외 공역,2009:99).본 연구의 목적이 공유자원의 준

사유화 과정에 초점을 맞추고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연구질

문>을 다음과 같이 정하였다.

공유자원의 이용형태가 어떤 과정을 통하여 준사유화로 진행되었는가?

그리고 함의와 원리는 무엇인가?

2)이론

이론적 틀 또는 이론적 명제는 사례연구의 목적에 따라 연구를 안내하게 된다.

이런 명제는 연구질문,문헌조사,그리고 연구자의 직관을 반영한다.연구에서 가

장 학술적인 근거는 학술문헌으로부터 나온다.연구의 필요성은 기존 문헌에 추

가하거나 기존문헌에서 발견되는 간극을 채우고,문헌에 담기지 않은 개인의 목

소리를 제공하는 것에서 도출된다(Creswell,2007,조흥식 외 공역,2010:

152-153).

본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서 이론연구는 공유자원 공유화 이론,공유자원 준사유

화 이론,어장관리제도의 변화 등을 다루었다.

3)분석대상

분석대상(예를 들면 개인,가족,조직,사건)은 연구 초기에 명확히 구분되어야

한다.분석단위를 명료하게 밝히는 것도 연구 설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사례

는 단일한 사례일 수도 있고 집합적 사례일 수도 있으며,복합적인 현장을 포함

할 수도 있고 현장 내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으며,단일한 사례 또는 하나의 이슈

(본질적,도구적)에 초점을 맞출 수도 있다(Stake,1995;Yin,2003;Creswell,

2007,조흥식 외 공역:113에서 재인용).분석단위는 인터뷰 대상자 또는 관찰대

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공유자원의 준사유화 과정에 대한 분석대상은 제주특별자치도 어촌계에 국한하

였으며,분석단위는 어촌계원 또는 어촌계와 관련된 참여자로 하였다.제주시 지

역에서는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이 1962년 공포․시행됨에 따라 조합의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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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족과 함께 어촌계 조직이 착수되어 22개 어촌계를 조직하고 1962년 12월 21일

제주도지사의 설립인가를 받아 설립하게 되는데,그 중 동․서김녕리 어촌계가

총690명(동김녕리 427명,서김녕리 263명)으로 가장 크기 때문에 김녕리 어촌계

를 사례지역으로 하였고,우도지역의 사례는 섬이라는 특수성과 수산업협동조합

에서 면허를 취득하여 우도의 4개 어촌계로 하여금 관리하도록 하고 있어서 연

구의 대상으로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4)자료수집

사례연구 방법은 현상 또는 사례를 설명하기 위해 종합적이고 심층적인 자료수

집을 필요로 한다.질적 및 양적인 자료를 함께 사용할 수 있는데,자료는 다양

한 출처로부터 나올 수 있다.현장활동,집중적 및 개방적 인터뷰,구두 보고,직

접 관찰,문서,설문지,측정도구,의료 또는 사무소 기록,인생프로필,사진,고문

서,유물 등이다(Denzin,1989;신경림 외,2008:462재인용).자료는 사례와 관

련해서 다른 이들의 느낌 또는 진술을 포함할 수 있다.요컨대 각 사례에서 축적

된 모든 정보는 그 사례 연구에 이용된다(Patton,1990;신경림 외,2008:462재

인용).사례연구의 신뢰성 및 질 향상을 위해서 다수의 증거출처를 활용하고,사

례 연구의 기반을 구축하고,일련의 증거를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신경림 외,

2008:462).

제주특별자치도 어촌계를 통한 공유자원의 준사유화 과정은 자원시스템,자원단

위,이용자,거버넌스 등 다양한 측면에서 관찰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장 면담,어

촌계 기초자료,지역기초자료,어획량,물리적 인공물,문헌 등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가능한 방법을 최대한 활용하였다.

5)자료분석

자료수집과 마찬가지로 분석방법이 모두 어떤 경우에나 적절한 것은 아니다.연

구문제,연구목적 및 자료수집법,해석하는 자료의 성질에 근거하여 분석방법을

결정해야 한다.분석방법의 평가와 적용상태를 확인하는 것은 되도록 해석 과정

의 초기단계에 실시해야 한다(Flick,2002,임은미 외 공역,2009:377).

본 연구에서의 자료분석은 문헌과 면담 및 기초자료 등을 통하여 행정적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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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요인,인류 문화적 요인 등 일관성 있게 분석하여 나갔으며,범주화를 통

한 공유자원 단위,자원관리,이용자,거버넌스 체계 등을 하위범주로 하여 전체

를 복잡계 체계로 보고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나갔다.

6)연구의 평가

질적 사례연구를 통하여 수행된 연구의 결과는 전통적인 양적 연구방법으로 수

행된 연구의 평가기준인 내ㆍ외적 타당도,신뢰도,객관성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Cuba& Lincoln(1994)은 자연주의 관점에서 사회적 세계를

탐구한 질적 연구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진실성(truth value), 적용가능성

(applicability),일관성(consistency),중립성(neutrality)을 제시하였다(신경림 외,

2005:202).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연구의 평가 기준으로 이 잣대를 사용하였다.

진실성(truthvalue)은 인간의 경험이나 현상을 있는 그대로 발견하고,현상을

얼마나 생생하고 충실하게 해석하였는가를 의미한다.이 논문에서 진실성을 담보

하기 위하여 자료의 해석은 원문을 그대로 인용하였으며,면담내용 역시 그대로

재생하여 나갔다.

적용성(applicability)은 연구결과가 현재 연구의 맥락 외에 ‘다른 맥락과 다른

대상에 적용할 수 있는가’하는 융통성(transferability)을 의미한다.이 논문에서

적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례를 통하여 찾아낸 함의를 통하여 다른 대상에 적용

할 수 있는 공유자원 준사유화의 원리를 찾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일관성(consistency)은 다른 연구자도 연구자의 자료,시각,상황에 따라 비슷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을 때 일관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일관성을 가

지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 어촌계를 사례로 하여 문헌과 면담을 통한 객관

적인 자료가 도출되도록 하였다.

중립성(neutrality)은 연구과정과 결과에 있어서 모든 편견으로부터 중립적 입장

에서 설명하고 분석하는 것이다.이 논문에서 중립성을 유지하고자 역사적인 사

실과 면담자료를 기초로 하여 분석하였다.

7)연구의 윤리성 문제

모든 연구에서 윤리성 문제는 중요하다.양적 연구는 연구자와 연구대상 사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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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적,대면적 접촉이 거의 없고,연구대상이 통계숫자 뒤에서 익명성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윤리적인 문제가 절실하게 부각되지 않는다.그러나 질적 연구에

서 연구자는 현지민들의 세밀한 개인적 측면과 그 맥락을 강조해야 하므로 윤리

적 문제를 민감하게 느낄 수밖에 없다(김윤옥 외,2009:265).특별히 질적 연구

에서는 연구현장이 통제할 수 없는 자연적 상황이기 때문에 양적 연구에서 발생

할 것 같지 않은 윤리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연구사실을 숨기거나 자의적인 해석,연구결과 작성 시의 실명공개로 인한 개인

적인 인격이나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는 상황이 일어나거나,연구지 및 연구참여

자의 조직이나 단체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여건이 질적 연구에서 존재하기 때문

이다.질적 연구에서 윤리는 매순간 연구자의 판단과 선택을 요구한다.이러한

점에서 질적 연구자는 연구윤리에 대한 이론을 이해하고 상황에 적합한 관점을

지닐 필요가 있다(김윤옥 외,2009:265).

이 연구를 수행하면서 윤리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이 노력하였다.

첫째,연구참여동의서를 통하여 연구의 목적을 말씀드렸으며 연구자와 연구참여

자 모두 동의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둘째,어촌계나 마을회관에 보관된 문서를 참고 시에는 단체나 마을에 대한 정

보노출에 대한 문제를 감안하였으며,복사물은 연구에 사용했던 자료 중에서 엄

격성 활용을 위한 자료 이외에는 전부 폐기처분하여 향후 이와 관련된 윤리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다.

셋째,면담자료 뿐만 아니라 기초자료로 활용된 각종 자료를 구성할 때에도 연

구참여자의 이름을 <연구참여자 1>,<연구참여자2>등의 부호로 표기하였으며,

연구참여자의 구술내용을 표기할 때에도 참여자 번호를 사용하였다.

넷째,연구참여자의 인권차원에서 연구참여자와 연구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을

것임과 연구문제와 관련하여 연구에 참여하는 동안 본인에게 어떠한 비용이나

위험요인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을 설명하였고,연구에 관한 모든 궁금한 점에

대하여 질문하고 대답을 들을 수 있다는 것과 특별한 질문에 대하여는 대답을

거부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연구에 따른 위험요소를 예방하기 위한 윤리적 조치

를 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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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참여자 성 명 성별 나이 직업 경력 비고

연구참여자 1 전 ○ ○ 여 81 해녀 70년

연구참여자 2 김 ○ ○ 여 74 해녀 50년

연구참여자 3 김 ○ ○ 남 77 공무원 및 노인회 활동,마을유지

연구참여자 4 김 ○ ○ 남 65 어촌계 종사 어촌계 전 어촌계장

연구참여자 5 한 ○ ○ 여 73 해녀 60년 전 잠수회장

연구참여자 6 이 ○ ○ 남 52 전직 리장

연구참여자 7 한 ○ ○ 남 69 어촌계 어촌계 전 어촌계장

연구참여자 8 한 ○ ○ 남 60 어촌계 어촌계

연구참여자 9 강 ○ ○ 남 73 어촌계장 어촌계 도연합회장

연구참여자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3-1>연구참여자 현황

적합한 연구지역과 연구자를 찾기 위하여 제4회 제주해녀축제가 2011년 10월15

일(토)부터 16일까지(일)제주시 구좌읍 세화리 일대에서 제주해녀박물관을 중심

으로 펼쳐졌었는데,제주특별자치도내 각 지역의 어촌계가 참석하는 행사였다.

행사장에서 어촌계가 가장 활성화되어있는 구좌읍 지역을 선택하게 되었다.그리

고 동귀리 어촌계는 어촌계장이 전국 자율관리어업 역대회장 2회와 제주도 어촌

계연합회장을 맡고 있는 어촌계이기 때문이며,우도지역과 김녕리지역의 면담결

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선택하였다.

사례지 선정에서부터 면담한 일정과 내용은 <표 3-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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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장소 참여자 내용

2011.10.15 제주해녀박물관 연구자,지역 해녀들 사전 활성화 어촌계 답사

2011.10.16 구좌읍 일원 연구자,지역 해녀들 적합지역 물색

2011.11.8

(14:00-15:00)
어촌계 사무실

연구자,안내자(양○

○),연구참여자8

반구조화된 설문지실험 및 준사유화

과정과 어촌계에 관한 사항

2011.11.14.

(09:00-10:30)
어촌계 판매점

연구자,연구참여자1,

연구참여자2

관습과 생활,요인별 준사유화 관련

된 내용(답변에 대한 재질문형식으로

진행함)

2011.11.14.

(11:00-12:00)
노인회관 연구자,연구참여자3

해녀와 마을,(어업)조합,생활,분쟁,

풍습,자연부락 특성 등

2011.11.14

(13:00-14:00)

연구참여자

자택
연구자,연구참여자4

어장과 해녀,어장관리 및 이용,준사

유화와 관련된 여러 요인.

2011.11.15

(18:30-19:30)

연구참여자

자택

연구자,연구참여자5,

연구참여자 6

어장분쟁,문화,어업생활,어촌계설

립당시 전 후의 상황 등

2011.11.16

(13:40-15:40)
어촌계 사무실 연구자,연구참여자9

어장의 역사,일제강점기부터 어촌계

설립 전후의 어장관리 및 이용,경계

선에 관한 사항 등

2011.11.17

(11:00-12:00)
사무실 연구자,연구참여자7

어촌계 설립당시의 상황 및 배타적

어장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경과사항

<표 3-2>사례지 선정 및 면담일정

2.연구 진행도

공유자원 이론과 소유권 관련 이론을 중심으로 제주도 지역 어촌계를 사례로

하여 공유자원의 이용형태가 공동이용 형태에서 어떻게 준사유화가 형성되어 왔

는지를 규명하는데 있어서 이론적 고찰을 한 다음 사례지역의 준사유화 과정에

대하여 기초자료와 면담을 통하여 분석하여 나갔으며,분석을 통하여 함의와 원

리를 도출하여 나갔다.

연구진행도는 <그림 3-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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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연구진행도

연구필요성
연구중요성,연구동향

연구대상 방법

이론적 고찰

어장관리 제도의 변화공유자원 준사유화 이론공유자원 공유화 이론

연구방법
( 질적 연구)

사례지역 면담분석문헌분석연구설계질적 사례연구 과정

공유자원 준사유화 과정

연구의 함의와 원리준사유화 과정분석준사유화 과정 핵심범주

연구의 결론 및 제언

문헌연구

문헌연구

현장연구

Feed back

공유자원 준사유화 과정을 연구함에 있어서 연구자와 연구참여자와의 면담과

기초자료 수집 등을 위한 자료는 연구문제와 결부하여 <그림 3-2>와 같이 진행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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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면담 및 자료분석 진행도

제2절 사례분석

1.사례지역 문헌분석

문헌으로 본 준사유화 과정은 한말 이전의 공동사용 어장이 1975년 12월 31일

수산업법의 개정으로 “법인이 아닌 어촌계가 향유하는 어업권은 이를 그 어촌계

의 총유로 한다.”123)고 규정하여 사실상 마을어장을 어촌계의 준공동소유를 인정

하였고,1981년 개정된 수산업법124)에 의하여 연안어장은 어민의 준공동소유로

123) 법률 제2836호에 의한 수산업법 개정으로(1975년 12월 31일 공포 1976년 7월1일 시행) 본 조가 신

설되었다.

124) 법률 제3764호에 의한 수산업법 개정으로(1981년 3월 20일 공포 1981년 6월21일 시행) 당시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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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동안 관아에 바치는 것이 포작(鮑作)은 20필을 밑돌지 아니하며,

잠녀도 또한 7,8필에 이르게 되니,한 가족 안에서 부부가 바치는 바가

거의 30여필에 이르게 됩니다.”(제주특별자치도 해녀박물관,2009b:

18-19)

되었는데 과거 제1종 공동어장에 개인이나 법인이 어업권을 얻을 경우 면허기간

이 끝나도 연고권을 인정하여 지속적으로 면허를 갱신해주던 제도를 폐지하여,

어민들에 의한 진정한 준공동소유를 이룩할 수 있게 되는 1981년을 준사유화 과

정의 완성단계로 설정하여 그 기간 동안의 마을어장의 준사유화 단계를 파악하

였다.

1)행정적 측면

행정적 측면에서 마을어장의 준사유화과정은 조선시대의 어장이 공납물을 채취

하기 위한 대상에서부터 면허제도,어업조합,어촌계의 다양한 제도적 변화과정

을 거치면서 준사유화가 진행되었다.

조선시대부터 이어져 온 공납제도125)에 따른 진상품의 진상과 일제 강점기의

어업제도 등은 준사유화 과정에 영향을 주었다.

공납제도는 조선이 건국하면서부터 제주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것으로 보이는

데 말,감귤,해산물은 물론 유배지로서 삼기도 하였다.그리고 당시에는 어장의

국유화가 원칙이었으므로 공물의 진상품을 채취하는 장소로서의 어장이었다.진

상품은 전 주민이 진상품에 매달려야만 할 정도로 심했다.

또한 힘들게 작업하여 수확한 수산물을 진상할 때도 부정한 방법이 동원되었다.

④어업권이 소멸된 그 어장에 새로운 면허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종

전의 어업권자에게 우선적으로 면허한다(개정 1975·12·31). 1. 제20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 2. 면허기간이 만료된 어장의 일부 또는 전부가 그 기간만료전에 부실관리되었거나 생산

실적이 현저히 불량하였다고 인정될 때, 3. 면허가 실효되어 1년이 경과되었을 때[전문개정 1972·10·7]을 

1981년 개정시 삭제하였다. 

125) 조선시대에는 공납제도가 있었는데 공물의 내용은 농업생산물 뿐만 아니라 가내수공업제품, 해산물, 과

실류, 광산물, 조수류 등이 망라되어 있었고, 공물의 부과는 해당지역의 결수(結數)와 호구수(戶口數)가 참

작되었지만 그 기준은 분명하지 않았고, 수취과정도 지방관과 향리(鄕吏)에 맡겨졌기 때문에 처음부터 문

제의 소지를 안고 있었다. 한편 진상(進上)은 국왕과 궁중에서 필요로 하는 물품을 ‘예헌(禮獻)’의 방식으

로 상납하는 것으로서 공물과 마찬가지로 군현 단위로 배정되어 민호에 부과되었다. 공물·진상은 그 자체

의 부담뿐 아니라 운반·수송에 소요되는 노동력도 요역의 형태로 제공해야 했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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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수하는 여인이 포작한 것을 서울에 바칠 때에 조등(刁蹬)126)하는 폐

단을 준엄하게 금단을 가하는 일입니다”(제주특별자치도 해녀박물관,

2009b:18-19).

“한평생 배 부리는 일에 익숙한 섬 안의 사공이나 격군이라도 미역을

옮겨갈 때 배가 침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제주특별자치도 해녀박물

관,2009b:21-22)

“일본 선박 3척이 어업(漁業)을 하기 위해 장비를 가지고 정의현(旌義

縣)포구에 당도하였습니다".127)"일본 배들이 아무런 증명서도 없이

갑자기 와서 정박하고는 어부들이 잡은 물고기를 걸핏하면 약탈하며

어부들을 묶어 놓고 때려서 물에 처넣었습니다.일본인들을 금지시킬

대책과 섬 백성들을 안정시킬 방도를 모두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품처

(稟處)하게 하소서.약탈하고 위협하는 것으로도 부족하여 사람을 묶어

놓고 때려서 물에 처넣으며 칼과 총으로써 살해하니,어찌 사람들의 울

분을 자아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이웃 나라와 우호하는 의리에 있

어서 참으로 놀라움을 금할 수 없는 일이니.”128)

“수면을 전용하여 어업을 하는 권리를 얻고자 하는 자는 조선총독의

그리고 운송하는 과정에서 배의 침몰 등 해난 사고가 많이 일어났다.

일본에 의한 연안어장 침범은 제주도가 감내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자체적

인 방어가 불가능할 정도였으며,마을어장의 사수라는 사명을 갖고 있었다.즉

국유의 마을어장은 생계의 수단이었으므로 마을어장의 사수는 곧 생활터전의 사

수였다.

일본에 의한 연안어장의 수탈은 극복하지 못하였고 1910년 한일합방을 통하여

제주도의 어장은 조선총독부의 면허를 받아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행정적 측

면에서 마을어장의 국유임을 나타냄과 동시에 일본인의 어장활동이 용이하게 된

반면,마을주민들은 마을어장을 사용하기 위해서 면허를 취득하여야 했다.

126) 간사한 꾀를 써서 가격을 오르게 하는 것을 말함.

127) 조선왕조실록, 고종21년(1884년 갑신), 7월18일.

128) 조선왕조실록, 고종28년(1891년), 8월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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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를 받아야 한다.면허는 어촌의 경영 또는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허가하지 아니한다”.129)

“비참한 내용을 안 제주도의 유지들은 해녀들을 구제하기 위하여 재작

년 1월에 수산조합(水産組合)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해녀를 보호하고 여

러 가지 편의를 도모하려 하여 당국에 신청을 하였더니,당국에서는 아

무런 말도 없이 이년 동안이나 회답이 없으므로,작년 10월경에 이르러

다시 김태호씨 외에 유지인사 여러 사람이 발기하여 해녀조합(海女組

合)이라는 것을 조직하였다”130)

“어장문제로 경영자끼리 분쟁이 생겼다는데 이제 대강 그 내용을 들은

즉 원래 이 영업의 경영에 착수하기는 그 동리 김00가 작년부터 개인

의 힘으로 경영하기 시작한 것을 비롯하여”131)

“어업면허를 받은 자는 어업권을 취득한다.어업권의 존속기간은 면허

일부터 20년 이내로 면허시 조선총독이 정한다.조선총독은 어업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어업권의 존속기간 만료일부터 20년 이내에서 기간연장

을 허가할 수 있다.어업권은 물권으로 토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마을어장에 대한 면허는 마을어민들의 어장출입에 있어 제약을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일제에 의한 수탈로 인하여 그 생활이 궁핍할 수밖에 없었으므로,자체적

인 단체를 구성하여 수탈에서 벗어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즉 마을어장 이용에

있어서 단체에 의한 어장의 관리를 시도하였다고 볼 수 있다.

해녀어업조합 등 어업조합에 의한 관리는 효율적인 어장관리를 할 수 없었고

행정체계상 어민들의 이익을 대변하지 못하였으며,특히 관리상 문제점으로 유력

인사에 의한 어장의 독점적 사용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일본은 1930년에 어장관리에 있어서 어업권을 물권으로 하

고,어업권의 존속기간을 20년으로 하여 계속 연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항구적

사용을 시도하였다.

129) 어업령,조선총독부령 제6호,1911년 6월3일 제정,1912년4월1일 시행.

130) 「동아일보」.(1920). 해녀문제의 낙착’, 5.5.

131) 「동아일보」.(1924). 개인경영반대 제주어장 쟁의문제,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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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濟州道漁業組合.주된 사무소 :제주읍 3도리 43번지(도청).목적 :조

합원으로 하여금 어업을 하기 위하여 어업권을 취득하고 또는 어업권

대부를 받아 조합원의 어업에 관한 경제 또는 救濟에 필요한 공동시설

을 함.지구 :제주도 일원.단 추자도는 제외함.조합원의 자격 :본 조

합 지구 내에서 捕介 採藻業者 및 기타 일반 어업자133)

제주도어업조합 총대회(總代會)는 15인의 통상위원으로 구성되며 지역

별로 다음과 같이 안배하여 선출하였다.

제1구 제주읍 1인,제2구 애월면 1인,제3구 한림면 2인,제4구 대정면

1인,제5구 안덕면 1인,제6구 중문면 1인,제7구 서귀면 1인,제8구 남

원면 1인,제9구 표선면 1인,제10구 성산면 2인,제11구 구좌면 2인,

제12구 조천면 1인

“생산자가 해녀조합에 대하여 오랫동안 품어오던 불평이 폭발하여 항의

문까지 발송하였는데 기한이 경과해도 조합에서는 일언반구의 회답이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냉정하며 하여야 할 책임까지 이행할 성의를 조

금도 보이지 아니하였다”134)

따라서 어업권은 취득하면 지속적으로 행사할 수 있었으며,이를 목적으로 제주

도어업조합이 설립되었다.

제주도어업조합은 조선어업령에 의하여 생긴 단체로서 제주도내의 어장관리에

중요한 축을 담당하는 기관이었으나 실질적으로는 어민들을 위한 단체라기보다

는 어민을 이용한 일제의 수탈기관이었다.

해방 후에도 어업조합은 우리나라 수산업법이 제정된 후에도 계속 존속하였으

며 특히 수산업법은 일본의 수산업법을 상당부분 인용하였다.어장관리에 있어서

도 일제강점기의 관리방식을 그대로 답습하게 되었다.

132) 조선어업령, 조선총독부제령 제1호, 1929년 1월26일 제정, 1930년 5월1일 시행.

133) 총독부고시 제713호(1936년).

134) 「조선일보」.(1932). 18개조 요구코 삼백해녀 시위,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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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어업은 일정한 지역 내에 거주하는 어업자의 어업경영상 공동이익

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 한하여 면허한다.어업의 면허 또는

허가의 존속기간은 면허 또는 허가한 날부터 면허 어업은 10년 이내,

허가 어업은 5년 이내로 한다.어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어업권을 취득

한다.어업권은 물권으로 하고 토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조선어업

령과 어업에 관한 임시조치법은 폐지한다.단,조선어업령 제6장(어업조

합·어업조합연합회·수산조합 및 수산조합연합회)은 수산업에 관한 조합

법이 실시될 때까지 존속한다.어업조합,어업조합연합회는 이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어업조합,어업조합연합회 또는 수산교육기관이 향유한

어업권은 제28조의 규정(대부의 금지)의 적용을 받지 아니 한다“135).

“버젓이 감행된 어장매매 고용채취로서 폭리를 전횡한 위법행위를 묵과

함으로써 자유입어와 어장매매 철폐를 강력히 주장하는 본 도(道)가 자

가 모순을 범하고 있다136).신촌1구에서 공동어장을 매매했다는 사실이

밝혀져 제주어조에서는 이의 단속을 서두르고 있는 요즘 매수인으로 알

려진 일부 측에서 ‘톳 수집의 원활을 기한 것이지 해녀 착취란 언어도

단’이라고 항의를 한 것으로 알려져 사건을 어떻게 귀결시킬 것인가에

관심이 모여졌는데”137)

“어촌계는 계원의 생활안정과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동사업을 함을 목적으로 한다.”138)

수산업법이 제정된 후에도 일부 유력인사에 의하여 어장이 불법으로 매매되는

등 어장관리는 이용자인 어민들과 사용자인 어업조합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이

전부터 이루어져 왔던 불평등한 관계가 형성되어 있었다.

1962년 수산업협동조합법이 제정되어 어촌계가 설립하게 되었으며 이후 지속적

인 수산업법 개정작업을 통하여 마을어장의 준사유화가 촉진되었다.

어촌계는 구성되었으나 초기에는 해녀를 위한 복지시설이 충분하지 않았다.어

135) 1953년 9월9일 제정된 수산업법(1953년 12월9일 시행).

136) 「제주신보」.(1955). 왜 묵과하려는가! 권익 빼앗겨도 말 못하는 해녀, 신양리 어장 불법매매, 7.31.

137) 「제민일보」.(1961). 우선권은 해녀에, 어장매매는 있을 수 없다, 2.8.

138) 1962년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619호로 시행 공포된 수협법 시행령 제4조근거한 어촌계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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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관광객이 많이 드나드는 서부두 일대에 탈의장 하나 제대로 시

설이 되어있지 않아 작업하는데 여러 가지 애로를 받고 있다면서 선거

전에는 우리 어촌계 해녀들에게 약속을 했는데 선거가 끝나자 당초 조

합당국이 말하던 것이 실현이 안 되었다고 불평을 토로하기도”139)

“제주도 잠수조합이 처음생긴 것은 일반 어협이 생기기보다도 훨씬 먼

저인 1920년 4월16일이었다.3.1운동 직후에 발족한 이 제주도해녀어업

조합은 10년 뒤인 1930년 면단위로 설정된 일반어업조합과 대립하다

1936년 12월에 둘은 합병하게 되었는데 이때 이후 나잠업은 한 개의

독립된 업종별 어업조합을 가져보지 못하고 늘 일반 어협에 소속된 어

촌계의 부속단체로 약체화되어왔다.”140)

“한마디로 말해서 해녀공동어장은 그곳 해녀들만이 배타적인 어업권을

갖는 곳으로서 해녀들이 여기서 일하고 벌어 생계를 유지토록 하기 위

해 마련된 것이다.수산업법에서도 공동어업권은 임의로 특정인에게 행

사할 수 없도록 못 박고 있을 뿐 아니라 이를 대부(貸付)의 목적이나

이전 또는 담보의 목적으로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141)

촌계에서 중추적으로 작업에 임하던 해녀들의 주업인 나잠업 자체는 독립적인

조직을 갖추지 못하였고 어촌계에 흡수되어 오늘날까지 지속되고 있다.

마을공동어장은 면허를 얻은 어촌계에 의한 배타적 관리가 실시되었으며 종사

하는 사람들이 생계를 유지하도록 법적인 보장이 이루어졌다.본격적인 어촌계에

의한 준공동소유 형태의 준사유화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2)경제적 측면

문헌을 통한 경제적 측면에서의 마을어장의 준사유화 과정은 경제활동의 단위

와 경제활동의 주체 및 경제활동을 제약하는 요인의 제거,배타적 관리를 위한

경제체계의 정립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준사유화가 진행되었다.

경제활동의 단위는 경제활동의 기초로서 경제활동의 기본적 대상이 되는 것을

139) 「제남신문」.(1967). 해녀조합장 : 김은씨 ’태왁‘ 벗삼아 20여년, 11.9.

140) 「동아일보」.(1970). 땀흘리는 한국인 해녀(16)잠수회, 7.21.

141) 「제주신문」.(1971). 해녀공동어장의 어업권 암매는 있을 수 없다,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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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복,각종 오징어,분곽(紛藿)등을 따는 역(役)이 모두 이로부터 나와

서 경영되고,본 고을의 장수와 병졸에 대한 지공(支供)과 공사의 수응

(酬應)은 또한 이 숫자 이외에 있으니”(제주특별자치도 해녀박물관,

2009b:18-19).

“이 땅이 누에치기와 솜 타는 일에 적합하지 않아서 여인들은 양태를

들고 망사리를 맺어 미역을 따고 전복을 캐는 것을 업으로 삼았다”(제

주특별자치도 해녀박물관,2009b:43).

“본도(本島)는 망망한 바다 한쪽에 외따로 있어 수십의 백성들이 전적

으로 고기잡이와 수산물 채취에 의지하고 있는데,미역과 전복 채취 같

은 것은 모두 여자들이 하는 일인 만큼 다른 나라 사람들과 무리지어

뒤섞이려 하지 않을 것이니,142)

"수만 명이나 되는 온 섬의 백성들이 살아갈 밑천으로 삼는 것은 단지

고기잡이를 하는 것뿐인데,몇 년 전부터 생업을 잃어 살아갈 길이 없

으니 매우 불쌍한 일입니다.“143)

“어업조합은 어업권을 취득하거나 어업권의 대부를 받아 조합원이 어

말한다.

경제활동의 주체는 어민이다.어민은 마을어장의 관리에 있어서 생산의 주체라

고 할 수 있는데 이들의 경제활동은 미역이나 전복 등을 채취하는 일이다.

제주도의 바다라는 생활공간 속에서 경제활동은 주로 어민들 중 해녀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었으며,바다에서의 채취와 어로행위는 경제활동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어민들에 의한 경제활동은 관리제도의 등장으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바다

를 이용하는데 있어서 방해가 되었으며,특히 관리조직집단은 어민들의 효과적인

경제활동에 부정적 요소가 되었다.

142) 조선왕조실록, 고종년(1884년 갑신), 7월18일.

143) 조선왕조실록, 고종28년(1891년), 8월22일.

144) 어업령,조선총독부령 제6호,1911년 6월3일 제정,1912년4월1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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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에 관한 공동 시설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조합원은 어업조합이

취득하거나 대부 받은 어업권의 범위 내에서 각자 어업을 할 권리를

가진다.다만,조합규약으로 별도의 규정을 만들 수 있다.”144)

“해녀가 부산 등지에 나오면 물상객주(物商客主)에게 의지하여 사오 삭

동안을 유숙도 하고 돈도 꾸어 쓰는 터인데,....고향으로 돌아갈 때에는

도로 객주에게 빚을 얻어 쓰고 빈손만 쥐고 돌아가게 될 비참한 운명

에 처해있다.....객주라는 사람들은 해녀의 남편을 꾀어서 비싼 변리로

돈을 취해주고 해녀가 어물을 잡으면 무리한 헐값으로 비싼 이자를 모

두 회계하여 받는 흉악한 수단이 있음으로”145)

“분쟁이 생기자 리민들은 그 어장으로 말하면 가파리에서 가장 중요

한 어장이며 가파리 전체의 생명이라고 할만한 곳임으로,이렇게 중요

한 어장을 개인의 소유로 만드는 것은 온당치 못한 일이라고 분개하며,

.....그 어장을 인가하지 말도록 당국에 진정하는 동시에 그 어장 외에

중요한 어장 오륙처를 측량하야 가파리 공동어장으로 당국에 면허원을

제출하는 중이라더라.”146)

경제활동의 주체인 마을 어민들은 관리조직의 등장과 잠수기선의 등장으로 인

하여 일본에 수탈을 당하고,잠수기선의 어업방식에 의한 자원의 고갈로 인하여

부득이 육지 어장으로 떠날 수밖에 없었고 그 생활은 궁핍하기만 하였다.

경제활동의 터전인 마을어장이 개인이 이용하는 경우가 나타나면서 생존권 투

쟁이 일어나게 된다.

1930년도부터 조선어업령이 시행되었고 어업조합이 만들어지게 되었지만 조상

대대로 이어져 사용하던 어장은 입어권을 가진 조합에 입어료를 내고 어장을 이

용할 수밖에 없었으며,이로 인하여 본격적인 어장이용을 위한 항일 투쟁이 일어

나게 된다.

145) 「동아일보」.(1920). 해녀문제의 낙착, 5.5.

146) 「동아일보」.(1924). 개인경영반대 제주어장 쟁의문제, 12.11.

147) 조선어업령, 조선총독부제령 제1호, 1929년 1월26일 제정, 1930년 5월1일 시행.



- 108 -

“전용어업의 어업권자는 종래의 관행에 의하여 그 어장에서 어업을 한

자의 입어를 거부할 수 없다.전조의 어업권자는 입어를 하는 자에게

조선총독의 인가를 받아 입어료를 청구할 수 있다.”147)

“감탯재와 생복 판매에 관한 다섯 가지 요구조건을 들어 제주도해녀조

합에 항의하였다함은 보도한 바이어니와,........요구조건 중 가격등급은

지정한 대로 할 것,계약금은 생산자에게 보관케 할 것,이궁(二宮)악

덕상인에게 금후 상권 절대 불허,지정 매수인 고00에게 손해배상을 청

구할 것,계약금은 즉시 내어줄 것,악덕상인 000에게 금후 상권 절대

불허,일체의 계약보증금 생산자 보관,미성년자와 40세 이상자에게 조

합비 부과 면제,총대 리별 공선(總代 里別 公選),조합재정 공개”148)

“전용어업권 :採藻 및 捕貝 전용어업은 종래의 관행에 따라 매년 조합

이 정하는 기한 내에서 그 지선리 조합원 각자 공동으로 채취하고 지

선리 이외의 조합원으로서 종래의 어업관행이 있는 자는 그 관행에 따

라 채취한다.이 경우 어장의 구역,또는 입어의 관행에 있어 분쟁이

있을 때에는 본 조합이 이를 조정한다.단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에는 조선총독의 재정을 구하여 이를 공고한다.”149)

“잠수어업의 주무장관 허가제 안은 해녀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

요하다는 것과 그 권익은 해녀들이 공동어장에 들어갈 때 6대4(부락

대 해녀)의 비율은 해녀착취의 표본이며 더욱 이를 중간 브로커에 다

시 뜯겨 이중의 착취를 당한다.제12조 지방장관 허가어업이 심의에서

해녀어업을 자유어업으로 하면 특정해역에 집중되어 자원 황폐의 우려

1937년 제주도해녀어업조합이 제주도어업조합으로 흡수되었는데 제주도어업조

합 규약 제43조에는 전용어업권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마을어장을 주로 이용하는 해녀들은 생산의 주체이면서도 생산물에 대하여 생

산액의 일부를 마을에 납부해야 했으며,이로 인하여 2중의 착취를 당하게 되었

다.

148) 「조선일보」.(1932). 18개조 요구코 삼백해녀 시위, 1.14.

149) 제주도 어업조합 규약 제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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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으니”(한규설,2001:258-259).

“연안 영세민들은 춘궁기를 당하여 그 지선(地先)에 소재하는 공동어장

내의 전기 해조류를 채취코자 하나 매수자가 이를 엄금하므로 조합이

향유하는 어장이면서도 그 조합원이 이를 행사할 수 없는 모순을 내포

하고 있었던 것이다....어업조합 향유 공동어장은 그 본래의 사명을 이

탈하고 완전 상품화한 값이 없지 않은 것이다.”150)

"성산면 신양리에 사는 정모씨는 올해 동리(同里)어장을 70만원에 매

수,해녀를 고용하여 미역을 채취 매각하여 막대액을 이득 하였다.미

역 평작 1만5천근이 나는 신양리 어장은 고성과 동리(同里)공동채취장

으로서 성산 어조(漁組)의 관리 밑에 있는데 성산 서교의 학구인 동리

에서는 동교(同校)기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어장매매를 고려중이던 바

금년 초 정모씨 주동으로 김모씨 외 동리 해녀 몇 명이 집금(集金)출

자하여 매수한 후 미역 채취 해금(解禁)이 채 못 된 3월 하순 해녀 다

수를 품팔이로 동원 채취하여 많은 이익을 올렸다“.151)”몇몇 유지들이

영세 해녀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어장매매를 자행하자 동리 거주 해녀

들은 일제히 분격하여 즉시 의법 조치해달라고 수차에 걸쳐 제주어조

를 찾아와 진정하였으며“152),”사면이 바다인 본 도에서 어장분쟁은 끊

일 새 없이 일어나고 있으며,이런 일은 직간접적으로 해녀들의 자유입

어에 악영향을 가져오고 있다“153)

“계원은 당해 계의 구역 내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연간 백20일 이상 수

산업을 경영하거나 또는 이에 종사하는 자라야 한다.전조의 규정에 의

어장이용의 제약과 횡포는 어장을 이용하는 해녀에 대한 수탈과 이 수탈에 대

한 저항으로 이어졌다.관련 문헌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

1962년 수산업법의 제정으로 어촌계가 만들어지게 되었고 자격이 되는 해녀들

은 어촌계 조직에서 어장을 이용하여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다.

150) 「제주신보」.(1954). 해녀분쟁의 진상, 6.9.

151) 「제주신보」.(1955). 왜 묵과하려는가! 권익 빼앗겨도 말 못하는 해녀, 신양리 어장 불법매매, 7.31.

152) 「제주신보」.(1961). 도내서도 해녀 착취, 삼양1동 유지들이 어장매매, 2.3.

153) 「제민일보」.(1961). 우선권은 해녀에, 어장매매는 있을 수 없다, 2.8.

154) 1962년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619호로 시행 공포된 수협법 시행령 제4조에 근거한 어촌계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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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계원의 자격이 없는 어민은 계원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준 계원이

될 수 있다.준 계원은 계의 공동사업에 참가할 수 있다.계가 그 재산

으로써 소속지구별 조합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을 때

에는 계원은 연대하여 그 채무를 부담한다.”154)

“20여년 바다를 넘나들은 김은(金恩.40)은 “해녀가 된 동기란 것이 따

로 없습니다.그저 바다와 이웃한 섬의 딸들에게 어머니는 자본 없이

손쉽게 생활을 개척해 나가는 방법을 바다생활에서 구한 거죠”155)

“본도 해녀들이 아득한 옛날부터 온갖 핍박을 견디고 한숨을 삼키며

바다의 생산자로서 지역생활에 공헌해 온 역할과 함께 해녀들이 바다

에서 벌어들이는 수입이 그들의 생계에 큰 지주였음을 헤아릴 때 해녀

공동어장을 마련하여 그네들이 벌어먹도록 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조

치였다고 할 것이다.”156)“잠수기선들이 상습적으로 제1종 공동어장을

침범해온 일이 잘못이었다.제1종 공동어장은 잘 알다시피 예로부터 이

고장 해녀들의 고유한 생업권일 뿐만 아니라 지금도 이들 어촌계가 배

타적인 어업권을 가진 공동어장으로서 해녀들은 이를 생명선으로 여겨

오고 있다.”157)

생산주체이면서 생산 활동에 제약과 수탈을 감당해야 했던 해녀들의 경제활동

터전은 오직 바다였다.

즉 경제적인 측면에서 공동어장을 마련(준사유화 과정)하는 과정은 다음의 문헌

으로 간략하게 표현할 수 있다.

3)인류 문화적 측면

인류 문화적 측면에서 문헌을 통한 준사유화 과정은 가치관,생활습관,외부환

경으로부터 여론형성,투쟁,내적응집력 형성과정을 통한 다양한 시도를 통하여

인식의 전환을 이끌어내고 결국은 어장이용 관행을 인정받는 일련의 과정임을

알 수 있었다.

155) 「제남신문」.(1967). 해녀조합장 : 김은씨 ’태왁‘ 벗삼아 20여년, 11.9.

156) 「제주신문」.(1971). 해녀공동어장의 어업권 암매는 있을 수 없다, 5.6.

157) 「제주신문」.(1978). 근본대책 필요, 잠수기선과 해녀의 분쟁, 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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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경 안에 남자의 분묘는 아주 적으며 여염(閭閻)에는 여자가 남자보

다 세 곱이나 많다.부모가 딸을 낳으면 ‘이는 나에게 효도를 잘 할 자

라’말하고 아들을 낳으면 ‘이 물건은 내 아이가 아니고 바로 고래와 자

라의 먹이라’고 말한다.”(제주특별자치도 해녀박물관,2009b:29).

“본도의 세 고을은 가난하여 의지할 바가 없고 역(役)이 다른 곳의 배

나 되어 심지어는 부모를 팔고 처자를 팔며 자기 자신의 품을 팔고 동

생을 파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는데 팔린 자가 모두 58명이 되었습니다.

이른바 어호(漁戶)로서 배를 부리는 일을 겸하는 격군(格軍)의 아내는

잠녀라고 일컫는데,바닷가 각 고을에서 겨우 연해안의 가까운 바다정

도나 왕래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큰 바다의 파도 속으로 들어간다면 배

가 침몰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행히 임금의 복에 힘입은 것인데”(,제주

특별자치도 해녀박물관,2009b:18-19).

“겨우 열 살이 되면 이미 잠수의 기술을 배운다.”(제주특별자치도 해녀

박물관,2009:18-19).“본주(本州)는 망망한 바다의 외딴 섬으로서 백

성들이 오직 고기잡이와 수산물 채취에 의지하여 살아가고 있는데,이

제 만약 생업을 잃게 된다면 뿔뿔이 흩어질 것은 형세 상 당연한 일입

니다”158)

“백성들이 배에 올라 저지하자 저들은 칼과 총으로써 인명을 많이 해

쳤으며 민가에 돌입하여 부녀자들을 위협하고 양식과 옷과 닭과 돼지

과거 생계를 위한 어장이용 측면에서 자녀에 대한 가치관을 볼 수 있다.

공납으로 인한 고통에도 불구하고 부부와 처자를 팔면서도 공납을 채워나가려

는 의지의 가치관을 갖고 있었다.

제주도의 어민들의 잠수는 생활의 한 부분으로 당연하게 여겨지고 있었다.

어민들의 어로생활은 외부적 환경에 직면하게 되었고,이후 일본에 의한 강점기

까지 계속되게 되었다.

158) 조선왕조실록, 고종21년(1884 갑신), 7월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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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약탈하여 가는 등 온갖 행패를 자행하므로”159)

“물상객주160)라는 자들의 교활한 농락으로 말미암아 해녀들은 반년동

안이나 부모와 자식을 이별하고 고향을 떠나 멀리 바다를 건너와서 뜨

거운 볕에 살을 태워가며 벌어놓은 돈을 거의 다 소비하고,...해녀는

할 수 없이 못된 객주와 일본사람들의 제 욕심만 차리는 흉악한 수단

에 떨어져서 반년동안이나 죽도록 고생한 값도 없이 빈손으로 돌아가

게 된 것이다.”161)

“소화6년(1931년)도 생복과 감탯재162)판매에 있어서 생복은 지정매수

인이 매수 거절한 사이에 생산한 것이 조합의 처치를 기다리다가 모두

썩어지고 감탯재는 지정등급 변경,지정가격 감하로 인하여 판매를 중

지하고 있는 등 손해가 막심하므로,....광대한 시위는 실로 전 해녀 대중

에게 큰 충동을 주었으며 동시에 해녀조합의 무책임 무성의하다는 여

론이 비등하고 있다는데”163)

“그 행사권 매수인이 어떠한 방법으로 그 어장을 행사하고 있었던가.

그들은 예년 우리들 제주도 출가해녀들을 고용하여 저렴한 대금으로

채취케 하고 막대한 이익을 취하고 있는 현상이다”164).

“동리 수백해녀는 작년까지 그들이 관행 입어하여 벌어오던 법익을

완전히 박탈당하였다.......도(道)규칙은 도지사가 허가한 중매인이 아

닌 자의 수산물 상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전기 정씨는 이와 같은 허

가를 받고 있지 않다.그리고 위법인 전기 어장매매사실 등은 어조에서

취체당국인 도에 보고 지적하여야 하는데도 당해 성산 어조나 어련은

외부적 환경은 일본에 의한 것만이 아니고 제주도 어민들이 육지에 나가서 생

활할 때도 시련에 봉착하였다.

뿐만 아니라 내부 환경 즉 조합원인 어민과 그들의 권익을 보호해야 할 어업조

합과의 시련에도 봉착하게 되었다.

159) 조선왕조실록, 고종28년(1891년), 8월22일.

160) 장사꾼을 집에 머물러 있게 하거나 물품을 소개하거나 하여 흥정을 붙이는 일을 주로 하는 사람을 말한

다.

161)「동아일보」.(1920). 해녀문제의 낙착, 5.5.

162) 미역과에 속하는 녹조식물이다. 식물체는 짙은 갈색이며 가죽질로 긴 막대기 모양의 줄기에서 중심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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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연 이 사실을 묵과해버리고 있다.”165)

“어장매매란 1년간 기한으로 특정인에게 어장을 대부하는 것인데 이렇

게 되면 해녀들의 어획물은 불과 몇 할의 품삯을 제외하고 전주(어장

매수자)의 손에 들어가게 되는 악랄한 해녀 착취방법의 하나일뿐더러

“166)

“어업당국에서는 해녀들이 출가신고를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나가기 때

문에 지선지의 착취나 굴욕을 당해도 알 길이 없지 않느냐고 말하고

있지만 실상 조합의 인솔을 받고 나가는 경우 대부분은 행동의 자유를

억압받고 거기다가 캐내는 해산물도 이것저것 덤으로 뜯기는 예가 많

아요.거기다가 미역이나 천초를 받아가서 1년이 넘도록 돈을 주지 않

은 것이 예사로운 일입니다.그러니 해녀들도 조합을 믿으려고 하지 않

습니다.”167)

“해녀들의 권리와 생계를 보호해주고 또 지선지를 자유로 선택해서 일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168)

심지어 불법적인 어장매매는 그들의 삶을 송두리째 빼앗기게 되기도 하였다.

오랫동안 수탈을 당한 해녀들은 자신의 권익을 옹호할 줄 알았던 수십년 동안

존재했던 조합을 전혀 믿으려고 하지 않게 되었다.

따라서 해녀들은 생산의 주체이면서도 자신들을 위한 권익을 찾기에 나서고 사

회적 신뢰 망을 구축하기를 원하였다..

사회적 신뢰망의 구축과 더불어 자체적인 조직을 갖기를 원하였으며,권익을 대

변하여줄 사회적 체계구축에 나섰다.

나고 그 잎의 양쪽 옆 가장자리에서 많은 가지잎을 낸다. 줄기의 단면은 동그랗고 성숙한 식물체에서는 

속이 비었다(이용필.(2008).「제주의 바닷말」. 서울: 아카데미서적. 135).

163) 「조선일보」.(1932). 18개조 요구코 삼백해녀 시위, 1.14.

164) 「제주신보」.(1954). 해녀분쟁의 진상, 6.9

165) 「제주신보」.(1955). 왜 묵과하려는가! 권익 빼앗겨도 말 못하는 해녀, 신양리 어장 불법매매, 7.31.

166) 「제주신보」.(1961). 도내서도 해녀 착취, 삼양1동 유지들이 어장매매, 2.3.

167) 「제남신문」.(1967). 해녀조합장 : 김은씨 ’태왁‘ 벗삼아 20여년, 11.9.

168) 「제남신문」.(1967). 해녀조합장 : 김은씨 ’태왁‘ 벗삼아 20여년,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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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천외의 이 바다 매매와 곽암(藿岩)주(主)의 악습을 없애려면 해

녀들에게 해녀어장을 이용할 수 있는 전국 조직을 갖게 하는 수밖에

없음은 물론이다......많은 제주도 유지(有志)들이 제주도 해녀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잠수권익옹호투쟁위’등 단체를 구성해 봤다.하지만 모

두가 부분적이고 민간운동으로 그쳐서 그때마다 1-2년 불안정한 운동

만 전개하다 그치곤 했다.”169)

“부락 사업에 돈이 필요하다면 온 부락 사람이 공동으로 부담해야 되

지 해녀의 고유한 어업권이 재원이 되어서는 안 된다.즉 해녀들이 공

동어장에서 벌어들인 돈으로 한 가구의 몫을 부담한다면 모르되,해녀

공동어장 자체를 팔아버린다는 것은 해녀 공동어장의 성질이 온 부락

민의 대대손손으로 관계되어 온 것이라 하더라도 사실에 맞지 않은 것

이다.”170)

“해녀 작업장인 제1종 공동어장을 놓고 이를 침범하려는 유무허가 잠수

기선으로부터 그녀들의 고유한 공동어업권역을 지키려는 해녀들의 사투

에 가까운 싸움은 어제 오늘에야 비롯된 일이 아니었다.이 생존을 건

싸움은 아주 오래전부터의 뿌리 깊은 것이었으며 이는 불연속적으로 크

고 작은 불행한 사건들을 빚어 내려왔다.해녀들이 그들의 공동어장을

침범하는 유무허가 잠수기선들의 부정행위에 대하여 극단적인 반응을

보여 온 것은 해녀들이 제1종 공동어장을 토지와 같이 고유한 터전으로

인식해온 전통적인 관념에서 발생하고 있음을 먼저 알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171)

오랜 기간 어로생활을 하면서 숱한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외부환경을 극복하면

서 여론형성과 투쟁을 통한 내부응집력은 주민들의 인식을 전환하게 만들었다.

인식의 전환은 곧 관행의 정착을 이루어내게 되었고 해녀들이 작업할 수 있는

환경으로서의 마을어장이 되었다.

169) 「동아일보」.(1970). 땀 흘리는 한국인 해녀(16) 잠수회, 7.21.

170) 「제주신문」.(1971). 해녀공동어장의 어업권 암매는 있을 수 없다, 5.6.

171) 「제주신문」.(1978). 근본대책 필요, 잠수기선과 해녀의 분쟁, 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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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체계

일본의 연안어장 침범 및 약탈

면허제도

수면의 전용체계

해녀조합

유력인사에 의한 어장의 독점화

어업권

제주도해녀어업조합

제주도어업조합

제주도어업조합 총대회

제주도어업조합과 해녀

어장의 불법매매

위법행위

어촌계 설립 시 위상

어촌계와 자생조직

어촌계 설립과 해녀

어촌계와 자생조직

어촌계 설립과 해녀

민선초기 선거와 해녀

나잠업 업종별 단체 결성시도

배타적 어업권 형성

잠수기선 어업

마을어장이용권

입어제도

재해보상

어장이용 주체

어장관리 주체

마을과 부녀회 어촌계와의 관계

어촌계와 수협과의 관계

대상물(전복,미역,소라 등)

초기 어로도구

조선시대 진상 및 어세제도

부락과 해녀의 6대4제

어장이용체계(진입자유)

공동어장 매매(상품)

2.사례지역 분석 준비

1)사례지역 분석 준비단계

사례지역의 사례분석을 함에 있어서 사례지역의 분석체계는 행정적 측면과 경

제적 측면 및 인류 문화적인 측면으로 나누어서 분석한 자료를 토대로 하여 관

련 요소를 추려낸 후 이를 재구성 하였다.

이는 문헌상에 나타나는 요소들이 사례지역에서 유용할 수 있기 때문이며,사례

지역에 적용하여 어떤 과정을 통하여 준사유화 과정에 기여하게 되었는지를 분

석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문헌분석을 통하여 나타난 각 측면별 요소들은 다음과 같다.

(1)행정적 측면에서 나타난 요소들

(2)경제적 측면에서 나타난 요소들



- 116 -

어업조합과 어민과의 경제적 관계

초기 입어료

잠수기선에 의한 자원의 고갈

객주들의 횡포

중간상인 횡포

해녀의 자금융통수단

고리사채

어장의 매매와 해녀

위탁판매

입어과정

가격체계-가격등급,계약금,

가격체계

유통체계(중간유통단계)

조합비

과다한 수수료

잠수회 자격

어촌계 준회원

남획으로 인한 자원의 고갈

잠수회 활동

어장사용변화(자급자족->공동이용)

양식어업제도

해방 후 해녀감소 이유

수수료 체계

양식 증식 기술의 발달

마을자금 지원

수협과 어촌계 수수료 체계

감귤산업과 어업인수

가족관

결혼관과 풍습(통혼권)

어장관

어장과 생업관

일본관

출가와 생활

어업조합에 대항한 정신 및 행동

규칙과 해녀의 생활상

해녀의 어로생활과 어로외 생활

유력자의 어장매매

제주도어업조합에 대한 신뢰관계

권리와 생계보호에 대한 열망

해녀권익 보호단체 열망

부락과 해녀와의 상호관계

잠수의 형태

지선민 의식

어장에 대한 해녀들의 전통적인 관념

신뢰관계(공동체적 체계)

옷과 장비의 변화(고무 옷,물안경,오

리발)

관행적 어로

마을자치적인 어업계

어촌계와 비어촌계

해녀의 의례

해녀노래

제(용왕제 등)

마을어장에 대한 인식(과거와 현재)

어민사회에 대한 사회적 냉대감

불턱문화

동료간 갈등

어촌계와 마을조직

(3)인류 문화적 측면에서 나타난 요소들

2)사례지역 분석 방법

사례지역 분석은 본 논문의 필요성에서 제기한 행정적 측면,경제적 측면,인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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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적인 측면을 검토하여 나갔다.따라서 우도지역의 어촌계와 김녕리 지역의

어촌계에 관련된 사람들(연구참여자)과 직접 면담을 통하여 마을어장의 준사유화

과정을 분석하여 나갔다.

면담은 사전에 전화로 약속을 잡고 일대일 또는 일대이 방식으로 진행해나갔다.

적합한 사례자를 찾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다.우선 준사유화 과정의 일선에

서 직접 경험하여야 하고,어느 정도 역할을 한 사람을 찾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면담의 핵심은 준사유화 과정에 관여했거나 경험한 사람이므로,그러한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본 논문의 핵심을 가장 정확하게 파악할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

이다.

면담을 하면서 면담 상대방의 양해를 얻어서 녹음을 하였고,녹음 자료를 통하

여 분석하여 나갔으며,녹음은 가급적 그대로 재생하였고,사투리는 표준어로 바

꾸어 기록하였다.

(1)우도의 사례

우도에서의 면담은 대학 후배를 통하여 우도에서 오랫동안 해녀생활을 하면서

과거와 현재를 알 수 있는 사람을 소개 받았다.따라서 적합한 사람으로서 해녀

생활 70년을 한 전○○(연구참여자 1)과 해녀생활 50년 이상 했다는 김○○(연구

참여자2)을 통하여 해녀들의 생활과 해녀제도 및 경제적 상황을 파악할 수 있었

다.

그 후 해녀를 통하여 알 수 없는 행정적 요인들을 파악하기 위하여 오랫동안

공직생활을 하였고 마을에서 지도적 위치에 있는 김○○(연구참여자 3)을 만나서

행정에 관련되고 우도의 역사 및 부락 어촌계,문화 등에 대하여 알 수 있었다.

마을어장의 공동 이용 및 관리 등 제도적 과정과 어촌계의 특성을 알기 하여

전임 어촌계장을 만났다.전임 어촌계장 김○○(연구참여자4)을 통하여 우도의

마을어장의 준사유화 과정에 관한 답을 얻을 수 있었다.

(2)김녕리의 사례

김녕리 어촌계를 분석하기 하여 처음으로 만난 사람은 대학원 후배를 통하여

어촌계에 종사하고 있는 한○○(연구참여자8)을 만나서 어촌계의 제도와 현상에

대하여 우선 청취하였다.그리고 해녀의 생활과 역사 및 경험을 듣기 위하여 마

을에서 중요한 일을 맡았던 이○○(연구참여자5)와 함께 해녀생활을 60년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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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사한 윤○○(연구참여자6)를 만나서 어장관리 및 경험을 들을 수 있었으며,마

을어장이 나누어지는 과정을 알 수 있었다.그리고 어촌계에 의한 배타적 어장관

리가 된 과정을 보다 더 세심히 파악하기 위하여 당시에 관련되어 있던 한○○

(연구참여자7)을 만나서 면담을 하였다.

(3)동귀리 지역 어촌계 사례

우도지역과 김녕리지역의 어촌계 면담내용을 검증하기 위하여 동귀리지역 어촌

계를 분석하였다.면담자는 전국 자율관리어업172)전국 회장을 2번 역임한 동귀리

어촌계장 강○○(73,참여자 9)을 만나서 어장관리와 이용 및 어촌계 설립 전후

와 마을어장의 준사유화 과정을 파악하였다.

3.우도지역 어촌계 사례

1)우도지역 개관

우도는 1697년(숙종 23년)에 국유목장이 되었고,1842년(헌종 8년)에 입경(入耕)

허가가 이루어졌으며,일제 강점기인 1927년 행정구역이 연평리에서 연평리 2개

구(1구,2구)로 분구되었고,1931년 2개구를 연평리로 하는 통합리장제가 부활되

었다.1951년 7월 1일 구좌면 연평출장소가 설치되고,1986년 4월 1일 북제주군

우도면으로 승격(4개리)되었다.

우도는 제주의 섬 63개 중(유인도8,무인도55)단일 섬으로는 면적이 가장 크

며173),동쪽 끝에 위치하여 소가 누운 형상을 하고 있다고 해서 ‘우도(牛島 소섬)’

라고 부른다.성산항에서 배로 약 15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인근 구좌읍 지

역에서는 섬 전체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다.

경제활동은 제주도의 다른 어느 지역처럼 반농․반어의 어업형태를 간직하고

있으나 주로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편이라고 할 수 있다.특히 가정․경제적인

172) 수산관련 법령의 테두리 내에서 지속가능한 어업생산 기반국축, 지역별 어업별 분쟁해소, 어업인들의 

소득향상과 어촌사회 발전을 꾀하기 위하여 어장관리, 자원관리, 경영개선, 질서유지 등을 어업인들이 자

율적으로 참여하게 하는 것으로서 제주도는 100개 어촌계 중 2011년9월말 기준으로 50개가 가입이 되어

있다.

173) 유인도 중 면적인 가장 큰 섬은 추자도인데 이는 4개의 섬(상추자도 1,252㎢, 하추자도 4,178㎢, 횡간

도 0.611㎢, 추포도 0.126㎢)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단일 섬으로는 우도가 5.999㎢로서 가장 면적이 크다. 

유인도는 추자도의 4개 섬과 비양도, 우도, 마라도, 가파도 등 8개의 섬에서 약 4,676명(2010.12.31 인구

통계)이 거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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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에서 보면 여성들은 해녀 나잠업에 의지하는 편이며,농산물로는 우도땅콩이

유명하다.바다 특산물로는 전복,오븐자기,소라,우뭇가사리,넙미역이 유명하고

특히 우도의 소라는 축제174)를 할 만큼 유명하다.

인구비례에 비하면 다른 지역보다 해녀수가 많은 편이지만 제주도 전체적 추세

처럼 60-70대의 해녀가 대부분이며,다른 지역처럼 고령화 추세가 이어지고 있

다.우도 도항선이 천진리항에 도착하면 바로 ‘해녀항일 표상탑’과 ‘어촌계직매장’

이 있으며,어촌계직매장은 6명씩 조를 짜서 우도 특산품인 전복,소라,해삼,문

어,톳,멍게,미역 등을 판매하며 1년에 한번 수익금을 정산한다.

우도는 리(里)단위별로 관행적으로 작업하는 어장이 형성되어 있으며,주로 물

때에 따라 작업을 한다.

2)행정적 측면

행정적 측면은 면허제도,입어제도,해녀어업조합,제주도어업조합으로 이어지는

역사적 과정과 어촌계의 설립과 마을,수협,도(道)와의 관계성을 파악하여 행정

적 측면에서의 마을어장 준사유화 과정을 파악하였다.

(1)마을어장 이용과 관리

우도의 마을어장에 대하여 숙종 28년(1702년)에 이형상(李衡祥)목사가 조정에

올린 탐라장계초(耽羅狀啓草)내용 중에 ‘沿海私馬之昨年坡殺者,多至於三十餘匹,

況此牛島人跡不及,而採鰒恒留之地也’라 하여,우도는 인적이 미치지 못하나 전복

을 캐기 위하여 항상 머무르는 곳이라 하였다(우도편찬위원회,1996:98-99).

1700년에는 누구나 수산물을 수확하는데 제한이 없었던 것을 반증하고 있다.조

선시대까지 우도는 어장이용에 있어서 누구나가 이용할 수 있는 공유자원의 성

격을 띠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우도가 개간되면서 인접지역에서 이주하여온 사

람들이 많았을 것이고,어장 이용에 있어서 이주해온 사람들이 주로 채취하는 자

유입어형식을 갖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① 면허제도

일반적으로 공동어장에서의 입어는 국가법이나 행정관청의 관여 없이 예로부터

174) 2011년은 4월 14일부터 4월16일까지 실시되었는데 3회째 축제를 하고 있으며 매년 같은 시기에 유체

꽃 큰잔치와 같이 열리고 있다. 우도동굴 음악제도 열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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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장이 어떻게 구성이 되었나 하면 제주시수협장이 면허를 받아서 그

다음에 자연부락 어촌계단위로 빌려주는 것이다.그러니까 지선대로 그

어촌계원에게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다.우도에는 자연어촌계 하나였는

데 4개리로 분리되면서 어촌계도 4개가 된 것이다.법으로 면허제도가

없으면 누구나 와서 작업을 해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그래서 필

요한 것이다.면허제도가 있음으로 어촌계원들에게는 도움이 된다(연구

참여자 4).”

“해녀들이 각 처에 가서 여기 가서 동냥해오고 저기 가서 동냥해오고

힘을 썼지.어촌계장(場)이 있었지만 그래도 싸움이 있었지(연구참여자

1).”

“우리 할머니가 옛말을 하는 것을 들어보면 그때는 자기 지역마다 어

장을 사용하려고 해녀들이 싸움을 했다 우리시대에도 싸움이 있었다.

그런 사건이 몇 번 있었다.내가 한 23-4살 경(약 50년 정도 전에)에

채취하기 위하여 그 시절에는 살기가 힘드니까 우리 동네에서도 몇 사

람은 오봉리가고 몇 사람은 하우목동가라고 배당을 했다.그 마을가면

(그 마을사람과)구별을 해서 우리들을 (바다에)못 들어가게 하였다.그

래서 또 싸움이 났던 시절이 있었다.그때는 중앙동 지금의 어촌계자리

가 밭이었는데 우리는 오봉리가서 천초한번 뜯어 오려고 하면 해녀들

이 지켜 서서 내려가는 것 안내려가는 것 등을 감시했다.그러면 여기

서(천진리)섬 옆으로 돌아 검멀레까지 헤엄쳐 갔다.거기 까지 헤엄쳐

내려오는 부락의 향약이나 규약과 같은 관행 또는 관습규범에 따라 이루어져 왔

기 때문에 각 마을의 입어나 어장질서유지를 위한 규범은 각각 달랐던 것이다.

1962년 4월1일부터 수산업협동조합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어촌마을 단위로

어촌계가 조직,설립되었는데,공동어업권을 어촌계가 지니게 되었고,따라서 종

전의 향약과 같은 관행이나 관습과 같은 입어 규범이 배재되고 그 대신에 제정

적 법률에 따라 규율되어가고 있다(제주도,1996:421).우도에서의 면허제도는

마을어장을 어촌계가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주고 있다.

면허제도가 생기고 배타적 채취행위를 초기부터 할 수 있었지만 면허제도에도

불구하고 타 지역에서의 채취행위는 계속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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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서 천초를 조금 뜯어낼 때 그 동네 해녀들이 온다고 하면 도망을 쳤

다.우리는 어리니까 헤엄치는 것이 미숙한데 그쪽 사람들은 빠르다.

물에서 잡히게 된다.지금은 자기 지역마다 (채취)한다(연구참여자 1과

2).”

“이전부터 자연부락단위로 관리하였다.일본시대에도 그렇다.내가 77

살인데 그때도 그렇게 하였는데 아마도 그 전에도 그렇게 관리되지 않

았나 싶다.입도할 때부터 그렇게 어장을 관리했던 거지.바다는 어장

을 자기관리중심으로 하고(연구참여자 3).”

“자연부락 마을단위로 어장은 공동관리를 하고,바다에서 나는 것은 해

녀들이 작업을 했지.미역,천초,톳은 자연부락단위로 공동관리 했다.

공공기금으로 하든가 나누었다.해녀들은 바다에서 관습상 구역 안에서

작업을 했지.자연부락단위는 간조 시에 작업을 했지.호당 한사람씩 나

오라고 하면 나가고 두 사람씩 나오라고 하면 둘이 나가서 작업을 했

다.톳이나 미역이나 물이 빠지면 캐고 공동판매도 하고 마을기금으로

하기도 했지.바다에서 작업한 소라 등은 해녀가 가졌지.바다에서 한

것은 해녀들의 몫이고 바다 경계()에서 한 것은 자연부락 단위로 공

동관리 했지.물이 나가서 드러난 것은 공동관리한거지(연구참여자 3).”

“지선이 있다.관행으로 해서 정해진 구역이 있다.우도는 어촌계원이

되면 그 지선 안에 자기네 몽리구역175)안에 입어를 할 수 있다.일반

② 마을어장 관리 주체

일제강점기 동안은 각 지역의 어업조합이 일정 어장을 분할 점유하여 어장자원

의 점유주체가 되었었다.현재 마을어장은 수산업법에 의해 마을주민들의 전용권

이 인정되고 있다.그리고 어장의 관리감독의 주체는 마을주민들로 구성된 어촌

계이다.마을어촌계는 하나의 계이다(안미정,2007:77)

③ 마을어장 사용 주체

1975년 마을어장도의 측량이 완비됨으로써 연안바다는 해저지형을 통해 가늠하

던 마을간 어장경계가 법적으로 문서화되고 마을어장에 대한 주민의 배타적 어

로권이 구체화되었다(안미정,20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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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이나 외지인들은 안 되지(연구참여자 4).”

“입어권이 있었다. 몇 번 몇 번 하는 팻말이 있었다.나무를 깎아서

만들었다.입어시기에는 즉 이 사람은 여기 가서 어떻게 하고,저 사람

은 저기 가서 어떻게 하라고 하는 그런 시대가 있었다.해녀들은 누구

나가 할 수 있었다(연구참여자1과2).”

“70년대 중반 80년대 초까지는 천초를 할 때는 물이 나가면 동네 행정

호수에 가입된 사람이면 누구나 우뭇가사리를 캘 수 있었거든.지금도

톳을 작업할 때는 가구당 한사람씩 나온다.톳이란 것은 물이 나가면

나오게 된 것이거든.물이 나갔을 때만 하는 것이거든.잠수업은 해녀

들이 태왁176)갖고 멀리 가서 작업하는 것이지(연구참여자 4).”

“전에는 여기서 딸이 다른 동네로 시집을 가게 되면 여기서 작업을 할

수 없었다.마찬가지로 다른 동네서 들어온 사람이 6개월 안에는 물질

을 못한다(연구참여자 2).”

(2)입어 제도

① 입어권

일반적으로 입어제도는 전통사회에서 마을의 구성원으로서 받아들이는 데 일정

한 제한을 두는 제도라고 할 수 있는데,연안어촌에 의한 마을어장은 배타적 지

배관계가 형성되어 있음으로 인하여 입어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② 어장이용체계

어장의 이용체계는 1980년대 초 수산업법의 개정으로 연안어장은 연고권을 인

정하여 지속적으로 면허를 갱신하여 주던 제도가 폐지되었는데 그 당시까지도

공동으로 어장을 이용하고 있었다.

(3)제주도해녀어업조합

1920년 제주도해녀어업조합이 설립되었는데 조합이 결성될 당시 한동안은 해녀

175) 몽리구역(蒙利區域)은 물 닿는 구역이나 이익을 보는 구역으로서 어떠한 이익이나 혜택을 입는 구역이

다. 보통 물이 들어와서 혜택을 입는 곳을 말한다. 우도는 몽리구역이 있는데 이를 관습상의 구역으로 우

도민들은 생각하고 있다.

176) 해녀가 자맥질을 할 때 가슴에 받쳐 몸을 뜨게 하는 뒤웅박을 말한다. 제주방언으로 태왁박새기라고 부

르기도 한다. 물질 도중에 바다에 띄워놓고 잠시 쉬기도 한다. 그리고 그물로 된 망사리를 달아매 놓고 해

산물을 넣어두기도 한다. 그리고 잠수의 위치를 알리는 표지판 구실도 한다(한민족문화대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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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녀들 착취 했지.수수료를 많이 떼었고 관리하려고 떼어먹고 하니

까.그러니까 문제가 많이 있었지(연구참여자 3).”

들의 권익신장에 이바지한 바도 적지 않았다.예를 들면 해산물의 공동판매를 실

시함으로써 객주의 중간착취를 방지했던 일 등이 있는데,이 제주도해녀어업조합

은 한국의 모든 어업조합 가운데 최대규모로 커갔다.1924년을 기준으로 하면 조

합원수는 5,392명이 이르렀다.그러나 1925년을 고비로 하여 점차 어용화(御用化)

의 길로 들어섰고,이는 불행하게도 제주도사(濟州島司)가 제주해녀어업조합장직

을 겸하였기 때문이었다.해녀들이 목숨 바쳐 작업한 해산물이 이래저래 착취의

대상이 되는 점은 고려하지 않았다.예를 들어 고향을 떠나고 낯선 타향에 출가,

신명을 바쳐 채취한 해산물 대금의 8할을 착취하기도 하였다(우도지편찬위원회,

1996:372).제주도사가 조합장을 겸임한 해녀조합은 시간이 지날수록 그 내부도

부패해갔고 해녀의 권익을 옹호한다는 취지에서 출범한 조합이었으나,생산업자

인 해녀들을 착취함으로써 1932년 대규모 해녀항일항쟁177)으로 이어지게 된 계

기도 되었다.

1932년 1월 12일 제주도해녀어업조합장을 겸임한 전구정희 도사(田口禎禧 島司)

가 세화로 오는 시간에 맞춰 부근 해녀들이 총궐기 했을 때 우도면 해녀들도 3

백여 명이 참여,결사적인 투쟁을 벌였고,1월 26일에는 우도면의 해녀 8백여

명178)이 벌떼처럼 일어나서 피의자 검거 차 제주에 온 경관무리들과 극렬한 항

쟁을 벌였다.이 해녀 항일투쟁은 구좌읍,우도면,성산읍 일대 여러 마을에서 일

어났고,3개월 이상이나 끈질기게 이어진 대규모의 항거였다.투쟁의 목표는 제

주도해녀어업조합의 부당한 해녀권익침해를 분쇄하려는데 1차적인 뜻을 두었으

나,인간의 존엄성을 말살하려는 일제에 대한 근원적 항거였다(우도지편찬위원회,

1996:370-371).

(4)제주도어업조합과 해녀

1936년 12월 조선총독부의 인가를 받은 제주도어업조합이 제주도내의 모든 어업

177) 1932년 일어난 해녀항일운동은 전국최대규모의 어민운동임과 동시에 전국적으로 유래없는 대대적인 여

성에 의한 항일운동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고 할 수 있으며, 여성운동 측면에서 연구할 가치가 높다고 할 

것이다.

178) 우도지편찬위원회(1996)에 의하면 800여명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연구참여자3에 의하면 500명이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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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는 출장소였지.출장소장은 어업조합에서 임명했다.어업조합장권

한이 막강했지.예산권도 거기에 있었지.그 당시 제주어업조합은 대의

원도 뽑고 자연부락에서 작업하는 천초 같은 것과 해산물을 위탁판매

도 했다.위탁판매한 것에 대한 수수료 먹고.해녀들에게 착취한거지.

해녀들하고 많은 다툼이 있었지.그 때 여기(우도)해녀가 500명 정도

되었는데 고생이 많았지.지금은 자연부락단위로 하지(연구참여자 3).”

“착취였지.해녀사건이 착취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닌가?왜정시대에

일어난 것 그건 착취 때문에 일어난 것이지.해녀사건인데 해녀한테 이

기는 법은 없지.왜 해녀들 사건이 일어나겠는가?아무리 문맹인 이지

만 이만큼 생산했는데 소득이 얼마 안 되니까 터지게 된 것이지.가격

이란 것이 입맛대로였어.가져가는 사람 입맛대로이다(연구참여자 4).”

“부녀회는 동단위부녀회,리단위부녀회,면단위부녀회 등이 있는데 잠

수회나 해녀회가 부녀회야.부녀들이 해녀들이었거든.그렇다고 어촌계

와 해녀가 같지는 않다.어촌계원 중 남자가 한 20%정도 되는데 주로

어선을 하는 사람들이고 여자가 80% 정도 되었지(연구참여자 3).”“(어

촌계와 마을과의 관계에 대하여)여기는 문제가 전혀 없다(연구참여자

4).”

“여기는 리(里)단위 어촌계니까 문제가 없었다.(리장과 어촌계장 직책

을)겸하지는 않지만 보통 리장 임기가 3년이면 어촌계장 임기가 3년

이렇게 되니까 선거도 같이하고.어떤 때는 이번엔 누가 하고 다음에는

누가 하라고 하고 그렇게 하기도 했다.마을단위 자연부락단위니까 그

조합과 해녀어업조합을 통폐합하였다.그리고 조합장은 지역의 식민지 통치자인

도사(島司)가 겸임하였다.

(5)어촌계와 마을관계

우도는 어민 대다수가 어촌계원이며,해녀들은 부녀회와 동일시되고 있었으며,

어촌계원으로서 마을과의 마찰은 없는 편이었다.

우도는 4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서 마을조직과 어촌계 조직의 문제가 발생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수 있다.어촌계의 영향력이 상당할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인데 대답은 이외로 별 문제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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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 어촌계는 하나뿐이니까 문제점이 없었지.하나가 4개리를 전부 관

장을 하니까(연구참여자 3).”

“톳은 공동으로 하여 호당 한사람씩 나와서 작업을 했고,천초는 개인

들이 가져가고.지금도 공동으로 하는 것도 있고.그것이 불평불만이

굉장히 많았지.어떤 때는 사육제(四六制)가 있었는데 40%는 자기들이

가져가고 60%는 생산자가 가져가고,주로 사육제가 많았지.당시는 어

업조합 시절이었지.공동생산품은 주로 사육제였는데 생산자에게 60%

주고 40%를 떼었지.40%는 어머 어만한 거지.그게 착취나 다름이 없

지.주로 50년대였을 것인데.62년도에는 법인어촌계가 생겼지.어촌계

생기기 이전에는 어업조합이었지(연구참여자 3).”

“어촌계가 생김으로 인하여 주로 어촌계에서 (관리를)하지.리단위 어

촌계가 있지.11개 자연부락에 경계선이 있어.몇 개 자연부락이 합쳐

서 리가 되고,리에 어촌계가 있고 작업하는 곳은 관습상 구역이지.다

른 바다에 침범할 수는 없어(연구참여자 3).”

“어촌계가 62년에 구성이 되고 내가 아는 것은 73-4년도 이후에 알고

있다.그 당시에는 어촌계가 어촌계 구실을 잘 못했다 수산물을 따면

미역 같은 것을 캐면 팔아야 하는데 법에도 없는 수수료,나가는 반출

수수료를 냈었다.어촌계는 제주시 수협하고 어업계약이 되어 있다.해

녀가 어촌계와 계약을 하고 어촌계는 수협하고 계약을 하는 것이지.어

업권은 아무나 받을 수 없다(연구참여자 4).”

해녀의 생산물에 대하여 부락에 일부 제공되는 사례가 있다.이는 아마도 마을

의 운영자금 형태로 제공되었을 것으로서 마을에서 강제적으로 가져가는 경우가

있는데,우도의 경우도 해녀들이 마을에 대한 지원을 하기도 했다.

(6)어촌계의 중층적 관계

① 어촌계에 의한 마을어장의 관리

수산업협동조합법이 1962년에 제정됨으로 인하여 어촌계가 설립되었고 마을어

장의 관리는 주로 어촌계가 담당하게 되었다.

② 어촌계와 수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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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체계에 대하여)수협을 거론하긴 하는데 그것이 투명하지 못하였

다.(어촌계와 수협의 관계는)사이가 좋고 나쁘고 할 것이 없다.수협에

서 지원받는 것이 없다.수협과 어촌계는 서로 감사하다고 해야 되지.

천초를 위탁판매하거든.위탁을 하면 팔아준다.공짜로 팔아주는 것이

아니고 수수료 2%를 받는다.상부상조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협동

조합의 특징은 글자그대로 같이 생산해서 같이 살아나가자 하는 것이

지.우리는 정당한 수수료를 내고 위탁하고 있다.우리는 저들에게 득

보는 것이 없어.소라 같은 것도 위탁을 하고 있지.수수료를 내는 것

은 마찬가지다.수협에도 내고 어촌계에도 수수료를 낸다.해녀들은 어

촌계에다 위탁하고 어촌계는 수협에다 위탁하고 하는 것이지.그러나

수탁기관도 책임이 크기는 크다.만일 위탁하여 물건이 팔리지 않으면

책임은 있는 것이지.공동판매를 하게 된 것인데 그 당시에는 모든 것

이 투명하지 못하였다.옛날에는 천초를 검사하면 창고에 보관을 한다.

검사를 해야 나중에 입찰을 하니까.그 당시 창고에 보관한 상태에서도

문제가 많았다.입찰을 해야 하는데 입찰과정도 투명하지 못하였다.그

당시 야매상(비정상적 중간유통 상인),도매상들이 돈을 벌지 못한 사

람이 없다.돈 벌지 못한 사람이 없다는 것은 생산자들에게 착취했다는

결론이지.그 당시 해산물장사가 돈을 벌었다면 그 돈은 어민들에게서

나온 것이지.그렇게 밖에 볼 수 없는 것이다.요즘 같으면 해산물장사

해서 망하는 사람도 있다.그 당시는 망하는 사람이 없다(연구참여자

4).”

어촌계가 생기고 상부 기관으로서 수산업협동조합이 있었으나 제도시행 초기에

는 정상적인 활동이 어려웠다.

(7)마을어장이 공동체적 사용 및 관리

마을어장의 공동체적 사용(준사유화)의 과정에 대하여는 이제까지 살펴본바와

같이 관습에 의한 법제화라고 할 수 있다.즉 민중관습법179)화 되어 있는 것이

다.

179) 민중관습법이란 공법관계에 관한 일정한 관행이 민중사이에서 오랬동안 계속됨으로써 국민 일반의 법적 

확신을 얻은 것(다수의 국민에 의해 시인된 것)을 말한다. 이러한 민중관습법은 주로 공물(公物) 사용관계

에서 성립할 수 있으며, 입어권, 관습상의 유수사용권(流水使用權), 공유수면 및 인수․배수권 등을 예로 들 

수 있다(윤양수.(2005), 「행정법개론」 제주대학교 출판부,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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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는 마을단위로 해서 관습상 작업을 하는 것이니까 마을 규약에

의해서 관리를 한다.조합원으로서의 행사하는 것만.이전부터 관리는

관습상으로 이루어진다(연구참여자 3).”

“이 바다는 100년 이상 지켜온 바다이다.조상들이 지켜온 바다인데 옛

날에는 생산되는 것이 천초 미역이었다.태풍이 거의 끝나갈 때는 바다

검질180)을 메어 주어야 한다.해녀가 들어가서 2-3일 동안 검질을 메게

된다.해조류 감태같은 것 나쁜 것은 싹 캐어버린다.해녀들은 모두 나

온다.참석하지 않으면 벌금을 매긴다.그 당시는 주로 미역이니까.미

역은 잡초 같은 것이 있으면 나올 수가 없어.그래서 다 캔다.요즘은

캐지 못하게 하는데 소라 전복 먹이 그리고 고기들의 집으로 되기 때

문이다(연구참여자 4).”

“(해녀의 조건에 대하여)자격이다 그런 조건은 없었다.이전부터 살아

온 사람이면 누구나가(연구참여자2).”“(잠수회에 대하여)여기는 잠수회

라는 것은 없고.자연부락 단위,부락단위로 관리했지(연구참여자 3).”

“(해녀가 되려면)등록을 했지.해녀는 어업조합에 등록된 사람이지.등

록된 사람이 아니라도 몽리구역에서는 누구나 했지.해녀등록증이라는

것이 있었지.자기 몽리구역에서만 가능했고,다른 구역에서는 사용할

수 없었지.몽리구역 즉 관습상의 구역을 말하는데 우도 전체를 놓고

볼 때 어느 지역에서 어느 지역까지는 어느 동 그런 구역을 말하는데,

이 구역을 넘어가게 되면 어장분쟁이 생기는 거지(연구참여자 3).”

“(잠수하고 잠수 아닌 사람의 구분에 대하여도)잠수회 등 단체로 하여

구분하거나 그러진 않았다(연구참여자 2).”“잠수회라 하지 않고 부녀

회라고 해.해녀회라는 것이 내가 알기로는 존재하지 않았어.부녀회라

3)경제적 측면

(1)경제활동의 단위

① 해녀

우도에서의 해녀는 부락민이자 생활의 일꾼으로서 그리고 경제활동의 단위이면

서 주체로서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180) 검질은 제주의 방언으로서 ‘잡초’를 말한다. 바다에서 수확하기 위한 톳이나 우뭇가사리 등은 바다잡초

에 의하여 자라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잡초를 제거함으로서 톳이나 우뭇가사리 등을 채취하는데 용

이하게 하기 위함이다. 일종의 바다청소 중의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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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 전부 해녀였거든(연구참여자 4).”

“물안경은 작은 안경을 썼다.처음은 속옷입고 작은 눈182)을 써서 했다.

물적삼 입고 하다가 고무 옷이 나오고 오리발이 나오게 되었다.오리발

이 생긴지 얼마 안 되었다.처음에는 오리발하는 사람을 싫어했다.못

하게 했다.같은 해녀들이라도 (바다)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나 힘에 있

어서 빠르다.돈 없어서 장비를 구입하지 못하는 사람은 장비를 갖춘

사람들을 싫어했다.장비가 나오기 전에는 광목으로 만든 물적삼을 입

고 작업을 했다(연구참여자 1).”“이전에는 추워서 길어야 20분이면 바

다에서 나와야 했지만 고무 옷의 등장으로 지금은 몇 시간 정도 바다

에 있어도 된다.고무 옷도 어획물이 감소되는 하나의 이유가 된다.몇

시간씩 있으면서 수산물을 캐내기 때문이다(연구참여자 2).”

② 어로기술

 제주해녀의 작업복은 ‘물옷’181)인데 ‘물옷’은 하의에 해당하는 ‘소중이’상의에 해

당하는 ‘물적삼’머리에 쓰는 ‘물수건’의 통칭으로 전통적으로 물옷을 입었던 해

녀들은 1973년을 고비로 하여 고무 옷을 입게 되었는데,합성고무 옷을 입게 되

자 물질하는 시간이 불어나서 체력소모가 극심해지고 진통제나 진정제(뇌선)를

남용함으로써 직업병이 급격히 불어나는 부작용도 발생하였다.

③ 태생적 어로 생활

우도면의 해녀들은 여느 해녀들과 마찬가지로 농사도 더불어 짓는다.제주도 도

처의 해녀들은 거의가 농사를 짓는 범상한 여인들이다.해녀라면 흔히 평범한 농

어촌의 여인들과는 다른 여인들로서 물질만 하면서 살아가는 여인들이라고 착각

하기 쉽지만 평범하게 농사를 지으면서 물질을 한다.선천적 혈통에 따라서 놀랄

만한 물질솜씨가 갖춰지는 것도 아니다.해녀들에게 유전적 요인이라고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은 1960년대까지만 해도 우도면의 소녀들이 열심히 물질을 치르고

기량을 익히면서 제 학비는 스스로 마련하는 사례가 흔했다는 점에서도 입증된

다(우도지편찬위원회,1996:346).여기에 대한 기사를 입수할 수 있었다.

181) ‘물옷’은 물(바다)에서 입는 옷을 이야기한다.

182) 물안경인데 안경알이 좌우에 작은 것이 부착된 것을 말한다.



- 129 -

꼬마 해녀 우도의 김경자양

쏴아 철썩!장정도 감당 못할 거센 파도에 거침없이 도전하면서 바다

깊숙이 뛰어들어 소라랑 전복,미역 등을 따다 팔아 학비를 자급자족하

는 ‘꼬마’해녀.제주도에서 동쪽 물길로 5킬로 떨어진 외로운 낙도 우도

에 사는 김경자(우도 연평리)양은 이제 나이 겨우 11살로 우리나라에서

는 최연소 해녀!고사리 같은 손발을 놀려 바다에 뛰어들면 1분씩이나

감감하다가 해산물을 한 아름 안고 싱글벙글 뭍으로 기어 나온다.

5년전 아버지가 전염병으로 죽자 해녀인 어미니 정(45)씨를 따라 바다

에 나가 잠수하는 법을 배운 김양은 이제는 제법 프로다이버로서의 실력

을 인정받고 있다.우도 연평리 국민학교 4학년에 재학중인 김양은 아침

이면 책보를 끼고 학교로,하학 후엔 ‘구덕183)’과 태왁‘과 ’낫‘으로 완전무

장하고 수십명 어른 해녀들 틈에 끼어서 바다를 정복한다.8월의 석양을

가득히 받으며 귀로에 오른 김양의 얼굴에는 꿈보다도 삶에의 모진 현실

이 얼룩져 있다.184)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되면,천초를 채취할 시기가 되면,학생들에게 천

초를 캐라고 한다.천초가 많이 나는 곳에서는 나이에 불구하고 일을 해

야만 했다(연구참여자 2).”

“아침 세끼 먹기도 어려웠다.전분주시185)라도 먹었다.전분가루로 수재

비를 해서 먹기도 했다.흙과 반질래기 하면서 질강질강 먹었다186).무

슨 자본이 있었겠나?(연구참여자 1과 2).”

(2)경제활동 체제

① 일제시대의 생활

일제 강점기에는 생활하기가 매우 어려웠다.따라서 경제활동은 오직 생계를 유

지하는데 전념할 수밖에 없었다.

183) 제주도에서 주로 여인들이 물건을 운반할 수 있게 등에 지고 다니는 바구니로서 제주 고유의 방언이다. 

주로 대나무를 이용하여 만들었다.

184) 「경향신문」.(1965). 꼬마해녀 우도의 김경자양, 8.4.

185) 고구마를 갈아낸 것으로 주로 돼지의 사료로 사용했다. 

186) 고구마를 갈아낼 때 고구마는 씻지 않은 자연 상태의 고구마를 재료로 해서 만들기 때문에 흙이 많이 

들어가게 되고 그리하여 먹을 때는 흙과 같이 씹힌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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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없는 사람은 돈을 빌려다가 이자를 냈다.옛날에는 4부 이자였는데

날짜에 못 갚으면 몇 배가 되었다.돈을 갚지 못하여 표지187)를 바꾸고

하다보면 이자가 몇 배가 되기도 하였다(연구참여자 1과 2).”

“야매(비정상적인 유통체계)로 해서 팔았다.제주시에 가서 팔고 성산

포에 가서 팔았는데 성산포 공장에 솔공장188)이 있었다.소라도 팔고,

전복 등을 건복해서 팔고,돈벌려고 하니까 야매로 했다.그때가 열여

덟살 정도(약60년 전)였다.가격은 거기서 주는 대로 했다.가격이 얼마

다 하면 그 가격을 그대로 했다(연구참여자 1과 2).”

“(동네)살림살이 지원할 능력이 없었다.돈이 없어서 그렇다.먹기도 곤

란했다.다른 동네는 어떤지 모르지만 이 동네는 그런 여력이 없었다.

다른 동네는 물건이 많이 나서 혹 그런지는 모르겠다.이 동네는 물건

이 없기 때문에(연구참여자 1과 2).”

생활이 궁핍하고 가진 자본이 없었기 때문에 부득이 고리사채를 쓸 수밖에 없

었다.

② 유통체계

일제시대에는 제주도해녀어업조합이나 제주도어업조합이 어민들을 위한 경제구

휼을 하지 않았고 따라서 유통질서는 매우 혼란하였다.

따라서 당시에는 경제적 상황이 열악한 상태였으며 인접한 동네마다 바다에서

수확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마을에 대한 지원을 할 여력이 없는 동네가 있었

다.

(3)경제활동을 제약하는 요인

① 일본의 연안어장 침범

조선왕조실록 세종21년(1439년)윤2월4일(임오)조를 보면 詢諸古老,皆云:‘旌義縣

東牛峰、大靜縣西竹島,自古倭船隱泊,最爲要害之地。右牛島隣近水山、竹島隣近

西歸防護所,竝無城郭,儻倭賊犯夜突入,則軍士無所依據,應敵勢難。 請量宜築城,

187) 표지는 제주도에서 자금의 차입을 할 때 쓰는 계약서로서 금액과 기한 및 이자에 대한 사항을 표시하였

다. 일반적으로 차용증서와 유사하다.

188) 솔공장은 통조림 공장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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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 의한 잠수기산의 피해는 여기(우도)서는 없었고 성산포에서 주

로 잠수선이 많았어.우도까지도 잠수선이 자주 침범하니까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하여 감시하기는 했지.성산포에 주로 나타났지.우리어장

을 감시한다고 해서 감시를 했지(연구참여자 3).”

“횡포가 많았다.돈을 미리 주어서 데려갔지.그 돈을 일하면서 갚아야

하지.제 값은 안주고.설움이 많았지.버는 것은 뻔 하니까.수입이 그

것밖에 없었지.가정이 곤란하면 먼저 돈을 받고 거기 가서 일을 했지.

이자도 만만치 않았고.못 갚으면 2년도 살고 3년도 살고 영구히 살기

도 했지.젊은 사람이 주로 나가곤 했지.부모들은 여기 있고 젊은 사

람이 거의 나갔고 결혼 안한 사람이 많이 나갔지(연구참여자 3).”

“중간상인이 미역을 사서 실고 가는데 주로 여수로 많이 갔다.현찰을

줘서 가져간 것이 아니라 여기 사람들 하고 연계되어 있었다.우선 갖

고 가서 판매를 했지.여기 사람이 있으니까 믿고 물건부터 먼저 준거

지.천초는 이전부터 어업조합 중심으로 유통판매 했고 미역은 중간상

인들을 통해서 판매하고 했지(연구참여자 3).”

以應敵變189)라 하여 정의현 동쪽의 우봉190)과 대정현 서쪽의 죽도191)는 왜선이

숨어 정박하여 오해의 땅이 되는데 우도의 인근에 있는 수산과 죽도의 인근에

있는 서귀방호에 성곽을 쌓아 왜적 방어의 필요성이 언급되고 있다.

② 객주들의 횡포

경제활동에 있어서 제약요인 중의 하나는 제주도내 수산자원의 부족으로 육지

에 돈벌러 나갔을 때 객주들의 횡포가 있었다.

③ 중간상인

어업조합이 있을 때 중간상인은 어민들이 몰래 어획물을 유통할 수 있는 순기

능적인 요소와 제값을 주지 않고 사는 부정적 요소가 혼재하고 있다고 하겠다.

(4)경제적 측면에서의 어장

189) 조선왕조실록, 세종84권, 21년(1439년 기미) 윤2월4일(임오) 두 번째 기사.

190) 우도를 의미한다.

191) 죽도는 서귀포시 대정읍 고산리에 위치한 차귀도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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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른지바당은 옛날에는 성산포사람,시흥리 사람,종달리 사람들이 배

를 타고 왔었다.영일동 앞바다인데 각 처에 사람들이 와서 잡았다.나

중에는 소섬(우도)사람들만 사용할 수 있게 하였다.어촌계장(場)이 생

기고 난후에는 영일동 사람만 채취하게 한다.어장사용을 놓고 많은 싸

움이 있었다(연구참여자 2).”

“관습상 자기가 관리하는 곳 밖에 들어갈 수 없다.자기 몽리구역만 가

야한다.어촌계가 생기나 안 생기나 이전부터 했던 관습에 의한다.어촌

계는 판매하고 수수료 받는 것 밖에 없다.너른지분쟁은 근 5년 동안

문제가 있었지.어장분쟁은 보는 각도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분쟁이

일어난다(연구참여자 3).”

“여기는 출타한 해녀들이 안돌아온 것도 이유가 된다.해녀들은 보통 1

년 계약해서 육지로 나가는데 1년 해서 (돈을)못 갚으면 2년 살고 3년

살고.그래서 해녀들이 많이 줄었다(연구참여자 3).”

“과거에는 잠수복이라는 것이 없었다.그래서 추워서 물에 오래 있지

못해.길어야 40분정도?지금은 잠수복을 입고 4시간,5시간 작업을 한

다.그런데 해녀가 적어도 생산량은 많다.하지만 지금은 70년 이상 경

력을 가진 해녀가 있지만 앞으로 해녀는 점점 없어진다.그날이 얼마

안 남았다.앞으로 해녀가 없어지면 앞의 소라는 누가 잡을 것인가?여

① 경제 활동대상인 어장의 분쟁

어장이용에 있어서 마을과 마을사이에 어장분규가 일었던 것처럼,우도에서도

동네와 동네사이에서 어장경계를 둘러싼 분쟁이 발생하였는데 그 가운데서도 영

일동 앞 ‘너른지바당’의 입어권을 둘러싼 분쟁192)은 1970년대 전반기에 법정문제

화 하였다.

② 경제활동 주체인 해녀의 감소

나잠어업 기술의 발달(고무 옷,오리발 등의 등장)로 인하여 자원의 개체가 감

소하고 육지로의 출가 등으로 해녀는 점점 감소하게 되었다.

192) 우도는 섬 둘레가 온통 황금어장을 이루고 있어서 우뭇가사리에 따른 소득만 해도 해마다 엄청났다. 우

도 주민들은 그 곳 공동어장을 구역에 따라 나누지 않고 주민 모두가 공동입어를 하여 왔었다. 그런데 톳․

미역․우뭇가사리 등 해조류의 상품 가치성이 점점 높아져 감에 따라, 우도의 영일동과 다른 동네의 해녀들

은 종래의 관행에 따른 공동입어를 거부하고 자기 동네의 지선수면에서의 입어를 독점하려고 하는 데서 

동네들 사이에 분규가 일어났던 것이다(제주도.(1996).「제주의 해녀」.425-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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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는 인구감소와 고령화,그리고 신규해녀가 없어서 그렇지(연구참여자

4).”

“여기는 나의 생계이자 밭이다.이렇게 되기 때문에 애착이 들어가는

거지.저 사람들이 수탈을 하고 억압을 해서 애착이 더 간 것이 아니

지.이것을 뺏기면 우리가 먹고 살기 힘들다.그 당시 농업이 굉장히

뒤떨어졌어.보리를 갈아도 먹을 것이 없었어.농사에서 나오는 것은

별로 없고,그래도 바다에는 있고.그래서 바다는 정말 터전이고 재산

이었지.여기는 생계수단이고 먹고 사는 자산이었어.(생계의 터전으로

삼은 것은)경제적인 부분이 우선적이다.여기가 반농 반어촌 이니까.

바다에서 반 이상을 보면 된다.무시할 수 없는 어장이지(연구참여자

4).”

“어장관리가 옛날만큼은 안 된다.하지만 어장관리를 동민(洞民)들이나

어촌계원이 하지 않으면 어장은 금방 황폐화된다.지금 우도에 관광객

이 100만이 오거든.그런데 사리 때,여름철에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데,

그 관광객들이 어장에 들어간다면 뭐가 남겠는가?옛날만큼 어장관리

는 안되지만 그래도 지금은 어장관리 하니까,관광객들을 내려가지 못

하게 하니까,바다가 그나마 지켜지는 것이다(연구참여자 4).”

(5)경제적 측면에서의 어장 준사유화

경제적 측면에서 어장의 준사유화 과정은 생계수단이면서 기본적인 경제자산으

로 인식하는 과정의 산물이다.

어촌계에 의한 마을어장의 준사유화는 어장관리의 지속성을 보여주고 있다.

4)인류문화적 측면

(1)가치관

① 가족관

해녀의 물질과 관련한 속담 중 몇 개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제주도,1996:

268-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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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집이 부재.

(딸 많은 집이 부자)

 다선나민 부재된다.

(딸 다섯 낳으면 부자된다)

 싓이믄 해에 밧 파니썩 산다.

(딸 셋이면 한 해에 밭 한뙈기씩 산다.)

녀 아기 나뒁 사을이민 물에 든다.

(잠녀는 아기를 낳고 사흘이면 바다에 든다)

녀 아긴 일뤠만에 것 멕인다.

(잠녀 아기는 이레만에 밥을 먹인다)

“옛날에는 수입원이 주로 해산물이었다.딸이 많은 집이 바로 부자였다

(연구참여자 3).”

“그 당시 척박했던 상황을 나타낸 속담들이지.그 당시 딸 다섯 나면

부자 되는 것은 틀림없어.그 당시에는 그렇게 되었지.전부 다 해녀니

까.딸은 시집갈 때 이불 세 채만 주면 되었거든.여자들은 15살이면 해

녀가 되었거든.그러면 7-8년이면 다 벌어주는 것이지.육지에 출륙한

여자들이 많았는데,한해면 시집갈 때 가져갈 것 전부 벌어오게 되는

거지.그래서 딸 다섯 나면 부자 되는 것이지(연구참여자 4).”

우도에서는 소녀를 포함한 여성의 노동력이 가계에 크게 이바지하기 때문에 제

주도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양녀제도(養女制度)193)가 있었다.말하자면 소녀를

부모의 승낙을 얻고 데려다가 친자식으로 입적시키고 가족처럼 지내면서 집안일

을 함께 거들게 하고 물질을 시킨다.친자식처럼 학교도 보내고 결혼도 시키면서

자립하게 한다.동기간에도 혈육처럼 지내는 사례가 드물지 않다(우도지편찬위원

회,1996:347)

② 결혼

우도의 결혼풍습을 보면,우도는 주민의 80%이상이 우도 내에서 결혼하였고 이

는 우도라는 지역범위가 우도민의 유력한 통혼 지역 범위가 되어왔다는 것이다

(우도지편찬위원회,1996:155).

193) 양녀에 대하여 경향신문 1971년 6월 8일 “이번엔 소녀혹사 제주 우도 50여명 양녀입적”하의 기사에서

는 10세 전후의 소녀를 강원, 전남, 경북 등지에서 데려다가 혹사시켰다는 기사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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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날에는 여기 80%가 (우도)안에서 했지.중매를 주로 했지.이 동네

저 동네에서 결혼을 했지.따라서 형제,사돈,외가 등 여러 연줄과 연

결되어 있어 서로 어떻게든 연관된 사람이 많았지(연구참여자 3).”

“생업이다.여기서는 쌀이 제대로 안나오고 해산물이 좋으니까.밭의

일을 하다가 바다로 가지.바다 수입이 좋으니까(연구참여자 3).”

“천초가 날 때는 모두 풀을 캐냈다.반별로 배당도 했다.잡초들을 전

부 캐내었다.의무사항이었다(연구참여자 2).”

(2)어장관

① 어장관(漁場觀)

우도면은 12개의 자연부락을 형성하고 있으며,중앙에 있는 중앙동을 제외한 11

개 마을은 모두 해안에 위치한 포구마을이다.그렇기 때문에 우도면은 제주도의

대표적인 도서 어촌마을로 잠수․어로 작업을 생업으로 한다(우도지편찬위원회,

1996:195).해녀들은 제 동네 앞바다에 입어할 권리를 가지고 있었다.

② 권리와 의무

해녀들은 제 동네 앞바다에 입어할 수 있었으나 그에 따르는 의무도 부과되었

다.그 어장의 잡초를 제거하는 ‘바당풀베기’등을 철저히 치르고 해산물의 부당

채취를 감시해야 하는 의무를 지닌다.어쩌다가 떠오르는 시체처리194)도 예로부

터 전해지는 중요한 의무라고 할 수 있으며,‘바당풀베기’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는 벌금을 내야 입어할 수 있을 정도로 엄격하였다.

(3)내적 응집력

① 해녀노래

해녀에 관한 노래 중에 대표적인 것으로서 <해녀가>가 있는데 이는 1932년 제

194) 1996년 제주도가 발간한 「제주의 해녀」에 의하면 행원리는 ‘작은 울산’이라 불릴 만큼 해녀들의 물질

이 극성스러운 마을인데 행원의 바다가 원래 그처럼 넓었던 것은 아니었고 이웃마을 어장관리의 귀찮은 

몫, 즉 시체처리까지 충실히 마다하지 않고 치러나갔으므로 바다가 점차 넓혀져 갔다. 해산물이 풍족한 

‘더뱅이물’은 본디 한동의 어장이었는데, 행원으로 편입되었으며 행원 바다의 ‘개머리’란 어장도 원래 월정

의 바다였다(제주도, 1996: 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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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들은 제주도의 가이없는 해녀들

비참한 살림살이 세상이 안다.

추운 날 더운 날 비가 오는 날에도

저 바다 저 물결에 시달리는 몸

아침 일찍 집을 떠나 황혼 되면 돌아와

우는 아기 젖 먹이며 저녁밥 짓는다.

하루종일 해봤으나 벌은 것은 기박혀

살자하니 한숨으로 잠 못 이룬다.

이른 봄 고향산천 부모형제 이별코

온가족 생명줄을 등에다 지고

파도 세고 무서운 저 바다를 건너서

조선각처 대마도로 돈벌이 간다.

배움없는 우리 해녀 가는 곳마다

저놈들은 착취기간 설치해놓고

우리들의 피와 땀을 착취해간다.

가이없는 우리해녀 어데로 갈까.

“해녀노래 지은 사람은 그 노래를 지었다고 해서 일본서 잡혀가서 돌

아가셨다 우리 해녀들은 지금도 부른다.‘우리들은 제주도의 가이없는

해녀들’을 ‘우리들은 제주도의 가이없는 여성들’이렇게 바꾸어 부르기

도 하지(연구참여자 1).“

“강관순이 옥중에서 만들었지.일본하고 항쟁할 때는 하도리,종달리,

세화리 해녀 등도 했지만 원래 일어서기는 여기서 먼저 일어났지.해녀

노래도 여기서 나왔고(연구참여자 3).”“자랑스럽지.강관순이 지었지.

어릴 때는 많이 불렀다(연구참여자 4).”

주해녀 항일투쟁을 뒷받침했던 우도출신의 청년 강관순(康寬順)이 지은 것으로

서,아직도 구좌읍이나 우도면 성산읍 일대의 60대 이상 해녀들에게는 전승되고

있다.

② 해녀의례,제(祭)

우도 주민의 약 25%를 넘는 사람들이 전통적 무속신앙으로서 무당굿을 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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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는 굿을 많이 했다.심방을 찾아다녔다.굿은 다반사였다.바다

에 바치기도 하고,치성도 드리고 심방을 찾아서 요왕굿도 하고 그랬다

(연구참여자 2).”

“가정관계,여러 관계 등을 전부 불턱에서 이야기를 많이 했지.대화를

많이 했지.불턱에서 하지 못할 말이 없었지.불턱이 자연부락 단위로

서너군데씩 있었지.우도에도 한 50군데 정도 되었나?(연구참여자 3).”

“물질하다 나오면 추우니까 불피우고.그 때가 사람 사는 세상이었지.

불턱 안에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지(연구참여자 4).”

무속적인 제를 지내고 있으며,당(堂)에서 비념195)을 드리는 사람들은 그보다 많

은데 그들 상당수가 자신의 마을 소재의 당을 이용하고 있다(우도지편찬위원회,

1996:156).또한 바다로 둘러진 섬이기 때문에 섬의 특성상 어촌사회에 나타나

는 신앙이나 세시풍속이 바다와 관련성이 깊다고 할 수 있다.

(4)불턱문화와 공동체 형성

불턱은 해녀의 전용 노천탈의장을 일컫는 제주지역 고유어라고 할 수 있는데,

제주도 어디에나 바닷가 마을에는 바람막이 될 만한 공터를 이용하여 화톳불을

피우는 장소가 마을마다 존재하였다.불턱에서 일상복을 벗고 물질에 필요한 옷

으로 갈아입고,연장을 챙기고,바다에 나가서 물질하고 난 후 휴식을 취하거나,

상호간의 크고 작은 사연을 나누었다.불턱은 새로운 사람에게 해녀기술을 이야

기하는 직업학교로서의 역할과 집단의 불문율을 전수하는 해녀들의 공동체 장소

라고 할 수 있으며 위계질서196)도 엄격하였다.

(5)관행과 어장의 준사유화

제주도연안의 어촌마을에 있어서의 입어관행은 마을마다 사회적,경제적 사정에

따라 변화하였다.우도는 지금도 몽리구역인 관습상의 지역을 지켜오고 있다.

195) 심방이 집행하는 의례는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하나는 비념이고, 또 하나는 굿이다. 비념은 제상을 소

박하게 차린 뒤, 심방이 그 앞에 앉아 요령을 흔들어 소리를 내면서 비는 것이고, 굿은 제상을 크게 차리

고, 심방이 무복(巫服)을 입고 무가를 부르며, 춤을 추는 의례를 말한다. 따라서 비념과 굿의 가장 중요한 

차이는 춤이 있느냐, 없느냐이다(디지털제주시문화대전).

196) 불턱에서의 위계질서 엄격성의 한 예로 불을 쬘때도 으레 연기가 덜 나는 자리에 상군해녀가 앉도록 모

시는 것이 불문율의 관행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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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그게 법이 겁나는 것이라.누가 뭐라고 안 해도 경계선을 지켜

주니까.자기네가 알아서 지켜주니까.(어민들에게 어장을 구획해준 것

은)어민들의 관행 터전을 더 확실하게 해준 거지(연구참여자 4).”

4.김녕리지역 어촌계 사례

1)마을개관

고려시대 문헌에 이미 김녕현이란 명칭이 등장하는 것으로 볼 때 일찍부터 마을이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본래 제주군 구좌면 지역으로 1914년 행정 구역 개편 때 김녕

리 동쪽을 동김녕리,서쪽을 서김녕리라 하였고,1946년 1월 1일 북제주군에 편입되

었다.1980년 12월 1일에 구좌면이 구좌읍으로 승격하였으며,2000년 1월부터 동김녕

리와 서김녕리를 다시 김녕리로 통합하였다.동김녕리와 서김녕리는 김녕리로 통합

된지 10년 정도 된 마을197)이다.

김녕리는 자연부락 마을 8개로 구성되고 동김녕리 소속의 자연부락은 동성동,청수

동,봉지동,신산동이 있으며,서김녕리 소속으로는 용두동,대충동,한수동,남흘동이

있다.이 자연부락 마을 소속의 바다어장에는 해녀들이 주로 작업하는 어장들이 지정

되었다.동김녕리 바다로는 ‘한여’,’덩개‘,’가수코지‘,’이아래‘이고,서김녕리 바다로

는 ’소여‘,’한개‘,’소노비‘,’수어세‘로 나뉜다.

바다에서 나는 해산물의 종류가 다르고 생산량도 다르기 때문에 해녀들 소득원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동․서 마을이 번갈아 가면서 작업한다.동김녕리 바다에는 ‘헛물

에’물량도 많고 천초도 많이 난다.김녕리 어촌계는 김녕리 해녀들이 작업한 해산물

이 많기 때문에 일찍이 설립되었다.1962년에 수협 김녕출장소가 개설되고,동․서김

녕리 어촌계가 설립되었다.현재 어촌계는 다른 어촌계에 비하여 그 수익원이 많이

늘었다.어촌계 사무실 건물과 수산물 위판장으로 쓸 건물이 지어졌고,‘세기알’근방

197) 마을 안길을 사이에 두고 동․서로 나뉘어 90여년 동안 갈등 속에 살아온 제주도 북제주군 구좌읍 동김

녕리와 서김녕리가 드디어 대통합을 이뤘다. 김녕리연합개발위원회 마을통합준비특별위원회(위원장 한대

용)가 11일 오전 6시부터 오후 7시까지 각 마을별로 주민투표를 실시한 결과 70%가 넘는 주민들이 투표

에 참여해 동김녕리와 서김녕리 주민 89%, 91%가 각각 찬성했다. 특히 어업권 분쟁 등으로 갈등이 우려

됐던 어촌계도 각각 75%, 85%의 높은 지지율을 보였다. 원래 한 마을이었던 이들 마을은 한일합방 이후 

주민 단결을 두려워한 일제에 의해 3ｍ정도의 마을 안길을 경계로 동.서로 분리됐다. 그 뒤 해방이 되면서

부터 양쪽 마을은 통합을 꾸준히 추진했으나 별 진전을 이루지 못하다 지난 83년 어렵게 연합개발위원회

를 발족하고 각 마을 이장을 당연직 부위원장으로 해 서로 협력하기 시작했다(「연합뉴스」.(1999). 90여

년 갈등 씻고 마을대통합, 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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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어장은 어떻게 정의해 볼 수 있냐면 해녀들이 장비를 갖추지 않

고 들어갈 수 있는 수심으로 보통 17-18m까지이다.이것은 해녀들이

들어갈 수 있는 수심의 깊이가 되겠고 또 하나는 햇빛이 바다에 훤하

게 비춰줄 수 있는 깊이를 말한다.마을어장은 국가가 제주도에 위임하

고 어촌계가 제주도로부터 어장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아서

(면허)10년마다 마을어장을 임대에 붙인다.임대에는 조건이 붙는데

임대료를 내야하고 마을어장을 이용함에 있어서 어떤 것은 지키고 어

떤 것은 해야 하고,예를 들면 어장청소를 연중으로 실시해야하는 등

의무가 부과된다(연구참여자 8).”

“어장구역을 그 때 당시에 지정한 것이 지금도 존재하고 있다.고무 옷

을 입고 오리발을 신게 되면서 기술은 향상되었는데 어떤 때는 어업분

쟁이 생길 때도 있다.마을어장 내에는 어업권이 있기 때문에 어떤 어

선도 예를 들면 채낙기하는 어선도 들어올 수 없게 만든 것이 어업권

이다.해녀들이 작업할 수 있는 곳은 사실상 어업면허권에 의한다(연구

참여자 8).”

에 위판직매장과 정치망 2곳을 임대하여 요금을 받고 있다.해녀회가 공동운영하는

배인 관리선 ‘정경호’가 있다(제주해녀박물관,2009a:267).

2)행정적 측면

(1)어업권 제도

① 면허제도

면허제도는 과거로부터 내려오는 마을어장의 공동사용에 있어서 면허를 받은

어촌계에 의하여 배타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어업권에 대한 면허제도는 어장을 구획하여 신청하여야 한다.그럼에도 불구하

고 어장사용에 있어 분쟁은 발생하고 있다.마을어장은 어촌계에 의하여 배타적

사용권이 있기 때문이다.

② 입어제도

김녕지세(金寧地勢)는 굴곡이 많아서 춘하추동 사계에 어족들이 조류에 휩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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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지는 해녀라고 지칭하게 되면 어느 곳에 가서라도 입장만 맞으면

작업을 할 수 있지만 우리의 경우에는 행사계약을 맺은 사람 외에는

행사할 수 없다.왜냐하면 행사계약을 맺은 사람 외에는 조업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남아도 여기서 남아야

하며,거두어 들여도 여기서 거두어 들여야 한다.그렇지 않으면 제주

바다가 남획될 우려가 상당히 많다.순수하게 맨손으로 잡는 방식자체

는 한마디로 자연을 최대한 보호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다(연구참여자

8).”

“어업조합이나 어촌계에서 관리했지.미역시기에는 청년 두 사람이 감

시 하였다.미역도 못하게 하고,도둑질 못하게 하고,간조 시 끊어가지

못하게 하였지.미역 하나라도 몰래 캐어가게 되면 마을에 창피를 당하

게 하곤 했지.단속이 상당히 심했지(연구참여자 6).”

해안가에 잘 밀려와서 연중 어획에 많은 소득이 있었다.어종은 멸치,고등어,전

갱이 등으로 건포(乾包)하여 육지에 수출하였으며,농경지에 비료로 사용하기도

하였다.김녕리 해안은 제주 해협이 목전에 있어 위치적으로 어족의 집합 서식장

으로서 제주해협에서 조류에 따라 어획하는 어단(魚團)들은 대부분 김녕리 앞바

다에서 작업을 한다(박수양,1986:138).김녕리 어촌계의 입어제도는 어촌계와

행사계약을 맺어야 입어할 수 있다.

③마을어장 이용체계

제주에서 우도,하도,김녕리는 천초의 양이 많고 품질이 뛰어나다고 정평이 나

있다.천초 시기는 5-6월에 치우쳐 있어서 ‘헛물에’와 겹치고,또 김녕리에서 유

명한 마늘이나 양파작업과 중복되어 있어서 해녀들은 매우 바쁘다.따라서 빈

매198)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발생 하였다.그렇지만 어장관리의 주체는 어촌계가

설립되기 이전에는 어업조합이었으며 어촌계가 설립한 후에는 어촌계가 어장관

리의 주체이다.

어장을 효율적으로 어촌계가 관리하기 위해서는 감시자를 필요로 했고 각자의

198) 빈매는 마을지선어장의 해안에 서식하는 해조류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이용관리나 채취할 수 

있는 권한을 입찰 등의 방법으로 적정 가격을 제시하는 자로 하여 어장을 이용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법에

서는 금지하고 있는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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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조합에서 두 사람을 고용하여 월급주면서 관리하도록 했지.해녀

들도 책임자들이 몇일씩 지키러 가곤 했지.물이 빠져나가면 하나라도

캐어오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서 단속이 심했지.제사집에 가서 미역국

있다고 하면 고발해서 단속하곤 했다.지금도 감시원을 둔다.보말이나

소라를 잡을까봐서 돌을 건드리지 못하게 한다.동쪽에도 바다를 지키

는 사람이 있다.서쪽에서도 사람을 고용하여 바다를 지킨다.동서가 지

금 다 지키고 있지(연구참여자 6).”

“우리가 열일곱에 물질했고 열다섯 열여섯부터 맬을 잡았다.학교 다닐

때였으니까 열다섯,열여섯 살 때였다(연구참여자 6).”“동김녕리 서김

녕리 마을이 따로 있었지만 누구나 가서 서김녕리 사람이 동김녕리 가

서 하고,동김녕리 사람이 서김녕리 가서 할 수 있었다.바다경계 없이

어업을 할 수 있었다(연구참여자 5).”

“갯가에서는 동네 누구나가 작업을 할 수 있었지만 바다 속에서 작업

하는 것은 아무나 작업을 할 수 없지(연구참여자 6).”

“어업조합은 일제강점기 당시 한마디로 수탈을 하였다.어장관리차원은

전혀 아니었다.왜 그러냐면 반증할 수 있는 것은 어업조합의 횡포에

의하여 구좌해녀 항일운동이 일어났거든요.우리가 볼 때는 수탈을 하

기 위한 단체였을 뿐이지 어장을 보호한다거나,아니면 일정부분의 수

어장을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였다.

어장의 이용에 대하여 해녀들은 어렸을 때부터 어장을 이용하였으며 어장을 삶

의 한 터전으로 인식하였고 상호 경계 없이 어장을 이용하기도 하였다.

그렇지만 바다에서 작업하는 구역은 상호 경계가 있었다.

(2)제주도어업조합과 해녀

제주도어업조합 출장소가 김녕리에 있었다.어업조합은 우도지역과 마찬가지로

어업인에 대하여 수탈을 하였다.어업조합은 자기조합을 통하여 위탁판매를 하도

록 하였고 판매에 따른 수익금은 마을에 투자되지 않았고 독점적 위치에서 착취

하는 기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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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을 요즘과 같이 어떤 형태로 소득을 환원해준다든가 하는 것은 아니

다(연구참여자 8).”

“(해녀와 마을 간의 관계에 대하여)마을에서 하자면 나와서 하였다.

육지는 바다임자(어장소유자)가 있었는데 일대삼이여 이대삼이여 그런

것이 있었다.여기서 천초는 동네조합으로 하여 3은 동네에 주고 7은

해녀들이 갖는 그런 것은 있었다.조합원들끼리 나누기도 했다(연구참

여자 6).”

“톨을 하게 되면 동네에다 얼마씩 내놓는 경우가 있었다.톨 돈이라고

해서 리에다 리운영비,예를 들어 가로등세 같은 것을 내기도 하고 출

자도 하고(연구참여자 5).”

“바다이용을 보게 되면 바다도 육상의 농사를 하는 것으로 보면 된다.

육상의 농사를 짓는 터전을 밭으로 보면 된다.어장이라고 해서 공유화

차원은 아니다.물론 공유화 쪽으로 볼 수 있지만 아무리 공유화라 하

더라도 공유자원을 관리하고 지켜주지 않으면 그것은 금방 버려지는

곳으로 밖에 볼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바다도 잘 지켜주고 잘 가꾸어

야 한다.우리 바다는 자연적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청소도 해야

하고 불가사리도 제거해야 하고,어장에 기름을 붓는 것도 못하게 하고

쓰레기 못 버리게 하고,청소하고 하는 일이 굉장히 많거든요.그것을

마치 공유화라는 미명하에 이 사람들의 노력을 무시해 버리면 안 된다

는 것이다(연구참여자 8).”

(3)마을과 어촌계와의 관계

① 해녀와 부락과의 관계

해녀와 부락과의 관계는 서로 협조적이었다.

특히 마을의 운영비를 지원하기도 하였다.

② 어촌계의 바다이용과 바다 가꾸기

어촌계에 의한 바다의 이용은 곧 의무를 수반하기도 한다.

(4)중층적 기관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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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계원의 조건은 관할지구내 수산업협동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된

자로서 그 중에 그 관할지구내 어촌계에 거주하고 어촌계에서 정하는

모든 사항이 충족되었을 때에 어촌계원으로서 가입할 수 있는 것이다

(연구참여자 8).”

“조합원에 가입하지 않으면 안 되었지.물질하게 되면 조합에 가입을

하라고 하는 거야.그러면 통장을 만들어서 한물에 얼마 떼면서 하던

것이 통장을 만들게 되었지.지금은 출자통장으로 갖고 있지(연구참여

자 6).”“그 당시에 농협처럼 조합을 구성해서 그런 형태로 가보려고

노력을 했던 것같다.하지만 이런저런 일로 인하여 이루어지지 못하고

결국은 어업허가권을 가진 어촌계에게 바다를 임대해주는 그런 형태로

가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연구참여자 5).”

① 해녀와 어촌계

일반적으로 해녀와 어촌계를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다.그러나 어촌계는 해녀조

직뿐만 아니라 어선조직까지 어촌계로 하고 있으므로 해녀들도 바다에서 어업활

동을 하기 위해서는 어촌계와 이용계약을 맺어야 한다.

② 어촌계와 수협

어촌계는 수협의 지도감독을 받도록 되어있다.그러나 초기에는 조직관계에 있

어 체계가 미흡했다.

3)경제적 측면

(1)자원과 기술

① 어장자원

조류에 따라 잡수산물이 풍부하여 해녀들은 매일같이 고등,생복 등을 생산할

수 있었다.김녕리에 통조림 공장199)이 설립되어 통조림 생산을 하였다.김녕리

출신 김호민씨는 이 공장을 설립하여 많은 해산물류 통조림 생산을 하였다.그리

199) 1922년경에 서김녕리 한수동에 김녕리 출신 김호민씨는 김녕리의 수산물 처리 가공을 검토하여 김녕리 

주변 마을들이 생산하는 고동, 생복 등을 통조림하여 수출할 것을 구상하고 통조림 공장을 설립하여 해녀

들이 채취한 수산물을 구입하여 가공하였다. 그래서 일본 각지와 대륙으로 수출하여 경영에 차질이 없었

으나 해녀들이 차차 육지, 일본에서 현지 거주함으로 수산물의 생산량이 감축되면서 공장의 운영이 난처

하게 되었고, 일본인들의 감시에 타격이 심하여 수년간 잘 운영하다가 폐업하고 말았다(박수양, 1986: 

193-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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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역을 잡았는데 옛날에는 미역이 돈이었다.그때 미역가격으로 먹고

살았지.오죽해야 남자 어른들이 미역을 작업해서 말리기 위하여 펼쳐

놓은 것을 두낭 세낭(두개 세개)호주머니에 놓고 가서 술을 바꾸어 먹

고 그랬다는 말이 있다.소라나 전복도 잡았다.물이 추울 때는 나와서

불을 쬐기도 했다.불턱을 만들어서 불을 쬐고 하루에 일곱 번씩 바다

에 들어간 적이 있다.그 때는 (바다에)들어가기만 하면 전복도 몇 개

떼어내고 소라도 있으면 잡고 (바다에서)나왔다가 다시 들어가고 그것

을 몇 번 반복했지.그때는 들어가기만 하면 많이 났으니까(연구참여자

6).”

“미역은 다 작업할 수 있지만 소라나 전복하는 사람은 몇 사람이 안

된다.기술이 있어야 깊은 곳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지.미역은 보면서

하는 것이니까 누구나가 할 수 있는 일이지만,전복과 소라는 깊은 물

질을 하는 사람이 하는 일이라 몇 사람 잘 할 수 없었지(연구참여자

6).”

“물에 들어가면 귀 아파서 못하는 사람이 있지.가이(바닷가)에서만 하

는 사람도 있고.상군,중군,하군으로 그렇게 구별하기도 한다.깊은데

가는 사람은 상군,가이(바닷가)에서 하는 사람은 하군이라고 한다.그

러나 가이(바닷가)하는 사람도 상군보다 많이 수확할 때도 있다.잡것

들을 부지런히 하는 사람이지.숨을 쉬기에 따라서 10미터 들어가는 사

고 김녕리 근해의 미역은 그 품질이 양호하여 육지에서는 대호평으로 고가시세

로 처분하게 된다.당시는 제주도에서 김녕리 여성 하면 제일 근면하고 해녀업은

김녕리 출신 해녀를 따를 타지방 여성들은 없었다 한다(박수양,1986:192).

② 어로기술

바다의 자원인 해산물은 자본을 투입하지 않고 생산할 수 있는 자원임에는 틀

림이 없으나,이는 물질이라는 작업을 통하여 획득할 수 있는 자원이므로 이의

채취를 위해서는 적합한 어로기술이 필요하다.

따라서 작업의 질과 기술에 따라서 해녀사회에서는 자신들만의 지위를 갖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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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도 있고 5미터 들어가는 사람도 있다(연구참여자 6).”

“바다에 일어나는 것은 해녀들이 전부 했지.별 것을 다했어.무서운

것이 없었어(연구참여자 6).”

“머구리배라고 하여 사다까머구리,옷 입고 산소통지고와서 하는 것,

머구리들은 남자들을 말하고,사다까는 여자들이 산소통지고 옷 잘 입

고(장비를 갖추고)하는 것이지.사다까 머구리 온다고 하면 마을에서

해녀들이 좇아가서 난리가 났지.그러다 보니까 수협에서도 단속을 많

이 했지.그래서 없어졌어.그것들이 물아래로 와서 전부 잡아갔지 그

러면 잡을 것이 없어(연구참여자 6).”

“맨손으로 잡아야 하는데 산소통을 지고 공동어장에 와서 해산물을 잡

아가는데,한마디로 싹쓸이하는 사람이거든요.산소통을 지고 밑에 내

려가서 걸어 다니면서 다 잡아버렸거든요(연구참여자 8).”

③ 바다에 대한 의무

바다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바다를 이용하여 수확하는 해녀들의 몫이었다.이

에는 어장의 바닥 청소뿐만 아니라 해류에 바닷가로 밀려온 쓰레기의 수거 및

떠올라오거나 밀려온 시체를 치우는 것도 해녀의 몫이었다.

④ 잠수기선 어업에 대한 자원보호

잠수기선어업은 일본이 잠수기선을 몰고 와서 제주바다의 밑바닥까지 전복이나

해삼,해초 등을 긁어갔는데 이로 이하여 해녀들의 수산물 채취량은 현저하게 줄

어들었을 뿐만 아니라,당시에는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할 수 있다.

(2)경제체계

① 유통체계

1900년대에는 김녕리에서 생산한 멸치젓갈과 미역,해초류 등은 연간 수백돈

(頓)에 달하였고,이 물량을 평양과 인천,목포 등지로 수출하였으며,상선들은

평양과 인천,개성 등에서 포목,명주,비단 등의 물품을 구입하여 와서 김녕시장

에서 매매하였다.김녕시장이 차자 커지면서 마을 인구가 증가되고 큰 부락으로

형성되어 갔다.이에 따라 외계선단들의 왕래가 빈번하였다(박수양,1986: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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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한 미역은 어업조합에 갖다가 바친다.전부 말려서 묶고 아무 날

(어느 날)미역 저울인다(공판한다)하면 어업조합에 등에 지고 가서

저울이고 나중에 돈 받아 오고 했지(연구참여자 6).”

“조합도 있었지만 그 당시에는 야매장수202)가 있어서 묶어놓고 놔두었

다가 야매장수에게도 팔았다.장사꾼들은 언제고 아무 때나 있는 것이

다.야매장수는 항상 있었다.야매장수는 중간상인이다.모르게 와서 갖

고 가서 팔아먹고 그랬다.입찰한 사람은 공탁금을 걸어야하고 야매로

하는 사람에게는 공탁금을 안 걸어도 되니까 모르게 팔아먹기도 했지.

조금 더 주는데 파는 거지.어업조합 모르게.밤에 바다에 가서 잡기도

했다(연구참여자 6).”

“고부고부203)했다.구룡포에 간 적이 있었는데 잡아서 가면 태왁차(태

왁을 포함하여)물 잘잘나는(물이 나오는)것을 어업조합에서 서기들이

1936년 제주도어업조합규약에 보면 위탁판매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즉 조합원의

어획물 또는 그 제품으로서 판매하려는 것은 이를 본 조합에 위탁판매 하도록

하고200),위탁판매 하여야 할 어획물 또는 그 제품의 인수를 받았을 때는 즉시

이를 판매하도록 하고 있다201).

당시에는 어업조합에 대한 위탁판매가 원칙이었으나 중간상인들에게 파는 것도

공공연하게 이루어졌다.

② 출가와 생활

매년 1월 2월이 되면 약 5,6백명의 해녀들이 출륙하고 8,9월이 되면 해녀업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왔다.대부분 제주 해녀는 김녕리 항을 위주로 하여 김녕리

에 집합하여 단체로 4,50명씩 선두(船頭)가 인솔하여 출륙하게 된다.육지와 일

본에서 작업을 마치고 돌아올 때는 금의환향하는 기분으로 모두들 자기에게 필

요한 물품,부모님께 드리는 의복류 등과 결혼 시에 쓸 필수품을 구매하고 돌아

오게 된다(박수양,1986:134).직접 출가하여 경험한 사례를 들어볼 수 있었다.

200) 제주도어업조합 규약 제52조.

201) 제주도어업조합 규약 제53조.

202) 야매란 비합법적인 방법으로 일을 할 때 쓰이는 말로서 주로 물건을 사고파는 경우에 쓰이는 말이다. 

여기서 ‘야매장수’라 함은 비합법적인 중간유통상인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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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서 저울인다.자기네가 인부를 고용하여 천초 등을 널었다.육지에

가면 고부고부한다.반씩 떼는데 반은 인솔자 3먹고 여기서 인솔해서간

사람 2먹고.그렇다 보면 미역을 팔아서 10만원을 벌면 5만원은 거기에

준다는 거라.미역도 잡으면 고부고부다.소라도 천초도 고부고부다.그

전에는 천초를 채취해서 팔고 미역을 채취해서 팔고 해녀들 육지갈 때

는 그렇게 했지.30년 전에는 제주나 육지나 전부 미역이나 천초였다.

돈을 벌면 (제주도에)들어오고 못 번 사람은 거기 살아버리고.제주도

사람들이 아니간 마을이 세상에 없다(연구참여자 6).”

(3)어장분쟁과 어장분할과정

2000년에 동․서김녕리 마을 통합 과정에서는 기존 2개의 마을이 소유했었던

마을재산의 처리에 관한 문제가 쟁점이 되었으나,그 가운데 마을목장의 임야는

통합마을의 공유재산으로 합칠 수 있었다.그러나 바다의 어장은 통합되지 않았

다.마을의 모든 공식적 기관-리사무소,어촌계,노인회,청년회 등-의 사무실들

을 하나로 통합하게 되었으나,단 하나 어촌계의 잠수회는 기존의 체제를 유지하

고 있다.동김녕리 잠수회에서 어장의 통합을 반대하였기 때문이다.동쪽 바다는

서쪽보다 훨씬 넓고 자원이 풍부하다.동쪽의 잠수들(100명)은 서쪽(60명)보다 거

의 두 배 정도의 소라를 채취한다.많은 잠수들의 작업이 가능한 것은 너른 어장

과 더불어 자원이 풍부한 질적으로 좋은 어장이기 때문이다.동쪽 바다가 더 좋

은 어장이라는 것을 잠수들은 두 바다간의 해저지형이 차이가 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동쪽 잠수들이 바다의 통합을 반대하는 이유는,비옥한 서쪽의 토지는

사유지(私有地)로써 공유(共有)가 불가능한 반면,동쪽의 좋은 바다는 공유해야

하기 때문이다.따라서 마을통합과정에서 공유자산이 된 것은 생산활동이 벌어지

고 있지 않은 목장은 가능하였으나,여전히 생산적 가치를 가진 어장의 경우는

어려운 일인 것이었다(안미정,2007:61-62).그러면 이러한 상황이 어떻게 해서

일어나게 되었을까 하는 반문이 생긴다.왜 어장이 나누어졌을까 하는 의문이다.

연구참여자를 통하여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었다.동서간의 어장분쟁 중 서김녕리

에 항구가 들어선 것도 경제적인 부분에서 이유가 되었다고 본다.

203) 반씩 떼었다는 뜻이다. 100원어치 수확하면 50원은 생산자 몫, 나머지 반은 인솔자 3, 인솔해서 간사람 

2 이렇게 분배했다고 한다. 일본어 ごぶごぶ(五分五分)인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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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력 2월15일 미역을 해체한다 하고 조합에서 회의를 한다.몇월 몇일

날 물질한다고 연락을 드린다.동쪽에 갑자기 사람이 죽으나 잔치가 있

으나 하면 하지 못하였고,서쪽에 사람이 사고가 나서 큰일 있다고 하

다보면 못한다.그리하여 시간은 흘러 5월까지 가는 거라.가끔씩 밤에

가서 잡아 온다.그래서 싸움이 난다.서쪽에서는 아무 날 몇 시에 가

자하고 날짜를 잡아서 가보면 동쪽사람들은 밤에 벌써 미역을 캐어서

배에 달아매고 한다.배로 물질하는 사람은 배로 물질을 하고,가이(곁)

로 하는 사람은 가이로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싸움이 생기는 거라.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그러면 바다를 가르자(나누자)고 했는데,동쪽

사람은 동쪽에서 잡고 서쪽 사람은 서쪽에서 잡자 하였지.바다를 갈라

서 구별을 해야지 너무 한군데로 하다보니까 사람들에게 너무 피해가

많으니까.그때 그러면 가르자하고 하다보니까 서로 많이 차지하려고

하는 거라.지적도를 놓고 가르자고 하다 보니까 당시 김녕리에는 축산

이 있었다.서쪽에는 축산할 곳이 많고 넓지만,소먹일 곳이 적은 거라.

그러니까 소 기르는 사람들이 안 된다는 거라.그러면 산이랑 동쪽서쪽

하지 말고 그냥 놔두고 바다만 가르자고 했다.그래서 서로 싸우고 하

다보니,어업조합에서 회의를 몇 번이고 하게 되는 거라.회의를 하면

사람들이 서로 비방하고 싸움을 하게 되었다.바다만 가르자 하다 보니

까 서쪽에는 항구가 들어서게 되었다.몇 만평이 되었는데 그 곳이 항

만청 소유가 된 것이다.김녕리 사람들이 항구를 만들면 배가 많이 들

어오고 발전이 된다고 하여 항구를 만들었다.지금은 항구도 안 되고

어장도 안 되고,결국은 쓰레기통밖에 안되었다.서쪽 해녀들이 가장

많은 물건을 캐었던 곳이 바로 축항한 곳인데 축항을 해서 어장이 작

아지게 되니까 바다도 작아지고 수확량도 많이 줄었다.204)이 상당히

많이 나던 곳이었지.그때 해녀들이 돈을 많이 벌었는데 지금은 이

하나도 없다.어장이 황폐화되었어(연구참여자 6).”

4)인류 문화적 측면

(1)어장관(漁場觀)

해녀들이 바다에 대한 어장관은 삶이 터전이요 생활의 연장이었고 생계를 꾸려

204) 모자반을 말하는 제주고유어다. 모자반 같은 갈조류는 항산화, 항혈액응고, 발암억제 등의 기능을 가진 

물질을 함유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모자반은 생산지역이 우리나라로 한정되어 있어 고가로 거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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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로 먹고 살았지 돈 날 곳이 없었어.보리나 좁쌀을 농작하여 먹는

것 뿐.보리를 많이 해서 농협에 바치면(판매하면)1년에 비료값도 얼

마 공제하고 그러면 (소득이)별로 안 되었다.그래서 오직 바다로 인해

서 살아왔다.틈만 나면 바다에 간다.바다에서 돈이 난 것이지.미역도

하고 헛물에(소라잡이)하고 그 당시에는 전복도 많았으니까.바다에 가

면 돈이 나오니까.밭은 일년 내내 농사해서 (수확)시기가 되어야 나오

는 것이고,바다에 가면 그날 대행인에게 가서 필요할 때는 돈을 얼마

간 융통을 한다.바다에 들어가서 물건해주고 갚으면서 살았지(연구참

여자 6).”

“배에 물질 갈 때는 노를 저으면서 노래를 불렀지.미역을 캐러 테

우205)사공 한사람 하고 해녀 두 사람 타서 잡는 대로 걸망에 놓고 하

였지.테우 위에 놓을 수는 없으니까 노끈을 꼬아 줄을 만들어 끌고 왔

지.밤새도록 마당과 길에 널어서 또 뒷날 미역채취하고 그랬지.돌담

위에도 널고.고생을 많이 했지(연구참여자 6).”

“불턱에 앉아서 집에서 살림사는 이야기,이런 이야기,저런 이야기 하

나갈 자원을 얻을 수 있는 장소였다.

(2)내적 의식

① 해녀노래,의례,제(祭)

해녀사회를 유지하며 해녀들의 신앙공동체를 대표하는 것은 잠수굿이며,물질을

하기 위하여 바다로 나갈 때는 노래를 불렀다.

② 불턱문화

불턱은 불쏘시개를 만들기 위하여 만들어진 장소로서 옷을 갈아입거나 쉴 수

있는 곳이다.여기에서 집안일이나 상담할 일,해녀의 물질하는 방법 등 다양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장소이다.

205) 여러 개의 통나무를 엮어서 만든 뗏목배라는 의미로 ‘떼배’, ‘터위’, ‘테위’, ‘테’ 등으로도 불리는 테우는 

육지와 가까운 바다에서 이용하던 연안용 어선이었다. 제주도 연안은 지반이 험한 암반으로 형성되어 있

어 바다를 오가는 일이 쉽지 않았다. 그러나 테우는 부력이 뛰어난 구상나무로 만들어서 암반 지대에서도 

이용이 자유로워, 구상나무가 흔했던 80~90년 전까지만 해도 해안가 마을에서는 집집마다 테우를 마련하

여 주로 미역, 듬북 등 해초를 걷어 옮기는 데 이용하거나, 자리돔 등 무리 생활을 하는 어종을 자리그물

로 잡는 데 이용하였다(디지털제주시문화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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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해녀들이 모이면 정신이 하나도 없다.앉다 보면 상군자리,하군

자리 그렇게 앉아진다.상군은 상군들끼리 물질도 하는데 그렇게 되는

거지.의자가 둥그렇게 놓여 있는데 앉다보면 전(前)회장만 앉는 자리,

졸병들만 앉는 자리,앉다 보면 그렇게 되더라(연구참여자6).”

“이전에는 광목으로 만든 옷을 입었다.문화재에 나오는 물적삼을 광목

으로 만들었다.추우면 바다에서 나와서 불을 쬐고 하면서 하루 종일

어떤 때는 일곱 번씩 들어간다.지금은 고무 옷을 입으니까 춥지 아니

하여 겨울 여름 할 것 없이 여름 4개월만 작업을 안 할 뿐이지.천초할

때도 매일 잡으니까 물건은 점점 없어져 가지.오리발은 고무 옷과 같

은 시기에 나왔지.젊은 사람 몇몇은 고무 옷 나오니까 물질을 했는데

우리는 고무 옷 오리발 안 해도 깊은 데를 들어갔었다.그러나 신어보

니까 오리발이 빨리 들어가지더라(연구참여자 6).”

“몇년전만 해도 월정리나 행원리는 천초시기에는 조퇴 받으면서 일을

하곤 했지.학생들 조퇴하여 천초 캐러갔지.여기는 천초밭이 없어서

그렇긴 하지만 월정은 천초가 많이 나거든.해수욕장 있는 곳을 섬세기

(3)도구의 변화

도구의 변화는 어로생활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물소중이206)를 입고 물질을

할 때는 바닷물 속에 오래 있지 못하기 때문에 2-30분 있다가 나와서 불을 쬐다

가 다시 들어가곤 했지만,고무 옷이나 오리발의 등장은 자원의 문제뿐만 아니라

어로방식과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쳤다.

(4)해녀의 감소

해녀의 감소는 자원의 감소에서 오는 영향이 있는데 자원의 부족뿐만 아니라

어장의 황폐화에도 그 원인이 있다.

206) 제주에서 잠수(潛嫂)들이 바다 속에서 해산물을 채취할 때 입는 노동복. 명칭은 ‘수옷’·‘녀옷’·‘물

옷’·‘물소중이’·‘해녀옷’ 등 여러 가지가 있다. ‘물소중이’란 ‘물[水]+소[小]+중이[袴衣]’의 복합어이다. ‘물’

은 장소, ‘소’와 ‘중의’는 만듬새와 모양을 뜻한다. 즉, ‘물 속에서 입는 작은 홑옷’이 된다. 모양은 어깨에 

걸개(끈)가 있고, 가랑이 밑은 넓으면서 막혀있으며, 한쪽 옆은 트였는데 체중의 변화에 따라 조절하여 여

밀 수 있게 여러 개의 끈이나 ‘마귀(매듭단추)’를 달고, 가슴과 몸통은 가리고 팔과 다리는 노출되는 짧

은 단벌 홑옷이다. 해녀복은 젖은 옷을 수시로 갈아입으며 작업을 해야 했기 때문에 착용하기 편하게 제

작되었다. 또한 물옷은 대각선으로 구성되어 조각천을 활용할 수 있기에 경제적이다(디지털제주시문화대

전.

207) ‘멜’이란 멸치의 제주 방언으로 보통의 조림용 멸치보다는 큰 종류를 가리킨다. 주로 봄·가을에 많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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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하는데 그 곳에 맬207)이나 각제기208)가 많이 들어왔다.공동으로

고기도 거리고209)배로 실어가고 하였다.작은 고기는 상당히 많이 잡

혔다(연구참여자 6).”

“(육지에 젊은 해녀들이 많이 나가서 제주도 해녀들이 줄었다는 이야기

에 대하여)여기서는 일하고 살았는데 옛날은 결혼해도 (육지로)간 사

람이 많았고,시부모 시집살이가 힘들어서 간 사람도 있고,육지 가서

물질하다가 안돌아오기도 하고,그렇기도 했지.해녀도 늙어서 없어지

고,자연적으로 줄기도 하고,바다 물건(수산물)도 없어져 가고,해녀들

은 지금 별로 없다.지금은 반 이상 줄고 있다.워낙 건강한 해녀는 80

세가 넘어서도 하는데 나이를 먹으니까 심장도 뛰고,고무 옷은 깊은데

들어가면 압력을 받는다.귀도 멀어져 가고.고막이 터질 때도 있고,해

녀들이 귀 안막은 사람들이 없다.감기 걸려도 물에는 가야했다(연구참

여자 6).”

“노령화가 되고 있다.자연적인 감소라고 본다.노동력에 비하여 충분

한 수익이 안생기기 때문이다.해녀어업은 특수어업이다.육상에서 농

사를 지어서 돈을 버는 방법이 있고,해녀들처럼 숨을 참아가면서 바다

속에서 돈버는 방법이 있듯이.이런 방법이 모질고 힘들고 생명을 담보

로 하여 바다 속에 들어가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기피하는 직업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현재 상황이 어려워가니까 힘든 직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배운 직업이기 때문에 그것밖에 할 수 없는 것이다.그리

하여 해녀들이 나이가 드셨어도 지금도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연

구참여자 8).”

면담하면서 해녀의 감소에 대하여 걱정을 많이 하고 있었다.해녀는 이제까지

바다자원을 채취하였지만 동시에 바다의 지킴이 역할을 하였기 때문이다.

물론 해녀의 감소는 물질에서 오는 피로감과 직업으로서의 확고한 사회적 인식

이 안 되어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자연감소에서 오는 영향이 매우 크다.

고, 국 이외에도 조림이나 튀김을 하기도 한다(디지털제주시문화대전).

208) 각재기란 전갱이과의 바닷물고기로서, 전갱이의 제주 사투리적인 표현이다. 온대성어로 길이는 40㎝정

도, 등은 암청색, 배는 은백색을 띠고 있다(디지털제주시문화대전).

209) 고기가 많아서 낚시로 잡지 않고 그물로 잡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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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녕리 바다를 같이 사용을 했는데 헛물에만 나누어졌다.헛물에는 물

질하는 때만,톳하고 우뭇가사리는 합쳐졌고 다 돌아가면서 하고,헛물

에 즉 소라,전복,오븐자기 등을 잡을 때만 동서로 나누어졌다.어업조

합당시부터.미역 채취할 때는 다 같이 채취하고,이쪽 가고 저쪽 가고

하였는데,소라,전복,오븐자기 잡을 때는 동서로 구분되었다.어업조

합 때부터 나누어져 있었다.바다도 경계가 있다.리(里)경계가 있었다.

어업조합 할 때는 리장이 관리하다가 어촌계가 생기면서 어촌계장이

관리를 했다.어업조합 할 때부터 미역만큼은 같이 채취하였으며,양리

(兩里)에서 청년 주도하에 감시하며 바다를 지켰다.

이전에 어촌계가 설립되지 않았던 때는 김녕리 사는 사람은 바다에

대한 권리가 있었다.그러다가 어촌계가 생겼을 때도 이전의 관습이 이

어져 오다가,근래에 와서 어촌계원 아니면 못하게 되었다.즉 이전에

는 김녕리에 사는 사람이면 전부 바다를 사용할 수 있었다.지금은 어

촌계원만 한다.사용하려면 어촌계에 가입되어야 하는 것이다.옛날은

조합이나 어촌계에 가입을 아니 해도 김녕리 사람이면 바다에 들어갈

수 있었다.1960년대 어촌계가 생길 때에도 어촌계원만이라야 된다는

인식이 그때부터 있었다.하지만 어촌계 이전에는 누구나 가서 어장을

이용할 수 있었는데,어촌계가 생겨가지고 그것을 막으려고 하니까 인

정상 너무 잔혹하다고 생각했다.그 사람들을 떼어버리는 것은 도의상

안 되는 것이라고 하여 어촌계원만 하게 되어 있지만 사실상 마을 리

민이면 누구나 어장을 사용하도록 하였다.

5)마을어장의 배타적 사용 과정210)

과거에는 어장을 동․서김녕리가 공동으로 이용하여 왔으나 마을이 분리되고,

동․서김녕리가 별도의 어촌계를 설립하였으며,경제적 요인으로 인하여 어장이

분할되었다고 볼 수 있다.연구참여자를 통하여 어떻게 하여 어장이 나누어지게

된 것인지,그리고 어장은 어떻게 관리했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였다.그리고 마

을어장 이용이 어떻게 하여 어촌계에 의한 배타적 이용이 이루어졌는지 과정을

질문하여 나갔다.참여자 7의 내용을 요약하여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210) 참여자 7과의 면담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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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사람들 모두가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해녀들도 불평하지 않았다.

이전부터 습관화 되어 있었고,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마을 사람이면 누구나가 해야 된다는 인식이 되어 있었다.

이후 어촌계장이 바뀌는 과정을 여러 번 거치면서 어촌계원만 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왔고 배타적으로 어촌계원만 어장을 이용할 수 있

는 것은 불과 15년 정도 밖에 안 된다.15년 전에는 헛물에 할 때만 동

쪽 사람은 동쪽 바다에서 작업하고,서쪽 사람은 서쪽에서 작업을 하였

고,미역은 동․서김녕리 사람이 같이 하였으며 동김녕리 또는 서김녕

리 마을사람들에게는 어촌계원에 구분 없이 같은 마을어장에서 공동으

로 어장을 사용할 수 있었다.

어촌계원만 하게 된 이유는 과정이 있었다.어촌계원이 출자를 한다.

수협조합원이 된 다음에 어촌계원이 된다.수협조합원은 많고 어촌계원

은 적다.왜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가 하면 마을에 있는 본토배기(김녕

리)사람 중에는 어촌계에는 가입을 하지 않고 조합에만 가입한 사람

이 있다.그 전에는 어촌계원이다 하면 조합원이라는 관계가 성립되었

었다.조합원은 어촌계원이다 그렇게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렇지 않았다.조합하고 어촌계하고 정관도 다르고 행사하는 것도 다르

니까 이것은 따로 해야지 출자도 안한 사람에게 (배당이)돌아가느냐 조

합원들의 항의가 있었다.과거에는 어른들 공경하는 차원에서 계속 늦

추었지만 점점 어촌계의 힘이 강하다 보니까 약 15년 전부터 어촌계원

이 아니면 행사를 못한다고 규정을 하여 동․서김녕리 양어촌계가 만

들어서 어촌계원만 행사하게 했다.즉 이전에 정관상에도 어촌계원만

할 수 있었지만 노인들을 우대하는 차원에서 공동으로 사용하게 하여

왔는데 지금은 정관대로 어촌계원만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어촌계원에 의한 배타적 사용은 경제적인 부분으로서 어촌계원만 어장을 사용

하게 함으로써 어촌계원들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안으로서 배타적 사용이 관

례화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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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계 이전에 진흥회가 있었다.부락 자체적으로 하다가 협동조합이

탄생하면서 어촌계로 탄생된 것이다.어촌계가 생기기 이전에는 바릇잡

기라고 해서 마음대로 어장에 가서 소라 등을 잡아다가 먹고 성게도

많이 잡고 그랬다.이후 어촌계가 발족하면서 수협법이 개정되고 단체

가 형성되면서 어장을 마음대로 잡지 못하게 하여 이제까지 이어오고

있는데,실제 그 당시에는 자원도 많았다.바다에 가면 북바리(별우럭)

등도 많이 잡혔지.어촌계가 탄생하면서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면

서 입어규정도 만들었다.해녀들도 입어하면서 초창기에는 소라보다는

미역이 우선이었어.자연산 미역.채취하여 말려서 팔고 그 당시에는

그랬지.그 후 소라가 일본 수출길이 열려서 채취가 많아졌거든.어촌

계가 처음 만들어진 때는 마을어장이 풍부했고 지금은 자원이 고갈되

어 있다.소라의 먹이가 있어야 하는데 감태가 자연적으로 없어지는 바

람에 소라도 없어지고 있다.지금은 감태가 바다에 형성되면서 소라의

먹이가 형성되고 있다.전복도 많이 났었거든.지금은 해녀들이 가더라

도 1킬로 잡기가 힘들어.진흥회 하다가 어촌계로 전환시키면서 그 당

시에는 제1종 공동어장이었고 지금은 마을어장으로 바뀌어졌다.옛날을

5.동귀리지역 어촌계 사례

동귀리 어촌계는 10년전 까지만 해도 연간 4만kg이상 생산되던 소라가 근간에

는 500kg도 채 안된다.톳 생산량은 30kg짜리 350포,천초는 30kg짜리 470포가

생산되었다.그 당시는 어촌계에서 공동으로 톳과 소라를 채취하여 6,000여만원

의 수익을 얻었다.마을어장 관리를 위하여 5년 전부터 전복 종패를 ‘진줄여’에

방류했다.육상전복 양식장 운영을 했으나 먹이,전기료 등 비용이 많이 들어 수

지타산이 맞지 않은 상태이다(제주해녀박물관,2009a:202).

1)어촌계 이전부터 어촌계 설립 및 그 이후의 과정

동귀리 어촌계는 어촌계 이전에 자체적 조직인 진흥회를 갖고 있었으나 이는

자생조직으로서 우도에서의 사례나 김녕리의 사례처럼 처음에는 누구나가 어장

을 이용할 수 있었으나,어촌계의 설립과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 배타적인 마을어

장으로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 155 -

생각하면 해녀들 물옷(소중이)입고 입어를 하였다.그 당시에는 불턱을

만들어 불을 쬐면서 작업을 했지.그 당시 잠수복이 없어도 물건이 많

으니까 수확을 많이 했어.그 때는 그렇게 좋다고 했는데 물건이 났으

니까.가격이 얼마 안가더라도(연구참여자 9).”

“물건이 있다 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경계선을 기준으로 하여 어장 형

태를,바다의 경계선이 그어졌거든.부락과 부락 경계선.일제시대에 시

체가 많이 올라왔었어.그 당시에는 윗동네에서 와서 시체를 치우면 자

기들 어장이라고 한 적이 있어.또 부락과 부락 사이에 경계선에 시체

가 올라와서 치우면 이곳은 우리 것이라고 하여 경계선이 된 것도 있

다.경계선을 놓고 부락 간에 분란이 생긴 곳이 많다.이건 우리 어장

이다 이렇게 하는 곳도 있고,그 당시 이야기를 들어보면 실제적으로

경계선이 부락과 부락 간에 시체를 치운 것에 따라 달라진 것도 있고,

경계선 구역에는 어장이 좋으니까 조금이라도 자기 어장으로 해보겠다

는 경쟁도 많이 있었다(연구참여자 9).”

“이것이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경계가 이루어 진 것이다.

소득을 떠나서.소득을 가지고 했으면 경계선을 놓고 분쟁이 생기는 것

이다.옛날의 관례,그것이 있기 때문에 부락과 부락간의 경계선도 싸

움도 관행이 있었기 때문에 많이 참작이 된 것이다(연구참여자 9).”

“관행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싸움이 덜했다.법으로 가더라도 관행이

2)공동관리와 수확량

동귀리 어촌계는 어장경계 분쟁은 겪지 않았지만 경계를 통한 어장의 획정은

사례지의 어장과 동일하였다.

3)관행의 법체화

동귀리 어촌계는 오랜 관행으로 인한 역사적인 흐름을 통하여 경계는 물론 어

장의 사용도 관행화 되었고 따라서 배타적인 어장사용을 하고 있다.

관행의 존재는 마을 어장의 사용에 있어서 오히려 분쟁을 줄여주고 있다는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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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면 참작하지 않느냐.관할 경계선(연구참여자 9).”

“경계가 이루어져야 면허권을 줄 수 있거든.제일 먼저 경계선이 이루

어져야 면허권도 줄 수 있는 것이지.경계가 확정되지 않으면 면허권을

줄 수 없지.그래서 경계가 확정된 후에 서로 합의가 이루어진 후에라

야 면허권을 주었지.관습이 먼저지 관습이.우리 어촌계의 관행이 있

다.입어에 대해서도 관행이 있었어.이전부터 관행적으로 입어했던 사

람을 막지 못한다는 법이 있어.마을어장도 우리가 경계선을 그릴 때도

관행,일제시대에도 시체 처리한 장소는 우리 어장,이런 관행이 있어

서 거절을 하지 못하였지.몇 군데 그런 데가 있어.윗부락에서 내려온

사람이 시체를 치우면 우리 것이다 하는 관례가 있었다.즉 관습이 먼

저였어.윗 부락에서 우리 것이다 하는 장소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용하지 않게 되므로 없어지게 된 것이다(연구참여자 9).”

“우리 아버지가 어업조합 당시에 어부였는데 바다에서 고기를 잡아와

도 여기서 부락책임자가 버티고 서서 어업조합으로 위탁판매 하도록

하였다.그러면 꼭 필요한 고기는 숨겨서 가져오곤 했다.어업조합에서

어부들이 고기를 잡아오는 것도 통제를 했지.조합으로 위탁판매 하도

록 하였지.그 부락에 어업조합의 책임자가 있었어.그 책임자가 어장

에서 잡아온 고기 등을 어업조합으로 위탁판매 하도록 유도했지(연구

참여자 9).”

“과거에는 어촌계원이 아니더라도 관행으로 입어를 할 수 있었지만 어

4)면허권과 관습과의 관계성

면허제도는 일제시대인 1912년에 시행된 어업령에 의하여 생겨났지만 제도와

관행에서 관행이 우선하고 있음은 우도의 사례나 김녕리의 사례와 마찬가지였다.

5)어촌계 이전의 제주도어업조합

우도나 김녕리의 사례처럼 제주도어업조합에 대하여 같은 인식을 갖고 있었다.

6)어촌계에 의한 마을어장의 배타적 사용

우도나 김녕리의 사례처럼 어장에 대한 배타적인 사용은 마찬가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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촌계 정관에 규정해서 가입을 시킨다.여자는 채취업을 할 수 있는 해

녀이고,어선을 하는 남자도 어촌계원이거든.마을어장하고 배타고 나

가서 하는 어장은 구분이 된다.어촌계원이 아니면 톳이나 천초를 마음

대로 할 수 없다.어촌계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해녀는 물질을 하여

야 하고,어선은 바다에 나가서 고기를 잡아야 하는 그런 자격이 있다

(연구참여자 9).”

“마을에 대한 지원은 여기도 마찬가지고.부락 운영자금이 없을 때는

어촌계에서 지원을 많이 하였지.천초나 톳을 채취한 것에 대해서 일정

부분을 마을에 운영자금으로 지원했지(연구참여자 9).”

7)마을에 대한 지원

마을에 대한 지원 역시 우도의 사례나 김녕리의 사례와 동일하였다.

우도와 김녕리 어촌계 사례와 동귀리의 어촌계사례를 비교하여본 결과,마을어

장의 준사유화는 거의 동일한 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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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준사유화 과정 분석과 함의

제1절 마을어장 준사유화 과정 분석

1.마을어장 준사유화 과정에 나타난 핵심범주

핵심범주는 모든 범주들 내에 나타나는 변화를 설명하고 통합할 수 있는 중심

적인 현상을 의미한다.본 연구에서는 공유자원의 준사유화 과정을 연구하면서

문헌에 나타난 범주들과 면담하면서 도출해낸 범주들 중에서 준사유화 과정을

설명하는 핵심범주로서 ‘관행에 의한 준사유화 과정’으로 상정하였다.

‘관행에 의한 준사유화 과정’은 우도지역 어촌계의 사례와 김녕리지역 어촌계의

사례,사례지를 검증해보기 위한 동귀리 어촌계의 사례를 통하여 핵심적인 단어

가 ‘관행’으로 표현되고 있기 때문이다.

습관은 개인이 습득한 개개의 반복적인 행위를 의미하는 것에 비하여,관행은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 행위를 의미한다.관행을 구성하는 요인을 찾아내고

분석하는 것은 본 논문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첫째,행정적 측면에서 우도지역 어촌계의 사례는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관습이

법적 체계화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즉 입경(入耕)한 후 마을단위로 관습적

으로 어장을 관리하여 왔으며 일제시대의 제주도어업조합,어촌계를 거치면서 마

을자체적인 관습어장이 법제화 되어 정착되어 가는 과정으로 나타나고 있다.김

녕리지역 어촌계 역시 이전에 누구나가 사용하던 마을어장이 해녀어업조합이나

제주도어업조합,어촌계 설립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배타적 사용을 하고 있다.

둘째,경제적 측면에서 우도의 사례는 경제단위로서의 해녀와 부락민 그리고 어

장 분쟁과정 등 일련의 과정이 축적되어 가고 있으며,이는 관습적 경제활동으로

인한 마을의 자체적인 어장관리로 진행되었으며,김녕리의 경우는 풍부한 어장자

원과 어장자원의 상호이용관계 및 어장의 확보를 위한 생활과 경제적인 부의 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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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을 확보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준사유화가 진행되었다고 할 수 있다.

셋째,인류 문화적 측면에서의 준사유화 과정은 김녕리 사례나 우도의 사례 모

두 어장에 대한 가치관,생활 습관,외부로부터의 보호,내적 응집력에 의한 준사

유화가 진행되었다고 할 수 있다.

행정적 측면과 경제적 측면,인류 문화적 측면은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

니라 서로 같이 움직이는 요인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요인들을 종합적으로 묶을

수 있는 매개체가 필요한데 이 매개체가 곧 관행이라는 것이다.

관행은 행정적 요인,경제적 요인,인류 문화적 요인의 상호 관계이지만 이를

구성하는 하부요인은 매우 다양하다.본 연구는 다양한 요인들에 대한 종합적인

접근을 통하여 준사유화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다.그러므

로 각 요인들을 자원관리 요소,사용자 요소,자원 요소,거버넌스 체제 요소 등

으로 분류하여 기본 틀을 구성하고 이를 토대로 준사유화 과정을 분석하였다.

2.준사유화 과정 전개의 기본 틀

공유자원의 준사유화 과정은 사회․정치적환경이나 경제적 환경 등 여러 측면

에서 고려될 수 있다.또한 이익의 주체와 운영 및 관리의 주체에 따라서도 다를

수 있고 보유하고 있는 자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공유자원의 준사유화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유자원의 속성상 제한하는 것

은 쉽지 않다.따라서 제도의 생성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제도의 생성으로 기존

에 이용하던 사람들은 준사유화에 대한 강한 불만을 표출할 것이고,따라서 갈등

을 유발하게 된다.갈등은 사회,경제,정치체제 속에서 자원의 이용자와 자원 및

자원관리,거버넌스 체계에 의하여 사회적 학습과정을 통한 상호작용 속에서 관

행으로 자리매김 되고 사회적 합의 과정을 통하여 하나의 제도로서 정착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이를 도식화하면 <그림 4-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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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학습

<그림 4-1>제도의 생성과 준사유화 과정

<그림 4-1>을 통하여 각각의 요인은 상호간에 영향을 미치므로 여기서는 관행

을 구성하는 인자를 복잡계체계로 보고 복잡계 체계를 구성하는 자원관리와 자

원단위,자원의 이용자,거버넌스를 관행을 구성하는 주요 인자로 설정하였다.

핵심범주인 ‘관행에 의한 준사유화’에 대하여 각 체계 간 요인들을 보면 다음과

같다211).

211) 자원관리, 자원단위, 자원이용자, 거버넌스 체계의 구성인자들은 문헌적 분석을 통한 행정적 요인과 경

제적 요인 및 인류 문화적 요인에 의하여 추출한 요인들로서 면담을 통한 요인들을 추출하여 나간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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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범주 체계 하부요인

관

행

에

의

한

준

사

유

화

과

정

자원관리 요소

(1)어업권제도

① 면허제도

② 입어제도

③ 제재수단

(2)어촌계와 마을

① 어촌계 이전의 마을

② 마을에 대한 자금지원

(3)유통체계

자원단위 요소

(1)어장

① 마을어장 이용

② 어장분쟁

(2)어장관(漁場觀)

(3)어장접근

① 어로기술

② 의무

이용자 요소

(1)해녀

(2)외부환경과 대응

① 일본의 연안어장 침범

② 객주

③ 중간상인

④ 장비의 변화

⑤ 해녀수 감소

3)이용자 문화

① 가족관

② 불턱문화

③ 관행적 어로

거버넌스체제 요소

(1)제주도해녀어업조합

(2)제주도어업조합

(3)마을과의 관계

① 잠수회와 자생단체

② 마을과 어촌계와의 관계

(4)중층적 기관(수협)과의 관계

<표4-1>준사유화 과정의 하부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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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준사유화 과정 분석

1)공유자원과 하부요인

(1)공유자원과 이용자 요인

구한말 까지 마을어장은 누구나가 사용하는 공유자원이었다.제주도는 사면이

바다로서 바다는 생활의 터전이자 생활의 수단이었다.마을어장은 조선시대부터

국가에 바칠 진상품을 캐어내는 장소로서,해안마을의 생계를 이어주는 어장이었

다.따라서 어장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마을마다 고유한 자체적인 조직을 갖고 있

었으며(예 동귀리 진흥회)우도나 김녕리 모두 어촌계 이전에 자생적 조직을 갖

고 있었다.우도는 마을 자체 부락단위의 부녀회가 조직되어 있었으며,김녕리는

‘계’와 ‘접’이라는 조직이 있었다.

우도의 경우에는 관습상으로 자연부락 단위로 어장을 관리하여왔고 해조류나

해산물을 자연부락 단위로 관리했다.우도는 섬 전체가 바다로 싸여있고 자연부

락으로 형성되어 있으며,밭농사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바다가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방편이었다.

김녕리의 경우에는 천초의 양이 많고 품질이 뛰어나다고 정평이 나 있고,천초

시기는 5-6월에 치우쳐 있어서 헛물에와 겹치고 또 김녕리의 유명한 마늘이나

양파작업과 중복되어 있어서 천초작업을 하기 위하여 다른 지역의 해녀들이 김

녕리 바다에서 작업할 수 있기도 하였지만 관리와 이용의 주체는 어촌계원 이었

다.

이용자인 어민들에게 그들만의 고유한 문화가 있었다.바로 불턱문화였다.불턱

은 제주의 고유어로서 해녀가 존재하는 해안마을이면 어디나 존재했다.불턱은

우도나 김녕리 모두 해녀들의 쉼터요,이야기터요,서로 의사소통을 하는 주요

장소로서 인식되고 있었다.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제주도는 해녀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이용자로서

의 해녀뿐만 아니라,관리자로서의 해녀 역할을 하여야 하기 때문이다.우도의

해녀는 이전부터 살아온 사람이면 누구나가 해녀가 될 수 있었고,여성이면 누구

나가 가입하는 부녀회와 해녀회를 동일시하고 있었으며,단체로서가 아닌 부락민

으로서 인식되고 있었다.즉 부녀들은 모두 해녀였기 때문에 마을 자생조직인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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녀회로 인식되는 것이다.김녕리에서의 해녀는 우도와 마찬가지로 어렸을 때부터

바다에 나가서 물질하는 것은 같지만 김녕리는 설촌이 오래된 지역이면서도 밭

농사뿐만 아니라 목장 등 생업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다.

마을어장 이용자인 어민들에게 일본 등 타지에서의 어장에 대한 침범은 위협이

아닐 수 없다.따라서 그들은 일본의 연안어장 침범212)에 대해서 두 어촌계 모두

적극적으로 대응하였다.

어장 자원이 고갈됨에 따라 제주도의 해녀들은 자원을 찾아 육지부로 나가게

되었는데 해녀들의 출가는 제주도 전역에서 이루어졌으나 특히 구좌읍 지역은

그 수가 많았다.그렇지만 해녀들은 또 다른 고통을 겪게 되었는데 물상객주들의

횡포에 시달리기도 하였다.객주들에 의한 농간은 출가해녀들이 돌아오지 못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자원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의무사항도 있었다.해녀들의 의무는 바다에서 일어

나는 모든 일을 처리하여야할 의무가 있었다.여기에는 바당풀베기,바다청소,쓰

레기 수거,어장관리,떠내려 온 시체 치우기,마을에 대한 협조,바다가꾸기,금

채기 시기에 어장진입 금지 등 지켜야 할 의무가 많았다.

즉 공유자원과 그 이용자인 어민들은 관습적으로 어장을 이용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어장에 대한 권리와 동시에 의무사항을 준수하면서 어장을 관리하여 왔

다.즉 관행의 연속이었다고 볼 수 있다.

(2)공유자원과 자원관리 요인

마을어장에 대한 입어제도는 마을의 공동어장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자

격을 가져야 함을 말한다.입어를 통하여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일반적으로 입

어권이라고 할 수 있는데,우도의 경우는 과거에는 마을에 사는 사람이면 누구나

마을의 어장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고,김녕리의 경우도 이전에는 누구

나가 사용할 수 있었다.어촌계가 설립되면서 우도나 김녕리 모두 어촌계원에 한

하여 마을어장을 이용할 수 있다.

마을어장에 대한 이용의 대가로서 마을에 대하여 마을의 운영자금을 어촌계에

212) 제주해녀의 역사는 오래전부터라고 짐작되지만 본격적으로 해녀 물질이 활성화된 것은 1880년대 말 일

본의 잠수기업자들이 제주도에 진출하게 되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다. 아이러니 하게도 일본인 어업자들의 

남획에 의한 제주도 어장의 황폐화가 제주해녀들의 채쥐활동을 자극하였다고 볼 수 있다(제주지역문화진

흥원.(2010).「김녕리」, 제주특별자치도 (사)제주역사문화진흥원, 187-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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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지원하기도 하였다.우도의 경우에는 톳을 생산할 때 공동으로 하여 호당 한

사람씩 나와서 작업을 하게 하였는데 생산자에게 60% 마을에 40%를 냈던 적이

있다.김녕리의 경우에는 톨 돈이라고 해서 마을에 운영비(예를 들어,가로등세

등)를 내기도 하고 출자도 했다.

어장이용에 대한 제재가 있었다.일반적으로 제재는 규칙이나 관습의 위반에 대

하여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경우로서 법률적 의미에서는 법이나 규칙을 어겼을

때 국가가 처벌이나 금지 따위를 행하는 것을 말하는데,우도지역의 경우에는 딸

이 시집을 가게 되면 작업을 할 수 없고 다른 동네에서 시집온 사림이 6개월 내

에는 물질을 하지 못하게 하고,김녕리지역의 경우에도 바다에서의 작업은 아무

나 할 수 없고 어촌계와 행사계약을 맺은 사람만 들어가게 하는 등 일정한 제재

수단을 갖고 있다.

어획물을 유통하기 위해서는 유통체계가 있어야 하는데 어촌계 설립 이전에는

주로 제주도어업조합을 통하여 수산물이 유통되었다.제주도어업조합 규약에 의

하여 조합에 위탁판매를 하게 되어 있었으나 중간도매상의 착취 등으로 비공식

적 유통경로에 의한 유통을 하기도 하였다.우도의 경우에 참여자들은 조합에 위

탁판매뿐만 아니라 비공식적 유통수단인 야매로 팔기도 하였고,시(市)213)에 가

서 팔기도 하고 성산포에 가서 팔기도 하였으며,김녕의 경우에도 미역을 어업조

합에 말리고 묶어서 위탁판매를 하였지만 우도와 마찬가지로 야매장수가 있어서

묶어놓고 놔두었다가 야매장수에게 팔기도 하였다.중간상인들 역시 김녕리지역

이나 우도지역에 존재하였다.긍정적인 요소로서 어업조합에 의무적으로 위탁판

매하게 된 수산물에 대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는 역할을 하였지만 반대로 중간

에서 막대한 이득을 취하기도 하였는데,우도지역과 김녕리지역에서의 해녀항일

운동을 촉발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수산물을 채집하는데 있어서 장비의 변화는 어장이용의 변화를 촉진하였다.소

중이를 입고 물질을 할 때는 20-30분 정도 할 수 있었지만,고무 옷의 등장으로

인하여 4-5시간 수산물을 채취할 수 있기 때문에 자원이 급격히 감소하게 되었

다.두 지역 모두 고무 옷과 오리발의 등장으로 자원이 부족하게 되었고 해녀수

의 감소로 이어지는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213) 당시에 시(市)라함은 제주시를 일컫는다. 당시 서귀포는 읍의 체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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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장이용체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관행적 어로였다.관행적 어로는 어느 지역

이나 존재했다.

 어장이용체계에서 경계선은 매우 중요하다. 이는 분쟁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이

용체계 상호간의 불신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우도는 너른지바당 어장분쟁이 있었

는데 이는 누구나가 채취할 수 있었던 단계에서 우도 사람만 채취할 수 있었던

단계,그리고 지역인 오봉리 주민들만 사용할 수 있는 단계로 진행이 되었다.김

녕리의 경우에는 마을 내의 어장을 두고 동․서김녕리 두 어촌계사이의 해녀들

이 소라나 전복 등 바다에서 채취할 수 있는 자원에 대한 분쟁이다.관행적인 어

로생활과 자원의 확보를 위한 경제적 목적과의 차이점에서 오는 경계에 대한 상

호 분쟁은 공유자원의 이용체계가 불안함을 보여주고 있다.

(3)공유자원과 거버넌스 체계 요인

마을어장의 준사유화 과정에 있어서 거버넌스 체계는 자생단체와의 관계,공유

자원 이용자(해녀)와 마을과의 관계,어촌계 설립 이전의 제주도해녀어업조합과

제주도어업조합,어촌계 설립 후 마을과의 관계,지도감독 기관으로서의 수협과

의 관계성에서 나타난다.

공유자원인 마을어장을 이용하는 잠수회와 자생단체에 대해서는 우도의 사례에

서는 부녀회와 잠수회를 거의 같이 보고 있으며, 김녕리의 잠수회는 우도처럼 부

녀회와 해녀회를 동일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마을 자체적으로 생겨난 자생 및 자

치조직이라고 할 수 있다. 

공유자원인 마을어장과 제주도해녀어업조합의 관계는 중층적 기관으로서의 역

할을 못하고 있었다.제주도해녀어업조합은 1920년에 설립이 되었고 1924년에는

조합원수가 5,392명이 되었으나 1925년을 넘어서면서 제주도해녀어업조합의 조합

장을 제주도사(濟州島司)가 겸직함으로 인하여 조합의 기본이념보다는 해녀들을

착취하는 기관으로 전락하고 말았다.이는 사례지역 두 곳 모두 제주도해녀어업

조합에 대하여 착취의 기관이며 제주해녀항일운동의 계기가 된 기관이라고 하고

있다.

공유자원인 마을어장과 제주도어업조합과의 관계 역시 제주도해녀어업조합과

별 차이가 없다.제주도해녀어업조합과 도내의 어업조합을 통폐합한 제주도어업

조합은 1936년에 설립이 되었는데 제주도해녀어업조합과 마찬가지로 도사(島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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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행의
정착

이용자
요인

거버넌스
체계 요인

자원단위
요인

자원관리
요인

가 조합장을 겸직하였다.제주도어업조합에 대해서 연구참여자들과 면담한 결과

제주도해녀어업조합과 마찬가지로 두 사례지역 모두 착취와 수탈 기관이라고 하

였다.

마을과 어촌계와의 관계에 대하여 우도는 자연부락에 의한 마을어장의 관리로

관행적인 어장이용이 이루어져 왔고,대다수가 어촌계원이므로 마을과의 관계는

공동체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김녕리는 과거부터 어촌과 농촌 및 상업이 혼재하

여 왔던 지역이었지만 마을에 대한 지원을 하는 등 우호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

다.

공유자원의 이용주체인 어촌계와 지도감독 기관으로서 제주시 수협은 김녕리

어촌계 뿐만 아니라 우도의 어촌계에 대하여 같은 관할권이므로 사례지의 어촌

계들 간의 차이는 없다고 하겠다.

(4)공유자원과 하부요인과의 관계

공유자원인 마을어장이 이용자 요인과 자원관리 요인 그리고 중층적 기관으로

서의 거버넌스 체계 요인은 상호작용한다.이를 핵심범주인 관행의 정착과 연결

하면 <그림 4-2>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그림 4-2>하부요인과 관행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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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행마을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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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관리

1 3

2

<그림 4-2>에서 보면 이용자요인은 자원관리 요인,자원단위 요인,거버넌스

체계 요인에 각각 영향을 미치며,거버넌스 체계 요인은 자원단위 요인과 이용자

요인 및 자원관리 요인에 각각 영향을 미친다.즉 자원단위 요인과 거버넌스 체

계요인 및 자원관리 요인,이용자 요인은 서로 영향을 미치며,상호 작용을 통하

여 관행화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마을어장의 준사유화 과정은 복합적 요인에 의하여 결정된다.각각의 요

인은 역사적 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졌다.복합체계로서의 관행은 인지,저항,체

득,사회적 학습의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정착화 되었다.

2)준사유화 과정 분석

(1)제도생성 이전의 과정

마을어장은 오랜 시간 동안 이용되어 왔지만 어장이용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기

록은 찾을 수 없었으나 한말이전의 어장이용형태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어장

으로 인식되고 있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마을의 어민들은 마을어장에

대하여 공동조업을 통한 공동관리하는 형태였다.그렇다고 하여 마을어장 관리에

대한 조직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며 ‘계’나 ‘접’의 형태의 자생조직이 있었다.하

지만 이들 자생조직이 마을어장을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마을어장을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인 면허제도가 만들어지기 전까지

마을어장의 이용체계는 마을어장과 마을어장 이용자,공동작업 형태의 ‘계’나 ‘접’

에 의한 자원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림 4-3>면허제도 이전의 어장관리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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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관행적 마을어장 이용

2.자생조직에 의한 자원관리체계

3.마을어장 이용자들의 관행적 마을어장 이용

(2)제도의 생성(면허제도)

마을어장의 어업에 대하여 면허제도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1912년 4월1일 시

행한 조선총독부령 제6호에 나타나고 있다.조선총독부령 6호 제3조에 의해서인

데 ‘①수면을 전용하여 어업을 하는 권리를 얻고자 하는 자는 조선총독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②전항의 면허는 어촌의 경영 또는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허가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면허제도를 도입하였다.그리고 ’제5조

①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어업권자는 종래의 관행에 따라 그 어장

에서 어업을 하는 자의 입어를 거부하지 못한다‘고 하여 기존에 관행적으로 어로

행위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은 계속하여 어장에서 어업행위를 하도록 하고 있는

데 이는 갑작스런 제도의 시행으로 인하여 기존에 어로행위를 하던 사람들의 저

항을 염두에 둔 조치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사항은 어장을 사용하려면 조합원이 되든지,또는 관행적으로 어

업에 종사하고 있던지 둘 중의 하나여야 한다는 것이다.그리고 제6조에서 ‘①어

업권의 존속기간은 면허를 받은 날로부터 10년 이내로 하고 조선총독이 정한다.

다만,어업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갱신할 수 있다’고 하여 10년 동안의 어업권을

행사한 다음 계속적으로 갱신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하였다.제17조에서 ‘①어업조

합은 어업권을 취득하거나 어업권의 대부를 받아 조합원이 어업에 관한 공동 시

설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③조합원은 어업조합이 취득하거나 대부 받은 어

업권의 범위 내에서 각자 어업을 할 권리를 가진다.다만,조합규약으로 별도의

규정을 만들 수 있다‘고 정하여 어업조합이 설립하게 되는 근거법령이 제정되었

다.이 근거에 의하여 1916년 5월 11일 구좌면 월정리에서 구좌면 일원을 업무구

역으로 한 구좌면어업조합이 설립되었고,1919년 3월 21일에는 추자도어업조합

설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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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제도의 인지단계

주:1.관행적 마을어장 이용

2.공동체적 자원관리

3.관행적 마을어장 이용

4.지역어업조합에 의한 면허의 시작

(3)준사유화 과정 1

사유화과정 1단계는 어업령에 의하여 지역어업조합과 제주도해녀어업조합이 설

립되는 시기인 1916년 4월부터 제주도해녀어업조합의 조합장을 제주도사(濟州島

司)가 겸직하기까지의 기간으로 설정할 수 있다.

초기의 자원이용자는 조합원뿐만 아니라 마을에서 관행적으로 어로생활을 하는

어민들에게도 마을어장을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었다.제주도해

녀어업조합은 설립초기에는 해녀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하였다. 제주도

해녀어업조합은 1920년에 설립이 되었고 1924년에는 조합원수가 5,392명이 되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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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4-5>준사유화 과정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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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배타적 지배관계.

2.면허제도에 의한 관행에 영향.

3.조합과 조합원,입어료를 내는 관행적 어업인과 조합과의 관계로 변화.

4.위탁판매 체계로 인한 기존 관리체계에 영향

마을어장과 제주도해녀어업조합이나 지역어업조합과의 관계는 면허제도에 의

하여 어장을 배타적으로 지배하는 관계였으며,공동체적인 마을어장 이용 관행에

변화를 가져왔다.자원관리체계는 공동관리 체계에서 지역어업조합이나 해녀어업

조합에 의한 위탁판매 등으로 기존의 유통체계에 변화를 가져왔으며,자원의 이

용자인 어민들은 지역어업조합이나 제주도해녀어업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조합과 조합원의 관계가 형성되어 나갔다.그리고 관행적 어업인은 입어료를 내

고 어장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4)준사유화 과정 2

준사유화 과정 2단계는 1925년 제주도사가 제주도해녀어업조합의 조합장을 겸

임한 후부터 1936년 제주도어업조합이 설립되기까지 기간으로 설정할 수 있다.

이 시기는 가장 많은 갈등이 있었던 시기이다.이용자인 조합원이나 관행적 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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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는 제주도해녀어업조합의 통제를 받고 또한 수탈을 당하였다.마을어장에서 생

산하는 자원에 대하여 이용자와 자원관리체계인 유통체계를 보면 중간상인에 의

한 횡포,그리고 거버넌스 체계인 제주도해녀어업조합의 횡포에 맞서 갈등을 유

발하였고 이는 자원체계의 변화를 모색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분쟁기록을 통하여 해녀에 의한 어장의 이용이 공동생산과 공동판매였다는 것

을 알 수 있다.즉 해녀에 의한 생산물이 어업조합을 통하여 유통되며 유통단계

는 중간상인을 통하여 이루어졌다.해녀들이 조합을 습격한 사실로 보아 해녀의

권익을 대변하는 제주해녀조합은 해녀의 실질적인 이익을 대변하지 못하였다.

즉 공유자원 자체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였고 이는 어장관리체계의 문제이기도

하였다.아울러 면허발급기관과 연계되어 있으므로 각 요소별 갈등관리체계가 뚜

렷이 나타난다.이를 도식화하면 <그림 4-6>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그림 4-6>준사유화 과정 2

주:1.조합원 등이 기존 마을어장 이용체계의 제한

2.조합원 및 관행적 어로자에 의한 어장의 이용

3.조합에 위탁판매로 인한 유통체계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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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면허에 의한 배타적 지배

5.위탁판매와 어장관리 체계의 변화로 인한 관행의 변화

6.전통적 자원관리체계와 갈등관계 지속

7.유통체계와 어장이용관계의 변화로 인한 갈등 지속

1929년 1월26일에는 조선총독부령 제1호에 의하여 조선어업령이 제정되었고 다

음해 1930년 5월1일 시행하였다.조선어업령에 의하면 어업조합의 설립은 면 또

는 면내의 구역을 지구로 1지역1조합의 설립에 한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조

합을 설립하고자 할 때는 발기인은 구역 내에 거주하는 어업자 3분의 2의 동의

를 얻어 규약과 초년도의 경비의 수지예산 및 부과징수 방법을 구비하여 조합설

립을 청원하게 되어있다.그리고 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은 때에 성립하고 법인격

을 취득하게 된다.이렇게 하여 조합이 성립되었을 때는 그 지구 내에 거주하는

어업자는 그 조합에 가입하여야 한다.즉 강제가입을 규정한 것이다.예외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구역내의 어업자의 일부로서 절차를 밟아 조합을 설립

할 수 있게 되어 있었으나 이 경우에도 강제가입 규정은 적용되었다.마을어장의

이용은 조합원이나 관행에 의하여 입어하는 자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여 이용자

는 기존의 어업령과 다름이 없었다.조선어업령에 의하여 제주도어업조합이 1936

년에 설립이 되었다.

(5)준사유화 과정 3

총독부고시 제713호(1936년)에 의하여 제주도어업조합이 설치되었고 추자도어업

조합을 제외한 어업조합은 제주도어업조합으로 흡수 합병되었다.제주도어업조합

의 규약에 따르면 조합원으로 하여금 어업을 경영케 하기 위해 어업권을 취득

또는 대부를 받아 조합원의 어업 또는 이에 관한 경제 및 구제에 필요한 공동시

설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지구는 전라남도(全羅南道)제주도(濟州

島)일원(제주도 추자면 제외)의 구역으로 하고,지구 내에서 포개,채조업을 하

는 자와 그 외 일반 어업자로 조직되었으며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출장소를

두도록 하고 있다.

최고의결기관격인 총대회(總代會)는 15인의 통상위원으로 구성되며 지역별로 안

배하여 투표로 선출되었다.제주도어업조합규약 제43조는 전용어업권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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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하고 있는데 “전용어업권에 대하여 採藻(채조)및 捕貝(포패)전용어업은 종

래의 관행에 따라 매년 조합이 정하는 기한 내에서 그 지선리 조합원 각자 공동

으로 채취하고 지선리 이외의 조합원으로서 종래의 어업관행이 있는 자는 그 관

행에 따라 채취한다.이 경우 어장의 구역,도는 입어의 관행에 있어 분쟁이 있

을 때에는 본 조합이 이를 조정한다.단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조선총

독의 재정을 구하여 이를 공고한다.”고 하고 있다.즉 어업권을 사실상 제주도어

업조합이 향유할 수 있게 되었다.

제주도어업조합과 조합원(관행적 어로자 포함),이용체계의 상호간의 관계에 대

하여 김녕리의 사례나 우도의 사례 등에서 연구참여자들은 제주도어업조합은 수

탈기관이라고 하고 있으며,유통체계 등 자원관리체계에 대하여 혹평을 하고 있

다.어장에 대한 분쟁도 지속되었다.즉 당시는 자원과 이용자,이용체계,거버넌

스 체계 모두 불안한 시기였다고 할 수 있다.

도식화하면 <그림 4-7>과 같다.

<그림 4-7>준사유화 과정 3

주:1.조합원 등이 기존 마을어장 이용체계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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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합원과 관행적 어로자에 의한 마을어장의 이용

3.유통체계에 있어 조합을 통한 위탁판매 이용의 확대

4.어업권의 면허를 통한 배타적 지배의 계속

5.조합에 의한 자원관리,어장관리,조합원에 대한 면허로 관행의 변화지속

6.전통적 유통체계에서 위탁판매로의 변화

7.어업조합과 이용자와의 갈등관계 지속

도식상으로는 변함이 없으나 중요한 것은 제주도어업조합이 1936년부터 1962년

까지 비록 해방 후에 변화과정이 있었으나 기본 틀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고

제도화의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기 때문이다.

제주도어업조합은 1945년 해방후에도 군정법령 제21호(1945년11월2일)에 의거

광복이전의 제법규가 그대로 적용되어 일제하의 어장관리체계가 그대로 유지되

어 왔다.어업권을 갖고 있던 제주도어업조합은 1948년 2월15일 제주도지사 유해

진(柳海辰)의 행정지령에 의하여 서귀어업조합을 분리함과 동시에 제주어업조합

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업무구역도 제주읍,한림면,애월면,조천면,구좌면 일원

으로 변경하였다.1948년 8월31일 제주도지사 임관호(任琯鎬)의 인가(제주도 제4

호)로 한림면을 업무구역으로 한 한림어업조합이 설립됨에 따라 제주어업조합은

제주읍,애월면,조천면,구좌면 일원으로 업무구역을 변경하게 되었다.

(6)준사유화 과정 4

1962년 4월 1일 법률 제1013호에 의하여 시행된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어

촌계를 조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619호로

시행 공포된 수협법 시행령 제4조에 근거하여 계원의 경제적 이익을 위한 공동

사업의 실시를 목적으로 조직되었는데 제2조 구역은 ‘부락단위로 한다. 단, 공동

어장의 분할이 불가능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인접한 수개 부락 또는

이·동을 구역으로 할 수 있다.’고 하고 설립인가는 제4조에서 ‘① 계를 설립하고

자 할 때에는 구역 내에 거주하는 어민 20인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설립준비위

원회를 구성하고 어촌계규약(이하 규약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 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설

립의 절차 및 인가신청에 관하여는 농림부장관이 정한다.’고 정하였고 어촌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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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정시>

제1조 (목적)수산업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6조제3항의 규정

에 의한 어촌계(이하 계라 한다)는 계원의 생활안정과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동사업을 함을 목적으로 한다.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시행 1967년1월9일 대통령령 제2873호>

제1조 (어촌계의 지도)지구별어업협동조합(이하 "지구별조합"이라 한

다)은 수산업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

하여 그 조합원이 조직한 어촌계(이하 "계"라 한다)의 업무를 지도한다.

의 자격은 제6조 “계원은 당해 계의 구역 내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연간 백20일

이상 수산업을 경영하거나 또는 이에 종사하는 자라야 한다.”고 정하였다.제주

시 지역은 1962년 수협법 시행령이 공포,시행됨에 따라 조합의 개편발족과 함께

어촌계 조직이 착수되어 22개 어촌계를 조직하고 1962년 12월21일 제주도지사의

설립인가를 받았다.그 후 1963년에는 12개 어촌계가 조직됨으로써 제주시조합관

내 자연부락 단위로 34개 어촌계가 조직이 완료되어 실질적인 지선어장의 공동

어업권 행사에 지배적 주체가 될 수 있는 체제가 갖추어지게 되었다.1964년 시

행령 개정으로 어촌계는 수협의 지도하에 놓이게 되었다.

1970년대에 들어와서는 연안어민에 대한 소득향상책으로서 새어촌 건설사업을

적극 추진하게 되었는데 연안어업의 생산기반 확충과 어촌계를 육성할 목적으로

1973년 계원 50인 이상,자기자본 1천만원 이상의 어촌계로 대단위하기 위해 취

약어촌계를 정비하게 되었다.1971년초까지 공유자원인 어장은 밀매하거나 거버

넌스 측면에의 문제점 그리고 이용자들의 지위는 어장의 암매 등으로 불안하였

다.

1973년 7월24일 삼양1동 및 삼양3동 어촌계를 합병하여 삼양동어촌계로 통합하

였으며,1975년 5월17일 미수동 및 하문동 어촌계를 합병하여 귀일어촌계로 개편

하였으며,수협법 시행령 제22조에 해당되는 어촌계원 20인 미만인 중엄 및 금성

어촌계는 해산되어 30개 어촌계로 정비되었다.1975년을 중심으로 하여 마을어장

의 준사유화 과정은 관행으로 이어저온 마을어장의 사용에 대하여 법적 제도화

의 구체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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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5년 12월31일 수산업법이 개정되면서 법인이 아닌 어촌계가 향유하는 어업

권은 이를 그 어촌계의 총유로 한다는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어촌계로 하여금

어장향유능력을 강화하여 자율적 기능의 활성화를 도모하게 되었으며,또한 향유

하고 있던 지선어장에 대한 제1종 공동어업권을 1977년과 1978년에 걸쳐 완전히

어촌계로 이양하여 연안어장 관리의 주체로 부상하게 되었다.

<그림 4-8>준사유화 과정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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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마을어장의 자원관리 체계는 어촌계의 규약에 의하여 점차 변화

2.어촌계원에 의한 어장관리 체계

3.조합원과 자원관리체계는 점차 수협 위탁판매체계로 변화

4.어촌계에 의한 배타적 사용권

5.어촌계에 의한 마을어장의 배타적 사용에 대한 관행화

6.어촌계와 수협에 의한 유통 및 관리체계로의 변화

7.어촌계와 어촌계원과의 입어계약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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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마을어장을 어촌계의 총유로 규정하여 준공동소유 인정

(7)준사유화 과정 5

1981년 수산업법 개정으로 연안어장은 어민의 공동소유로 되었는데 과거 제1종

공동어장에 개인이나 법인이 어업권을 얻을 경우 면허기간이 끝나면 연고권을

인정해 면허를 갱신해주던 조항을 삭제하여 어민들의 협동조직체인 어촌계가 어

업면허를 받게 되었다.지선공동어장을 인근 어촌계의 총유로 규정한 수산업법의

주요 개정내용은 어업면허 규정인 제14조 4항 ‘어업권이 소멸된 그 어장에 새로

운 면허를 하는 경우,종전의 어업권자에게 우선적으로 면허한다’는 것을 삭제하

였고,어업면허 우선순위를 밝힌 제27조 4항을 ‘어업권이 소멸된 어장이 제1종

공동어장 내에 위치한 경우,지역주민의 공동의 이익을 위해 그 구역 내 수산업

협동조합 또는 어촌계를 제1순위로 한다’고 개정하였다.따라서 어촌계에 의한

마을어장의 준사유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그림 4-9>준사유화 과정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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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어촌계 규약에 의한 마을어장 관리 체계

2.마을어장 이용 및 관리책임

3.어촌계와 수협으로 유통체계 변화

4.어촌계에 의한 마을어장의 배타적 이용권

5.면허에 의한 어촌계의 배타적 이용권의 관행화

6.어촌계의 생산과 수협의 위탁판매 확립

7.정관에 의한 어촌계와 어촌계원의 입어계약

8.마을어장을 어촌계의 총유로 규정하여 준공동소유 인정

9.수산업법 개정으로 어촌계 또는 수산업협동조합이 1순위로 면허 취득

제2절 연구의 함의와 원리

1.행정적 측면의 함의와 원리 :제도․관습 부합의 원리

우도지역과 김녕리 지역을 사례로 연구한 결과 행정적 측면에서 제도·관습 부

합의 원리를 찾을 수 있었다.우도지역은 설촌 역사가 깊지 않다.면허제도 초기

부터 자연부락단위로 마을어장을 관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면허제도 영향보다는

관행에 따른 마을어장이용이 중심을 이루었다.이는 마을과 어촌계는 이미 하나

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고,몽리구역이라는 관습적 경계구역을 갖고 있었다.

거버넌스 체계인 면허제도,지역어업조합,제주도해녀어업조합,제주도어업조합,

어촌계로 이어온 관리체계는 지역의 공동체와 부합하기도 하였지만 때로는 상호

대립적인 관계로 이어오기도 하였다.특히 우도는 여성들이 모두 해녀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많았다.그리하여 경계와 관리체계는 마을부락단위로 마을어장을 관

리하였던 관습체계로 인하여 면허라는 제도는 관습과 동화될 수 있었다.

자원 이용자 측면에서 보더라도 부락민에 의한 마을어장관리가 이미 이루어지

고 있었으며,마을의 관습적 규약에 의한 공동체적인 자원 이용이 관례화 되어

있었으며,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연스럽게 마을단위로 어장을 배타적으로 이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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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된 것이다.자원관리 측면에서 보면 자급자족을 위한 자원관리에서 어업조합

에 의한 위탁판매,위탁판매에 대한 불신과 항거,어촌계에 의한 위탁판매의 과

정을 거치면서 위탁판매에 의한 유통체계가 형성되어 갔다.

우도지역에 비하여 김녕리 지역은 역사가 매우 깊다.특히 농공상업 수산업 등

모든 분야에서 발달한 지역이었다.박수양(1986)에 의하면 생산업체로서 양조공

장(1920년대),통조림공장(1922년),단추공장(1925년),해초공장(1930년),김녕금융

조합(1930년대)이 있었으며,수산업에 대해서는 연중 해안지대에서 어족들이 경

계 내에 들어와서 멸치,전갱이,고등어 어족들이 대량으로 어획되어 연중 소득

이 수백돈씩 되었으며,김녕리의 주민생활은 중류이상이라고 하고 있다.특히 일

본 대판을 통로로 하는 군대환(君代丸)의 기착지였으며,상거래가 성행하였고,

1960년대에는 김녕리 지경의 토지 시세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고가로 거래된 적

이 있다.

따라서 김녕리 지역은 복잡한 체계를 갖고 있는 지역이었다.이는 경제적 수단

이 다양하다는 것과 동시에 행정적 복합성을 갖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이다.즉

다양화된 사회에서 특정자원에 대한 준사유화는 다양한 집단 간의 상호 연관성

이 그만큼 크다.

공유자원(마을어장)이 다른 경제주체(예를 들어 농민,축산업자,노동자 등)의

경제적 활동에 가까이 있었고,마을이 동김녕리와 서김녕리로 나누어지고,어촌

계도 마을별로 설립됨으로 인하여 상호 감시가 심하였다.거버넌스 측면에서 제

주도어업조합과 조합원간에 마찰이 심하였으며,어업조합을 수탈하는 기관으로

인식하고 있다.어촌계에 의한 어장의 관리가 실시되었고,초기에는 누구나가 이

용하는 자원관리체계였다.하지만 정관에 의한 배타적인 이용 권리를 마을 주민

들에게 주장하게 되었으며,이를 체계화 하여 나갔다.

면허제도와 같은 제도의 시행은 공유자원의 준사유화 과정에 어떤 경우에나 매

우 중요한 제도적 요인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본 연구를 하였으나,지역과 정치

적 체제,관습 등 여러 행정적 요인에 따라 다르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

우도의 경우는 마을 단위가 이미 자연부락 형태로서 공동으로 관리하고 있었고,

설촌의 역사가 매우 짧을 뿐만 아니라 자체적인 공유자원의 자율적 관리시스템

을 가지고 있는 경우로서 면허제도의 생성이 김녕리지역 보다 큰 영향을 미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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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았다.그러나 김녕리의 경우는 다양한 산업이 혼재하고,중류 이상의 삶을 영

위하고 있었던 지역으로서 경제활동주체가 다양화 되어 있었다.공유자원을 관리

하고 이용하던 주체의 입장에서 면허제도의 생성은 그만큼 그 자원을 이용하고

있었던 이용자들에게는 많은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것이었다.이는 그만큼 공유

자원의 이용주체로서 면허제도를 받아들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게 되는 것

이다.그리하여 생존의 차원에서 면허제도를 통한 준사유화가 가속되는 요인이

되는 것이다.

우도의 경우는 관습화된 규칙이 있었고 그 규칙에 부합되는 제도가 생성이 되

었던 것이다.그러나 김녕리의 경우는 관습은 존재하고 있었지만 산업이 발달한

지역으로서 이용주체가 특정화되어 있음으로 인하여 갈등을 수반하게 되었다.그

리하여 이를 지켜내기 위한 노력과 행동을 통하여 어촌계에 의한 배타적 사용을

더욱 공고히 하게 되었던 것이다.

행정적 측면에서의 함의를 통하여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규칙이나 제도의 시행은 지역의 관습과 부합하여야 한다.

둘째.다양화된 사회에서의 특정자원에 대한 준사유화 조치는 관련집단의 준사

유화 경향을 더욱 촉진한다.

2.경제적 측면의 함의와 원리 :공유자원 보존의 원리

우도지역과 김녕리 지역을 사례로 하여 공유자원의 준사유화 과정 연구를 통하

여 공유자원 보존의 원리를 찾을 수 있었다.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공유자원의

준사유화 과정에서 자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다.일반적으로 공유자

원은 소유권이 특정한 개인에게 있지 않고 사회 구성원 전체에게 있는 자원이므

로,특정한 공유자원에 대한 준사유화는 자원을 이용하려는 이용자와 자원을 배

타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갈등이 유발된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공유자원을 준사유화하는 것은 여러 각도에서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예를 들어 제주특별자치도의 지하상가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공유자원

이다.그러나 이를 준사유화 함으로써 문제가 발생된 사례214)가 있으며,공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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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구분
‘70 ‘80 ‘95 2000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잠수수(명) 14,1437,804 5,886 5,789 5,545 5,406 5,279 5,244 5,095 4,995

연령

구성

비율

30세

미만
31.3 9.8 0.6

0.1

(3명)
- - - - - -

30～

49세
54.9 60.7 33.4

22.1

(1,282명)

12.9

(718명)

9.6

(518명)

6.7

(356명)

5.0

(263명)

4.2

(213명)

2.5

(125명)

원을 임의로 처분하는 사례215)도 나타나고 있다.

우도지역과 김녕리의 사례를 통하여 연구참여자들은 마을어장에서 채포할 수

있는 수산자원은 점점 고갈되어 가고 있다는데 모두 동의하고 있다.경제적 측면

에서 준사유화 과정은 유통체계가 아닌 자원의 문제였다.면허제도를 통하여 마

을어장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게 되면서 자원의 독점화가 일어나는 것이다.우도의

경우는 관습적인 자원독점 구역인 몽리구역이 존재하였지만,김녕리 지역은 어장

자원에 대하여 상호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한 어장분쟁이 발생하기도 하였

다.또한 마을주민들에 대하여 어장사용을 배재하기 위하여 오랜 논의가 있었고,

결국 마을어장에 대한 배타적인 사용을 하기에 이르렀다.

경제적 측면에서 자원에 대한 독점적 사용은 배분의 문제를 야기하였다.수산물

채취에 대한 자원배분을 어촌계 정관에 의하여 권리가 부여된 어촌계에 한하여

배분하도록 함으로서,기존의 마을사람들이 묵시적으로 어장을 이용하던 관행을

변화시켜 나갔던 것이다.

마을어장의 자원은 소비함에 있어서 경합성이 있다.유한한 자원의 소비는 그만

큼 수확할 수 있는 자원이 줄어들게 된다.그리하여 최적량을 얻기 위하여 금채

기를 설정하거나 종패를 바다에 뿌리는 등의 작업을 통하여 자원을 투입한다.뿐

만 아니라 어촌계원이 아니면 입어할 수 없는 장치를 통하여 규제하기도 한다.

사례지역에서 어로장비의 발달은 자원을 감소시켰다.자원의 감소는 구성원들의

감소를 야기했다.이는 <표 4-2>와 <표 4-3>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표 4-2>연도별 잠수어업인 현황(2010년말 기준)

214) 「제주의소리」.(2011). 삼백에 빌려3천에 재임대,팔면 4억…지하상가 불법 ‘난무,11.29.

215) 「제주의소리」.(2011). 마을재산 멋대로, 전마을이장 구속,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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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세

이상
13.8 29.8 66

77.8

(4,504명)

87.1

(4,827명)

90.4

(4,888명)

93.3

(4,923명)

95.0

(4,981명)

95.8

(4,882명)

97.5

(4,870명)

연도별
계 연체동물 해조류 기 타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1975 37,414 1,785 1,960 1,024 35,247 714 207 47

1980 22,233 8,286 2,254 4,488 19,336 3,233 643 565

1985 29,730 19,463 6,176 13,488 21,790 4,928 1,764 1,047

1990 17,240 25,893 3,620 15,150 11,041 5,205 2,579 5,538

1995 19,754 50,330 4,690 30,000 12,909 9,708 2,155 10,622

2000 10,916 25,840 3,871 20,054 6,418 3,835 627 1,951

2005 5,637 21,107 3,178 14,271 1,245 3,641 1,214 3,195

2010 4,363 16,704 1,504 5,893 757 2,721 2,102 8,090

자료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2011)

<표 4-3>연도별 수산물 어획량(2010년말 기준)

(단위：M/T,백만원)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2011).

마을어장에 대한 준사유화 과정을 통하여 어촌계원들이 마을어장에 대한 배타

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설정됨으로써 훨씬 더 마을어장에 대한 지

배권을 가지게 되었고,조직화 되었으며,구심력 있는 집단으로 변하게 되었다.

경제적인 측면에 있어서 공유자원의 준사유화는 사적인 권리의 설정이라는 측

면도 있지만,또 하나의 의미는 준사유화 된 자원에 대한 보존의 의미도 있다.

사례지의 연구참여자들은 면허를 통하여 자원을 보호할 수 있다고 한다.그러나

결과는 자원이 고갈되고 있다.즉 자원이 생계의 수단이 되면 상황을 달라질 수

있다.생계형 자원은 경합성이 매우 강하여 쉽게 고갈되고 남획되기 때문이다.

경제적 측면에서 자원자체에 대한 문제는 다음과 같이 함의를 정리할 수 있다.

첫째.자원에 대한 준사유화 정책만으로 자원을 보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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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지 연구를 통하여 자원 외적인 문제로서 경제적 환경의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자원자체 만큼 마을어장의 경제적 환경도 무시할 수

없이 중요하다.연구 사례지역 모두 바다를 가꾸기 위하여 면허에 의하여 마을어

장을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바당풀베기’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가꾸어 왔다.우

도지역의 연구참여자 4는 여름철에 관광객이 100만 이상이 오는데,통제가 없으

면 황폐된다고 하였으며,김녕리 지역의 연구참여자 8은 바다는 자연적으로 얻어

지는 것이 아니라,청소도 하고,불가사리도 제거하고,어장에 폐유를 무단 방류

하는 것도 막아야 하며,쓰레기 버리는 것도 감시한다고 하고 있다.어로기술의

발달로 자원은 고갈되고 있지만,마을어장이라는 환경의 경제적 가치는 그 만큼

어촌계에 의하여 지켜지고 있다.

마을어장을 배타적으로 이용하면서 권리인 이용권과 책임인 관리보존권이 상존

하고 있다.

경제적 측면에서 두 번째 함의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둘째.공유자원은 환경적 가치를 고려하여야 한다.

3.인류 문화적 측면의 함의 :공유자원 존중의 원리

우도지역과 김녕리 지역을 사례로 연구한 결과 인류 문화적 측면에서 공유자원

존중의 원리를 찾을 수 있었다.인류 문화적 측면에서 구성원 공동체간의 오랜

관습으로 이어 내려온 관행은 마을의 관습법으로 이미 자리를 잡고 있다고 할

것이다.마을어장과 관련하여 오랜 시간동안 공동이용을 해왔으며,사면이 바다

인 제주특별자치도는 바다는 누구의 것이라고 하기 보다는 모두의 것으로 인식

이 되어 있다.바다에서 물질을 하던지 해수욕을 하던지 이미 바다는 공유자원으

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해변마을의 바다에 대한 사랑은 각별하다.다른 지역에 비하여 그 지역 사람들

에게는 생활의 터전이고 생계를 꾸려갈 수 있는 자원이 있기 때문이다.따라서

해녀들은 바다를 지키기 위하여 면허제도가 시행된 근 100년을 노력하고 있다.

사례지역 뿐만 아니라 제주특별자치도 어촌에 있어서 해녀들은 바다 청소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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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어장자원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제주의 오랜 역사를 통하여 면면

히 내려오고 있는 것이다.

제주의 해녀에 대한 역사를 이야기하는 것은 그만큼 바다어장에 대한 관습이

농축되어 있음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오랫동안 내려온 관습이 불과 몇십년 사

이에 변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어장에 대한 해안가 서민들의 인식은 생활의 수

단이었으므로 관리체계를 변화시키는 것은 어렵다.인류 문화적 산물은 정치체계

로 쉽게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다.따라서 정치 체계적 작용으로 인류 문화

적 관습을 변화시키려면 갈등이 존재한다.

마을어장의 준사유화 과정에서 우도의 사례와 김녕리의 사례는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마을 구성원,산업구조,설촌 연대,자생조직과의 관계,외부인과의 관

계 등 여러 방면에서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연구의 대상을 전체 어촌계로

확대한다면 더 많은 차이점이 발견될 수 있었을 것이다.문화적 전통위에 제도를

도입한다는 것은 고려하여야 할 요소가 많고,급격한 변화는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는 것이다.물론 일제 강점기 시대의 변화라고 할 수 있지만,일제 강점

기 시대의 유물이 고스란히 현대 법체계에 옮겨오면서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 것

이기 때문이다.사실 모든 지역에 각각의 실정에 맞는 제도를 고안하여 시행하기

는 어렵다.

인류 문화적 측면에서 첫 번째 함의를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첫째.관습을 변화시키는 규칙이나 제도는 점진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사례지역의 어촌계를 대상으로 하였다.그리고 직접 배타적으로 이용

하고 있는 사람들을 상대로 하여 연구하였다.사례지를 이용하는 사람보다 사례

지를 이용하려는 사람들의 인류 문화적 특성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어촌계원들

이 배타적으로 이용하고 있지만,이용하려는 사람들도 오랜 기간 동안 바다는 자

신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자원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바다에 대한 인식적 관행은 정도와 위치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인류 문

화적 측면에서 동일하기 때문이다.

인류문화적 측면에서 두 번째 함의를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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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인류 문화적으로 공유자원에 대한 배타적 권리의 부여는 관습을 공유하는

전체공동체 구성원들과 갈등을 유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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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결론 및 제언

제1절 결론 :사례연구 경험과 세 가지 원리

1.사례연구 경험

공유자원의 준사유화 과정을 연구하기 위하여 우도지역의 어촌계와 김녕리지역

의 어촌계를 대상으로 하였다.두 지역은 역사적인 면,산업구조적인 면,섬(우

도)과 마을(김녕리),인구의 구성 등 여러 측면에서 차이점을 보이는 지역으로서

제주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지역으로 설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그리고 사례

지역을 검증하기 위하여 사례지역이 제주특별자치도 동쪽에 위치함으로 인하여

서쪽 지역사례로 동귀리 어촌계를 설정하였다.

연구의 진행은 행정적·경제적·인류 문화적 측면 등 종합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시도하였다.한 분야로의 접근은 자칫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공

유자원의 준사유화 과정은 장기간에 걸쳐서 다양한 요인들에 의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각 요인들이 어떻게 관례화되고 제도화되었는가,또는 관습화 되었는가

를 규명하는 것은 향후 정책대안을 모색하거나 지역공동발전을 위한 다양한 방

안들을 창출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론연구는 제2장에서 하였다.공유자원의 공유화 이론으로서 공유지의 비극과

집단행동의 논리,자율관리이론,준사유화 이론에서 공유자원 면허제도,반복적

행동을 살펴보았다.오스트롬(1990)이 공유자원 관리제도 연구대상으로 하였던

지역의 사례를 인용하여 준사유화 유형을 7가지로 분류하였다.그리고 어장관리

제도를 우리나라와 제주특별자치도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제3장 사례분석에서 연구의 개요와 연구진행도를 통하여 연구를 진행하여 나갔

다.우선 시대별로 문헌에 의한 분석을 시도하였다.질적 연구는 문헌분석의 기

초에서 출발하여야 하기 때문이다.조선시대,일제강점기시대,해방 후의 과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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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헌을 통하여 행정적 요인과 경제적 요인,인류 문화적 요인으로 분류하여 분석

을 하였다.그리고 보다 자세히 분석하기 위하여 자원단위,자원 이용자,자원관

리,거버넌스 체계로 세분하여 각각의 요소들을 분석하였다.

사례지역 면담에 있어서 같은 질문을 사용하였으며,질문 내용은 사례지역 문헌

분석 내용을 위주로 하였다.그리고 추가적인 질문은 연구참여자를 바꾸어 가면

서 지속적으로 질문을 하였고,답변을 정리하여 나갔다.답변을 정리하면서 모르

는 부분이 있으면 재답변을 요구하였으며,문헌에 의한 확인을 병행 하였다.

사례지역의 준사유화 과정분석과 함의는 제4장에서 다루었는데,사례지역의 준

사유화 과정의 핵심범주,각 요인간의 관계,시기별 준사유화 진행과정을 분석하

였다.

사례지 연구를 통하여 준사유화 과정의 핵심범주는 관행으로 나타났다.이는 사

례지역 2군데뿐만 아니라,검증하기 위한 사례지역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그

리하여 관행의 정착과정을 공유자원과 하부요인,하부요인 상호간의 관계를 중심

으로 준사유화 과정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하부요인들 간의 관계에서

Ostrom(1990)의 공유자원 관리제도 사례지를 인용하여 유형으로 분류했던 7가지

준사유화 유형 중 복합형 준사유화형과 유사하였다.

공유자원의 준사유화 과정은 자원인 공유자원과 자원 이용자,자원관리,거버넌

스 체계간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형성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세 가지 원리

1)제도·관습 부합의 원리

정책이나 제도의 시행 시 제도와 관습이 부합될 수 있어야 한다.준사유화의

유형은 Ostrom(1990)의 사례를 인용하여 7개의 유형으로 분류하였다.우도와 김

녕은 복합형 준사유화형(제7유형)에 속하였다.면허제도는 두 지역 모두 영향을

미쳤다.그러나 우도지역은 김녕리지역 보다 영향이 크지 않았다.사례지역 연구

를 통하여 준사유화 과정에 관습이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지역의

관습과 부합된 정책이나 제도는 갈등을 감소시킬 수 있다.준사유화와 관련하여

우도지역은 마을단위의 마을어장 관리체계가 관습상 이루어지고 있었다.그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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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마을 주민 간 갈등을 감소시킬 수 있었다.면허제도에 의한 배타적 어장의 이

용은 이미 마을단위 관리라는 관행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이다.그러

나 김녕리는 다양화된 사회로서 면허제도는 김녕리 지역의 갈등을 지속하게 하

는 결과를 가져왔다.마을어장에 대한 상호 감시는 서로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

이는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왔던 마을어장 공동사용 형태가 면허제도를 통하여

어장경계에 의하여 어장을 구분하게 되고,지역 주민에 대한 배타적인 권리를 행

사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두지역의 사례를 통하여 다음과 같이 함의를 정리하였다.

첫째.규칙이나 제도의 시행은 지역의 관습과 부합하여야 한다.

둘째.다양화된 사회에서의 특정자원에 대한 준사유화 조치는 관련 집단의 준사

유화 경향을 더욱 촉진한다.

2)공유자원 보존의 원리

경제적 측면에서 공유자원 보존의 원리를 찾아낼 수 있었다.자원에 대한 준사

유화는 이용의 배재로 인하여 갈등이 유발된다.지간이 지남에 따라 어로기술은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발전되어 왔고,이에 비하여 자원은 경합성과 희소성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감소되었다.그리고 자원의 감소는 구성원의 감소를 가져왔

다.자원에 대한 준사유화를 함에 있어서 자원의 성격이 중요하다.생계형 자원

에 대한 준사유화는 자원을 보존하지 못한다.생계형 자원은 고갈되고 남획되기

때문이다.

공유자원은 이용개체로서 자원단위와 더불어 자원의 보존에 따른 환경적 가치

를 고려하여야 한다.사례지역 모두 거의 100년 동안 어장을 보존하기 위한 조치

를 자율적으로 취하고 있다.공유자원의 이용자는 배타적 사용이라는 권리와 더

불어 자원보존의 책임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제적 측면에서 함의를 통하여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첫째.자원에 대한 준사유화 정책으로 자원을 보존할 수 없다.

둘째.공유자원은 환경적 가치를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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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공유자원 존중의 원리

인류 문화적 측면에서 공유자원 존중의 원리를 찾아낼 수 있었다.사례지역의

인문적·물리적 환경은 다르다.마을 구성원,산업구조,설촌 연대,자생조직과의

관계,외부인과의 관계 등 여러 측면에서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그러나 마

을어장에 대한 어장관(漁場觀)은 동일하였다.생계의 수단일 뿐만 아니라 자산으

로 인식하고 있었다.불턱문화와 의례 등 오랜 문화를 갖고 있으며 관습적으로

‘우리어장’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

마을어장이라는 자원을 이용하는 관념은 사례지 연구를 통하여 현재 직접 배타

적으로 이용하고 어촌계뿐만 아니라 어촌계원이 아닌 주민들도 ‘우리어장’이라는

관념을 갖고 있다.우도지역 사례에서 12개 자연부락 중 1개 마을은 마을어장 이

용에서 배재되고,김녕리 사례에서 어촌계원이 아니면 이용에 제한이 있다.준사

유화 과정은 공동이용 관습이 배타적 이용이라는 관습으로 옮겨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그리하여 사례지역 전체로 보면 준사유화 과정을 통하여 관습적 갈

등이 존재한다.따라서 공유자원의 존중을 통하여 구성원들이 갈등을 줄이고,함

께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인류 문화적 측면에서 함의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첫째.관습을 변화시키는 규칙이나 제도는 점진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둘째.공유자원에 대한 배타적 권리의 부여는 관습을 공유하는 전체 공동체 구

성원들과 갈등을 유발한다.

3.세 가지 원리의 적용

공유자원의 준사유화 과정을 규명하는 것은 사례지마다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

을 볼 때 쉽지 않다.그러나 공유자원의 준사유화는 그 사회적 파장이 클 뿐 아

니라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매우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충분한 연구검토가

있어야 한다.연구를 진행하면서 각각의 고유한 문화와 관습이 있으며,관습을

아우르지 못하면 갈등이 발생하게 되고,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크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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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의에서 제시한 내용은 새로운 제도나 규칙을 제정할 때 반드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그리고 공유자원에 대한 정책이나 제도의 시행에 있어서 위에서 제시한

세 가지 원리-제도·관습 부합의 원리,공유자원 보존의 원리,공유자원 존중의

원리-는 대전제가 되어야 한다.

최근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곶자왈216)의 공유자원화에 대한 의견이 일고 있다.풍

력의 공유자원화도 거론되고 있다.그리고 바다경관이라는 공유자원을 저해하는

건축물에 대한 의견도 있다.제주의 지하수 자원에 대한 의견도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그 자체가 넓게 보면 인류의 공유자원이다.이미 생물권 보존

지역,세계자연유산,세계지질공원으로 유네스코 환경분야에서 인류의 공유자원

으로 인정받고 있는 지역이다.따라서 공유자원에 대한 세 가지 원리는 반드시

적용되어야 한다.

제2절 연구제언

1.한계점

본 연구는 공유자원의 준사유화 과정을 연구하는데 있어서 하나의 시도로 볼

수 있다.그러기 때문에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지만 객관적 관점에서 분석하려

고 노력하였다.그러나 연구자 역시 완전한 사회과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이다.

오스트롬(1990)은 사회과학자들이 공유자원 문제를 분석에 이용하고자 했던 모

델들은 정치적 권위의 점증적 중앙집권화를 옹호하는 그릇된 결과를 낳고 있다

고 지적하면서 다음과 같은 오류를 제시하고 있다(윤홍근․안도경 공역,2009:

383).

첫째,공유자원을 이용하는 개개인들은 공동의 성과를 개선하기 위한 협동전략

216) 세계에서 유일하게 열대 북방한계 식물과 한대 남방한계 식물이 공존하는 제주도의 독특한 숲 또는 지

형을 일컫는다. 곶자왈은 나무·덩굴식물·암석 등이 뒤섞여 수풀처럼 어수선하게 된 곳을 일컫는 제주도방

언이다. 형성된 용암에 따라 크게 4지역에 걸쳐 분포하는데, 한경-안덕 곶자왈지대, 애월 곶자왈지대, 조

천-함덕 곶자왈지대, 구좌-성산 곶자왈지대이다(네이버 백과사전).



- 191 -

을 장기적 관점에서 모색하지 않고,단기적인 극대화만 지향해 나가는 것처럼 간

주한다.

둘째,이들 개개인들은 해결책을 강요하는 어떤 외재적 권위에 의하지 않고서는

함정에서 빠져 나올 수 없는 것처럼 간주된다.

셋째,사람들이 가질 수 있었던 제도에 대해서는 무시해 버리거나 비효율적인

것으로 거부해 버린다.

넷째,정부가 강제로 집행하여 나가야 할 것으로 제안된 해결책들 그 자체는 이

상적인 형태의 시장모델 아니면 이상적인 형태의 국가모델에 근거를 두고 있다.

연구의 한계는 사례지의 선정과 연구참여자의 선정에 있어서도 존재한다.이 논

문을 준비하면서 얻은 교훈은 더욱 더 많이 선정하는 것이 오류를 줄일 수 있다

는 것이다.따라서 향후 논문의 진행자는 연구자와 같은 오류를 줄일 수 있기를

바란다.

아울러 연구방법상의 한계도 있다.연구의 방법에 따라 연구의 결과가 전혀 다

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이 논문은 질적 연구 방법을 선택하여 연구하였

다.연구진행과정에서 어떤 부분은 양적 연구가 필요한 부분도 있었다.그리고

전문가를 활용한 델파이 기법이 필요한 부분도 있었다.

또한 이론적인 한계점도 있다.연구논문을 진행하면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서적

을 찾아 이론적인 배경을 삼기 위하여 노력하였다.그러나 만족할 만한 이론을

찾는 것은 쉽지 않았다.

2.연구제언

이 연구논문을 준비하면서 공유자원의 소유권과 관련한 다양한 논문이 흔치 않

다는 사실을 알았다.공유자원은 소유권이 특정한 개인에게 있지 않고 사회구성

원 전체에게 있는 자원으로서 연구의 대상이 많은 편이다.개인들에 의한 무단사

용도 문제가 되겠지만 국가에 의한 무절제한 관리도 문제가 될 수 있다.따라서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연구제언을 하면서 이 논문을 마치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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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공유자원 관리에 대한 논문이 필요하다.

공유자원에 대하여 획일적인 제도나 규칙은 갈등을 유발한다.연구를 진행하면

서 관습과 제도나 규칙은 같이 검토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였다.따라서 공

유자원을 연구할 때는 지방자치단체마다 고유의 관습과 규칙을 갖고 있으며,같

은 지방자치단체 내에서도 연구사례지에서 보듯이 각기 다른 관습을 가질 수 있

는 점을 인식하여야 한다.지역별 연구의 축적은 지역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

한 적합한 규칙이나 제도를 만들어 낼 수 있으며,갈등을 유발하지 않는 정책추

진이 용이하기 때문이다.

둘째,공유자원의 소유관계에 대한 다양한 논문이 필요하다.

공유자원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개인(단체)들이 준사유화 하는 경

우도 많은데,활용여부에 따라 사회적 편익을 변화시킬 수도 있는 것이다.공유

자원의 소유관계에 대한 논문이 많이 생성될수록 공유자원에 대한 관심은 높아

지게 되고,따라서 그 관리에 대한 다양한 방안들이 수립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다양한 관점에서의 연구가 필요하다.

공유자원의 유형은 다양하다.최근에는 무형의 지식도 공유자원화 하자는 견해

가 있다217).공유자원의 사회현상이나 자연현상은 다양한 관점이 요구되고 있다.

공유자원에 대한 연구는 종합적이면서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며,다양한 학문과

연관되어 있다.

넷째,합동연구가 필요하다.

 공유자원 연구는 합동연구가 절실히 필요한 분야이다.어느 한 학자들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공유자원에 대한 제도는 그 자체가 사회적인 파장이

크고,관리와 운용 여하에 따라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을 확대할 수

있는 큰 재원이 될 수 있다.따라서 학계뿐만 아니라 정부와 재단,학교 등 합동

연구를 통하여 그 연구의 효과를 증진시켜 나가야 한다.

217) Ostrom ․ Hess. 「지식의 공유」. 김민주 ․ 송희령 공역. 서울: 타임북스. Understanding Knowledge 

as a Commons.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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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Process of Quasi-Possession in the Commons

Kyeong-Min Kang

Depart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Graduate School

Jeju National University

(Supervised by Professor Kee Min)

Theaim ofthisstudyistoilluminatehow tomanagecommonseafield

from collaborationofthecommonstothequasi-possessionbyfocusingon

theory ofthe commons and property rights in the cases ofUdo and

Kimnyeong fishing village cooperatives in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Thetypesofquasi-possessionwereclassifiedasseventypesbyquoting

from Ostrom(1990)'sregioncases.UdoandGymnyeongwereclassifiedasthe

seventhtype(quasi-possessionofresource-user-system-governance).License

system wasaffectedinbothregions.Asaresultofcomparativeanalysis,the

theoryforthelicensesystem didn'tplayanimportantroleinthecaseof

Udo.Butin the case ofGimnyeong,itshowed an importantrole by

comparingUdo.Becausethevillagefisherywasmanagedbyfishingvillage

memberssharing thecustomary practice.Thefindingsoftheresearch is

summarizedbyimplicationsasfollows.

Thecustomarypracticediscoveredbyresearchinquasi-possessionofthe

village fishery.So,the customary practice was centered in research for

quasi-possession.



- 208 -

First,enforcementofthe rules and institutions should agree with the

customarypracticeoftheregion.

Second,thequasi-possessionofaparticularresourceinadiversifiedsociety

expeditesthequasi-possessiontendency.

Inadministrativeaspect,itisimportanttoestablishaprincipleofagreement

withthecustomarypracticesandinstitutions.

In economical aspects, resources were showed as a main fact for

quasi-possession.Inquasi-possessionforresources,conflictwasinducedand

itwasininverseproportionwithresourcesandtechnology.Alsodecreaseof

resource lead decreaseofmembers.The characterofthe resources was

important in quasi-possession for resource.Quasi-possession for living

resources couldn'tpreserveresource.Living resourcesareoverfished and

exhaustedduetothetendencyofcontestability.

Theeconomicalvalueoftheenvironmentisveryimportant.Resourceswere

depletedbydevelopmentoftechnicalfishing,buttheeconomicalvalueofthe

environmentwaspreservedbythefishingvillagecooperatives.Therightsof

exclusiveuseandtheresponsibilityofpreservationwereconcurrent.

Theeconomicalaspectsaresummarizedbytheimplicationsasfollow.

First,only the quasi-possession policies for resources can't preserve

resources.

Second,thecommonsshouldregardthevalueoftheenvironment.

Intermsofeconomicalaspects,theestablishedprincipleofcommonsimplies

ahighvalueforpreservationbyimplication.

In terms ofculturalanthropologicalaspects,the culturalanthropolog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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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wasanimportantfactorinthecaseofUdoandGimnyeongintheir

quasi-possessionprocessofthecommons.Differencecouldbediscoveredin

severalaspectsincludingvillagemembers,industrialstructures,originofthe

village,relationshipswith informalorganizations,relationshipswith others.

Aboveall,theculturalanthropologicalcharacterisuniversalinsameregion

andcommunity.

First,rulesorinstitutionsthatchangepracticesshouldbeenforcedgradually.

Second,in termsofculturalanthropologicalaspects,thegranting ofthe

exclusiverightsofthecommonsinduceaconflictbetweenoverall

communitymember.

Intermsofculturalanthropologicalaspects,itestablishedprincipleofthe

commonsimpliesrespectofcommonproperty.

Studyingthequasi-possessionprocessofcommonsisdifficultbecauseitis

differentineachregioncase.Howeverbecausequasi-possessionarousesa

huge socialimpactand its very subtle to issues economically,enough

research and examination should becreated.In research,implicationsand

principlesmustbeconsidered in theenforcementofinstitutionsorrules,

becausediverseindigenousculturesandpracticedexistandthesocialcosts

areenormouswheninstitutionalizedpracticeisn'tembraced.

Subjectwords:thecommons,quasi-possession,resourcemanagement,the

fishingvillagecooperatives,villagefish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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